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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게 포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간에 관

한 단순한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철학적 성찰을 통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

적 배경 속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를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2개의 모멘텀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적 메

커니즘들을 고찰해야 한다. 셋째,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이 이데올로기로 동원되는 것을 가능한 차단하면서 진

정한 규범적 개념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 예로 관용, 상호인정, 환대, 시민성 등의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

의 거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재구성

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술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포용과 배제, 관계적 공간, 포용의 지리학,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의 윤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discuss and argue for 4 key issues for geography of inclusion to be a new paradigm 
- to include authentically the concept of socio-spatial inclusion. First of all, a deeper philosophical ref lec-
tion rather than mere formal typology of relational space is needed to see the spatial aspect inherent in the 
concept of inclusion. Secondly, it is highly important to see inclusion and exclusion as two momentums 
operating simultaneously, and to explore struct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ose momentums are oper-
ated. Third, several ethical concepts such as tolerance, mutual recognition, hospitality, citizenship, etc. can 
be reappraised to conceptualize inclusion as a true normative term, while preventing the concept of inclusion 
from ideological mobilization by dominant powers. Finely, considering som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indicator approach to inclusive growth and inclusive city, and suggesting hegemonic governance of inclusion 
initiated by leadership of excluded and alienated groups in civil society, it is expected that geography of inclu-
sion would be a new academic and policy paradigm which can contribute to both resolution of socio-spatial 
problems and to development of geography. 

Key Words : inclusion and exclusion, relational space, geography of inclusion, inclusive city, inclusive growth, 
ethics for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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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1. 서론: 포용의 지리학,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포용’을 수식어로 한 용어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용도시, 포용성장, 포용적 지역 발전, 포

용적 국토, 포용국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례에

서 포용은 기존의 도시·지역·국토의 개념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이해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가 된 것처럼 보인

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를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

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이며 또한 “이

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포용도시는 도시 차원에

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

로운 미래 도시를 전망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포용

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하면, 포용도시, 포용성

장의 개념은 현대 도시,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사회공

간적 배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이며, 또한 

동시에 이들을 해소하고 나아갈 미래 도시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우리 도시, 우리 사

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배제의 문제가 기존의 도시 및 

성장(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

게 됨에 따라,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측면

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취

약집단들(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

층까지 포함)의 생활문제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으

며,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변화된 계층

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포

용성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서민주거

의 불안정, 거주지 분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무분별한 

지역개발, 나아가 국토공간의 불균등 심화 등의 문제

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의 

포용과 도시 공간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

용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용/배제의 개념은 학술적이라기

보다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이 용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편부모 가

정, 장애인, 노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

시되었고, 1980~90년대에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

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균열들을 다루기 위해 광범

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예로, 1980년대 후반 유럽

연합(EU)은 사회적 배제/포용을 유럽 통합을 위한 사

회정책의 핵심 의제로 채택했으며, 1990년대 영국 노

동당 정부는 이를 사회경제적 정책과 각종 연구의 핵

심과제로 설정했다(Aalbers, 2009; 박인권, 2015). 이

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지향하는 포

용성장과 이를 도시 차원에 원용한 포용도시의 개념

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었

다. 특히 포용성장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2015), 유엔 하비타트(UN-

HABITAT, 2015)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새로

운 화두로 부각되었고, 포용도시는 그 정책적 시사점

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차원에 반영한 규

범적 개념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문정호, 2017).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용도시, 포용

성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난 30여 년 간 전

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적 또는 회의적 성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지구적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한편으로 

자본의 초과이윤 전유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흐름 등과 같이 하비(2007)가 지칭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이 만연하는 반면,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

와 실업,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양

극화와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

회적 배제/포용에 대한 관심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초

래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포용성장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초

래한 1990년대 워싱턴합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성

장모형으로 제시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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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엔 하비타트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정책 아젠

다로 명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포용/배제

의 개념은 서구 선진국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로 

확산되어,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빈곤집단이나 사회적 소외집단들의 주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

념이 과연 우리 사회와 도시가 직면한 사회공간적 배

제의 위기를 해소하고 포용적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

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는 

일상적 규범으로 사용되는 진부한 용어를 마치 새로

운 수식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포용/배제의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지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접근

이나 분석 방법이 진부하다면 이 또한 새로운 패러다

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개

념에 바탕을 둔 최근 연구들이나 정책보고서들은 포

용이라는 용어를 적당히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우리 

사회나 도시가 당면한 배제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

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여 이에 따라 도시를 등급화

하거나 도시 문제들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에 다양한 수

식어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나 도시가 처해 있던 사

회공간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했던 학술

적 또는 정책적 시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부들의 정

책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예로 노

무현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의 기능

을 (일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

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마을만들기 등이 핵심적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로 넘어와서는 저탄

소녹색성장과 녹색도시가 정책 기조로 설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새로운 성

장 동력 확충,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쾌적한 환경 조

성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창조경제와 창

조도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

보다 인간의 창조성 또는 창조적 인재의 육성에 우선

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 문재인정부에 와서는 아직 국가발전정책 또는 

도시정책이나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정한 용어

나 개념 또는 정책기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

았지만, 현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은 분명 포용

성장의 기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 기조들이 제시되었고, 정부 연구기관뿐만 아니

라 대학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정당화(또

는 비판)하는 개념이나 이론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

러나 이러한 관심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 

기조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

면서, 이와 관련된 현실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주

요 방안으로 관련된 변수들과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정

책 기조들에 바탕을 둔 정책들의 시행은 대부분 심각

한 문제들(예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

원개발 정책의 실패)을 자초하거나 매우 편향된 방향

(예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무시한 창조경

제 정책)으로 나아갔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아직 새로

운 국가·도시발전정책의 기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

만, 기술·규범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선

적인 관심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포용)성

장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

고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개념은 학술

적·정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 충분하지

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논제들이 보

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포용의 개념, 특

히 지리학의 입장에서 포용의 지리학이 새로운 패러

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한 공간적 

측면을 보다 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과 배제의 개념은 상호 대립적으로 분리된 현상

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유발되는 현실적 배경 속에서 

경제·정치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하는 두 개의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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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포용도시

나 포용성장의 개념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포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이 요구된다. 넷째, 포용도시, 포용성장의 실현을 위

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관행

적인 접근방법(예로 지표개발 중심 연구와 이를 반영

한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실제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주체적 참여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포용의 지리학이 포용의 개념을 진정하

게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4가지 핵심 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포용의 개념에 내재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

여, 관계적 공간의 개념을 성찰하고자 한다. 제3절에

서는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현실적 배경 속에서 규정

하기 위하여 포용과 배제의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고찰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사회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하

여 이와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개발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용의 거

버넌스 구축과 배제된 집단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

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

로 재구성하고 이를 정책과 사회실천에 반영함으로

써, 포용의 지리학은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뿐 아니라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용의 지리학

은 2가지 측면, 즉 포용과 배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2개의 모멘텀으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즉 포용과 

배제의 변증법)과 포용의 윤리성은 항상 그 이데올로

기적 성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윤리와 이데올로기

의 양면성)에서 불가피한 한계를 가진다.

2. 관계적 공간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질서

포용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함의된 2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용/배제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포용과 배제는 흔히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

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상태와 관

련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자원(예로, 화폐)의 사용

과 관련하여, 포용은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배제는 이의 이용이 불가능하거

나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

용/배제의 개념은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

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구체적 사회적 자원이나 요소의 결핍 상태(예로 빈

곤)라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다는 점에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

제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과는 구분된

다. 즉 빈곤의 사고는 개인이나 가계의 처분에서 자원

의 부족을 문제시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불공정한 사

회적 참여, 제한된 사회적 통합, 권력의 불균형 또는 

결여 등 관계적 이슈에 먼저 관심을 둔다는 점이 강조

된다(Room, 1995; 박인권, 2015).

다른 한 측면은 포용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

이다. 포용/배제의 개념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은 포

용도시의 개념 정의에서 우선 확인된다. 예로, 박인

권(2015, 114)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도시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

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와 같이 “관계적으로 정의된 도시는 사회통합을 저

해하는 많은 모순적 사회 문제들이 물질화되는 특별

한 장소”로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는 역

동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공간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포용도시의 변수 또는 지표의 설정에서 

사회적 의존성 및 참여와 더불어 공간적 접근성이 3

대 핵심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박인권, 

2015). 또한 포용도시에 관한 하비타트 3차회의의 정

책의제도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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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대와 사회적 혁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기초서

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증진, 포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UN-

HABITAT, 2015). 또한 세계은행도 포용성장의 개념

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포용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World Bank, 2009; 2015), 포용의 차원

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은 공간적 측면에서 생

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이

나 도시 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의 제공 및 공적 공간

의 복원 등을 핵심 의제로 포함한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에 내포된 공간적 의미들은 

흔히 특정한 규모의 공동체(예로 이웃사회, 도시, 국

가 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로 카메

론(Cameron, 2005)은 포용의 지리학을 개념화하면

서, 흔히 사회적 배제는 주로 공동체나 이웃사회와 같

이 ‘국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회적 포용은 

특정한 공간적 차원이나 입지와 관련되지 않는 것처

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모

두 특정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용도시의 개념은 분명 그 도시의 거

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

리적 범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단어의 의미로 

보면, 배제/포용은 특정 사회공간적 집단이나 공동체

의 영역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또한 참여한다(내포

된다)는 점에서 분명 규모적 또는 (엄격히 말해) 영역

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영역적 측면에서 개념화된 

배제/포용의 공간성은 이에 내재된 관계성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배제는 특정한 사회공간적 영

역으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를 의미한다. 즉 배제와 포용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들은 공간적 측면에서 영역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 관계적 공간(또는 지역)의 개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

는 학자들과 영역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려는 학자

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Varró and Lagendijk, 

2013 등 참조). 관계적 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이동성

과 상호연계성의 증대 등 현실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구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망 또는 관계적 연

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공간적 편성들은 더 이상 장

소에 고정되거나 영역적이지 아니하며, 다양한 순환

적, 관계적 실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

한 점에서 영역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으로의 전환

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MacLeod and Jones, 2007, 

1179). 하지만, 관계적 관점에서 공간이나 지역을 지

나차게 강조할 경우, 현실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지역

적 차이나 특이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러한 특성들이 왜 발생하거나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

표 1.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차원 핵심과제 주요 세부내용

공간적 

포용

접근: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토

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 적정한 토지·주거 

-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

- 도시계획과 관리

- 공적 공간의 복원

- 슬럼 개조 및 방지

- 임대 보증

-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

- 토지사용 규제

- 토지기반 금융

사회적

포용

권리와 참여: 개인과 집단들이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향상

- 범죄 및 폭력 방지

- 권리 기반적 접근

- 도시빈민 조직 지원

- 공동체 주도적 발전

- 참여 계획 및 거버넌스

경제적

포용

기회: 모든 사람이 번영의 증대에 기

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일자리에 대한 공간적 접근  

향상

- 제도적 접근 향상

- 기능 함양, 교육 접근

- 친빈곤 경제 발전

- 금융에의 접근

자료: World Bank(20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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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에 답하기 어렵게 된다(Jones, 2009). 자본주

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상호

의존성이나 관계성을 증대시키고 다규모화되고 있다

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역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적 전환’은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논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맥케인과 와드(McCann and 

Ward, 2010)는 지역 정책은 관계적이며 또한 동시

에 영역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

국 문제는 관계적 접근과 영역적 접근 간 균형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의문으로 귀결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접근들 간의 구분과 논쟁은 비판

적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한

다(Jonas, 2012).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성

에 관한 대안적 논의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즉 네트워

크 또는 관계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공간적 

관계들의 다른 형태들, 예로 영역, 장소, 스케일 등을 

무시하고, 공간을 한 차원으로만 이해할 위험에 빠지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솝(Jessop et al., 

2008)은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장

한다. 이들이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사회공간적 관계

들은 공간에 대한 영역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를 결합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를 수직적 스케일 

차원(국지적-지역적-국가적-지구적 스케일)뿐만 아

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차원(지구적 연계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장소들 간 관계 및 차이)에서 작동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

다고 하겠다(박배균, 2012).

그러나 공간에 관한 영역적/관계적 관점에 관한 이

러한 결합은 공간의 외형적(형태적) 접근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결합은 관

계적 공간(또는 영역적 공간)의 속성에 접근하기 위

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오래

전 애그뉴(Agnew, 1999, 93)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과 관련된 장소나 공간, 지역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

서 철학적 혼돈만 무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리학에서 공간에 관해 정말 깊이 있는 철학

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

적 공간의 개념화에서 외형적인 혼돈이 심층적인 사

유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에 관한 논

의 모두가 이러한 혼돈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로 매시(Massey, 1979)는 신지역지리학의 등장 초

기에 공간(장소와 지역)은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 및 

물질적 조건들과 거시적인 자본주의적 재구조화 과

정 간 상호작용의 조합 또는 개연적 결과로 이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공간에 관한 매시의 주장

은 보다 철학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예로, 그녀

는 “공간은 공존의 영역으로, 궤적의 다중성을 포괄

하며,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물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서로 접촉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Massey, 2005). 포용의 지리학을 위한 공간

적 철학은 바로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공존의 공간, 접촉과 관계의 공간을 개념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포용/배제의 지리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최초의 지리학적 물음은 포용과 배제가 미분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여 수렵

과 채취를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낯선 주변을 둘

러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물음은 ‘여기는 어

딘가?’라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온 삶의 체험을 통

해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곳, ‘저기’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저기’는 새로운 지리학적 물음에 답하기 위한 대상, 

즉 물음의 주체와는 분리된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서 공간(즉 절대적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

스-로마시대의 지리학에서부터 근대의 지리학에 이

르기까지 지리학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의 지리학으

로 발달해 왔고, 실증주의적 지리학은 이러한 발달의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지리

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절대적 공간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신지역지

리학은 ‘여기’와 ‘저기’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를 통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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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리학적 물음의 변화는 공간의 역사와 궤

적을 같이 한다. 일정한 영토를 가진 고대 국가의 등

장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바탕을 

두었다. 공간은 더 이상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정복하

고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국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

는 경계는 특정 영역에의 소속을 좌우하는 포용/배제

의 구획선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는 국가 주

권의 지배력 하에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되었고, 형

식적인 포용(소속)과 배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

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공간에서 원료나 상품의 지리적 이동은 점차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공간 자체의 생산은 자본에 의

해 지배되면서 점점 더 상품화·물신화되면서 일상생

활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

은 국경의 제도적 이완과 더불어 상품과 자본뿐만 아

니라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촉진하며, 공간의 다규모

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민국가

와 그 영토성에 근거를 둔 기존 방법론들의 오류가 지

적되고 있으며,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의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더불어 네트워크, 스케일 

등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증주의적 지리학과 절대적 공간관에 대해 가

장 앞서 비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지리학

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비이다. 그는 공간을 절

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관계적 공간으로 구분한다

(Harvey, 1973; Harvey, 2009). 절대적 공간은 사물

과 분리된 공간 그 자체, 상대적 공간은 사물의 개체

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적 공간은 사물들

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이들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되

는 공간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공간은 이렇

게 유형화되어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총체로서 존재하며,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개

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관한 인간의 실천에 좌

우된다(Harvey, 1973, 13). 하비는 다양한 인간 실천 

유형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가지 공간 개념과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3차원적 유형화, 즉 물질

적 공간(경험적 공간), 공간의 재현(개념화된 공간), 

재현의 공간(체험의 공간)과 행렬적으로 연계시키고

자 한다. 하비의 이러한 공간 유형화는 절대적 공간에

서 벗어나 다른 관점의 공간관으로 사람들의 공간적 

활동이나 사물들의 공간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

는 공간을 사람과 사물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이해하

는 ‘인식의 틀’(또는 관점)로 이해할 따름이고,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하는 심원한 철학적 함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관계적 공간 개념을 이와 같은 공간의 유형화에 따

른 관점 또는 준거틀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 개

념 자체 내에 함의된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리학뿐 아니라 사회이론 및 인

문학에서 2가지 전환, 즉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은 분명 이들 간에 어떤 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

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크랭과 스리프트(2013)은 

‘공간적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이론가와 철학

자들을 논의하면서, 이들이 주목한 공간의 개념은 단

순히 절대적, 물리적,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예로, 들뢰즈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

지만, 특히 지리학적 철학이라는 점에서 ‘지철학’(ge-

ophilosophy)이라고 칭해진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

면, “‘공간화’ 없이 사유할 수 없으며, ‘사유하기’ 없이 

공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엘, 2013). 이러한 지

철학적 사유는 예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저서, <천개

의 고원>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예로 이들이 제시

한 관계적 공간 메타포는 땅 속 줄기를 지칭하는 ‘리

좀’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리

좀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들뢰즈와 가타리, 2004, 12). 또한 이들이 제

시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개념은 영역성의 개념

과 관계성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과 공간적 전환을 함께 부각시킨 

사회이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들 수 있다(최병두, 2015b). 이 이론의 주

창자인 라투르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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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어주는 네트워크에 의

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우리가 모든 관

계를 네트워크로 정의할 때 겪는 어려움은 지리학의 

보급 탓”이라고 비판한다. 즉 유클리드적 공간관에 기

초한 “지리학적 개념은 단지 거리와 규모를 정의하

는 격자에 대한 또 다른 연결일 뿐이다. [그러나 위상

학적 관계적 공간관에 근거한] 네트워크 개념은 우리

가 공간을 정의하는 데서 지리학자들의 횡포를 걷어

내는 것을 돕고, 우리에게 사회적이거나 ‘실제’의 공간

이라는 관념이 아닌 관계라는 관념을 제공한다”(라투

르, 2010, 102-103). 이러한 점에서 머독(Murdoch, 

1998)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유클리드주의에 대

한 전쟁 기계’라고 지칭하면서, 이 이론이 가지는 핵

심적 유의성을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이 이론은 지

리학적 연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사회, 행동/구조, 

국지적/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적 사고를 제공한다. 둘째, 이 이론은 공간을 절

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유클리드적 공간관을 극복하

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관계적 공간에 관한 철학적 사유나 이론

적 개념화는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간의식을 

지배해 온 절대적, 비공간적(특히 시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계적이고 공간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추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사물

의 존재와 공간에 관한 서구적 의식과 동양적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영복(2004, 24)의 동양 

철학적 강독에 의하면, 서구사회의 사회론은 원자론

적 존재론에 따른 세계 인식을 전제하고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면, 동양적 사고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

서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동양의 이러한 관

계론적 구성원리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

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

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이러한 점

에서 관계적 존재론과 이에 내재한 관계적 공간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의 상

호관계 속에서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

간은 사물들이 그 실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관계를 통

해 형성·변화한다. 

관계적 공간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사물

의 질서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서구 사회에

서 관계적 공간에 기반한 사물의 질서에 관한 논의

는 라이프니츠에서 화이트헤드로 이어진다. 라이프

니츠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과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나 또는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는 인지될 수 없으

며, 사물들의 질서가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임진

아, 2014, 185). 그러나 세계의 실체를 정신의 원자인 

‘모나드’로 파악하는 그의 모나드 개념은 이러한 관계

적 공간 개념과는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화이

트헤드에게 있어서도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성을 설

명하는 ‘의미관련’적 개념이다. 임진아(2014, 179)의 

해석에 의하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의미관련은 물

질과 (시)공간이 상호 독립적이고 무목적적인 주체-

객체라는 이원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

련된 하비(Harvey, 2009)의 설명에 의하면, 화이트헤

드는 “사고의 근본적 질서는 우선 관계를 가진 사물

들의 세계이며, 그 다음으로 공간인데, 공간은 이 관

계를 통해 그 근본적 실체가 규정되며 이 관계의 본질

로부터 그 속성이 유도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관계적 공간 개념에 내재된 사물의 사회

공간적 질서에 관한 사유는 철학적으로 보다 명확하

게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관한 예시를 통해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의 관계로서 질

서 또는 혼란은 절대적(영역적) 공간뿐 아니라 관계

적(위상적) 공간에서 표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

로, 방에 있는 책장에 꽂이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책

들이나 도시에서 보행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자동차

나 장애물들은 그 방이나 도시가 무질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책들을 책

장에 꽂는 것, 보행도로를 보행자들에 내어주는 것과 

같이 사물들 간 관계성을 복원하는 것은 그 방이나 도

시의 사회공간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사물들

의 사회공간적 질서란 사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인과 촌장’이

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 ‘풍경’은 이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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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오는] 풍경”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사물

들 자체에 고유하게 내재하거나 또는 선험적으로 또

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서로 관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포용은 이

러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철학

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물들 간 관

계성과 이에 따른 ‘제자리’는 특정 지배집단이나 사회

구조적 조건(예로 자본주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규정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규정된 관계성이나 ‘제자리’

는 진정성(또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포

용이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외형적 배려(또는 관용)

가 아니라 상호인정을 통해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

하고 나아가 사물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다. 즉 포용의 지리학에서 포용은 사물(사람 포함)

들 간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포용의 공

간은 임의적인 사회적 통합의 공간이라기보다 상호

인정(투쟁)을 통한 조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사물들의 

‘제자리 풍경’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된다. 포용의 지리

학은 사물의 공간적 질서 회복과 존재적 관계성의 복

원을 지향해야 한다. 

3.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의 

역동성

현대 사회공간에서 배제와 포용은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예로, 사회적 배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부

채와 빈곤에 의한 사회경제적 한계화 등이 흔히 거론

되며, 정치·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배집단의 정치권력

으로부터의 배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거부 또

는 기회 박탈,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의 부재,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성 제한, 사회적 소

속이나 교류로부터 배제, 문화적 측면에서 특정한 문

화적 생활양식(예로 종교, 언어 등) 제한, 정체성에 대

한 억압, 소외와 박탈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다 공

간적 측면에서 이동성 제약, 거주지 분리, 젠트리피케

이션(이른바 ‘둥지 내몰림’) 등도 배제의 주요 양상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간적 포용은 이러

한 배제의 양상들에 대립되는 것들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배제와 포용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설정

하고, 그 세부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안했으며, 박인권(2015)은 여기에 공간적 

포용을 더하여 3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배제와 포용의 양상들을 파

악하고 개념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

분 포용을 이와 반대되는 배제에 대한 대립적 양상으

로 파악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런(Cameron, 

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포용은 단지 부정

적으로만, 즉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포용에 관한 논의의 대

부분은 개념적으로 배제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적 배

제는 사회적 포용이 경험적으로 측정되고 개념적으

로 규정되는 대척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

립적 개념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

서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만 주로 고려된다. 카메런

(Cameron, 2005; 2006)에 의하면, 이러한 단점은 사

회적 포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담론적인 지리학에 관

한 비판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유발

된 것이라고 주장된다. 

물론 포용과 배제의 개념을 역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 2010)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회적 관계와 

노동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다양한 차원

의 사회생활에서 참여의 부재”로 정의한다. 이 점을 

역으로 이해하면,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관계와 노동

관계에서 소속 또는 통합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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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참여로 정의될 수 있고, 반대로 사회적 배제

는 이러한 관계에서 탈소속 또는 비통합 및 참여의 부

재와 같이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은 사회적 포용을 2가지 측면 즉 사회적 관계에의 포

용과 참여로서의 포용을 제시하면서, 포용을 우선적

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배제를 정의

하고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은 공식적인 노동분업 내 상호의존성과 공식적 협력, 

그리고 사적 관계에서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과 연

대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

는 이러한 관계들의 폐기 또는 와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포용을 배제에 앞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

음 배제를 대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포용을 배제의 개념과 (외

형적으로)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이고 윤리적

인 개념으로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용을 배제와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이유

는 포용에 관한 담론이 현실 사회에서 배제로 인한 사

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하였고, 이로 인해 포용의 개

념이 배제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의 개

념이 기존에 사회적 문제들을 서술하던 다른 용어들

에 비해 더 유의한가라는 의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다. 예로, 사회적 배제/포용에 관한 논의들은 흔히 사

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기존에 사용되던 ‘빈곤’의 개

념에 비해 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

적 배제는 어떤 구체적 사회적 요소의 결핍 상태(예

로 빈곤)라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나타나

는 균열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포괄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110). 사실 서구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

회에서 빈곤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들의 

특성을 완전히 묘사하기 어렵고, 따라서 배제/포용의 

개념이 이러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

럼 보인다. 

사회적 배제/포용의 개념은 빈곤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

되는 결핍 상태보다도 더 다양한 측면들을 함의한다

는 점에서 유럽의 정책 담론에서 우월성을 획득한 것

처럼 보인다. 즉 사회(공간)적 배제는 단지 저소득과 

이로 인한 자원이나 구매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치

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나 부분적 참여, 주거 불

안정이나 교육적 불이익, 주류문화와 다른 독특한 생

활양식이나 정체성에 대한 억압 등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은 

예로 빈곤의 개념 못지않게 모호하며, 사회공간적 문

제를 적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하고 주

변화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체험된 경험에 주로 초점

을 두는 한편, 탈복지주의적(postwelfarist) 세계에서 

빈곤을 병리화하기 위한 용어로 설정하려 한다고 비

난된다(Cameron, 2005).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

에 관한 연구는 빈곤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제의 다양

한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메커니즘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기업주의적 도시정책)

에 대해서는 직접 논의하지 않고 간과하기도 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이 배제와 대립적으로 개념화되

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포용이 그 자체적으

로 개념화되기 어려운 것은 포용과 배제가 동전의 양

면처럼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잭

슨(Jackson, 1999)은 많은 문헌들에서 사회적 포용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규정하지만, 배제와 포용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사례

들을 제시한다. 예로,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한 영역에서는 배제

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포용될 수 있다. 또한 어

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한계성은 배제 

또는 제약의 근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포용이나 창의

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잭슨은 포용이 

배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배제된 집

단들이 그들 자신보다도 더 약한 집단들을 배제시킴

으로써 포용을 상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덴(Pradhan, 2006)도 이러한 점에서 특정 개인

이나 집단이 배제된 타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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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 전통사회에

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만, 상위 

여성은 하위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이 상위집단

에 소속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즉 사회적 포용

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배제와 포용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여러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동일한 사건이나 사

업에서 배제와 포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도시재

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나 주택의 임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배제를 유

발하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지역으로

의 새로운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혜적이다. 또

한 배제와 포용은 다규모적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도시의 개발은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인들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개

발이익은 이와 직접 관련된 집단들에게 배분되고, 그 

외 도시 주민들은 이의 배분에서 배제된다. 또 다른 

사례로, 댐이나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이 추진되는 지역

의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즉 배제)을 입게 

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개인이나 지역사회 차원에

서 많은 보상을 해준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포

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정

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결국 비용의 전가에 

따른 배제와 편익의 제공에 따른 포용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와 포용의 양면성은 훨씬 더 구조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람들이 기

업가에게 고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활동

과 이에 따른 임금 획득을 보장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포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노동자는 일정한 

화폐소득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노

동시간을 기업가의 통제 하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관리로부터 배제되게 된다.2)

이와 같이 포용과 배제가 대립적이면서도 양면적으

로 개념화되는 궁극적 이유는 이들이 어떤 사회구조

적 메커니즘에 의해 추동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

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과 배제

는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생하

는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포용의 메

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불균등발전에 주목할 

수 있다.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 과정은 기본적으로 배

제와 포용의 모멘텀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즉 한 국가

나 도시의 경제성장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성장의 혜

택을 부여하지만, 실제 창출된 부의 분배과정은 불공

정한 포용/배제를 초래한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른바 ‘성장거점’도시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

면, 그 도시는 근대적 경제발전과정에 포용되는 반면, 

그 외 지역들은 배제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성장거점

도시에 대한 선별적 집중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그 지역 주민들을 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적인 역류효과는 해당 지역 주민들

을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계속 배제하게 된다. 물

론 선별적 집중투자의 결과는 파급효과와 역류효과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통합적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결국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벡터 값에 의해 정해 질 것이다. 

포용/배제의 모멘텀은 이와 같은 선별적 투자와 이

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를 파급/역류효과와 이로 인

해 유발되는 지역격차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더 나

아가 구조적 측면에서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는 모순

적 메커니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격

차론에서 불균등발전론으로 관심의 전환은 단위지역

들 간의 비교에서 지역들 간 구조적 관계성에 주목하

도록 한다. 예로 닐 스미스(2017)에 의하면,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 공간 생산에 내재된 차별화와 균등

화의 대립적 또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

서 차별화 경향은 자연적 차이에서 시작된 노동의 분

업이 점차 사회화되면서 건조환경의 불균등한 집중

과 집적으로 나타나며, 균등화 경향은 생산물 시장의 

지구적 확장뿐만 아니라 노동의 조건이나 생산력 발

전 수준의 평준화도 포함한다. 불균등발전은 이러한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의 시소운동으로 전개된다. 이

와 같은 불균등발전의 메커니즘에서 차별화(노동 분

업, 생산설비와 건조환경, 자본의 집중 등) 경향은 배

제의 모멘텀으로, 그리고 균등화(상품시장 및 노동 조

건, 생산력의 발전 등) 경향은 포용의 모멘텀으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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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내재된 불균등발전은 이와 같이 차별화와 

균등화의 시소운동 또는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의 동

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본축적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포용

과 배제의 역동성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공간적 

조정’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의 위기는 해당 지역

의 경제적 및 공간적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하비(2007)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에 내재된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자본은 한 

지역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지

역으로 이전하지만, 이전한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시 

과잉축적을 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대한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는 파괴되어야 하지

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은 극복되어

야 할 새로운 공간적 장애와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 낸

다. 이러한 공간적 조정은 새로운 공간 편성을 창출하

기 위해 기존 건조환경의 감가(또는 파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지칭된다. 이와 같

이 하비가 제시한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설명, 즉 자

본축적에 내재된 역동적 과정으로서 공간적 조정과 

창조적 파괴는 결국 감가의 피해를 지역적으로 차별

화할 뿐 아니라 건조환경 구축의 파괴적/창조적 계기

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포용과 배제의 모멘텀이 어

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다양한 세부 메커니즘들을 통해 포용과 배제의 모멘

텀들을 만들어낸다. 예로 신용체제의 구축과 금융자

본의 발달은 금융대출 및 금융시장(주식시장, 선물

시장, 환시장 등도 포함)에 대한 접근의 차별성을 심

화시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의 고도화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성

(예로,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킨다. 무엇보다도 도시

재개발(또는 도시재생)과정에서 촉진되는 공적 공간

의 사유화(즉 인클로저)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

어 배제와 포용을 공간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김용창

(201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 인클로

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

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

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

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

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

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적 이익에 포섭

된 도시공간이 공적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포용을 배

제한다는 점은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으로

서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현대 사회공간에서 포용과 배제의 역동성은 자본

축적의 불균등발전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

적으로 총량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자본의 입장

을 우선적으로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70년대 

포드주의적 경제 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정

부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수행해 온 복지 재정과 전

달체계를 축소시키고 그 책임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와 도시 서민들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신자유

주의 정부는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공적 관리 전략으로 민영화, 공사파트너십, 지방 

서비스의 경쟁적 선별성 등을 채택했다(Brenner et 

al., 2010; 최병두, 2015a). 

이러한 정책 시행 방식은 흔히 ‘정부에서 거버넌스

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며, 특히 이러한 거버

넌스에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

의 참여를 개방·촉진하는 포용 전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장려된 거버넌스

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공간적 문제들

(특히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시민사회에 전가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결국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을 정당화시켜주

는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즉 신자유주의

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포용)를 통해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축소(즉 배제)를 유도하는 패러

독스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포용과 배제의 역동적이고 역설적인 작동

은 탈산업사회(도시)에서 과시적 소비문화와 의식의 

파편화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탈산업사회

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광고에 의해 촉진되는 소



- 673 -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 충족에서 나아가 서로 차별

화하거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

러한 소비자들은 과시적 (명품)소비를 통해 상류사회

로의 포용(심리)을 달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

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의식의 

파편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

체시킨다. 결국 포용되기를 욕망하는 개별 소비자들

의 과시적 소비는 사회적 배제를 전반적으로 확대시

킨다. 다른 한편 자본(기업)의 전략 역시 배제와 포용

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드보르(Debord)는 이를 다음

과 같이 묘사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

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

골적으로 가해지던 총체적 멸시[배제]로부터 벗어나 

소비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포용]

을 받게 된다”(최병두, 2016a, 587에서 재인용). 배제

와 포용의 모멘텀은 동일한 주체들(예로, 노동자-소

비자) 간에도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생한다.

다른 한편, 포용과 배제를 구분하는 새로운 영역 또

는 균열의 선들이 생성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편으로 개인적 측면에

서 이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이주과정에서 차별적 포용

과 배제를 겪게 되며,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포용과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주노

동자라고 할지라도 단순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들

에 대한 비자의 지위나 체류조건, 국적 취득 조건 등

이 다르다. 동일한 외국인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인종

이나 국적 등에 따른 문화적 편견은 이들에 대한 포

용/배제의 정도에 차이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외국

인 이주자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종적, 문화적 혼종

화는 배제/포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공간적 갈등/통합

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이뿐

만 아니라 소득과 연령의 차이 그리고 젠더, 성, 장애 

등에 따른 차이는 정체성의 억압과 차별화를 유발한

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포용의 주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로서 포용

사회공간적 포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에 반

대되는 배제의 개념에 대립되게 개념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포용의 개념과 정책이 배제로 인한 사회

공간적 문제의 해소 방안의 모색에서 출발했으며, 또

한 포용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으로 전

개되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공간적 포용

이 그 자체로 개념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

부분의 개념(이론)이나 정책들은 한편으로 현실 문제

의 분석과 대책으로서 경험적 내용을 가지며, 다른 한

편 미래 (이상) 사회의 전망을 위한 규범적 내용을 가

진다. 포용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경험적 기반과 규범적 

전망을 동시에 내포한다. 사회공간적 포용을 경험적 

현상들로 설명한다면,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되는 배

제의 개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공간적 포용을 윤리적 기반에서 규정할 경우, 포용의 

개념화는 배제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

겠지만, 또한 단지 암묵적으로만 전제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물론 포용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적, 특히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정에서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공간적 배제의 양상들을 누적·확대시켜 왔고, 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 아노미와 병리현상의 심화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포용의 윤리는 사물의 사회공간적 관계성과 조화

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가질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개념은 그 자

체로서 윤리적 또는 규범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변미리(2017, 26)에 의하면, “포용

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

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외래어 똘레랑스(tolerance)와 같은 의미가 

되지만, “포용도시에서 사용하는 포용성(inclusive-

ness)은 똘레랑스의 의미보다는 포괄성의 개념”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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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은 똘레랑스를 한

글로 번역한 ‘관용’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거

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정호(2017)에 의하면,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재된 규범적 의미는 2가지 철학적 이슈를 

함의한다. 첫 번째 이슈는 사회정의로, “포용적 성장 

개념 혹은 포용 개념은 사회철학으로서 자유주의(또

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철학적 입장을 함의한다.” 이러한 [사회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의 관점은 “기회의 균등화를 포용의 핵심 개

념 중 하나로 견인”하며,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사회 

안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그와 같은 사회정책

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도록 한

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롤스로 대표되는 자

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선’을 강조

한 샌델(Sandel)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용이 함의하는 두 번째 철학적 이슈는 ‘공간적 권

리’ 또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의 개념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

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

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이 개념

은 “2016년 UN Habitat III의 의제로 검토될 만큼 넓

은 의미로 계승·확산되고” 있으며,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적 함의를 제공”한다

고 주장된다. 박인권(2016) 역시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로 ‘정의로운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

한다. 

이처럼 포용도시(그리고 포용성장)의 개념은 그 자

체로 규범적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포용을 사회공간적 관계의 윤리적 개

념으로 규정할 경우에도 2가지 측면은 항상 고려되어

야 한다. 첫째 포용의 윤리적 함의가 그 자체로 개념

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배제의 발생 배경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배제/포용은 

사회공간적 관계의 속성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조건

지우는 것은 구조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

해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을 전환시

키거나 제어하지 않고서는, 포용은 실현될 수 없으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윤리는 

그 자체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배제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

즘의 분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즉 대

안적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공간적 이론의 

구축을 요구한다. 

포용의 윤리학 정립에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아무

리 윤리적으로 정교한 개념이나 논리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

회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용도시를 구축

하기 위한 작업은 분명 이러한 개념의 정책적, 정치적 

동원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담론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용의 

개념이 진정하게 윤리적 개념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는 첫째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과 둘째 이

러한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절에서는 

포용의 윤리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절에서 이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진정성을 논의하고

자 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세

계은행(World Bank, 2009; 2015)과 세계통화기금

(IMF, 2015) 등도 소득불평등 등을 우려하면서 포용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포용의 (윤리적) 담론

에 관한 개념적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다.3) 

문정호(2017)가 서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2008년 세

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포용성장의 개념을 특히 부

각시키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치체제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차별화, 공공서비스 제공 부

족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유발했고, 이러한 사

회문제들이 다시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 상승

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와 같은 다양한 배제의 양상

들로 고통 받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

니라 이로 인한 경제체제의 붕괴나 위기를 더 염려했

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세계은행의 우려에 대한 이

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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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고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사람

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또한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장이 요청된다. 급속

한 성장 추세는 실질적인 빈곤 감소를 위하여 의

심할 바 없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장기

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부문들에 걸쳐 폭넓은 기

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의 노동력의 대부분이 

포용되어야 한다”(World Bank, 2009, 1).

이 인용문에서 세계은행은 이른바 ‘포용성장’의 개

념을 빌려, 빈곤 감소를 위해 “급속한 성장 추세”가 

필수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기반 구축과 국가 노동력의 포용”이 요구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은 이 인용문에 각주

를 달면서, “폭넓게 기반한 포용적 성장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지원의 산업정책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투자를 위한 

장으로 작동하는 표준을 창출하는 정책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와 글로벌 표준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개념을 노골적으로 신자유

주의적 지구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개념을 사회공간적 

통합이나 결속으로 이끌고자 하는 경향에서도 이 개

념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포용성장, 

포용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통합이란 “구성원들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

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인

권, 2015, 114). 물론 이러한 의미의 사회통합 그 자

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전제로 동등하

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분명 긴장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긴장은 

오직 동태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변증

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공간적 문제들

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법과 실천적 함의와 더불어 사

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개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포용과 이에 근거한 ‘사회통

합’의 담론은 쉽게 이데올로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포용의 개념 그 자체와 이를 반영한 포

용도시, 포용성장의 개념은 규범적, 윤리적 함의를 가

진다. 사회적 규범 또는 윤리는 흔히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동물들의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 사회에서 윤리에 관

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화나 공생보다

는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 철학 및 사회이

론에서 근대성, 즉 계몽주의적 이성의 유의성과 한계

를 둘러싼 논쟁들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쟁에서 우

선 문제가 되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 칸트를 거쳐 롤스

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성이 보편적 또는 원자적(개

인주의적) 이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훗설의 간주관성이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적 이성은 ‘관계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 이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인간의 이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논쟁들에서 

보면, 일단 포용의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이 

보편적·선험적으로 주어지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통

해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 관한 윤리적 개념들도 매우 다

양하게 논의되어 왔다.4)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포용

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규범적 함의와 관련하여 우선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논의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매우 복잡한 논리적 준거들에 근거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이 사

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에 관한 2가지 원칙에 합의한

다는 것이다. 즉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재능이

나 지위,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각 

개인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만(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경우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점(제2원칙, 차

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을 

포용의 개념화에 원용하면, 사회적 소수자들(소득이

나 자산뿐 아니라 인종이나 장애, 젠더와 성 등에 의

해 차별화된 취약집단들)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예로, 적

합한 보상이나 수혜)을 통해 포용해야 하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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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오늘날 사회적 부의 정의로운 재

분배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

라 개인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에서 ‘무지의 베일’ 

이면에 있는 원초적 개인들은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하는 ‘무연고적 자아’이고, 또한 사회공간적 

권력관계를 무시한 ‘우연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처럼 인식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

유주의적 정의론자들은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를 반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개념으로 

‘관용’을 제시한다. 관용이란 넓은 의미로 타자에 대

한 배려를 의미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다

르더라도 타자의 권리를 용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

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용은 약자에 대한 관대함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싫어하

거나 미워하는 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보편적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이다. 변미리(2017)가 지적한 것처럼, 

포용은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태

도라는 점에서 관용의 철학적 논의에 근거하여 개념

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개념이라고 할지

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가치

관이나 신념에서 판단하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

까지도 관용(포용)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해 무관

심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 또는 약화

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논쟁적 관계에 있는 공동체주

의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불간섭 원칙으로는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과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공동

체의 전통이나 문화,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덕목, 사

회적 권리와 책무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특히 테일러(Taylor)나 호네스(Honneth)에 의해 

제시된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관

용 담론은 개인의 보편적 정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관심과 이에 바탕을 둔 포용

이나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 부적절하고, 대신 개인

의 정체성이 타자로부터 동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 즉 상호 인정(recognition) 과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상호인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

와 객체 간에 실천적으로 진행되는 인정투쟁 과정에 

의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를 중시한다(최

병두, 2017).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인정의 공간은 상생

과 공존의 공간으로서 매시가 제시한 ‘관계적 공간’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상호인정은 포용적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공적 숙의’(deliberation)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페인스타인(Fainstein, 

2014)의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과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숙의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이 포용도시의 규

범으로 인용되기도 한다(Murie et al., 2011; 박인권, 

2015; 변미리, 2017). 그러나 이러한 상호인정의 개

념은 흔히 억압된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포용을 강조

하지만, 물질적 부의 재분배에서 배제의 문제를 다루

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포용의 윤리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윤리적 개념으로 ‘환대’(hospitality)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환대의 개념은 그리스-로마시

대에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거

쳐 오늘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의 

근거를 이룬다. 세계시민주의는 한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한정적 소속감이나 인종적 편견을 초월하여 모

든 인류를 하나의 시민으로 포괄하는 세계적 공동체

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대란 다른 집

단이나 지역에 속하는 이방인 또는 타자라고 할지라

도 (이들이 피해를 입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다

른 집단이나 지역에 참여할 또는 방문할 권리를 가진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대의 권리를 허용함에 

있어, 칸트는 이방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피해

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데리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친다(최병두, 2012; 2017). 환대의 공간은 인정의 공

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사회공간적 포용의 윤리를 위

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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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환대의 공간을 누가 만들 것인가, 무조건 

환대의 실현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을 남긴다. 또한 이

러한 세계시민주의는 흔히 오늘날 세계도시에서 사

회공간적 갈등을 완화(또는 은폐)시키기 위한 이데올

로기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또

는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한 환대이론 등은 사회공간

적 관계의 윤리로서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이

들을 철학적 사유에서 다시 사회(공간)적 이론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적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성’(citizenship)에 주목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좁은 의미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을 규정하는 일단

의 권리와 의무(책임)와 관련되지만, 최근에는 정치

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

다(조철기, 2016).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부의 재분배과정이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고유

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영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포용의 윤리에서 시민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왜 또는 어떻게 경제적, 정치

적,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의무)를 가지는가에 관한 논의를 위한 준거

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논의들은 현대 사회의 사회공

간적 변화와 지구지방화 과정을 반영하여 시민성이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장되어, 지구지방적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 시민성은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권리로서 지구적(보편

적) 시민성, 일정 장소에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가지는 

사회(복지)적 권리로서 지방적(장소-특정적) 시민성,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지방적 시민성을 제도화한 국

가적(제도적) 시민성들이 다규모적으로 작동하고 있

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박인권(2015)

은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이 스케일(국가/광역, 도시/

지역, 근린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시민성에 기반한 포용의 윤리는 사회공간적으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정당화시켜주지만, 실제 왜 그러한 권리

를 가지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한다. 또한 이

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공간적 측면을 함

의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에 관

한 새로운 개념화, 특히 공간적 권리로서 포용에 대

한 권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Purcell, 2003). ‘도시

에 대한 권리’ 개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권

리로서 포용에 관한 규범적 측면의 주요 요소가 된

다. 르페브르(Lefebvre)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

은 최근 하비와 그 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

고 있다. 이 개념은 도시인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

의를 누릴 권리, 도시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을 내포한다(강

현수, 2010; 문정호, 2017). 하비(2014, 54)는 이 개

념이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

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라고 지적하지만, 이러

한 도시적 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도시인들이 도시

(도시의 잉여나 건조환경)를 공동으로 생산했으며 따

라서 이에 대한 배분과 재투자를 통한 도시공간의 재

편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중심적 시민권

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를 재규모화(또는 재영역화)

한 도시에 관한 권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개념은 2016년 UN Habitat 

III(2015)의 의제에 반영되어,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

는 포용도시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철학

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서술되게 되었다. 

5. 결론: 포용을 위한 정책과 실천 전략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지향

적 기업주의 정부(중앙 및 지방) 정책으로 인해 심화

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공간적 포용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포

용의 지리학은 새로운 학술적, 정책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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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 또는 패러다임일지라도, 앞선 다른 다양한 규

범적 개념들이나 정책기조들(예로 녹색도시, 창조도

시 등)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규범적 담론을 확산시키

면서도 실제로 기존의 지배적 사회공간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이 논문은 첫째,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개념에 내

재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단순히 

공간의 형태적 유형화에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철

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

공간적 포용을 배제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대립적

인 것들로 개념화하기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2가지 모멘텀으로 

설정하고, 포용/배제의 양상들을 유발하는 사회구조

적 배경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포용/

배제의 개념은 분명 지배집단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로 동원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에 함

의된 윤리적 개념들을 진정하게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의 연장선상에서 끝으로 포용의 지리

학은 정책적으로 원용되고 실천적으로 구현될 수 있

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떠한 윤

리적 개념이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바탕을 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손쉬운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포용성장, 포용도

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

여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실 문제들을 평가한 

다음, 이들의 해소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예

로, 제로메타 등(Gerometta et al., 2005)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2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제시했다. 상호의존성은 “형식적인 노동 분

업 내의 상호의존성과 형식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

적 관계에서의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 그리고 연대”

등을 포함하며, 참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

니라 물질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부여되는 각종 기회에 개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보장 받는 것

을 말한다. 특히 참여는 물질적 참여(소비능력을 갖는 

것을 필요), 정치적 제도적 참여(권능의 부여), 문화

적 참여(문화적 자본과 교육의 기회 필요). 나아가 모

든 과정에서 거부나 소외와 같은 배제적 느낌조차 가

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Gerometta et al., 

2005; 박인권, 2015, 111). 

박인권(2015)은 포용도시의 지표 설정에서 이러한 

두 차원이 “‘사회’라는 일반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의 비전을 설정함에서는 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간적 

포용을 또 다른 핵심 차원으로 설정한다. 그에 의하면 

공간적 포용은 “포용도시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만한 주거 공

간’(decent housing)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공간적 포용이 이뤄져야 하는 지리적 범

위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5)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계은행(World Bank, 2015)도 최근 포용도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하여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에 

더하여 공간적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적 

포용의 핵심과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토지, 

주거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 적정한 토지와 주거와 이를 위한 

토지 및 토지사용 조정과 규제, 토지기반 금융 등과 

더불어 도시빈민에 대한 기본서비스와 임대 보증, 슬

럼 개조 및 방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리 및 이를 통

한 공적 공간의 복원 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이나 포용도시의 개념을 경험

적으로 적용·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적 차원을 포함한 

구체적 지표들의 설정과 이를 통한 성장전략이나 도

시정책의 모색은 한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

용도시의 구체적 지표들은 어떤 도시나 사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

악한 지표들을 우선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접

근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포용/배제는 사회나 도

시의 어떤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동태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이 거듭 

주장된다(박인권, 2015).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포용/배제는 어떤 정태적이고 비관계적인 상태를 나

타내는 지표들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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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러한 지표 분석으로는 포용/배제의 상태를 발

생시키는 과정에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실 포용/배제의 개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들과 

세부내용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분류

하여 핵심과제와 세부내용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결국 자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서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의 모색은 다른 규범적 개념 및 정책 기조들, 예

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창조경제와 창조도

시 등보다도 더 어려운 딜렘마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

겠다. 왜냐하면 후자의 정책 기조들은 탄소저감 또는 

창조적 인재 육성이라는 한정되고 보다 명시적인 목

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공간적 포용은 매우 포괄

적이고 모호한 개념 또는 구체적 의제가 없는 정책 기

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이나 창조경

제의 정책 기조 역시 규범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표들도 상당히 모호하거나 실

제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플로리다(2008)가 창조성 지수로 설정

한 3가지 변수들, 즉 관용, 인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관용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변수로 한 도시에서 게이나 외국인의 

수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관용 또는 

환영은 중요하지만,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

러한 태도에서 나아가 상호 인정을 통한 공존의 문화

와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될 수 

있다(최병두, 2016b).6)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실천 전략들은 이와 같은 

지표 설정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

만, 보다 중요하게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배

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

들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

치적, 사회문화적 구조 전환을 위하여 우리 사회나 도

시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제로

메터 등(Gerometta, et al., 2005)은 거버넌스 관계

의 재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

소 모호하긴 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좀 더 통합적

인 도시와 이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편제를 향한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특정한 조건

이란 공적 숙의와 사회경제적 선도성(initiative)을 선

호하는 다규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구

축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에 성공적인 프로젝트처

럼 보였던 지구적 신자유주의 레짐이 사회공간적 배

제의 심화로 한계에 봉착하여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

서, 사회적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

으로의 전환, 즉 ‘새로운 복지 레짐’으로의 전환을 위

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한다. 

물론 문제는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어떻

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사실 협력적 거버

넌스의 개념은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제시되

었고, 그 규범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으로 비난되기도 했

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체제에 대

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제솝(Jessop, 2002)

는 신공동체주의를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신공동체

주의는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으로 시민사회

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시

민들 간을 상호 매개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향적 장

소를 창출하는 것이다(Gerometta et al., 2005). 이

러한 제솝의 신공동체주의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공동체-지향적 장소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거버넌스 체제와는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7), 이

를 통해 국가, 시장, 시민들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에서 

로빈(Robin, 2015)은 장소-기반적 혁신을 통해 포용

도시를 선도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에서 국지적 공동체의 포용을 향상시

키는 시민 주도적인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이와 같이 사회공간적 포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

스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하비타

트(UN Habitat, 2015)도 이러한 점에서 포용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적 계획과 참여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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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핵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최종 산출보다는 민

주적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

다. 그러나 어떻게 포용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딜렘마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배

제된 개인이나 집단들은 포용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제된 개인이나 집

단들이 장소-기반적인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고 스스

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시민사회의 취약한 집단들이 스스로 자신을 포용

할 수 있는 능력, 즉 우선 서로 인정하고 연대하여 헤

게모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에서 공적 숙의를 통해 자신들의 전망과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소외된 집단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도시를 만

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포용성장, 포용도시의 기본원

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하비(Harvey, 2009)는 이러한 공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절대적, 상대적 또는 관계적 준거틀의 선택을 위한 정당

성을 간단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3가지 

개념들이 상호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항상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그 외에도 또 다른 유형의 포용과 배제의 양면성은 아감벤

(Agamben)이 제시한 “예외상태‘ 또는 ‘예외공간’의 개념 

또는 전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Cameron, 2006). 예외

공간이란 법에 의해 법의 시행이 유보된 공간(예로 감옥, 

수용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공간의 개념을 일반화

하면 산업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

제자유구역은 역외자본을 포용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

가의 나머지 영토로부터 배제(법적 규제로부터 면제)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또한 OECD(2012; 2015)도 포용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우리고 그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 있다.

4) 제4절의 후반부는 최병두(2017)의 논문을 압축적으로 요

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참조. 

5) 포용도시에 관한 지표설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 결

과에 관한 논의로, 박인권 외(2017), 황선아 외(2016) 등 

참조. 

6) 이러한 점에서 정운찬(2016)은 “창의적 인재는 특정한 장

소에 축적된 자산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른 공간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공간적 능력이 바로 사회적 관용이며, 이것이 도시

에서 축적하는 저량(stock)자산”이라고 주장한다(정운찬, 

2016). 

7) Cameron(2015)에 의하면, 1990년 후반 사회적 배제에 관

한 학술 논쟁이 있었으며, 당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의

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적 배제 논쟁의 초기 단계에는 국

지적 주민들의 역량을 재강화하려는 새로운 투자계획이 제

안되었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 토지 재분배와 같은 급

진적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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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현행 국토기본법이 변화하는 국토환경과 사회의식을 반영하여, 제반 국토정책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요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국토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 국토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핵심적 가치로서 포용적 국토발전을 제시하는 바,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 

2030)의 도시와 정주지관련 항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와 정주지이용과 관리에 대해 대안적

인 관점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SDGs와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 등

을 적극 활용하여 국토기본법의 개정방향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본법개정에서 주요 키워드로서 국토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본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국토권’에 대해 시론적으로 검토한다.

주요어 :  국토기본법, 포용적 국토발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해비타트Ⅲ 새로운 도시의제, 국토권

Abstract : The paper argues that the present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eed to be amended in 
order for the law to provide directions and guiding principles to all sorts of National Territorial Policies re-
flecting the changing national territorial environment and social consciousness of people. Specifically, rights 
to national land, basic principles for national land policy should be clearly provided to strengthen the Frame-
work Act’s presence. The vision of Inclusive national land is considered as a key value for the directions for re-
vision of the law. Inclusiveness is also emphasized in 11th goal about cities and human settlement amo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2016~2030). The paper, thus, attempts to concretize the direction 
for revision, utilizing SDGs and New Urban Agenda, HabitatIII. Besides, the concept of ‘Rights to National 
Land’, a keyword implying the new ideology of the revision as a basic right of people is examined. 

Key Words :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inclusive national land development,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abitatIII New Urban Agenda, Right to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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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현행 국토기본법이 제반 국토정책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

었다. 문화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주거기본법에 이

르기까지 비교가능한 관련분야의 타 기본법이 갖추

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과 체계가 현재 국토기본법에

는 미비하거나 없다. 예컨대 해당분야에서 국민의 권

리에 대한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권’, ‘환경

권’, ‘주거권’ 등과 같이 명확히 표현되는 국민의 권리

에 대한 조항을 국토기본법에서는 찾을 수 없고, 그

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

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행 국토기본법에서 수정보완

이 필요한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 개정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토정책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개정방향의 근거를 새롭게 제안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의 도시와 정

주지(국토) 관련항목과 연계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유엔의 전체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발전의 

의제 속에 ‘(목표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

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일부 내용은 향후 국토발전의 중요한 키워드로 

고려할만한 가치와 개념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16

년의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는 SDGs의 도시와 

정주지관련 항목의 의미를 ‘모두를 위한 도시’로 보

다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그리하여, 유엔의 SDGs 도

시항목과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는, 그동안 도

시권(right to the city)에 대한 급진적 관점에서의 이

론적 논의와 실천적 성과물을 제도화하여 국토발전

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방향성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

토하는 과정에서, 특히 SDGs에서 강조되는 포용성

(inclusiveness)의 의미를 검토하고, 국토기본법에 새

로운 이념과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키워드로서의 의

미를 강조할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SDGs의 전반적 의의와 특징, 그리고 

도시관련 목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측면들

을 국토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지를 확

인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국토기본법의 기본구조

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략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항목을 

중심으로

1) UN SDGs 수립의 맥락과 의미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선언의 형식으

로 발표된 밀레니엄 발전목표(MDGs)는 새로운 세기

의 첫 15년 동안 유엔 회원국이 공유하는 발전의 비

전이 되어 왔다. MDGs는 유엔체제하 모든 회원국들

이 동의하는 최초의 개발목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발전

목표가(8개 목표 중 마지막을 제외한 7개 목표) 개발

도상국의 긴급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었다. UN은 “각 목표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

득수준의 개선과 같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차원의 목

표만 설정”하고 있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http://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또한 개

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이 구조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

러한 성찰 속에서 이후 15년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제

가 준비되었다.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또는 Rio 

+20)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

ment Goals, SDGs) 설정에 합의했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지속가능 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으

며,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를 설

정했다. SDGs는 기존의 ‘밀레니엄 발전목표(M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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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로서, 세계 각국은 

SDGs를 국제규범으로 수용·이행하기 위해 국내법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표 1>를 보면, SDGs

와 MDGs간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 무

엇보다도 MDGs는 전통적인 발전(개발)이슈에 무게

를 두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사회개발에 초점

을 두었으나, SDGs는 선진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사회정의의 훼손

에 대한 구조적 인식의 반영이다. 그리고, MDGs는 8

번째 목표에서 제시하듯이 주로 (호혜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남-북’ 협력이 중심이었으나, SDGs는 

표 1. MDGs와 SDGs의 주요사항 비교

MDGs(2001~2015) SDGs(2016~2030)

목표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저개발국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분야 교육·빈곤·의료 등 사회개발 중심 지속가능발전(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참여 정부 중심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

표 2. SDGs의 17개 발전목표와 MDGs 8개 목표와의 비교

SDGs MDGs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1.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2 기아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증진

4. 아동사망률 감소 

5. 임신부 건강개선

6. 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 2. 초등교육보편화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3. 성평등 촉진과 여권신장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8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증진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

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8.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증진

자료: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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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 협력’도 포괄한다. 

<표 2>는 SDGs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를 MDGs와 비교하고 있다. 이 비교

를 통해서 SDGs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상대적 포괄

성을 인식할 수 있다. MDGs 8개 목표 중 2개가 빈곤

퇴치, 3개가 보건의료에 관한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목표11-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이며, 이러한 부분은 MDGs에

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SDGs가 MDGs와 어떻게 차

별화되는가를 맥락과 함께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DGs는 빈곤퇴치와 삶의 질을 고려함에 

있어서 절대치뿐만 아니라 내부적 차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다. MDGs가 빈곤퇴치와 보건의료에서 절

대수치에서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지역과 계층에 따

른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거나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

식에서, SDGs의 다수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든 곳에서(everywhere), 모든 이에게(for all), 연

령구분 없이(at all ages) 등은 계층간,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비전을 나타내며 포용적 사고

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으로서 빈곤퇴치에서 심화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부목표에서 여성, 어린

이,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보호와 접근성에 대

한 특별한 고려 또한 ‘모두를 위한’의 의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이는 MDGs의 양화된 기준을 중시하는 

다소 단선적인 접근―극심한 빈곤퇴치(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 hunger)―과 대조를 이룬다. 

두 번째, MDGs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비교적 단

순하게 제안된 반면에, SDGs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항목에서―17개 목표 중 무려 11개 목표에서―‘지

속가능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SDGs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지속가능한’은 

기존의 ‘경제개발-환경보전’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

한 사회발전의 항목에서, ‘경제-사회-환경’의 삼각연

계에 기초한 대안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김

병완 2005참조).

2)  SDGs 목표1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와 정주지의 조성(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 대한 검토

(1) 목표11의 세부목표와 지표 

SDGs(2016-2030)에 의하면 도시에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의 주요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배제의 극복으

로서의 ‘포용’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이를 위한 시민의 참여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먼저, 목

표11에서 이상적인 도시의 가치는 네 가지로 집약되

고 있다. 포용적(inclusive)이고, 안전하고(safe), 회

복력 있고(resilient)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이

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키워드는 

포용과 지속가능성이며, 당대 도시의 과제로서 포용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역시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이전부터 강조되어온 가치임에 반해 포

용성은 SDGs에서 특별히 강조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키워드로 역할하고 있다. 

MDGs와 비교할 때 SDGs에서 새롭게 제기된 목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도시와 정주지에서의 삶

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MDGs에서

의 8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지표에는 빈

곤퇴치, 교육, 성평등, 아동사망률감소, 질병퇴치, 환

경적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발전의 과제들이 망

라되어 있지만 도시와 정주지의 삶의 조건개선에 대

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도시를 다루는 ‘목

표11’ 전체는 SDGs 전체에서도 중요한 항목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SDGs에서 도시와 정주지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국제기구 

및 협약을 통해 도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도시권

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온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도시환경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포용성에 대

한 강조가 여러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 가시적으로 나

타났다. ADB(2011)에서는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기

존의 도시재개발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포용적 도시

재개발을 주장했으며, UN-HabitatⅢ(2016)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최종적 의사결정

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거버넌스의 구축

이 포용도시의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포용도



- 687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방향

시가 광범위한 컨센서스하에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난 2~30여 년간 세계화와 함께 많은 국제도

시, 세계도시에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공간

적 양극화가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포용적 가치(포

용성)은 도시항목의 세부목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표 3>참조).  

SDGs 도시와 정주지 관련항목에서 핵심가치를 추

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성의 강조이다. 김

수진(2015)에 의하면, 정확한 개념은 포용성이라기보

다 ‘도시포용성urban inclusiveness)’이다. 도시포용

표 3. SDGs의 도시와 정주지 관련 항목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Targets) 지표(Indicators)

11.1

2030년까지 적정 수준 및 가격대의, 안전한 주택과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를 개선

한다.

11.1.1 슬럼, 무허가 주거촌, 적정수준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도시인구비율 

11.2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적정가격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

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여성, 아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

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11.2.1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연령/장애유무

에 따른) 인구 비율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를 강화하고, 참여적·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

획과 관리를 증진한다.

11.3.1 인구증가율에 대한 토지소비의 비율

11.3.2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

여구조가 규칙적이고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도시의 비율

11.4

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한다.

11.4.1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전, 보존, 보호에 대한 (공/사

적 부문의) 1인당 총 지출: 유산의 유형(문화, 자연, 혼합 그

리고 세계유산 센터 지정), 정부의 범위(국가, 지역, 로컬/시

군), 지출유형(운영비/투자), 사적 펀딩의 유형(기부 등)에 

따른 지출

11.5

2030년까지, 수해 등 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와 (세계GDP대

비) 직접적 경제손실을 크게 구축한다. 특히, 빈민과 취약계

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다.

11.5.1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수

11.5.2 기초서비스 중단, 기반시설 파괴 등을 포함한 재해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1인당 도시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

소시킨다. 특히 대기질 및 폐기물관리에 초점을 둔다.

11.6.1 도시의 총 고체폐기물 중 주기적으로 수집되거나, 적

절하게 처리되는 폐기물의 비율

11.6.2 도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치

11.7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공 공간

을 제공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초점을 둔

다.

11.7.1 도시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모두에게(성, 연령, 장애

차별 없이) 개방된 시가지 비율 

11.7.2 성,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 신체적, 성적 괴롭힘의 희

생자 비율과 사건 장소(12개월 동안)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peri-

urban), 촌락간의 건전한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구축한

다.

11.a.1 인구추계와 자원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시행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도시규모

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

해회복력을 위한 통합적 정책 및 계획을 실행하는 도시

와 정주지의 수를 대폭 늘린다. 이는 센다이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조응하여 총체적인 재해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11.b.1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에 따라 지역의 재

해위험저감을 위한 전략을 채택,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b.2 국가적, 지역적 재해위험저감전략을 수립한 나라의 

수

11.c

최빈국에서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통해 지역원자재를 활용

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물의 건축을 지원한다.

11.c.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고 자원절약형의 지역원자재

를 활용하는 건축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최빈국에 대한 재

정지원의 비율 

자료: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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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헌

성은 도시거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조건인 

공공재로서의 도시(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회, 자원에의 접근을 포함)를 사용하고 점유하고 변

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수진, 21). ‘포용적

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에 대

한 권리’의 핵심적 가치지향이기도 하다. 문정호 외

(2016)는 도시스케일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켜 공간

적 포용 혹은 ‘포용적 국토’가 보다 거시적인 정책 키

워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처럼 도시와 

국토의 실현가능한 비전으로서 포용적 도시와 정주

지는 <표 3>의 세부목표(11.3)에 “포용적이고 지속가

능한 도시화”, “참여적·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과 관리”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둘째, 도시와 정주지 공간스케일의 강조이다. UN

발전의제에서 도시와 정주지가 핵심내용으로 제안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공간스케일에 대한 강

조와 상호간의 연계성을 중시한 것은 의미 있다. 이는 

도시관련 의제에서 사회적 정의(및 형평성)와 공간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제시된다. 

즉, 도시에서 각종 공공서비스는 누구에게나(어떤 사

회집단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

떤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든지 형평성 있게 공급되어

야 한다는 전제를 표현한 것이다. (11.a)에서 ‘도시, 

근교(peri-urban), 촌락간의 건전한 경제, 사회, 환

경적 연계를 구축’목표에서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이는 포용도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다 확대된 

공간적 범위의 정주지전체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

다.

셋째,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기존에 비해 한층 심화

되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은 전통적으로 경제개

발-환경보전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으나 새로운 SDGs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담아

내면서 ‘경제-사회-환경’의 삼각구도로 변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

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는 삼각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인 관점에 대한 동의는 오래전에 있었으나, 실제 정책

이나 사회지표와 관련하여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

지 않았다. 이런 탓에 개념적인 이해와 달리 실제 조

사와 분석은 여전히 ‘경제-환경’을 축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Daly(1996)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S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의미 있는 진

보라고 할 수 있다.

(2)  UN SDGs와 해비타트Ⅲ: (도시)포용성에 대

한 논의

포용성은 지속가능성 개념의 심화와 관련된 것으

로, 도시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정의 및 형평성 

의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도시와 정주지 관련항목에

서 총 10개 세부목표(Targets)의 상당부분에서 포용

적(inclusive) 정책을 직접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의미

와 중요성은 세 번째 목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정한 도시를 모델로 제

시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포용의 의미는 두 가

지이다. 하나는 도시와 정주지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서나’ 적정한 수준의 물질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도시공간이 어린이, 여

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지향해

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포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목표11.7)에서 도시공

간에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

의 형태로 포용적인 도시의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표3>을 참조).

박인권·이민주(2016)는 포용에 대한 기존의 사회

학적 논의에 포용의 공간적 차원을 부가하여 강조했

다. 즉, 도시포용성을 구성하는 역량강화, 상호의존, 

참여의 세 가지 차원에 공간적 개방(spatial open-

ness)를 추가하여 도시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열

린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정의되는 포용도시가 ‘모든 거주민이 사

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역량을 갖추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

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상호의존하며, 각종 의사

결정 과정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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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참여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공간적 개방성을 갖

춘 도시’라고 말한다(박인권·이민주, 2016, 126). 이 

정의 속에서는 참여와 역량강화에 방점을 두어 포용

도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SDGs에서는 포용의 적극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 즉, 도시거주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취약계층 등의 도시

거주자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 발전의 토

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적극적 의

미’의 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포용은 해비태트III(2016년 10월)를 위한 정책문서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보다 명

시적으로 표현되었다. 해비타트III는 SDGs의 도시와 

정주지에 대한 항목에 담긴 과제를 보다 구체화시켰

다.

해비타트Ⅲ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곳곳에서 

SDGs의 주요의제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

히고 있다. 박세훈(2016)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지를 위한 키토선언(2016)』에서 다음과 같이 포용성,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화의 키워드간의 간명한 연계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 사회

문화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변혁적이고 지속가능

표 4.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비전과 원칙(비전은 원문 그대로, 나머지 내용-음영부분-은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도시 및 인간정주지의 비전 요약 및 범주화 원칙

(a)

차별없이 적정한 기준의 삶에 대한 권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의 실현, 안전하고 지

불가능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 식량안보, 영양, 보건, 교육, 인프라, 이동성 및 교통, 

에너지, 대기의 질, 생계 수단 등의 영역에서 공공재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의 달성과 토지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이행

공공서비스

의 공급

사회경

제적 형

평성과 

포용성

(a) “아무도 소

외시키지 않는

다”.(공공서비

스공급과 인프

라제공에서의 

사회적, 공간

적 형평성)

(b) 포용적 발

전: 시민참여

의 증진과 약

자집단의 역량

강화

(c) 환경 도시

개발에서 문화

적 차이와 다

양성을 반영하

는 통합적 접

근

(b)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 거주민들이 소속감과 소유의식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하고 포

용적이고 접근가능하고 녹색이고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중심적이고 

사회적이고 세대간 교류, 문화적 표현, 정치적 참여를 격려하며 사회적 결속, 포용 및 

안전, 모든 거주민의 수요가 충족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

를 인식하는 평화롭고 다원적 사회

시민참여

(c)

성평등,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역량강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분야와 리더십

에서여성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평등한 

일에 대해서는 평등한 보수, 공적 사적 공간에서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차별, 폭력, 억압에서 자유로운 곳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평등

의 추구

(d)

현재와 미래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도전과제들과 기회를 활용하며 

구조적 변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 및 효율적 자원의 이용, 지역 경제를 활용하

고 비공식경제부문의 공식경제부문으로의 전환을 지원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e)
행정구역전역에서 지역적 기능을 이행, 모든 차원에서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통합된 

도시 및 지역개발의 허브이자 엔진으로 기능하는 곳
도시의 공간적 

정의와 형평성
(f)

승객과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수송체계 및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고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위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계획 및 투자, 효과적인 사람, 장

소, 재화, 용역 및 서비스, 경제적 기회의 연계

(g)
재난위험저감 및 관리의 채택 및 이행, 취약성 저감, 자연 및 인적 위험에 대한 복원

력과 대응 마련,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환경적 지속가능성

(h)
생태계, 물, 자연서식지, 생물다양성의 보호, 보존, 복원 및 증진, 환경적 영향의 최소

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자 료: UN Habitat(2016), New Urban Agenda(허광진·윤경효 역, 2016, 해비타트Ⅲ: 새로운 도시의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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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헌

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의 원천이자 동

력으로서 도시화를 인식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기

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박세훈 2016

에서 재인용)”

해비타트Ⅲ의 정책문서에 나타난 바람직한 도시의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는 ‘도시와 인간정주지

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고 포용성을 증진시

키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도

시 거주민들이 정의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쉽게 접

근할 수 있고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복원력이 있고 지

속가능한 도시이자 인간정주지에 거주할 수 있고 모

두가 번영하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해비

타트Ⅲ의 모두를 위한 도시와 SDGs의 도시와 정주지 

항목을 비교할 때 양자간의 명백한 유사성과 연속성

을 확인할 수 있다. 해비타트Ⅲ에서 포용성(혹은 도시

포용성)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

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보다 심화된) 환경적 지

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해비타트Ⅲ는 여

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도시비전을 8개

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표 4>참조). 

8개의 도시비전을 주제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다음

과 같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사회경제적 형평성

과 포용성의 추구 ② 도시의 공간적 정의와 형평성 ③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비전을 세 개의 범주로 정리

한 결과, 해비타트의 모두를 위한 도시비전이 SDGs

의 도시와 정주지 발전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더 구체화된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8개의 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개의 원칙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사회적 포용, 공간적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

성의 도시비전은 <표 4>에서처럼, 세 개의 원칙으로 

재구성된다(이는 해비타트Ⅲ <새로운 도시의제>의 

일부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도시

개발 및 관리(서비스 및 인프라공급) 의 형평성, 시민

참여 등 포용성의 추구,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이 그것

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사실상 그동안 해비타트Ⅲ에 

강조해온 도시권의 세 가지 원칙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기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3. 현행 국토기본법에 대한 검토

1) 현 국토기본법 개관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

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2002년 2월4일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63년 제

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이를 발전적

으로 대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2002년 이래 수차

례 개정되면서 그동안 새롭게 제기된 국토에 대한 가

치와 관점, 정책지침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조항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

전’등의 진화된 개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토기본법은 현재 시점에서 국토발전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의 적절한 방향과 지침을 충분히 제공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현 국토기본법에서 국

토와 관련한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

는 제1장 총칙은 불과 한 페이지에 불과하며,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이후의 내용은 국토계획, 국토정

보체계,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관련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국토기본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국토

계획’에 대한 법에 가까운 것이다. 예를 들면, 국토법, 

제도, 정책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교통, 경관, 환

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조차도 없다. 

이러한 점은 국토기본법이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

법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국토를 사고할 때 토건위주의 

접근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의 유산

이 남아 있는 것이다. 

2) 타 기본법과의 비교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토기본법을 문화기본법 등 타 분야 기본법과 비

교하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5>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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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방향

가장 큰 차이는 문화기본법 및 환경기본법과는 달리 

국토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

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문화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권’으로 표현하

고 있다.1) 문화기본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cultural rights)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표현된 것

은, 민주화이후 지난 수십년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

서 문화 및 문화정책에 대한 관념이 지속적으로 진화

하였는데 그 성과물이 문화기본법에 충실히 반영되

었기 때문이다(전혜영·고재욱, 2016 참조).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분야의 특성상 권리와 함께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2)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무조

항은 사실상 첫 번째 조항 즉,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므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더 근본적이고 핵심

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토기본법에서는 타 기본법에 명시

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

이 없는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국토를 개발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관점

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국토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건조환경과 공간

계획에 초점을 두는 토목국가적 국토개발패러다임의 

유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국토관의 변화

는 국토기본법에 상당히 반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 ‘국민 모두가 안정

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

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서는 국토기본법의 목적을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이라고 못박

고 있다. 즉, 내용적으로는 이미 국토를 자원의 효율

적인 개발의 관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국토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변

화된 관점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

로 표현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이고 현시점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국토에 대한 국민의 권리(기본

권)을 도시권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국토권(國土權)”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국토권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는 논문의 후반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표 5. 기본법간 비교: 문화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문화기본법(2013.12.30.) 환경정책기본법(2015.12.1.) 국토기본법(2003.1.1.)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해당 없음

제4조 국민의 권리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당 없음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해당 없음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7조 문화정책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제10조 자원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8조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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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定意)

국토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각종 핵심 용어들에 대

해 정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표 5>에서 알 수 있

듯이,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에 대해 “문화예술, 생

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

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

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더 나아가, 환경, 자연환

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 환경용

량, 환경기준 등 8개의 핵심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

다. 국토기본법에서는 정의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국

토, 국토발전,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국토균형발전 등 

정의가 필요한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일부는 이미 내용적으로 다른 조항 속에 삽입되어 있

다. 정의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

당 법률이 다루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지

침으로 역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에 대

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문화기본법에서 다루는 문화

의 정의는 문화경관이나 문화공간과 같은 유형의 물

질적 문화와 문화예술, 문화양식과 같은 무형의 문화

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를 정의함

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국민이 국토에 대해 어떤 가치

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법·제도

적 개입을 통해 보장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는지 명확

해질 것이다. 

(3) 타 법률과의 관계

이 부분은 기본법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기본

법에서는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화에 관

한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지만3)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언급이 없다. 특별법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일반법에 대해 구속력이 있지만, 기

본법과 일반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도 

지속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기본

법체계는 일본의 입법체계를 상당히 참고했는데, 일

본의 경우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분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유

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정훈, 2009). 따라서 원론

적으로 볼 때, 기본법이 효력이 있고 일반법에 대해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문화기본법과 같은 조항의 

삽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 국토기본법 개정방향

1) 신설조항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의) 기본이념에 ‘국토권’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 관

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민적 권리의 핵심적 

매개로 보는 관점(과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의미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는 국민의 권리에 상응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국

민의 권리를 정의한 만큼, 그와 쌍으로 이루는 권리실

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는 당연히 필요한 조

항이다.

(3) 정의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신설이 필요하다. 

(4) 타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할 필요

성이 있다. 명목상 국토‘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다

른 법률과 법적 구속력에서 상하가 아닌 수평관계이

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충돌 혹은 중복위험이 있다. 

이는 일본의 기본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기본법’역시 

형식적으로는 법률이기에 다른 법률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박정훈, 2009: 302). 예를 들

면, 국토기본법과 경관법에서 각각 경관을 언급할 때

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본법에서의 언급

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중복이 실제 적

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기본법으로서 최소한의 지위와 상징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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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

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삽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수정보완조항

(1) 기본이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그동안 변화된 국토관 및 

국토정책을 비교적 반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4). ‘개발과 환경의 조화’

라는 관점에 기초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보

다 심화하여 도시정책 및 사회제도와 연계시킬 필요

가 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의 관점을 담아

내는 것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적 추세

를 고려할 때 긴요하다. 그리고 국토이용의 주체에 대

해 재고함으로써, 국토관리를 넘어서 시민을 위한 국

토이용 및 국토관리, 나아가 기본권으로서의 국토권

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권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시민적 권리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공간적 형평성과 정의에 민감한 권

리로 정의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기본이념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이라는 문구는 삽입되어 있지

만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그들 또

한 동등하게 국토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언급하지 않

고 있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동질적이

고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국민’을 넘어서 차이와 다양

성에 기초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도시권(도시에 대한 권리)

에 관한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르페브르 이래로 도시권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

로 도시를 지배하는 정치경제엘리트에 저항하는 시

민의 정치적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강현수(2009, 

53)에 의하면,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도시에서의 특

정 권리(specific rights in city)’라기 보다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right to the city as a whole)’이

며, 이는 도시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정치적 시민의 권

리일 것이다. 이같은 도시권의 다소 급진적인 이론적 

맥락보다는 2000년대 이후 유엔 해비타트와 유네스

코 등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었던 제도화된 ‘도시에 대

한 권리’(혹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국토권에 대한 

개념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조차도 도시권의 ‘급진적인’ 배경에 대해 불편함을 

표출한 선진국들이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서 공식적 사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키워드가 ‘모두를 

위한 도시’로 수정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자체는 <새

로운 도시의제>에 분명히 삽입되었으며 이는 의미 있

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

해서는 박세훈(2016)을 참조). SDGs와 해비타트Ⅲ에

서 표현된 것처럼, 국토를 추상적이고 단일한 개체에

서 도시-근교-소도시-촌락의 공간적 연결망으로 표

출되는 ‘도시와 정주지’로 이해하고, ‘국민’속의 시민

적 다양성과 차이에 기초한 ‘국토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라

는 표현은 국토를 여전히 효율적 관리의 대상, 하향

식 관리행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첫

째, ‘국토이용(혹은 국토발전) 및 국토관리의 기본이

념’ 등으로 수정하는 것과 둘째, 국토이용과 국토발전

의 기본이념으로 수정하는 것, 세째, 문화기본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처럼 단순하게 ‘기본이념’으로 대

체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가장 큰 이

유는, 제2장 국토계획에 대한 조항들이 국토기본법

의 기본이념에 내용적으로 종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현재는 국토계획에 대한 법조항들이 기본이념

과 다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의 국토이념

에 의해 그다지 영향 받지 않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

다. 기본이념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사실상 중복

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식어를 삭제하고 ‘기본이념’

과 같이 단순하게 제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2) 기본원칙

기본원칙은 기본법의 실제적 의미를 생각할 때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본법은 타 법률에 우

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

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시로 만들어지고 집행되

는 행정 및 정책에 지침(guiding principle)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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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기본법에서는 제7조 기본

원칙에 대한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환

경정책기본법에서는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서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이

르기까지 각 조항에서 기본원칙을 상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어

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문화기본법에

서처럼 기본법과 해당부처 정책간의 관계를 명시하

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기본법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국

토기본법에서도 개정안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 

국토기본법에서는 목적과 기본이념 다음에 제3조(국

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세 조항이 기본

원칙을 대신하고 있다. 

기존의 원칙에 해당하는 세 조항을 보완하고 또한 

추가적인 원칙을 고려함에 있어서, 앞서 논의한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의 도시관련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위 세 조항 외에 기본원칙으로서 추가적으로 신

설을 고려할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이용 

및 계획·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사회통합·

사회적 약자보호의 강조, ㉡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참

여, ㉢ 국토의 다양성과 정체성·가치의 보전이다. 이 

중에서도 ㉠과 ㉡은 포용적 국토(발전)의 이상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은 사회적·공간적 정의

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이가’ ‘어디서나’ 적

정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국토권)의 

강조와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책무를 의미한다. 

㉡은 ㉠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

(Inclusive Governance Model)의 형성과 이를 가능

케 하는 역량강화를 의미한다. 참고로, ㉠과 ㉡은 문

정호 외(2016)가 제시한 포용적 국토의 목표1·2·3 

중 두 가지와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목표1: ‘사회

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의 구현’, 목표2: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 및 거버

넌스 구축). 

여기서 제안하는 세 가지의 신설조항을 하나씩 살

펴보면, 첫째, 국토이용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 ‘포용적 국토’의 가치 혹은 ‘국토

이용에 대한 사회적 약자보호나 권리의 보장(국토권)’

을 언급하는 주요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는 논문의 전반부에서 논의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11)에서 제안되고 해비타트III에서 더욱 구체

화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적 가치이

기도 하다. SDGs11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강

표 6. 국토기본법 기본원칙의 기존조항 및 신설조항 제안

국토기본법 기본원칙
‘기본원칙’과의 연계성

SDGs11 해비타트III 비전

기존

조항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11.a)도시, 근교, 촌락간의 건전한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구축

(e)행정구역 전역에서 지역적 

기능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신설

조항

(제안)

㉠

국토이용 및 계획·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사회통합·사회적 약자보호

(11.2) 교통체계(11.5) 재해손실감소

(11.7)녹지·공공공간 제공(공히 취

약계층 보호명시)

(a)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형

평성 있는 공급

㉡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11.3)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

간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b)시민참여의 증진

㉢
국토의 다양성과 정체성·가치의 보전 등 (11.4)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b)다원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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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목표 11.2)교통체계의 공

급, (11.5)재해손실감소, (11.7)녹지·공공공간의 공급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

히 (11.7)에서는 포용적인 녹지·공공공간이라고 서술

하고 있다. 해비타트III에서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이

러한 과제를 제시한다. 적정한 기준의 삶, 주거에 대

한 권리, 교통·교육·보건 등 모든 공공서비스에서의 

형평성 있는 접근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세 가지 원칙이 각각 국토개발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기(제4조), 국토균형발전(제3조), 환경보

전과 개발의 조화(제5조)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

이라면,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의 관점은 국토에 대

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문정호 외

(2016)는 ‘국토개발’에서 ‘포용국토’로의 패러다임전

환이라는 거시적 맥락 하에서 포용성의 의미를 다루

었다. 그에 따르면, 포용적 국토는 “공간의 물리적 개

발을 통한 성장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쾌적·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계층·지역 간

의 격차·배제·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기회

의 균등, 잠재능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

든 구성원이 적극적 권리 추구와 자발적 참여를 실천

하는 삶의 터전”이다(문정호 외, 40). 포용적 국토의 

관점은 기존의 원칙(가치)들의 의미를 심화하는데 있

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균형발전이 국토의 공간

적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형평

성과 정의의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국토정책의 보다 

균형 잡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이념

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인 이념을 제시

하고 있지만,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낙후지역의 발전, 지

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여전

히 지역을 동질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 내부의 격

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SDGs11

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국토발전의 원칙 

내에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여, 국토

의 모든 곳에서(도시와 정주지) ‘모든’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국토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완방안은 ‘국토의 포용적 이용’ 혹은 ‘포용적 국

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혹은 기존의 원칙

들 그 중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항목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현재 국토균형발전항목의 세 개의 세부

조항 이후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아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국토공간에서 충분하고,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역시 중

요하며 이 또한 포용성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포용을 강자(혹은 주류)가 약자에게 베푸는 시

혜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포용은 실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주변화된 집단의 (참여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중시한다. 김수진(2015, 20)

에 의하면 이는 적극적 의미의 포용으로 정의된다. 이

는 수동적 단계인 통합(integration)이 사회적으로 취

약하고 소외된 집단이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접근하

기 쉽도록 지원하는 것과 구분하여 적극적 의미의 포

용은 교육, 복지, 창업지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김

수진 2015: 20). 역량강화의 의미가 다소 축소된 느

낌은 있지만, 의미 있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정호 외(2016) 역시 포용적 국토정책의 근간으로 

정부에 의한 서비스공급의 형평성과 함께, 참여 및 역

량강화 그리고 거버넌스와 같은 시민주체의 형성을 

중요시했다5). 

즉, 포용은 결과인 동시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

정’이다. 따라서 포용적 국토정책의 한 축은 위에서 

논의한 사회적 약자보호를 포함한 형평성 있는 국토

이용의 제도화이면서, 다른 한축은 그것이 위로부터

의 하향식, 일회적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DGs11과 해비타트Ⅲ

에서 공히 시민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참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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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하다. 특히, (11.3)에서 ‘참여적, 통합적...인간

정주계획과 관리’에서 참여와 통합은 각각 시민과 정

부의 관점에서의 포용적 도시화를 의미한다.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국토기본법의 기본원칙에 해당

하는 조항들 속에서 가장 미미하게 혹은 표현되지 않

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인권(2015, 108)에 의하면, 포용도시에 대한 이

론적 논의에서 참여(participation)는, ‘단순히 어떤 

일이나 관계에 들어가서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

른 사람들과 호혜적 관계(reciprocity)를 맺으면서 도

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참

여에 대한 이같은 정의는 위에서 적극적 의미의 포용

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과 약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사실 현

재 조항속의 ‘국민모두’라는 표현 속에 이미 대체적인 

의미는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

의 관점은 기존 항목들 속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

다. 아마도 그 이유는 국민참여의 원칙이 기존의 ‘국

토관리’의 개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

까 한다. 여전히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등 국토기본법 

곳곳에 국토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민참여를 원칙

으로 제시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하고 필요한 법제도적 개정이 어떤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 국민참여의 원칙을 제시

하기 힘들 경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이념>에 

추상적인 형태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 국토발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 지역이 자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여기서 암묵적 키워드는 사실상 ‘문화적’ 국토발전이

다. 이는 기존의 개발주의 시대 국토패러다임에서 대

안적인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기존의 국토정책이 국토종

합계획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는 국토발전

에서 물리적 경관변화와 건조환경의 조성을 절대적

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

거나 충분히 제기되지 않은 것은, 물리적이고 양적이

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토발전조차 극심한 불균

형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력 있는’ 국

토를 만들기 위한 70년대 이후 개발시대 국토계획의 

유산이며, 참여정부이후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이러

한 양적인, 그리고 경제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 방향

을 가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양적이고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려

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 국토발

전의 방향은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다양성 있는 국토,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이 뚜렷한 국토, 문화적 기반

위에 발전하는 국토가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토발전

을 위한 다양한 국토정책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관관련 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경

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정체성의 구축의 중요한 매

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경관의 관점을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6) 경관향상을 위한 법제

도적 개선과 정책사업이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기 위

해서는 ‘경관’의 의미를 외관을 물리적으로 단장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국토사업의 전 영역에서 

경관의 다양성을 문화정체성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토발전의 다양성은 ‘과

정’인 동시에 결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경관을 

물리적 외관에만 한정한다면 이는 과정과 무관한 결

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자연히 토목사업성의 물

리적 경관 가꾸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토발

전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3)  다양한 관련분야 및 관련법(계획)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는 내용의 삽입

현재 국토기본법에서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간략하

게 다루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국토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국토정책의 다양한 분야

라고 할 수 있는 교통, 경관, 환경 등 다양한 국토 관

련법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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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국토’에 대한 기본법이라기보다 사실상 ‘국

토계획’에 대한 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제1장 총칙 

외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이후의 내용은 국토

계획, 국토정보체계,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으

로 국토관련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

다. 참고로, ‘문화기본법’의 경우,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화정책의 분야들이 나열되어 있다. ‘제9조 문화진

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조항 하에 문화유

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

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

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

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을 명시하

고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국토권(國土權) 재고(再考)

지금까지 유엔 SDGs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의 개

정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그런데, 개정내용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국토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로 그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거두절미

하고, 국토권은 현 시점에서 지역위기 혹은 지방소멸

담론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 새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

방담론 중 하나는 지방소멸 담론이다. 한국의 지방소

멸담론의 시초는 2016년 7월 이상호(한국고용정보연

구원)의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체 3483개 전국 읍면동리 중 소멸위험직전

에 있는(소멸위험지수 0.5 이하) 곳은 무려 1383개로 

전체의 39.7%에 달한다. ‘지방소멸’이 다소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면서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미래전망과 관

련되어 있는 프로파갠다적 담론이라면, ‘축소도시’는 

이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당장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의 성

격을 갖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2017)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지방도시들은 현재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스톡의 공급과잉”

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축소도시의 보편적 

현상은 경제여건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교외화·스

프롤 등이 작용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방치되는 부동

산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가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

방중소도시 역시 인구 및 도시공간의 축소현상을 경

험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발전계획은 이

러한 추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는 주된 이유로, 중소도시에서 특히 공동주택의 공실

률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개발사

업은 인구감소를 전제하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에, 방치된 부동산

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

지 않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지역공동체

가 와해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상태의 악

화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7) 따라서 축소도시현

상은 서비스공급의 공간스케일에 관한 문제인 동시

에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표용의 의제와 관련되어 있

기도 하다. 특정 중소도시 내에서 축소도시현상은 도

시공간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기보다 일부 낙후

된 근린(축소도시의 유휴·방치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공간적 격차와 사회적 격

차는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멸담론과 축소도시 연구는 범위와 방향은 

다르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정책적 대안형성에 

초점을 두는 축소도시 연구는 일본 등을 사례로 ‘적정

규모화계획’,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지원체계’, ‘유휴·

방치 부동산 정비활용체계’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축소에 대한 이

러한 접근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인구규모에 맞는 공

간재조정전략으로서 시의성이 있는 접근임에도 불구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축소도시에서 계속 거주해

야만 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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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헌

대 적정규모화계획’에 따라 조정된 도시기능으로 인

해 특정 근린에 거주하는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용적 

국토발전의 이념과 같은 보다 상위의 가치를 통해 방

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해결방법으로서

의 도시축소가 사회적, 공간적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

도록 국토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양자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권(國土

權)은 역설적으로 지역위기의 조건에서 더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국토권의 규범적 성격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언급

된 바 있다. 이용우 외(2016, 143)는 정책대안의 지침

으로서 국토권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했다. “국토

권이란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나 주변지역,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등 국토 공간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

없이,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은 받을 수 있도

록 대도시권 정책 등 공간정책을 전개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대도시권의 10개 정책과

제 중 하나로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 비대도시

권에 관계없이 균등한 온라인 접근성, 응급의료 및 노

인복지 접근성, 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국

토권 정립을 제안했다. 보고서의 주제는 대도시권의 

전망에 대한 것이며, 국토권은 대도시권화의 그늘에

서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유

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제안되었다. 본 논문은 대도시

권의 공간스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에서의 국토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리하여 국토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인 의무와 국

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지방소멸’

이 현실화되고, 도시축소의 정책적 필요성이 커질수

록, 역설적으로 국토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도시의 미래는 공학적 기술만으로 결정되

지 않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규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도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 인구축소 혹은 축소도시현상에 따라 

철거와 복원을 수반하는 공간의 재구조화 즉, ‘중심부

로의 집적 유도를 통한 주변부의 계획적 축소’는 때로

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의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론의 키워드가 국토권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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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

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

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

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출처: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2)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

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문화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현행: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

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토기본법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5) 문정호 외(2016: 102)에 의하면, 포용적 국토정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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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

간서비스의 구현 ② 권리증진과 행복추구로서의 참여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발전의 기회 형평성 강화 및 

제도 환경개선. 두 번째는 적극적 의미의 포용을 의미한다. 

6)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경관향상 공모사업 중 국

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핵심은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 지역성이 반영된 통합적 

경관형성 전략수립(국토부 홈페이지)’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예를 들어, 구형수의 연구에서도 기초생활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고소득자(월 349만원 이상)는 24.5%가 

불편하다고 답한 반면에, 저소득자(160만원 이하)는 두배

가 넘는 5.1.9%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이 공간 이

동성(mobility)이 낮고 기역기반의 공공 서비스공급에 크

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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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금까지 선거구와 관련된 위헌소송과 판결의 핵심적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이었다. 이에 따라 유권

자의 투표 가치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거구 조정이라는 지리적 해법이 적

용되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은 임시방편의 성격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의 침해, 과대

선거구의 등장,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의 등장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지역주의 투표의 부작용, 사표의 양산 등 현존하는 선거제도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대안들은 선거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이는 향후 또 

다른 공간적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구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주된 논쟁에

서 누락된 공간의 문제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지리학적 논의는 기존 선거구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들을 극복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헌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개헌, 국회의원 선거구, 지방자치,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지리학

Abstract : To date, the key criteria for unconstitutional lawsuits and judgements related to constituency have 
been the equality of voting values.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voter’s voting 
value, which has been manag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adjustment of electoral districts as a geographi-
cal solution. The merge-and-divide, however, was a temporary solution and also produced other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the local representative, the appearance of the excessive electoral district, and 
the emergence of the electoral district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administrative district. Recently, as th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progressed, various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to over-
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lectoral system, such as negative consequences of regional voting, mass 
production of dead votes as well. However, the alternatives proposed to tackle the existing problems such as 
the bicameral and the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show the lack of spatial perspectives on 
the electoral system, which may create another spatial problem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spatial problems, missing parts in the existing and current discussions and debates on the con-
stituency. This electoral geographical discussion w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overcome the problems posed by the existing electoral system and to make a solid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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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지상현

1. 국가 권력구조, 지방분권  

그리고 선거구의 연동

지난해 탄핵 정국과 촛불 시위로 촉발된 조기 대선

기간 동안 주요 후보들 모두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있

으나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몇몇 후보들의 주장인 ‘대선전 개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선 기간 주요 후보 및 정당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청와대 회동

을 통해서 2018년 6월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동시키자는 일정까지 도출하였

다.

앞으로 새 헌법개정안에 담기게 될 구체적인 정신

과 내용, 구성 등을 미리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지만, 분명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의 문제는 개헌 논

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1). 

1948년 제헌 이후 현재의 제10호 헌법까지의 개

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의 개편은 대체

로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선거구제는 제헌 당시에는 

소선거구제로 출발하여, 1960년 헌법 제4호에서는 

대선거구제(참의원)와 소선거구제(민의원)의 결합, 

1962년 헌법 제6호에서 다시 소선거구제, 1973년 헌

법 제9호에서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1988년 지금 헌

법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등의 변동이 개헌과 

맞물려 왔다. 

물론 10개의 헌법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별 법

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것은 1960년 6월과 11월에 

시행된 제4호와 제5호 뿐이며, 그것도 양원제 국회 

구성 중 참의원의 선거구에 한정 된다2). 그렇다면 국

회의원 선거구는 관련 법률, 예컨대 ‘공직선거법’에서 

다룰 사항이지, 굳이 개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라

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시 

헌법 제4호와 제5호로 되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 정치 역사에서 제2공화국은 유일하게 이원

집정부제(二元執政府) 정부형태와 양원제 국회구성

을 지향한 헌법에 기초하였고, 나머지 헌법들에서는 

국가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 설정되었

다. 따라서 이번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

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의 정부 형태 또는 양원제 입법

부 구성 등 국가 권력구조에 변화를 목표한다면 정당

제도, 선거제도와 함께 선거구 개편은 서로 연동되어

야 한다. 

또한 선거구제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개헌 논의

와 선거구제 개편이 연동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그리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제와 밀접하게 연계3)되

어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치적 경계

설정, 획정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과는 공간

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양원제로 입

법부 구성을 변경할 것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

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선출할 것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혹은 권역별 단위로 선출

할 것인지 등 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

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헌법적 가치 실현의 공간적 토

대가 된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국회, 정부, 선거관리 

그리고 지방자치 등 우리 헌법 내용 구성의 절반4) 정

도와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이유로 정치

권, 학계, 시민 사회가 선거구제 개편 및 개혁과 관련

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참의원)과 인구

비례·투표등가치의 하원(민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

for the growth local autonomy.

Key Words : Consitutional amendment, Constituency, Local Autonomy, Bicameral system, Regional Pro-
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lectoral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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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으로서 과

도한 사표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및 지역주의 문제 극

복을 위해서 권역별 연동/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절

하다는 주장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투표등가치성, 사표의 방지, 유권자 민의의 대표성, 

지역주의 극복 등은 우리 정치와 사회 모두가 추구해

야할 소중한 가치가 분명하지만, 일부 가치 간에는 본

질적으로 비양립 및 가치 선택(trade-off)의 문제들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비양립

과 선택 문제의 본질적 이유는 바로 지리와 공간의 문

제, 즉 지표상에 유권자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개헌 

논의와 선거구 개편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새 헌법과 선거구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

간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

지 소선거구제와 관련된 세 번의 위헌·헌법불합치는 

결국 공간과 지역의 문제였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헌법적 가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헌법과 선거구제, 동

시에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대상으로 공간, 지역과 

관련된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2.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들 그리고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제도는 선거구의 문

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거구 획정은 정

치적 단위로서의 지역을 규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한

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구와 관련된 논의에서 지역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핵심은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의 개편이었

기 때문이었다. 적지 않은 논문이 지역주의 극복, 사

표의 방지, 민의의 공정한 반영을 위한 새로운 선거제

도의 도입이라는 정치적 논의를 진행시켜왔지만, 해

당 논문에서 지역은 정치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

정할 수 있는 변수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

다(홍완식, 2015; 황아란, 2015). 또한 정치권의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절되

었고, 정치적 논의 대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결이 선

거구 재조정을 강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최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정부의 의지는 선거제도와 선

거구에 관한 논의를 법적 판결에서 다시 정치의 영역

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의 논의

를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제도와 선거구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결정한 판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판

결 이후의 논쟁과 판결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해야만 한다. 

1)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투표가치 평등과 인구 

비례 원칙

1988년 제10호 헌법에 따라 8차례 국회의원 총선

거(제13대∼제20대)가 진행되어 왔다. 소선거구제5)를 

토대로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법정

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인 ‘국회의원

선거법’,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공

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수·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도 함께 변경되어 왔다. 이 과

정에서 법률 개정 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선

거구 획정 원칙과 투표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

은 매우 중요하다. 

즉, 선거구를 직접적으로 획정·규정하는 ‘공직선

거법’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 소송이 제

기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

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2001년 그리고 

2014년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6)을 내렸다. 아

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방식 및 1인 1

표에 대해서도 2001년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판결7)

을 내렸고, 그 결과 제17대(2004년) 총선 이후부터 1

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 실시되었다. 

이상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몇 차

례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 근거는 바로 투표가

치의 평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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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평등선거의 원

칙은 수적(數的) 평등으로서 1인 1표(one person, 

one vote)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으로

서 1표 1가치(one vote, one value)를 포함하는 것이

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

결에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는 지역

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1:4 이내로, 2001

년에는 1:3 이내 그리고 2014년에는 1:2 이내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판례에서 제시해 왔고, 결과적으로 ‘공

직선거법’ 등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도 이에 

맞추어 변동되어 왔으며, 선거구의 분리와 통합은 이

러한 결정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제16대 총선까지 1인 1표 투표방식 아래에서

의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

판소는 2001년 7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이는 1

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근거가 

되었다.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

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

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

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

유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

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

배된다.” (2000헌마91,112,134) 

2) 지역대표성 약화와 지역 간의 격차

우리 헌법이 제41조에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

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기에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네 차례 판

결에서 제시된 평등선거의 원칙으로서 ‘투표가치 평

등’과 ‘인구비례의 원칙’은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유일

한 헌법적 가치이며, ‘공직선거법’ 등보다 분명 상위

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와 단

원제 국회라는 현재 국가권력 구조에서는 반드시 지

켜야져야 하는 것이지만, 향후 개헌 논의를 통해 다른 

국가권력 구조와 형태가 도입된다면 동일한 방식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니다. 

실제로 2014년 2:1 이내라는 새로운 인구비례의 

원칙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반대의견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등 3인의 반대의견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단원제 국회구성에서 인구비

례 원칙은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의 기능을 상당한 정도 수

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도농간에는 서

로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으며, … 인구비례

를 중시하여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적용하

는 나라들에서는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하 양원제를 취하

면서 각 연방이나 지방을 대표하는…” (2012헌마

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

마53)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급

격한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실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설정에 있

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충실 해 질수록 농촌지역은 

대표성이 약화되어왔고,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 의

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왔다. 

제20대 총선의 253개 선거구 중에서 37개 선거구

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결합된 곳이고, 이

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군(郡) 지역이었다. 특히 

강원도의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

거구는 그 면적이 약 5,970㎢로서 49개 지역구를 가

진 서울특별시 면적 약 605㎢의 10배에 육박하는 것

이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하여 설정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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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68개인데, 이 중 108개 선거구가 수도권에 속

하고, 29개는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들에 속한다. 

한편,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졌는데, 인구편차

가 1:4 이상이었던 제13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비중은 약 34.4%였지만, 1:3 이내

가 적용된 제17대 총선에서는 44.9% 그리고 1:2 이

내로 적용된 제20대 총선의 경우 약 48.2%를 차지하

게 되었다. 

게다가 비수도권 군과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인구

절벽, 축소(shrinking) 도시 현상이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후의 국회의

원 선거에서 이들 지역에서 대표성 약화는 더욱 심각

해 질 것이다. 

3) 불가피한 게리맨더링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

칙은 불가피하게 게리맨더링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

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미국 하원

표 1. 제20대 총선에서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결합된 선거구

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수

선거

구 수
해당 선거구

5개 2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4개 9

-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개 11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2개 15

- 부산 중구·영도구

- 포천시·가평군

- 제천시·단양군

- 홍성군·예산군

- 나주시·화순군

- 부산 서구·동구

- 여주시·양평군

- 보령시·서천군

- 정읍시·고창군

- 영천시·청도군

- 대구 중구·남구

- 동해시·삼척시

- 서산시·태안군

- 김제시·부안군

- 통영시·고성군

표 2. 제13대∼제20대 총선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변화

인구편차 기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및 비중(%)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 : 4 이상
제13대(1988년) 224 77 (34.4%) 147 (65.6%)

제14대(1992년) 238 83 (34.9%) 155 (65.1%)

1 : 4 이내
제15대(1996년) 253 96 (37.9%) 157 (62.1%)

제16대(2000년) 227 97 (42.7%) 130 (57.3%)

1 : 3 이내

제17대(2004년) 243 109 (44.9%) 134 (55.1%)

제18대(2008년) 245 111 (45.3%) 134 (54.7%)

제19대(2012년) 246 112 (45.5%) 135 (54.9%)

1 : 2 이내 제20대(2016년) 253 122 (48.2%) 131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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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리맨더

링이란 용어가 시작되고, 동시에 상당수 교과서에도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하는 비지(飛地)를 포함한 불연

속적인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비례 1:1에 근접

하기 위해 선거구를 기술적으로 획정(redistricting)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게리맨더

링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인구비례 원칙이 강화됨

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정섭(2012, 2014)의 

주장과 같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

법’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이

러한 사례이다. 제19대 총선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천안시에서 그리고 제20대 총선에서는 수원시, 용인

시, 천안시와 함께 고양시, 전주시 등의 일부 동지역

이 다른 행정구에 속하여 1개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4) 지역주의 그리고 사표,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

지역주의 문제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실시된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정치 환경의 고질적인 병폐로 비판받고 있다. 물론 우

리 정치의 지역주의 문제의 근원을 인구비례의 원칙

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선거구제라는 

선거구와 단순다수대표제라는 투표방식, 그 위에 지

역감정과 패권주의라는 기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다. 하지만 강원택(2008)의 지적과 같이 제13

대 총선 이후부터 1노 3김 등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

은 정치지도자들은 해당 선거구·투표방식 제도 아래

에서 혜택을 누렸고, 지역주의적 정치 균열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정치적 결과가 심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지금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

표제는 상당한 규모의 사표(死票)를 발생하게 만들었

고,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 문제도 초래하였다. 

실제로 제19대 총선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사표 비

율이 약 53.2%(국가지도집, 2015; 226), 제20대 총선

에서는 51.9%였는데, 결국 사표가 유효투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득표수와 총선 결

과인 의석수 간에는 상당한 불비례 문제가 발생하였

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2017)

는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제18대 한나라당, 

제19대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각각 38.3%, 37.5%, 

42.8%에 불과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이

것은 민심의 왜곡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0대 총선에

서는 비록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지만, 지

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간

의 비례성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 

1987년 체제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구

성되는 국가 권력구조,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와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로 선출되는 지역대표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비례의 원칙 적용 등의 법

률과 제도는 지역주의, 대규모 사표, 득표와 의석 배

분의 불비례, 지역 대표성의 약화 및 격차, 게리맨더

링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은 오래전

부터 제시되어왔고, 최근 개헌과 맞물려 그 논의의 범

위와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표 3. 제20대 총선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기타 정당

득표율(%) 38.3 37.0 14.9 1.6 7.0 1.2

의석수(석) 105 110 25 2 11 0

전체 의석수 대비 비중(%) 41.5 43.5 9.9 0.8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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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원제의 도입: 지역대표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2공화국에서 채택했던 참의원과 민의원과 같은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이 강

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 비수도권 지역

의 지역대표성 약화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보

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 중 재판관 3

인의 반대의견이 대표적인 논의에 해당될 것이며, 아

울러 같은 해의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

안’,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2017)’, ‘대화문화아카

데미 새헌법안(2016)’ 등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지역

대표성 등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국회 헌

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는 상원을 참의원, 하원은 민

의원으로 명명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을 통하

여 각 지방의 의사가 입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영

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원제가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라는 시민단체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

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는 “지역격차 해결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때 “상원은 지역대표로 그리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헌법 

개정을 논의해 왔던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16년 새 

헌법안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조직하고, 이

때 참의원은 도 단위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을 제시하였다. 

2)  권역별 병립/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지역주의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목적으로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병립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 

어8) 제16대 총선까지는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

비율 또는 획득한 의석수가 배분의 기준이었고, 2001

년 헌법재판소가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

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서 제17대 총선부터는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작성하는 비례대표 후

보자의 명부는 변함없이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

고, 이러한 이유로 비례대표라는 용어와 함께 ‘전국구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

국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권역별 명부로 바꾸

그림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헌법과 법률적 원칙 그리고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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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지상현

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독

일 하원의원과 일본 중의원이 대표적이지만, 정당별 

득표를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있어

서 두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독일에서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이 서로 ‘연동’되

어 있지만, 일본은 정당별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배

정에만 적용시키는 ‘병립’의 방식이며, 따라서 상대적

으로 독일의 방식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

성은 높고, 사표율은 낮게 나타난다. 

비록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구분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여러 주장들이 공

그림 2.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비례대표제 구분

표 4.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교

병립형(일본식) 연동형(독일식)

배분방식
- 정당별 득표율이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에만 적용

 (정당득표율≠실제 국회의원 수)

-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이 서로 연동

 (정당득표율≒실제 국회의원 수)

기대효과

- 정국운영의 안정성 및 제도의 간편성

- 양당제 강화

- 유권자의 투표방식 이해 용이(현행과 비슷)

- 선거제도 득표-의석 간 비례성 제고, 사표 방지

- 군소정당 부각 및 다당제 경향

- 지역주의 해소

비판

-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권역별 병립제만을 도

입한다면 거대 양당들에게만 유리한 불비례적 선거제

도로 작동 우려

-  연동제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여소야

대 상황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커 정치적 혼란 가중

- 초과의석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출처: 국회사무처, 2017, 헌법개정연구자료집 5: 정당 및 선거제도,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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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지역주의의 해소이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총선 때마다 당명은 바뀌었지만, 영남

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

회의원 의석을 상당부분 독점해 온 것이 사실이고, 결

과적으로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국회 진입에는 

큰 제약이 존재하고, 반대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들이 주도하는 정국운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정치와 선거제도 개

혁을 목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권역별 연동형 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다. 

다만 매 총선 직전에 활발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었

지만, 주요 정치세력 간에 합의는 실패하면서 그 실행

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앞

두고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

법 개정의견으로서 지역대표 200명, 비례대표 100명

이라는 국회의원 정수를 전제로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 후보자명부를 6개 권역별로 작성하고, 동시에 권

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제안하였지만, ‘공

직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당시 여당과 야당은 서로 합

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19대 총선과 거의 동일한 방식

으로 제20대 총선을 진행하였다. 

최근 논의를 더 살펴본다면, 비록 의석배분의 방식

이 병립형인지, 연동형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

지만, 올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구성의 비

례성 강화와 지역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

였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

이 제안되어 있는데, 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안

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박주현 의원안은 전

국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방하고 있다. 

4.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의 공간적 문제: 

행정구역의 헌법적 위상 

국민의 평등선거, 지역대표성, 투표의 비례성, 사

표 방지와 소수의견의 존중 그리고 지역주의 해소 등 

이 모두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소중

한 가치들이고,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투표

제도 등의 대안 모색의 논의와 과정도 존중되어야 한

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서 지역 또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심도는 여전히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1) 연방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 제도

양원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모두가 연방제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양원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다수가 

연방제 국가인 것도 사실이다. 미국 상원이 표방하는 

지역대표성은 바로 50개 주(state)를 의미하는 것이

고, 독일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말하는 권

역도 바로 16개 주(bundesland)이다. 게다가 독일의 

연방상원(bundesrat)의 구성원은 각 주의 총리, 장

관, 시장 등이고, 이들은 각 주 정부에서 선출된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연방제를 표방한 적이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광

역자치단체를 미국과 독일의 주에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행정 단위로서 이해에 불과하며, 우

리나라의 10차례 헌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정의와 

그 위상에 대해서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연방제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주’의 대표성이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에도 그대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지역/권역별 의석할당(apportionment)의 

공간적 적절성

연방제가 아니라고 해서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앞

에 언급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필요

한 추가적인 이유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의석할당

(apportionment)과 경계 설정(redistricting) 때문이

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에서 양원제는 그간 헌

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비례의 원칙이 강화되어

왔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대표성이 축소되는 것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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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원제 국회 구성에서 상원이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원은 인구

비례의 원칙에 여전히 충실해야만 하는데, 하원 의석

을 할당할 때의 공간적 단위와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미진하다. 

미국 하원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

구비례가 1:1.1 이내로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격한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하

기 위해서 먼저 각 주의 인구규모에 따른 의석할당

(apportionment) 과정을 거치고, 이후 각 주에서 개

별 선거구에 대한 경계를 설정(redistricting)하고 있

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는 의석할당의 과정에서 상원

의원이 하원의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로 의석할당의 과정이 필요하다. 독일 하원의원 선

거에서는 각 주별 인구규모 비례를 근거로 사전에 각 

주별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의석이 사전에 할당되어 

있다9). 따라서 우리가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

성한다면, 그것이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지 간에 우

선적으로 각 권역에서 몇 개의 의석을 또는 몇 명씩의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의석할당의 과정에 해당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지역별 의석할당의 과정이 생략되어 왔다. 아울러 헌

법에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고, 지

역대표와 비례대표 의석수나 그 비율에 대해서는 헌

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었다. 일

단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고 남은 의석수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로 할당했을 따름이었다. 

3) 권역설정의 관습과 법적지위의 문제

앞의 논의에서 독일 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서 의미하는 권역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의미함

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는 권역은 서울 그리고 2∼4개 광역자치단체를 결

합시킨 공간적 범위로서, 권역의 총수는 4개 또는 6

개 등이다. 이를 통해서 각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대

표가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의 완화, 동시에 득

표율과 의석 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는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개혁적인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보다 확대된 공간적 범위로서 

권역 설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 권

역이라는 옥상옥(屋上屋), 즉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넓은 규모 그리고 상위 계층의 공간 영역을 만들어야 

하고, 또 하필 6개 권역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

엇보다도 그것의 헌법과 법률상의 위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

견에 따르면,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

려하여”, 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부산·울산·

경남, ④대구·경북, 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대

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 권역을 예시로 제안하였

다. 이 때 ‘지리적 여건’ 과 ‘생활권’이 과연 권역 설정

의 충분한 근거인지는 의문이다. 지리적 여건, 생활권

이라는 용어는 2016년 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

면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제25조에서 “국회의원지역

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획정한다.”로 

명시10)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

여 매 총선마다 전국의 수많은 선거구들을 그토록 변

화무쌍하게 바꾸어 왔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이 객관적인 자료나 연구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 선거구의 이합집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19대 총선의 김

제시·완주군 선거구가 제20대 총선 때는, 김제시·부

안군 그리고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

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 또는 제23대 총선의 권

역 설정도 이와 같이 가변적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

하게 한다. 

권역 설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전북 남원시

와 전남 구례군, 충남 천안시와 충북 진천군, 경기 양

평군과 강원 화천군처럼 같은 권역 내에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결합시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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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냐? 라

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①국회의

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로 하여 광

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선거구 획정을 막고 있

지만, 권역이 여러 광역자치단체를 결합시킨 것이라

면 그 하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결합되는 선거구 획

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안으로서 권역은 헌법과 ‘지

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직선거법’에

만 존재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서의 공

간적 영역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11). 

4) 헌법이 규정하지 못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 다

양한 명칭과 종류의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우리나라

는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양원제에서

는 상원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의 각 권역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과도한 주관

적,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여건’, ‘생활

권’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들이 대표성, 역사성 

등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대체하는 새로운 권역 

설정이 필요한 이유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고, 논리

적으로도 그것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 

다만 광역자치단체가 상원의 선거구 또는 권역으

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헌법상에서 이의 

법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방자치’는 1948년 우리나라의 첫 헌법에서부터 지금 

제10호 헌법까지 단 한차례로 빠지지 않고 한 장(章) 

혹은 한 절(節)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지금 헌법 제

117조에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하고 있고, 종류를 정한 법률 즉, ‘지방자치법’

의 제2조에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

로 구분한다.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2.시, 군, 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방

자치법’ 제2조 제①항의 제1호를 우리는 광역자치단

체로, 제2호를 기초자치단체라고 일상적으로 그 용어

를 쓰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용어는 헌법에, 나아가 ‘지방자

치법’에서 명시된 적이 없고, 단지 양원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의 헌법 제32조 ④항에 “참의원의원은 특

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를 명시한 적이 있었을 

뿐이다. 단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우리나라 수

도가 성문(成文) 헌법이 아닌 관습(慣習) 헌법으로 규

정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처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

체도 관습적으로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

단할 근거는 있지만 여전히 논쟁점을 남겨놓고 있다. 

5. 마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은 국가권력 구조의 변경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동시에 지방자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개헌을 위한 논의에서 핵

심적인 쟁점이 된다. 그런데 선거구와 지방자치 단체

의 영역, 범위는 지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선언하고 있음에

도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위상마저 명확히 규정하

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선거구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의 헌법 제10호에서 선거구와 관련된 여러 차

례 위헌소송과 판결들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 그 기준

이었다. 그리고 지역대표의 선출에 있어서 인구비례

의 원칙을 선거구라는 공간에 적용시킬 때마다 적지 

않은 마찰과 파열이 발생해 왔다. 모든 사회적, 정치

적 그리고 공간적 문제가 그러하듯 완벽한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다 대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지속적으로 줄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반대급부로 지역대표성 약화와 

그것의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넓히

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87년 체제의 상징인 

지금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라는 국가권력 구조, 이에 조응되는 소선거구·단순

다수대표제는 지역주의, 득표율과 의석배분 불비례, 

과도한 사표 발생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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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를 기회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국회의

원 선거구 문제의 핵심부분에는 지리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전개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여전히 아쉽다. 이 연구는 양

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판, 반대하거나 특정 대

안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공간적 관점, 예컨대 양원제를 도입한다면 그

것의 선거구역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왜 광역자치

단체를 넘어서는 권역이 필요한지? 현재의 광역자치

단체는 지역의 대표성을 대변하는 현실적이고 법률

적인 공간단위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공간적 시각

에서의 접근과 연구들을 덧붙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

하며, 그것이 미래의 선거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에 

대처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후의 정치적 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지역과 행정구

역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라는 공간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대표성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투표등가치성의 원리는 그 

구현방법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지역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에 대

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현재의 소위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인 지

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와 그 행

정구역을 결합한 것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고려할 

수 있는가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마지

막으로 권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에서는 ‘지리적 요인’ 혹은 ‘생활권’이 구체적으로 의

미하는 바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주

1) 2017년 5월 1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여야 5당 

원내 대표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대

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

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고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하였다. 그리

고 언론에서도 ‘개헌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으니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

이지 않으냐’(중앙일보),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

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으나 만

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

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동아일보) 등 개헌과 

선거구 개편을 연동시키는 대통령의 제안이 보도되었다. 

2) 제32호 ③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써 정한다. ④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

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제22조) 그리

고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6조)에 따르면 자치구·

시·군의 행정구역이 기준이지만,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

구가 기준이 된다. 

4)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과 10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각 장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이다. 

5) 1988년 3월 17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의 제정·개정이

유에 ‘종전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총 

224개 지역구에서 2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을 밝히

고 있지만, 이런 선거구제 변동의 구체적인 이유는 생략되

어 있다. 

6) 각각 95헌마224 등(1995년 12월 27일) 위헌 결정, 2000

헌마92 등(2001년 10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2012헌마

192 등(2014년 10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7) 2000헌마91 등(2001년 7월 19일) 한정위헌 결정이다. 

8) 제9대와 제10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유신정우

회’가 비례대표제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9) 선거결과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넘는 초과 의석이 발

생된다. 

10) 2016년 3월 이전의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조문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였다. 

11) 우연하게도 6개 권역은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할 당시 

6개 구단의 연고지와 정확하게 일치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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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조선측에 의해 설치된 경계

표지물(목책) 종점의 위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극등 지도」와 홍치중의 상소, 허량·박도상의 진술 등

을 분석하였다.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언급된 ‘초파’는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동붕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이며, ‘제1파’는 모수림하이고, ‘제2파’는 홍토수(안심수)라는 점, 허량·박도상의 ‘제3파’·

‘제4파’는 각각 산천수(용수천)·석을수라는 점, 홍치중의 ‘제3파’·‘제4파’는 각각 석을수·대홍단수라는 점, 경계

표지물의 종점은 ‘제2파’의 용출처로서 오늘날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라는 점, 그리고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

계에 대한 인식은 오류이며, 조선측이 목극등의 요구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서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임진정계는 지리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청이나 한·중간의 국경 

논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백두산정계비, 임진정계, 두만강(토문강), 제1파, 제2파, 제3파, 제4파 

Abstract : This paper tries to analyse Mukedeng’s and Korean officials’ understanding on the upper Tu-
men river system and to confirm the endpoint of boundary markers built by Korean in 1712~1713. As th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Chopa(初派)’, Jeyilpa(第一派)’ and ‘Jeyipa(第二派)’ mentioned in the docu-
ments could be defined in order named as the second stream of Dongpengshui(董棚水)’s east-south side 
that f lows into Songhua(Sungari) river, Mushulinhe(母樹林河) stream and Hongtosu(紅土水: Ansimsu) 
stream, and that Heo Ryang and Bak Dosang’s ‘Jesampa(第三派)’ and ‘Jesapa(第四派)’ could be defined as 
Sancheonsu(山泉水) stream and Seokeulsu(石乙水) in order named, but Hong Chijoong’s ‘Jesampa(第三派) 
and ‘Jesapa(第四派)’ could be defined as Seokeulsu(石乙水) stream and Daehongdansu(大紅丹水) stream in 
order named. Therefore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endpoint of wooden fence built by Korean in 1712 was 
located at the spring point of Hongtosu(Ansimsu) stream.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paper asserts that 
Mukedeng’s understanding on the upper Tumen river system rested on several kinds of geographic fallacy, 
and that on the other hand the boundary markers built by Korean did not follow Mukedeng’s orde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rested on sev-
eral kinds of geographic fallacy, so we should not use this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as the reason-
able reference of discussion on the boundary between Korea and China today.

Key Words : Baekdusanjeonggyeobi,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Tumen River, 
Chopa, Jeyilpa, Jeyipa, Jesampa, Jes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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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12년(숙종 38년) 음력 5월 15일 백두산정계비 

설치를 전후한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획정 및 경계표

지물 설치 과정을 ‘임진정계(壬辰定界)’라 부르기로 

한다. 임진정계는 조·청뿐만 아니라 양국을 뒤이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외교적 쟁점 또는 잠재적 의제가 

되어 왔다.

최근 이화자(2012)에 의해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중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군이 재발견되면서, 임진정

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

는 백두산정계비의 정확한 위치, 「목극등 지도(穆克

登地圖)」에 표시된 ‘입지암류(入地暗流)’ 시작지점

의 위치, 흑석구(黑石溝: 백두천(白頭川)) 동남안에 

설치된 경계표지 목책·석퇴·토퇴 등의 분포, 흑석

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어지

는 토퇴의 분포 상황,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

(水出)’의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이강원, 2015; 2016; 

2017).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 논문은 1712년에 설

치된 경계표지물의 종점이 두만강 상류 어느 물줄기

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진정

계 당시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측 관리들의 두만강 

상류 수계에 대한 인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숙종실

록』 38년(1712) 12월 7일자의 기록에 의하면, 두만강 

상류 경계표지물의 종점은 ‘제2파 용출처(第二派 湧

出處)’이다. 그러나 『숙종실록』의 기록만으로는 ‘제2

파’(두 번째 물줄기)가 어느 물줄기인지 가려내기 쉽

지 않다.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938)는 임진정계 경계

표지물이 정계비 부근의 송화강 상류 동남안에만 설

치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그는 두만강 상류 방향으

로 설치된 경계표지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신

영길(역), 2005, 133). 이러한 시노다 지사쿠의 견해

는 신기석(1979)에 의해 반복되었다. 타이완의 장춘

우(張存武, 1987, 198)는 『숙종실록』 38년(1712) 12

월 7일자에 언급된 ‘초파’·‘제1파’·‘제2파’·‘제3파’ 등

의 물줄기가 정계비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는 그가 이 물줄기들이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석화(2000, 59-73)

는 목극등이 처음 정한 물은 정계비 북쪽의 오늘날 백

두산 삭도 백두역 부근에서 발원하여 십이도하(十二

道河)-삼도백하(三道白河)-오도백하(五道白河)-

송화강(松花江)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반해, 조선

측 실무자들은 그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흑석구에 경

계표지물을 설치하였다고 보았다. 강석화에 의해 언

급된 물줄기들도 모두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 강석화

의 논의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길수(2009, 

126)는 ‘제1파’·’제2파’ 모두 삼도백하의 상류인 내두

하(奶頭河) 수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길수에 의

해 언급된 물줄기들 역시 모두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

한편, 중국의 양자오취안 등(楊昭全 等, 1993, 

188)과 쑨쿠 등(孫庫 等, 2002, 86)은 기록에 언급

된 ‘초파’와 ‘제1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목극

등 일행이 1712년 5월 11일에 ‘초파(初派)’·‘차파(次

派)’·‘제3파(第三派)’ 등을 발견한 것으로 보았다. 목

극등이 5월 15일에 정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 역

시 이러한 물줄기들이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로 인해 본래 중국에 속했던 장백산 천지 이남

을 조선에 떼어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장백산의 절

반을 조선에 공짜로 내어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았다(楊昭全 等, 1993, 195-196; 孫庫 等, 2002, 

91). 

최근 중국의 천후이(陳慧, 2011, 114; 145; 172-

176)는 1712년의 정계비는 소홍단수(小紅丹水: 大

紅丹水)1) 최상류에 세워졌고, 그 사이에 최소한 2∼

3차례 조선측에 의해 옮겨졌으며, 1885년 을유감계 

때 정계비가 지금의 자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제1파’·

‘제2파’ 등이 소홍단수 최상류 지류들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았다. 이는 임진정계 당시 목극등과 조선측이 

「압록강-이명수(鯉明水)-허항령(虛項嶺: 鶴項嶺)-

삼지연(三池淵: 三汲泡)-소홍단수-두만강」을 경계

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을유감계에서 청측

의 주장을 변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비설(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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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說)’이라 불리는 이러한 주장은 필자가 이미 진행

한 바 있는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분포에 대한 연구에 

의해 오류라는 점이 밝혀졌다(이강원, 2016). 이하에

서 진행되는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과 경계표지물

의 종점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무리한 

추측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임진정계시 목극등의 일자

별 동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잘못 파악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경계표지물의 분포, 

‘입지암류’ 시작지점 그리고 ‘수출’의 위치가 파악되었

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임진정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견해는 이중하(李重

夏)와 이화자(李花子)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중하는 

1885년 을유감계 후반에, 1712~1713년 설치된 두만

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발견하였고, 그 종점이 홍

토산수(紅土山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홍토산

수는 오늘날 모수림하(母樹林河)이다. 이화자(2012; 

2013; 李花子, 2013; 2014a; 2014b; 2015; 2017)는 

이중하가 발견한 두만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재

발견하였으며,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대해 이중하와 

마찬가지로 홍토산수, 곧 오늘날 모수림하로 비정하

였다.

그러나 이중하와 이화자는 모두 흑석구 마지막 토

퇴로부터 모수림하로 이어지는 하천 또는 복류하천

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이다. 단언컨대, 그러

한 하천은 없다. 또한 이중하와 이화자는 목극등의 수

계 인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나아가 목극등의 경계

표지물 설치 요구 구간과 조선측의 실제 경계표지물 

설치 구간이 일치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이화자는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모

수림하까지 경계표지물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목극등은 본래 황화송전자(黃花松甸子: 흑석구 마지

막 토퇴)로부터 약류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라

고 요구했는데, 조선측 실무자들이 황화송전자(1713

년 설치된 흑석구 마지막 토퇴 지점)로부터 모수림하

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화

자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가 흑

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까지의 구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화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水出)’과 ‘수출’이라

고 표시된 물줄기가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

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극등은 그의 지도에 

표시된 「‘土門江原碑’(정계비)-‘入地暗流’-‘水出’」

을 경계로 보았으며, 이를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하

도록 요구하였다. ‘입지암류’ 시작지점은 황화송전자

가 아니라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1,840m 지점

이라는 점이 밝혀졌고(이강원, 2015), ‘수출’의 위치

도 동붕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의 수출처

로서, 해발고도 약 1,340m 지점이라는 것이 확인되

었다(이강원, 2017).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는 경계표지물의 종점

에 국한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무명수2’라

고 부르는 동붕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의 수출처 부근

으로부터 모수림하로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홍토

수(안심수) 용출처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

다. 

필자는 이미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두만강 상류 

종점, 곧 ‘제2파 용출처’가 오늘날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북한 지형도」의 ‘안심수’) 용출처라는 점, 대

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라

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이강원, 2016; 2017). 그러나 

당시 논문에서는 분량상 제2파 외의 두만강 상류 물

줄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고, 『숙종실

록』 38년(1712) 12월 7일자 기록과 『비변사등록』 숙

종 39년(1713) 1월 28일자 기록에서 언급된 두만강 

상류 지역의 물줄기를 현재 물줄기에 구체적으로 하

나하나 대응하여 비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진

정계 경계표지물의 종점이 앞서 언급한 홍토수(안심

수)의 용출처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나

아가, 필자의 그간의 연구와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임진정계의 결과와 문제점을 총괄하는 것으로써 결

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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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정계시 목극등의 경로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에 따르면, 목

극등은 1712년 음력 4월 6일 심양(瀋陽)을 출발하였

고, 30일 압록강을 건너 후주(厚州) 동대파수(東臺把

守) 앞 강변에 도착하였으며, 5월 1일 구갈파보(舊乫

坡堡)에서 접반사 박권 일행과 상견례를 가졌고, 5월 

4일 혜산진(惠山鎭)에 이르렀으며, 5월 7일 혜산진을 

출발하였다. 이후 압록강을 따라 백두산 지역에 도달

하였다.

목극등 일행은 171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백

두산 남쪽의 박달곶 갈밭 지숙처를 중심으로 움직이

면서,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

을 조사하였다(이강원, 2015, 575). 그러나 「목극등 

지도」에는 11일부터 15일까지의 이러한 동선이 일자

별로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박달곶 갈

밭 지숙처-대각봉 부근 지숙처-북류하천 시작점 부

근 지숙처」로 연결되는 선으로 하여금 자신이 11일부

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본 지점들을 거치도록 

그렸다(이강원, 2015, 576). 

5월 15일 목극등 일행은 정계비를 세웠다. 그리고 

16일 박달곶을 떠나 흑석구 하도 동남안을 따라 내려

가다가 대각봉 근처에서 지숙하였고, 17·18일은 「목

극등 지도」(그림 5)에 표시된 북류하천 시작 지점에

서 지숙하였다. 지숙처는 대략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추정된다. 17~18일 사이에 목극등은 자신

이 따라 내려온 하도에 이어지는 물줄기가 북류하다

가 서류하는 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이의

복이 박권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박권의 

「北征日記」 5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저녁에 이의복 선전관의 서신을 보았다. 다음

과 같은 내용이었다. “비를 세운 곳에서 동류하는 

물은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로 들어갑니다. 총관은 

이것이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가찰봉 아래 용출하는 물로 향한다고 합니다. 접

반사·감사와 상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2)

5월 19일 목극등은 두만강 상류를 향하던 중에 소

위 ‘초파’를 지목하고,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 5월 22

일 무산부(茂山府) 객사에 이르렀다. 5월 24일 무산

부 풍산진(豊山鎭)에서 「목극등 지도」의 사본을 김지

남을 통해 접반사 박권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두만강

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서 28일 경원부(慶源府)에서 

외교문서인 자문(咨文)을 조선측에 전달하였고, 다시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30일 경흥부(慶興府)에서 

유숙한 후, 6월 1일 두리산(斗里山: 그림 1, 2) 정상

에 올라 두만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일 곧바로 경흥부를 출발하여 아산진(阿山鎭)에서 

유숙하였고, 6월 2일 경원부에서 외교문서인 정문(呈

文)을 수령하고, 3일 두만강을 건너 청으로 돌아갔다.

필자가 복원한 1712년 목극등의 경로 및 일정은 그

림 3과 표 1에, 그 중에서도 백두산 지역 경로 및 일

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목극등의 이러한 경로

만 보아도 그가 말하는 ‘토문강(土門江)’, 곧 정계비의 

‘토문(土門)’이 두만강(豆滿江)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정은 『용비어천가』나 『태조실록』에 

보이는 두만강 유로와 일치하며, 『제승방략(制勝方

略)』의 「열진방어(列鎭防禦)」에 열거된 두만강 남안 

진보(鎭堡)의 배치와도 일치한다. 목극등이나 조선측 

일행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청의 국경으로 삼

는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백두

산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 최상류 구역에 있었다.

3.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설치과정 

1)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한 교섭

1712년 목극등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답

사하면서, 그 결과를 지도로 그렸고, 5월 24일 무산

부 풍산진에서 조선측에 그 사본3)을 전달하였다. 동

시에 물 흐름이 불분명한 곳에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

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숙종실록』 38년

(1712) 6월 3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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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치계(급보)하

기를, 「총관이 백두산에서 내려왔습니다.…총관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

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흐름이 끊긴 뒤 백여 리

에서 비로소 솟아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가 찾

은 수원이 이 말과 서로 부합된다.…”고 하였으며, 

차원·군관·역관배의 말이 또한 총관의 말과 같았

습니다. 총관이 또 산도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

를, “수원의 단류처가 이처럼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 표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으로 한계를 정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목책

은 그곳에 나무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차라리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흙을 쌓고, 혹은 돌

그림 1. 두리산 원경

주: 두리산은 함경북도 경흥군(현 라진-선봉시 선봉군) 부포리에 위치한다. 중국 훈춘시 팡촨(防川)에서 2015년 6월 28일 필

자 촬영.

그림 2. 「북한 지형도」의 두리산

주: 경인문화사(1997) 「두만강」 도엽. 원 표시 부분에 ‘두리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남쪽의 호수는 서번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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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으며, 혹은 목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마땅히 조정에 품하여서 편의에 따라 역사를 시작

해야 할 것이니, 대국 사람이 와서 살펴보고 검사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 

사람이 반드시 와서 볼 것 없이 거행 여부를 매년 

절사 편에 내가 있는 곳에 알려 (황상께) 전달하는 

근거지로 삼을 것이며, 표지를 설치한 뒤에는 매

년 순찰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

를, “산도 1벌은 돌아가 황상께 아뢰어야 하고, 1

벌은 마땅히 국왕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

니다.」4) 

이러한 논의는 외교문서인 ‘자문(咨文)’과 ‘정문(呈

그림 3. 1712년 목극등의 답사 경로 

주: 國家測繪局編制(1997) 지도 위에 표시함. 숫자는 표 1의 지숙지점 번호. E는 두리산. 

그림 4. 1712년 목극등의 백두산 지역 답사 경로

주: 「일제 지형도」 위에 표시함. 흰색 실선이 목극등의 경로이며, 숫자 10, 11, 12, 13은 지숙지점을 나타낸다. 경계표지물의 

분포가 확인되어야만 목극등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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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712년 목극등의 조선 경내 전체 일정

날짜 통과지점 지숙지점
지숙지점 

번호
비고

4월 30일 압록강 건너 후주 동대파수(厚州 東臺把守) 앞 강변 도착 조선경내 진입 1 도강 지점(지숙하지 않음)

 30일 압록강을 따라 이동 송전역참(松田驛站) 2

5월 1일 충천령(衝天嶺) 구갈파보(舊㠰坡堡) 3 상견례

 2일 장진강(長津江), 어면진(魚面鎭) 나난진(羅暖鎭) 4 만호 박도상

 3일 장령(長嶺) 인차외진(仁遮外鎭) 5

 4일 허천강(虛川江), 혜산령(惠山嶺) 혜산진(惠山鎭) 6 첨사 정사의

 5일 - 혜산진 6 사냥꾼 김애순 면담

 6일 - 혜산진 6

 7일 오시천(五是川), 백덕령(栢德嶺) 검천(劍川)물가(普天〕 7

 8일 서수라덕(西水羅德), 곤장우(棍杖隅), 압록강 대안 속돌천(束乭川) 8
접반사와 헤어짐, 압록강 대안에

서 지숙

 9일 압록강 대안 화피덕(樺皮德) 9 목극등 지도의 ‘樺德’ 

 10일 압록강 5회 건넘 박달곶(朴達串) 10

 11일 백두산 정상, 중천(中泉), 분수령 박달곶 10

 12일
‘토문강원(土門江源)’(흑석구), ‘입지암류(入地暗流)’ 시

작지점
박달곶 10

청측 관원에게 ‘토문강원’(흑석구) 

흐름을 따라 가보도록 함

 13일 - 박달곶 10 비석 새김

 14일 - 박달곶 10 비석 새김

 15일 - 박달곶 10 비석 세움

 16일 ‘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 대각봉 근처 11

 17일 ‘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 북류하천 시점 12

 18일 「목극등 지도」의 북류하천 조사 북류하천 시점 12
북류하천이 서류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19일
두만강 상류로 방향 전환, ‘수출(水出)’, ‘제2파’ 중간 지

점, 두만강 본류 남안
석을수(石乙水) 북안 13

 20일 두만강 건너 대안 지방 경로 광평구(廣坪溝) 동쪽 14

 21일
두만강을 다시 건너 조선 경내에 진입, 대홍단수, 어윤강 

건넘
어윤강(漁潤江) 역참 15 접반사 만남

 22일 박하천(朴下川) 건넘 무산부(茂山府) 객사 16

 23일 - 무산부 객사 16 지도 원본 보여줌

 24일

시위 등 일부는 마상선(馬尙船)을 타고 두만강 본류를 

따라 내려감, 목극등은 양영보(梁永堡)를 거쳐 풍산진에 

이름

풍산진(豐山鎭) 17 지도 사본 전달

 25일 볼하진(乶下鎭) 회령부(會寧府) 18

 26일 고령진(高嶺鎭), 방원진(防垣鎭) 종성부(鍾城府) 19

 27일 동관진(潼關鎭), 영달진(永達鎭) 온성부(穩城府) 20

 28일 미전진(美錢鎭), 훈융진(訓戎鎭) 경원부(慶源府) 21 경원부에서 자문 전달

 29일 안원보(安原堡), 건원보(乾原堡) 아산진(阿山鎭) 22

 30일 아오지(阿吾地), 무이진(撫夷鎭) 경흥부(慶興府) 23

6월 1일 두리산(斗里山)-지도의 E 아산진 22

 2일 건원보 경원부 21 경원부에서 정문 수령

 3일 경원부에서 두만강 건너 귀국 혼춘(琿春) 경내로 추정 24 귀국

근거: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奎章閣 所藏 『輿地圖』(古 4709-1) 收錄), 金指南 『北征錄』, 朴權 「北征日記」, 洪世泰

(金慶門) 「白頭山記」, 金魯奎 『大韓北輿要選』 「李義記事」, 李康源(201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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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으로 교환되기에 이른다. 

2)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한 외교문서

목극등의 자문은 5월 28일 경원부에서 조선측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동문휘고(同文彙考)』에 실려 

있으며,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칙사가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

어 의논하는 자문: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는 대인 목극등 

등은 조선 접반사·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변경을 조사할 일로써 내가 친히 백두산에 이르러 

살펴보니, 압록과 토문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

저에서 발원하여 동·서 양쪽으로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강의 북쪽을 대국의 영토로, 강의 

남쪽을 조선의 영토로 정한 것은 세월이 이미 오

래 되어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강이 발원하는 

분수령 가운데 비를 세우고 토문강의 근원으로부

터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서 살펴보았는데, 물 

흐름이 수 십리에 이르러 물의 흔적을 보이지 않

고, 돌 틈을 따라 숨어 흘러 100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큰물이 나타나 무산으로 흐릅니다. 양안에

는 풀이 드물고 땅이 평평하여 사람들이 변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왕래하면서 월

경하고 집을 짓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접반사·관찰사와 같이 상의하고

자 합니다. 무산과 혜산에서 서로 가까운, 물이 없

는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세워 굳게 지켜야, 사

람들로 하여금 경계가 어느 곳인 줄 알게 하고, 감

히 월경하여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황제께서 백

성들을 아끼시는 지극한 뜻에 따를 수 있고, 또한 

조선과 중국 양쪽 변경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것을 상의하고자 자문을 보냅니다. 강희 51년 5월 

28일.5) 

이 자문에서 목극등은 “정계비 부근의 물 흐름이 

토문강(두만강)의 근원이며, 그 물줄기가 수십 리를 

흐르다가 돌 틈으로 복류하기 시작하여, 정계비로부

터 100리에 이르러 큰물로 지표로 나와 두만강이 된

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물이 없는 곳에 경

계표지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곳에 무엇으로 경

계표지물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지?” 묻고 있다. 

이러한 자문에 대해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

부는 6월 2일 경원부에서 정문으로 답하였다. 긴요치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문: 

조선국 접반사 의정부 우참찬 박권, 함경도 관찰

사 이선부 등은 삼가 바칩니다.…토문강 원류가 

복류하여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을 염려

하시고, 이미 지도를 가지고 직접 지시해주셨습니

다.…일전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굽

어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책은 오랫동안 지

속될 수 있는 계책이 아니라고 여겨서 혹은 흙을 

쌓거나 혹은 돌을 모으거나 혹은 울타리를 세우거

나 하는 일을 농한기에 시작하겠다는 뜻을…삼가 

여쭈었습니다. 강희 51년 6월 2일 조선국 접반사 

의정부 우참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6)

이 정문의 골자는 목극등이 지도에 표시한 바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되, 농한기를 이용하여 흙을 쌓

거나 돌을 모으거나 울타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목

극등은 이 정문을 6월 2일 수령하고, 6월 3일 두만강

을 건너 청으로 돌아갔다.

한편, 1885년의 을유감계와 1887년의 정해감계에 

참여한 중국측 관원들과 이후의 일부 기록 및 연구들

은 백두산정계비의 성격을 ‘정계(定界: 국경획정)’가 

아닌 ‘사변(査邊: 변경조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들은 정계비의 내용에 ‘사변’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1712년 목극

등의 답사 목적이 단순히 ‘사변’이라면, 외교문서인 

자문과 정문에서 경계표지물 설치에 관해 언급할 까

닭이 없다. 1712년 목극등의 「압록강-백두산-두만

강」 답사의 목적은 ‘정계’, 곧 국경획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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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12년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진행과정

(1) 경계표지물 설치 주관기관과 시기

목극등과 박권·이선부 사이에 합의된 경계표지물 

설치는 1712년 농한기에 함경도 주관으로 시행되었

다. 이에 대해 『숙종실록』 38년(1712) 7월 20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의정 서종태가 말하기를 “백두산에 경계를 정

하고 영원히 범월의 근심을 막아 두 나라가 모두 

편리하니, 이 일은 마땅히 감사를 표시하여야 합

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서종태가 

아뢴 바로 인하여, 북로의 경계를 정한 곳에다 토

축과 목책으로 표지를 설치할 일을 본도(함경도)

에 명하여, 농한기를 기다려 고을의 수령과 변경

의 장교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하게 하였다.7) 

이 기록을 통하여,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함경감

사가 총괄하고 고을 수령과 장교들이 주축이 되어, 인

력동원에 부담이 적은 농한기에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 기록을 

검토해보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는 함경도 감사 이

선부가 총괄하고, 당시 북평사 홍치중이 관리하며, 당

시 거산찰방 허량과 나난만호 박도상이 실무책임을 

맡았고, 공사는 음력 8월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완료시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완료시기는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자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영의정 이유가 계하기를, “함경감사 이선부의 

보고 중에 백두산의 입본처(立本處)에 이미 설책

(設柵)·입표(立標)하였다 하고, 앞으로 절사(節

使)를 보낼 때에 목극등에게 전언하는 말로 삼자

합니다. 무릇 목극등이 돌아갈 때 비석을 세운 곳 

이하의 경계표지물 설치는 훗날 사신이 왕래할 때 

전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번에 사신

이 갈 때 역관들로 하여금 이로써 전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저

들이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이번에 사신이 갈 때 

그들로 하여금 전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

다.8) 

이 기록을 통하여 1712년 10월 10일(음력)에 함경

감사 이선부의 경계표지물 공사완료 보고가 조정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의 공사완료 시점

부터 함흥을 거쳐 보고서가 한양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는 1712년 음

력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대략 2개월간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12년 음력 8월 1일은 양력 9월 1일이었다. 따라

서 양력 9월 초순부터 서리가 내리는 백두산 지역의 

기후조건에 비추어 보아 농한기는 음력 8월 초에 시

작되었을 것이다. 음력 10월(양력 11월)이 되면 백두

산 경계표지물 설치구간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므

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백두산 정상부

로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므로, 홍

치중은 “먼저 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라”9)고 했던 것이다. 

(3)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인력동원 내역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자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임금께서 불러서 만나보실 때 영의정 이유가 아

뢰기를, 「백두산 정계표지물 세울 곳의 설축공사 

사항은 함경감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공사가 끝났

다는 뜻으로 이번 사행시에 목극등에게 전하기로, 

전에 이미 여쭙고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승

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에 기록된 

결정을 말함). 박권의 말을 들으니, “3백 명의 일

꾼(三百名之軍)으로써 그리 오래지 않아 설축공

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 같

아, 그 사이 혹시나 착실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을

까 합니다. 지금 만약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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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훗날 저들이 혹시나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

고 하는 일이 있을까 싶고, 부실의 염려가 없지 않

으니, 우선은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해두고 공사가 

끝났다는 뜻을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였습

니다. 그 말이 과연 그러하니, 이에 따라 사행에게 

다시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께서 말씀하시길, “3백 명의 일꾼으로써 신속히 공

사를 마쳤다는 것은 나 역시 미심쩍은 바가 있다. 

지금은 우선 공사를 시작했다고 전언하는 것이 실

로 마땅하다.” 하시고, 아뢴 바에 의거하여 분부하

시길, “공사에 착실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

는 염려는 본도(함경도)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고 하셨다.10)

이 기록을 통하여, ‘3백 명의 일꾼’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살펴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머나먼 변경의 고달픈 백성이 4~5일의 일정으로 여

러 차례 공사에 동원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동원된 인력이 경계표지물 공사현

장으로부터 도보로 4~5일 거리에 사는 백성들이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함경감사와 북평사의 관

할구역에 거주하였을 것이므로, 대략 무산∼장파(長

坡) 일대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 기록을 통하여, 경계표지물 설치의 정확성

에 대한 조정의 입장이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사가 착실

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뒤에서 살펴볼 경계표지

물 종점을 둘러싼 논란에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

다. 그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 경계표지물 설

치공사에 대한 막연한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 기록에 나타난 바대로 함경도에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2) 11월 20일자

에 기록된 내용이다. 

(4)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오류에 대한 우려

앞서 언급한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 기록에서 “공사에 착실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함

경도에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숙종의 지시에 

대하여, 함경감사 이선부는 11월 20일 조정에 당도한 

장계에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다.”고 하

였다. 

함경감사가 장계하여, “백두산 정계 표지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

이 있으니, 황공히 처벌을 기다립니다.” 하니, (임

금께서) 이덕영(좌부승지)에게 전하여 말씀하시

길, “처벌을 기다릴 것이 없다.”고 회답하는 유지

를 내리셨다.11) 

이 기록에 언급된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뒤에 논란이 되는 경계표지물 종점에 관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선부는 박권과 더불어 정계 과정에서

의 태만을 사유로 6월 9일에 사헌부로부터 파직 압력

을 받았다.12) 게다가 이제 임금마저 자신의 일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니, 그 자체로 자신에게 허물

이 있다는 식의 겸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만

약 ‘전후에 잘 살피지 못한 실책’이 경계표지물의 종

점에 관한 것이라면, 이선부 역시 장계에서 그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을 것이고, 그것은 이 시점에

서 조정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계표

지물 종점에 관한 논란은 홍치중의 상소가 도착한 다

음에 있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자와 11

월 20일자에 기록된 이선부의 보고가 바로 『숙종실

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서 언급된 이선부의 보

고일 것이다. 

4.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과  

경계표지물 종점의 위치

1)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한 일차적인 사료는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

박도상의 진술이다. 전자는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자에 실려 있다. 후자는 『비변사등록』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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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39년(1713) 1월 28일자와 『숙종실록』 38년(1712) 12

월 7일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번역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번역문으

로는 임진정계에 대한 수미일관한 해석이 불가능하

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백두산 현지의 지

리적 실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내용이 길지만,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숙종실록』의 홍치

중 상소와 『비변사등록』의 허량·박도상 진술 전문을 

번역하기로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문단

을 나누었다. 

(1) 홍치중의 상소

홍치중은 1712년 1월 26일 북평사에 임명되었

고,13) 4월 16일 숙종에게 임지로 떠나는 인사(下直)

를 하였다.14) 함경도에서 언제 서울로 돌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8월 초에는 백두산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돌아왔을 것이다. 11월 27일 임금이 불렀

는데도 나오지 않은 홍치중에 대해 파직 건의가 있었

고, 숙종은 이에 대해 따지기만하고 파직은 하지 말라

고 하였다.15) 같은 날 홍치중은 부사직(副司直)에 임

명되었다.16) 그런데 『승정원일기』 12월 6일자에 홍치

중이 이 부사직 임명에 대해 ‘집안 일’을 이유로 벼슬

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

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는 기

록이 있다.17) 이에 따르면, 『숙종실록』 38년(1712) 12

월 7일자에 실린 홍치중의 상소는 전날인 6일에 제출

되었다. 홍치중의 상소 전문은 다음과 같다. 

1712년 12월 7일(병진): 이 무렵 함경감사 이선

부가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거의 다 마쳤

다는 내용으로 임금께 보고하였다. 겸문학 홍치중

은 일찍이 북평사로서 경계표지물 설치 초기에 가

서 살펴보았는데, 그 곡절에 대해 상소하여 다음

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북관에 있을 때 백두산의 경계표지물 설

치할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보아 백두산

의 동쪽, 진장산의 안쪽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

이 되는 물은 모두 4파(派: 갈래)인데, 그 중에 가

장 남쪽의 제4파는 북병사 장한상이 맨 처음 가서 

살펴보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북쪽의 제3파는 북우후 김사정 등이 추후로 살

펴본 것입니다. 그 북쪽의 제2파는 나난만호 박도

상이 청나라 차사가 나왔을 때 도로 차원으로 따

라갔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장 북쪽의 제1파

는 수원이 조금 짧고 제2파와 가장 가까운 까닭에, 

하류에서 제2파로 흘러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

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나라 차사가 가

리키며, “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복류하다가 다

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봉의 아래인데, 당초 

청나라 차사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을 두루 찾

을 때, 이곳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말하기를, “이

것이 곧 토문강의 원류이다.”라고 하였고, 더는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언덕을 통하여 갔으며, 제2

파에 당도하여, 제1파가 와서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에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

의 원류임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

로 경계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그 여러 

수원의 갈래와 경계를 정한 곡절의 대략입니다.18)

신이 여러 차원들을 데리고, 청나라 차사가 “강

원이 돌아 들어가는 곳”이라고 일컬은 곳에 도착

하니, 감역과 차원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

록 청나라 차사가 정한 강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

다. 이번에 경계표지물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거산찰방 허량과 나난만호 박도상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까지 갔는데, 이 물의 하류

는 또 북쪽에서 오는 다른 물과 합쳐서 점점 동북

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

필코 끝까지 찾아보려 한다면, 장차 오랑캐 땅으

로 깊이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저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곧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19)

전체적으로 보아, 대략 청나라 차사는 단지 수

출처 및 제1파와 제2파가 합류하는 곳만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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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

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이 다

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중

간에 이른바 제1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제2

파로 와서 합쳐지는데도, 자신이 본 것이 두만강

으로 흘러든다고 오인했으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20)

이미 강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나

라 차사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가 바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한다면, 하류는 이미 저들의 땅

으로 들어가 향해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

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므로 신이 여러 차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말하기

를,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

할 것 없이 단류처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경계표

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 먼저 정계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부터 아

래로 내려가되, 나무가 없고 돌만 있으면 돌을 쌓

아 돈대를 만들고, 나무만 있고 돌이 없으면 나무

를 베어 목책을 세우기로 하며, 오늘 조정의 명령

이 본래 한 번에 공사를 마치라는 뜻이 아니니, 빨

리 마치려 하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하는 데 힘쓰

되, 이른바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강원을 변경하는 것은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를 서서히 기다려서, 내년에 공사

를 계속할 때 나아감과 물러섬의 근거로 삼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차원들이 모두 옳

다고 하였습니다.21) 

그런데 신이 뒤에 들으니, 허량 등이 미봉하는 

데만 급급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

로 목책을 제2파 수원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바로 땅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벌로 다스려 강토에 관한 

일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

원에 관한 사항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안

에 따라 잘 처리하게 하소서.」22) 

(2) 허량·박도상의 진술

홍치중의 상소를 두고 조정의 논의가 있었으며, 결

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함경도의 도신(道臣: 감

사)와 수신(帥臣: 병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도록 한다. 

둘째, 허량·박도상을 비변사로 압송하여 문초한다. 

허량·박도상에 대한 압송과 문초는 비변사에 이관

되었다. 1713년 1월 4일 비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작년 말 정무 보고할 때, 

두만강원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대해 여쭈니, “문

관당상은 당분간 파견하지 말고, 먼저 본도(함경

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사람을 보

내서 그 수원이 귀결되는 곳을 자세히 살피게 하

여 분명하게 보고토록 할 것이며, 또 차원을 잡아

다가 조사한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

다.”고 하교하셨습니다(『숙종실록』 38년(1712) 12

월 7일의 기록을 말함). 지금 이와 같이 본도에 공

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 수파(水派)를 살

펴서 정한 것과 이번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때 

그 착오를 깨달은 상황을 순서대로 생각하니, 마

땅히 차원을 조사한 뒤에 본도에 분부하시어 그 

사실 여부를 다시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차원에 

대한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도에 분부

하여 다시 살피게 하는 것은 선후 순서에 어긋나

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목전의 긴급한 일도 아니니, 

우선 공문의 발송은 서서히 하고, 차원이 잡혀오

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고서, 품지하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

다.”고 답하셨다.23) 

비변사의 이러한 의견은 1월 5일에 조정에서 논의

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

월 5일의 기록24)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내

용의 골자는 함경도로 하여금 경계표지물의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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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은 미루고, 먼저 허량·박도상을 잡아다 문

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은은 비변사로 잡혀오기 전에 

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1713) 1월 10일자 기록에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있

는 것으로 보아, 대략 이날 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월 20일 비변사는 이들에 대한 조

사와 관련하여 숙종의 윤허를 다시 받아야 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한 

곳 수파(水派)의 착오 여부는 차원을 잡아와 조사하

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본 후에 처리하기로 

일찍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차원인 전 거산찰

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 등은 미처 잡아오기 전

에 사면령을 입어 사면되었습니다. 비변사에서 불러 

물은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

허한다.”고 답하셨다.25)

따라서 허량·박도상은 ‘잡혀와 문초당하는 신분’

에서 ‘불려와 물음에 답하는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이 비변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숙종실록』 38년

(1712) 12월 7일자와 『비변사등록』 39년(1713) 1

월 28일)자에 실려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비변사

가 담당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1713년 1월 28일이

나 그에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숙

종실록』 편찬자들은 이들의 진술이 홍치중의 상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홍치중의 상소에 대

해 논의한 1712년 12월 7일자에 이들의 진술을 삽입

했을 것이다(이강원, 2016, 579). 두 기록을 대조해보

면, 『비변사등록』의 기록이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변사의 기록은 이두식(吏讀式) 표

현이 첨가되어 있는데, 실록에서는 이두식 표현이 사

라지고, 일부 축약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비변사

등록』의 기록을 전문 번역하기로 한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 거산찰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 등에게 앞서 임금께 여쭈어 결정

한 바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불러 물으니, 그 대답

한 바는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별단으로 써서 

제출합니다. 또 허량이 그려 온 지도가 있는데, 이

것이 작아서 살피기에 불편하여, 잘 그리는 자로 

하여금 그 지도에 따라 허량과 상의하여 고쳐 그

리게 하였고, 별단과 더불어 제출하여 살펴보시도

록 준비하였습니다.26) 

그 대답한 바를 보니, 제2파에 멋대로 경계표지

물을 설치한 일을 여러 말로 변명하였고, 목극등 

차관이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이라고 정한 것

은 분명히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흐

른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손우제·한치익·월

이·순전 등을 끌어들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지난

여름 목극등 차관이 수원을 살펴서 정할 때, 이른

바 초파가 제1파로 와서 합치지 않는다는 것을 당

초에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맡은 바 일이 각각 

달라서 당초 초파의 하류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 그 혼자 해명하는 말을 그대로 믿

기 어려우니, 본도(함경도)로 하여금 손우제·한치

익·월이·순전 및 지난여름에 동행한 조태상 등

에게 캐묻도록 하고, 그들의 진술 후에 이들과 그

들의 같고 다름과 거짓과 참됨을 대조하여 장계를 

올려 아뢰도록 하여, 그 물 갈래가 흘러가는 곳이 

맞는지 여부를 서서히 다시 살펴서 품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윤허한다.”고 

답하셨다.27)

전 거산찰방 허량과 전 나난만호 박도상에 대한 

문계: 

① 「아룁니다. 저희들은 두만강 원류에 경계표

지물을 설치함으로써 경계를 정하는 차사원으로 

나아갔으므로, 마땅히 지난여름 목극등이 지형을 

가리키고 그린 것에 의거해야 하고, 목극등 차관

이 정한 수원이 비록 착오가 있지만, 이는 차사원

이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북평사가 본디 

“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위로부

터 아래로 내려가되, 수출처 못미처, 잠시 공사를 

정지하며,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를 서서히 기다

리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차사원이 된 자 역시 마

땅히 북평사가 말한 바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하거

늘, 저희들이 어째서 제 마음대로 미봉하여 제1파 

수원을 버려두고 제멋대로 제2파 수원에 목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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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28)

경계를 정하고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은 매

우 중대한 일인데, 저희들이 이를 도신에게 말하

여 임금께 보고한 후 처리하는 것에 의거하지 않

고, 이와 같이 멋대로 행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목극등 차관

이 백두산으로부터 물 흐름에 따라 경계를 정할 

때 저희들이 그와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즉, 목극등 차관이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을 제

1파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물이 따

로 동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의심치 

않았으니,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은 비록 허술하게 

한 소치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애초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목극등 차관이) 잘못 정하도록 맡겨

두고 끝까지 찾아볼 것을 청하지 않다가, 지금 경

계표지물을 설치할 때에 비로소 그 잘못을 깨달았

으니, 흐리멍덩한 책임 역시 벗어나기 어려운 바

인데, 위에서 언급한 복류하다가 다시 나온 물을 

처음에는 어찌하여 제1파에 들어간다고 정하였고, 

지금에는 어찌하여 따로 동북으로 흘러간다는 것

을 알았는지, 이 물이 비록 동북으로 흘러가지만 

한편 혹시 진장산을 빙 돌아와서 두만강에 합수되

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29)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명백히 가린 후에 비로

소 피아의 경계를 단정할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

이 전에 이미 목극등 차관과 동행하였고, 지금 또 

물 흐름을 따라 살펴본 것이 30리에 이르므로, 이

곳의 산천 형세를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당초

에 끝까지 찾아보지 아니하고 잘못 정하게 된 사

유를 지금에 와서 또한 숨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

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사면령을 만나 잡혀와 

심문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일의 관계

가 가볍지 않아 저희들을 조사한 후에 조정에서 

처리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30)」 

② 따라서 본사(비변사)에서 불러 물을 것을 전

교하셨습니다. 물어보시는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

하게 열거고, 또한 꾸짖어 캐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31)

③ 「저는 작년 4월 청나라 차관의 행차에서 사

람의 양식과 말의 먹이 및 청측의 짐을 실어주는 

차사원으로 후주로부터 백두산까지 실무자들을 

거느리고 청나라 사신을 따라 갔사옵니다.32) 

백두산의 지도로 대략 말하자면, 목극등 차관이 

가리킨 소류가 제1파이며, 도로 차사원 박도상과 

갑산사람 등이 수원이 용출하는 것이라고 가리킨 

것은 곧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인데 제2파

이고, 송태선이 용출처라고 가리킨 것은 제3파입

니다. 제1파·제2파는 목극등 차관의 지도에 들어

가 있고, 제3파는 감영에서 어전에 올린 지도에 첨

가되었으며, 긴요치 않은 소류 2~3파는 지도에 들

어가 있지 않사옵니다.33) 

당초 목극등 차관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올 때

에 박도상과 갑산 출신 길 안내인 등을 먼저 두만

강 용출처에 보내 기다리도록 했는데, 목극등 차

관 또한 뒤따라 와서 용출처 10여 리 못미처 한 소

류를 보고 말을 세워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산세

를 보니 이 물은 응당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

이다.”라고 하였는데, 데면데면하게 언급하였고, 

제2파의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源頭: 발원지)으

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렀으

며, 목극등 차관이 또 말하기를, “이 물이 원파(元

派: 으뜸이 되는 물줄기)임이 분명하니, 내가 굳이 

발원하는 곳까지 가볼 것이 없다.”고 하기에, 군

관 조태상 한 사람만이 혼자 가서 발원처를 보았

고, 목극등 차관 일행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

데, 4~5리를 지나지 않아서 또 소류가 북쪽으로부

터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앞서 본 첫 흐름의 

물이 와서 이곳으로 들어간다.”하였고, 또 옮기어 

20리를 내려가 지숙할 때, 목극등 차관이 우리나

라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도를 내보이며 말하

기를, “초파의 물에 목책을 설치한다면, 이는 너희 

나라가 용출처라고 말하는 곳으로부터 10여 리가 

더 멀어지니, 너희 나라에서 땅을 많이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므로, 따라간 여러 사람들이 모

두 기뻐하며 의심 없이 믿었으며, 중간의 8~9리는 

더 살피보지 않고, 거듭하여 물을 따라 내려와 노

은동산을 지나 어윤강의 사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

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사안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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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래 맡은 임무가 아니었으므로, 그 경위를 사

신에게 직접 설명할 일이 없었습니다.34)

8월 초, 순찰사가 비변사의 공문에 근거하여 백

두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차사원으로 또 차

출하므로, 경성부로 달려가 북평사와 더불어 일꾼

들을 데리고 공사할 곳으로 갔으며, 제 생각에, 지

난번 목극등 차관이 수원을 살펴서 정할 때 제가 

말을 부리는 차사원으로 비록 따라 가가기는 했으

나, 맡은 바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거느린 사

람과 말의 식량과 먹이 및 저들의 짐 실어주는 일

을 뒤에서 두루 살피고 점검하고 요구에 응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므로, 당초 목극등이 가리킨 초파

의 하류를 찾아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경계표

지물을 설치할 때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공사를 시

작하는 것은 불가하였습니다. 북평사에게 보고하

고, 그가 거느리고 간 장교 손우제 및 나난만호 박

도상, 무산사람 한치익 등과 30여 리까지 함께 가

며 찾아보니, 수세는 점점 커지며 북쪽으로 갔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왕래한 이 30리 

사이에 저쪽 사람의 행적이 있었으므로, 손우제

는 혹시 저쪽 사람과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가

려 하지 않았고 번번이 뒤쳐졌으며, 한치익도 그 

자신은 변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쪽과 저

쪽의 지형을 자세히 아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

으로 흐르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며, 만약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훗날 그 

자신이 거짓으로 꾸민 죄를 입을 것이라고 하였으

며, 목극등 차관이 말한 ‘소류가 와서 합치는 곳’

을 또 살펴보니, 곧 산골짜기 사이에 몇 리(數里) 

남짓 가로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내용을 돌아가 북평사에게 보고하니, 북평사는 

“이 물은 이미 잘못된 것이니, 비석을 세운 곳으로

부터 공사를 시작하되,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잠시 

공사를 멈추고, 조정에 여쭈고 그 결정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북평

사가 먼저 돌아갈 때에 한치익 및 갑산사람, 성은 

모르겠고 월이라 불리는 사람이 수세를 살펴보고, 

북평사에게 돌아와 보고하였으며, 그 후 저도 두 

사람과 같이 다시 수세를 살펴보았습니다.35) 

월이 및 마두·순전 등이 돌아온 길은 남증산 국

경 건너편이었는데, 두만강으로 와서 합쳐지는 물

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청나라 사람들과 우

리나라 사람들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데, 현

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으로부터 아래의 대홍

단수까지는 이틀 반의 일정으로, 목극등 차관이 

초파라고 가리킨 곳으로부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까지의 사이에는 미미하게 올라온 언덕

이 있어서 그대로 이어져 진장산이 되고, 구불구

불 무산까지 내려가며, 그 사이에는 저쪽 땅으로

부터 본래 다른 물이 와서 합치는 것이 없었습니

다.36) 

목극등 차관이 초파라고 가리킨 곳으로부터 현

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까지는 거리가 대략 10

리 남짓 되며, 북평사가 제1파라고 일컬은 것은 곧 

목극등 차관이 소류가 와서 합치는 곳이라고 한 

곳인데, 현재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곳과의 거리는 

몇 리(數里)에 불과합니다. 목극등 차관이 가리킨 

물은 이미 착오이고, 박도상 및 갑산사람 등이 가

리킨 제2파가 원류임이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이곳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

는 외에 전혀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북평사가 

제1파라고 일컬은 것은 본래 산골짜기 사이에 몇 

리(數里) 남짓 가로로 나온 세류(細流)이니, 결코 

이를 용출처라고 지목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이 

물에 목책을 옮기려 한다면, 원류임이 분명한 상

류를 버리고 8~9리 남짓 내려가 비로소 경계표지

물을 설치하는 것이니, 또한 매우 부당합니다.37)

또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이며,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증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5파인데, 수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

할 수 없는 곳에 소류가 이처럼 혼잡하므로, 무식

하고 얕은 생각에, 만약 훗날의 차사원이 잘못 알

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책을 설치한다면, 앞

날에 걱정이 없지 않을까 두려웠으며, 영문(營門)

을 오가는 동안에 반드시 열흘 내지 한 달을 쓰게 

되므로 형편상 기다리기 어려웠고, 머나먼 변경의 

고달픈 백성이 4~5일의 일정으로 여러 차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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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원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았으므로, 형편에 

따라 잠시 먼저 경계표지물을 설치하고, 영문에 

달려가 실상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방할 것 같

았습니다.38)

그래서 여러 차사원들과 상의한 후, 비석을 세

운 곳으로부터 아래로 25리 구간은 혹은 목책을 

하거나 혹은 돌을 쌓았고, 그 아래 수출처 5리 및 

건천 20여 리 구간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내

의 흔적이 분명한 까닭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 그 아래로 용출처까지 40여 리에는 

모두 목책을 설치하되, 그 사이의 5~6리는 원래 

나무와 돌은 없었지만 토질이 강하기에 다만 흙으

로 돈대(土墩)를 설치하였습니다. 전후의 실상이 

이에 불과하다고 사유를 갖추어 아룁니다.」39)

④ 전 나난만호 박도상 문계: 「저는 작년 4월 청

나라 차관의 행차에 도로 차사원으로 먼저 가며 

길을 인도하여 백두산에 갔었고, 작년 8월에는 또 

경계표지물 설치할 곳의 감역 차사원으로 차출되

어 허량과 같이 공사를 감독하였습니다. 문계 내

용은 허량이 진술한 바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으

므로 번거롭게 아뢰지 않습니다.」40)

위의 인용문 중 ① 부분은 조정에서 비변사로 하여

금 물어보도록 한 내용을 허량·박도상이 스스로 읽

어보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문 그대로 번

역해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에 찰방과 만

호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글을 읽을 능력이 충분하다. 

『비변사등록 』의 다른 문답 기록들 중에는 이와 달리 

비변사 관리들이 질문서에 따라 직접 묻는 것으로 기

록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대상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경우이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질문서를 

스스로 읽고 있다는 전제 하에 번역을 하면 그 뜻이 

통한다. 필자의 번역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② 부분은 비변사의 관리들이 삽입한 서류 격식이다. 

이것은 ①의 내용을 물어보라는 전교가 있었고, 그 내

용을 자세하게 열거하였으며,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

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더라, 라는 내용이다. ③ 

부분은 허량이 대답한 내용이며, ④는 박도상에게 물

었는데, 박도상 자신이 진술할 내용이 허량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및 경계표지물 종점과 관

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③ 부분에 들어 있다. 이 부

분은 두만강 상류 수계의 대략을 묘사하고, 목극등이 

‘초파’를 두만강원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8월 초 ‘초

파’가 북류한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 진장산을 빙 돌

아와 두만강 대안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다른 물

이 없다는 점, ‘제1파’가 경계표지물의 종점이 될 수 

없다는 점, 자신들이 ‘제2파’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상황적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경계표

지물 설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량·박도상의 비변사에서의 진술은 1713년 1월 

28일 숙종에게 보고되었고, 숙종은 이 진술의 신빙성

에 대해 함경도로 하여금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41) 

후술하겠지만, 허량·박도상의 이러한 진술은 3월 15

일 조정에서 인정되었다.

이제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

계표지물 종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2)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 내용  

대조

위의 두 기록에서 보이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는 기본적으로 두만강 상류에 국한

된 것이며,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록을 대조해보면, 홍치중은 남에서 북으로 

‘제4파’·‘제3파’·‘제2파’·‘제1파’의 물줄기를 언급하

고 있고, 허량·박도상은 북에서 남으로 ‘제1파’·‘제

2파’·‘제3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

량·박도상은 3개의 물줄기만을 언급하였는데, 그중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홍치중

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나타난 ‘제1파’·‘제

2파’·‘제3파’·‘제4파’ 등에 관련된 골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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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허량·박도상과 홍치중의 두만강 상류 수계 언급 내용 비교

수파

(水派)
홍치중 허량·박도상 비고

초파

-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

- 목극등은 이 물줄기가 제1파와 이

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오류임

-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음

-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고, 

사봉의 아래임

-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다

른 물과 합류하여 점점 동북을 향

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음

-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

- 목극등은 이 물줄기가 제1파 소류

와 이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오류

임

-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음

- 제2파 용출처로부터 “10여 리 못 

미친 거리에” 또는 “10리 남짓 떨

어져” 있음

- 하류는 북쪽으로 흐름 

- 일치

- 필자가 ‘무명수2’라고 명명한 물줄기

제1파
- 수원이 짧고 제2파에 유입

- 두만강 최초 원류

- 목극등이 가리킨 소류

- 가로로 나온 세류

- 제2파로 유입됨

- 일치

- 모수림하

제2파

- 박도상 등이 발견

- 허량·박도상이 설치한 경계표지

물 종점

- 박도상과 갑산인 등이 발견

- 자신들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종점

- 제2파의 용출처는 제1파와 합류점

으로부터 8~9리 남짓 상류에 있음

- 목극등이 초파로부터 곧장 제2파 

원두 아래 4~5리 되는 곳에 이르

렀으며, 다시 물 흐름을 따라 4∼5

리를 내려가 제1파와 제2파 합류

점에 이름

- 일치

-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 북한지리학자

들의 ‘신무성수’, 「북한 지형도」의 <안신무

수-복류-안심수> 구간 중 ‘안심수’

- 이하 ‘홍토수(안심수)’로 표기함

제3파
- 김사정 등이 추후로 살펴봄

- 송태선이 발견

- 목극등 지도에 없음

- 감영에서 어전에 올린 지도에는 

있음

- 발견 경위로는 일치, 「목극등 지도」로는 불일치

-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1일: “송태선 등이 

말한 세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곳”

- 박권의 「북정일기」 5월 8일: “북우후 김사정

의 두만강 간심시 태만”

- 박종의 「백두산유록」(1764), 5월 20일: “갑산 

엽부 송태선”

- 홍치중의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위로부터 세 번째 물줄기, 곧 석을수로 추정됨

-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

랑하)임 

제4파

- 장한상이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함

- 언급 없음

- 문맥상 목극등 지도의 대홍단수 

북쪽 물줄기를 제4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제1파와 제2파 합류점으로부터 

20리를 내려가 지숙했음

- 「목극등 지도」의 5월 19일 지숙처 

바로 남쪽의 물줄기가 ‘제4파’임

- 「목극등 지도」로 불일치

- 『숙종실록』 38년 3월 6일: 장한상의 수원조사 

내용

- 『숙종실록』 38년 4월 7일: 장한상의 오류

- 박권의 「북정일기」 5월 13일: 장한상의 지도 

중 두만강 수원이라고 그려진 것은 대홍단수

라는 어윤강(서두수) 주민 원익성의 증언

- 김지남의 『북정록』 5월 16일: 원익성이 접반

사에게 한 말을 전해 들음

- 홍치중의 ‘제4파’는 「목극등 지도」의 네 번째 

물줄기, 곧 대홍단수로 추정됨

- 허량·박도상은 ‘제4파’를 언급하고 있지 않

으나, 문맥상 「목극등 지도」의 대홍단수 북쪽

(위쪽) 물줄기를 제4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들의 ‘제4파’는 석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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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그 오류

(1)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통해 목극

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그 오류를 살펴볼 수 

있다.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서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한 목극등은 중간에 하

나의 작은 물줄기를 보고, “이 산세를 보니, 이 물은 

응당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언

급하였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두만)강원이 땅속으

로 들어가 복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또 ‘제2파’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렀으며, 목극등이 또 말

하기를, “이 물이 원파(元派)임이 분명하니, 내가 굳

이 그 발원처까지 가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군

관 조태상 한 사람만이 혼자 가서 발원처를 보았다. 

다시 목극등은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갔는데, 4~5리를 

지나지 않아서 또 소류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

고 말하기를, “앞서 본 초파의 물이 와서 이곳으로 들

어간다.”고 하였다. 곧 그가 처음 본 작은 물줄기, 곧 

‘초파’가 하류에서 빙 돌아 소류(‘제1파’)가 되어 ‘제2

파’에 유입되고, 두만강이 된다는 것이다. 

목극등은 정계비를 세운 곳으로부터 이어지는 골

짜기를 따라 내려갔는데, 그 골짜기의 ‘입지암류’ 시

작지점 이하는 물 흐름이 없는 건천이었고, 또 그 골

짜기가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물줄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자, ‘입지암류’ 시작지점에서 동쪽으로 복

류하는 물이 ‘초파’ 수출처에서 지표로 나온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입지암류’ 시작지점 이하의 흑석구 골

짜기는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건천으

로 물 흐름이 없었으므로, 건천 구간은 지도에 물줄기

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목극등 지도」(그

림 5)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며, 「강희 황여전람도」

(그림 7)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목극등이 「정계비-흑석구-‘입지암류’ 시작지점-

복류-‘수출’-‘초파’-‘제1파’-‘제2파’-두만강」으로 물

줄기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강원, 2017). 「목극등 지도」는 그의 이러한 생각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목극등은 「정계

비-흑석구 동남안-‘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

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

처, 해발고도 1,340m)」의 경로를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중에서도 ‘물이 없는 곳(無

水之地)’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

라서 ‘입지암류’ 시작지점으로부터 ‘수출’에 이르는 구

간이 경계표지물 설치가 특히 필요한 곳이 된다. 

이것은 목극등이 자문에서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 “양안이 풀이 드물고 땅이 평평하다(兩

岸草稀地平)”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목극등이 나무

를 언급하지 않고 풀만 언급한 것은 그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수출’」 구간이 「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 구간이 아니라,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1,840m 지점-무명수2 수출처」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더욱 확실한 근거가 된다. 만약 그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수출’」 구간이 「황화송전자 부근-무명수2 

수출처」를 의미한다면, 목책이 설치된 이 구간에 존

재했던 나무들을 언급하지 않고, “양안이 풀이 드물

고 땅이 평평하다”고 했을 까닭이 없다. 한편으로 그

는 무명수2 수출처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동북류하

다가 ‘제1파’를 거쳐 ‘제2파’에 합류하여 두만강이 된

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명수2 수출처 이하에는 경계

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2)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오류 

그러나 목극등이 생각한 것과 같은 하천은 없다. 목

극등은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는 백

두산정계비를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 위에 세웠

다고 생각했다. 백두산 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

수계는 송화강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만약 지표수 분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

고자 했다면, 「압록강-백두산 남쪽의 압록강과 송화

강 분수계-천지 외륜산 능선 관면봉(2,525.8m)-백

두산 정상(장군봉: 2,750m)-장군봉과 향도봉 사이

의 압록강과 송화강 분수계-대연지봉(2,359.5m)-

무두봉 북쪽 1867m 고지-그 동쪽의 1,645m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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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목극등 지도」(1712)

주: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 규장각 『輿地圖』(古4709-1) 수록. 원 표시 부분은 수계가 잘못 그려졌으며, 그림 6의 원 표

시 부분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6.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최상류 부분 수계 수정

주: ‘入地暗流’와 ‘水出’이라고 각각 표기된 물줄기들은 두만강과 연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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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성 서북쪽 1,669m 고지-장산령(1,422m)-두만

강」에 이르는 압록강·송화강, 두만강·송화강의 분

수계 위에 정계비와 같은 경계표지물들을 여러 개 세

웠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단순하게 압록강·두만

강의 최상류 분수계 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다면, 

대연지봉에 세웠어야 했다. 대연지봉은 압록강·송화

강·두만강 등 세 강의 지표수 분수계가 된다. 그런데 

목극등은 장군봉과 향도봉 사이에서 시작되어 내려

오는 압록강·송화강의 분수계 상에 정계비를 세우고 

나서, 압록강·두만강 최상류 분수계에 정계비를 세

웠다고 생각했다. 결국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의 위치

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목극등이 지목한 ‘초파’(무명수2)는 두만강에 

유입되지 않으며, 송화강에 유입된다. ‘초파’는 두만

강에 유입되는 제1파와 이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앞

서 제시한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바이다. 

셋째,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에서 ‘입지암류’

(복류)하는 물이 ‘무명수2’의 수출구에서 ‘수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백두산의 복류 구조

상 그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현재 그것을 확증할 

근거는 없다. 설사 ‘입지암류’ 시작지점에서 복류하기 

시작하는 물이 ‘수출’에서 나온다 해도, 위에서 언급

한 첫째와 둘째의 이유로 인해 목극등의 수계판단은 

오류로 판정된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상류 수계는 그림 

6의 원 표시 부분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이강원, 

2016; 2017). ‘입지암류’라고 표시된 물줄기는 북류하

다가 서류하는 물줄기에 연결되어 송화강의 지류가 

되며, ‘수출’에서 나오는 물줄기 역시 두만강으로 이

어지지 않고, 동북류하는 물줄기가 되어 “저들의 땅”

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수정된 

지도에서 ‘입지암류’와 ‘수출’이라는 글자만 제거하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에 대한 비교적 사실적인 지

도가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목극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 

오류는 임진정계가 근본적으로 지리적 오류에 기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임진정계의 또 다

른 문제는 조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목극등

이 주문한 바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

의 진술에서 언급되는 두만강 상류의 여러 물줄기(水

派)들을 오늘날의 물줄기와 대조하여 비정하기로 한

다.

4) 두만강 상류 수계의 비정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통해, 백

두산의 동쪽, 진장산 안쪽(남쪽) 두만강 상류에는 그 

흐름이 비교적 분명한 4개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장산(眞長山)은 오늘날 장산령(長山

嶺)을 말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획도」에는 

원지(圓池)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일제 지형도」에

는 오늘날 ‘무포 낚시터(김일성 낚시터)’ 부근 대안의 

고개로 표시되어 있다. 전자나 후자의 지도에 표시된 

것이 모두 하나의 산줄기이므로, ‘장산령’을 두만강 

상류로부터 홍기하(紅旗河)에 이르는 두만강 대안의 

긴 산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

나 허량·박도상이 진술에서 “미미하게 올라온 언덕

이 있어서 그대로 이어져 진장산이 되고, 구불구불 무

산까지 내려가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자의 지도

에 표시된 장산령이 ‘진장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내용을 「북한 지형도」 및 「일제 지형도」에 대

조하여 수계를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초파

‘초파(初派)’와 ‘제1파(第一派)’는 의미상 같은 용어

이다. 목극등의 입장에서는 ‘초파’가 곧 ‘제1파’이다. 

목극등은 ‘초파’와 ‘제1파’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

데 홍치중이나 허량·박도상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

여 사용하였다. 목극등이 “초파가 제2파와 합류한다.”

고 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초파’가 ‘제2파’와 이어져 

있지 않았다. ‘초파’와 ‘제2파’ 사이에 별도로 ‘제1파’

가 있었으며, 이 물줄기는 ‘제2파’에 합류하지만, ‘초

파’에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초파’는 목극등이 처음 지목한 물줄기라는 의미이고, 

‘제1파’는 두만강의 최상류, 가장 북쪽 물줄기라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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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초파’는 목극등이 두만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여 

처음으로 두만강 원류라고 지목한 하천으로서, ① 최

소한 허량·박도상이 1712년에 설치한 토퇴의 동쪽 

바깥쪽에 있어야 하고, ② 수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③ 동북류 내지 북류하면서 다른 하천이 북쪽으로부

터 합류해야 하고, ④ 미미한 언덕이 분수령을 이루어 

두만강으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⑤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어야 하고, ⑥ 사봉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들 가운데 앞의 4가지를 충족시키는 하천은 

동붕수 동쪽 두 번째 지류,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

는 하천이다. ① 이 하천은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동쪽 마지막 토퇴로부터 동남쪽에 있다. ② 이 하천은 

수출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토퇴로부터 동남쪽으

로 약 220m 지점이다. 「목극등 지도」에 ‘湧出(용출)’

이 아니라 ‘水出(수출)’이라고 표기한 것은, 물이 ‘솟

아 나온다’기보다 ‘흘러 나온다’ 또는 ‘새어 나온다’는 

뜻이다. 필자의 답사 결과 무명수2가 지표유출을 시

작하는 지점은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③ 이 하

천은 동북류-북류하고 있으며, 「북한 지형도」에서 

볼 때 수출처로부터 대략 11㎞ 정도에서 서쪽으로부

터 다른 하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 서쪽으로부터 합류

하는 하천을 홍치중의 상소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다

른 물(北來他水)”이라고 했는데, 이는 나침반의 방위

와 지도상의 방위차인 도자각 때문이다. 자북을 도북

으로 삼자면, 「북한 지형도」는 도자각(약 8°17′~8° 

29′)만큼 오른쪽(동쪽)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

면 이 하천이 북쪽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무명수2’의 동쪽에 미미한 언덕 형태의 송화강·두만

강 분수계가 지난다.

이상에서 검토한 ①~④의 조건만 보아도 무명수2

가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언급되

고 있는 ‘초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하천의 수출

처가 바로 「목극등 지도」에 ‘水出’이라고 표시된 지점

이다. 또한 이 하천이 쌍목봉(쌍두봉) 기슭에서 ‘수출’

하므로, 「목극등 지도」의 ‘甘土峰(감토봉)’은 쌍목봉

(쌍두봉)이다. 

홍치중에 따르면, ⑤ 초파는 제1파의 북쪽에 있고, 

⑥ 사봉의 아래에 있다. 홍치중의 언급에는 이 두 가

지 조건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원문은 “至於

淸差所指, 以爲江源入地伏流還爲湧出之水, 則在

第一派之北十數里外沙峰之下”이다. 이에 대한 일

반적인 번역은 「나아가 청차가 가리키며, “강원이 땅

속으로 들어가 복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

다.”라고 한 것은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 사봉의 아

래에 있습니다.」이다.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제1파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와 모수림하로부터 “북쪽 10수 리 

밖”, 곧 대략 “북쪽 11∼19리” 정도에 사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지형도」와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파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나 모수림하 발

원지의 나침반 방향 북쪽 “11∼19리” 거리에는 눈에 

들어오는 봉우리가 없다. 약류하(원지)나 모수림하 

발원지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봉우리로는 쌍목봉(쌍

두봉: 감토봉, 「북한 지형도」의 1,562m 고지), 장홍

령(長紅嶺, 「북한 지형도」의 1,446m 고지), 장산령

(「북한 지형도」의 1,422m 고지)이 보인다. 「북한 지

형도」에서 이 봉우리들은 각각 약류하나 모수림하 발

원지에서 각각 서·북·동에 위치한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서 나침반으로 측정하면, 도자각으로 인해 쌍

목봉은 서북, 장홍령은 북동, 장산령은 동남에 위치한

다.42) 홍치중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향은 나침반에 의

거한 것이므로, 사봉의 후보로는 쌍목봉(서북 방향)

과 장홍령(동북 방향)만 남게 되며, 장산령(동남 방

향)은 제외된다. 장산령을 홍치중이 이미 ‘진장산’이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봉’이라는 별칭을 사용할 

까닭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의 원문은 「나아가 청

차가 가리키며, “강원이 땅속으로 들어가 복류하다가 

다시 용출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제1파의 북

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봉(沙峰)의 아래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지리적 실제와 부합한다. 다시 말

해서, 초파는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으며, 사

봉 아래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①∼④의 조건을 충

족시키는 ‘무명수2’가 쌍목봉 기슭에서 흘러나오므

로, 사봉은 쌍목봉이며, 「목극등 지도」의 감토봉(甘

土峰)이다. 동시에 ‘무명수2’는 나침반 방향으로 보았

을 때, 제1파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와 모수림하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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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흐른다. 

‘사봉(沙峰)’이라는 한자어는 ‘모래 봉우리’를 뜻한

다. 1712년 당시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설치 지역으

로부터 백두산 정상부에 이르는 구간은 수목이 없는 

일종의 ‘부석사막’이었다(이강원, 2016, 91-92). 듬성

듬성 풀과 이끼류가 자라고, 부분적으로 소량의 관목

류가 분포하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경관이었을 것이

다. 따라서 이 구간에 속하는 쌍목봉을 홍치중은 “모

래 봉우리”라고 부른 것이다. 이의복은 이를 가찰봉

(加察峰)이라 하였는데, 이는 ‘거츨봉’ 곧 ‘거친 봉우

리 내지 황무지 봉우리(荒峰)’를 뜻한다. 수목이 없고 

풀만 듬성듬성 나 있는 황무지(‘부석사막’) 봉우리라

는 것과 연관된 지명이다. 조선 후기의 몇몇 지도는 

이 봉우리를 ‘가찰봉’과 유사한 음가를 따라 한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의복은 압록강변을 따라 올라가면

서 ‘가차봉(可次峰)’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식생이 거

의 없는 봉우리를 말한다.43) 당시 백두산은 정상부로

부터 아래로 일종의 ‘부석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홍치중 상소와 하량·박도상 

진술의 ‘초파’는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하천이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제1파

‘제1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초파’가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어야 하고, 또 

‘초파’와 ‘제1파’·‘제2파’ 합류처 사이에 8∼9리의 간

격이 있다. ② 제2파 용출처로부터 ‘8~9리 남짓’ 또는 

‘8~10리’ 하류에서 제2파에 합류하여야 하고, ③ 옆

으로 나오는 세류여야 한다.

①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에서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하천은 ‘제1파’의 후보

인 약류하나 모수림하의 서북쪽에 있다. 그런데 홍치

중은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자북을 기준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명수2는 ‘제1파’의 

후보인 약류하나 모수림하의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무명수2는 ‘초파’가 ‘제1파’의 북쪽에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모수림하 발원지와 무명수2 수출처 사이의 직선거

리는 약 4.6㎞, 모수림하 발원지와 무명수2의 최소간

격은 약 2.2㎞, 무명수2 수출처와 모수림하·홍토수

(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6㎞, 무명수2

와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최소간

격은 약 3.8㎞이다. 홍치중이 ‘초파’로부터 ‘제1파’까

지의 거리를 “10수 리”라고 한 것은 ‘초파’ 수출처로

부터 ‘제1파’ 수출처 내지 ‘제1파’·‘제2파’ 합류처까지

의 거리를 말한다(아마 그 중에서도 ‘초파’ 수출처로

부터 ‘제1파’·‘제2파’ 합류처까지의 거리를 의미할 것

이다). 허량·박도상이 “중간의 8~9리는 더 살펴보

지 않고, 거듭하여 물을 따라 내려와 노은동산(대로

은산)을 지나 어윤강의 사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와서 모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 중의 이 ‘8∼9리’

는 ‘초파’로부터 ‘제1파’·‘제2파’ 합류처까지의 간격

을 말한다. 허량·박도상은 1712년 5월 19일 ‘초파’와 

‘제1파’·‘제2파’ 합류처 사이를 살펴보지 않았고, 8월 

초에 ‘초파’가 ‘제1파’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들은 ‘초파’와 ‘제1파’·‘제2파’ 합류처 사

이의 최소간격을 8∼9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홍

치중이 “초파가 제1파의 북쪽 10수 리 밖에 있다.”고 

한 것은 무명수2 수출처가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 

4.5㎞, 모수림하·홍토수(안심수) 합류처로부터 약 6

㎞ 거리에 있다는 것과 부합하며, 허량·박도상이 언

급한 “중간의 8∼9리”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홍토수

(안심수) 합류처 사이의 최소간격 약 3.8㎞에 일치한

다. 따라서 홍치중, 허량·박도상의 ‘제1파’는 모수림

하를 가리킨다.      

한편 약류하 합류처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 약류하 합류처로부터 무명수2까

지의 최소간격은 약 5.5㎞, 약류하의 원지(圓池)로부

터 무명수2까지의 거리 역시, 최대 약 6.2㎞, 최소 약 

3㎞ 정도로 대략 ‘10수 리’ 내지 ‘8~9리’ 떨어져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에는 약류하가 

표시되지 않았다. 목극등은 그 흐름이 미약한 약류하

를 보지 못했거나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 약류하를 목격했다고 해도 백두산 쪽에서 흘러나

오는 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두만강원으로 간주하

지 않았을 것이다. 「목극등 지도」에는 원지도 표시되

지 않았다. 이는 그의 답사경로가 원지를 통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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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에 원지

가 오늘날과 같은 호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원지는 10세기로 추정되는 백두산 대분출 강하부

석 퇴적층 위에 형성된 호수이다. 따라서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유기물에 의한 이탄습지의 형성이 필요하

다. 중국의 지리학자들은 원지에 대한 이탄 단면 분석

(泥炭剖面分析)을 통하여, 1400년 이전에는 소택화

(沼澤化)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1400~1770년 사이

에는 소택화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발육 정도가 매

우 낮았고, 1770~1860년 사이에는 이탄의 퇴적 속도

가 비교적 느렸으며, 1860~1910년 사이에는 이탄의 

퇴적 속도가 빨랐고, 19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소택이

탄 형성과 소택화 역시 가속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张彦 等, 2012, 275). 

이러한 보고에 비추어 보면, 1712년에 원지는 지

금과 같은 호수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약간의 물이 

고이는 하도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강

희 황여전람도(康熙皇輿全覽圖)」(外文出版社影印

本, 2007)에 아주 짧은 선으로 표시되었을 것이다(그

림 7의 작은 원 표시 부분).44) 이 보고에서 1770년 이

후 느리게 진전된 이탄 퇴적이 1860년 이후 가속화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을유감계(1885년)와 정해감계

(1887년) 시기에는 이미 호수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해감계 1887년 5월 조선과 청이 

합의하여 그린 「백두산정계비지도」(奎 26675)에 원

지가 표시된 것은 이러한 지형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약류하가 제1파가 될 수 없는 근거는 「목극등 지

도」와 「강희 황여전람도」의 대조에서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난다. 「강희 황여전람도」(그림 7)에 ‘Tumen 

Giyang Sekiyen(투먼걍 써켼: 土門江源)’으로 표시

된 물줄기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것처럼, 목극등

이 백두산 정상부 호수 부근으로부터 시작하여 ‘입지

암류’ 시작지점을 거쳐 ‘수출’에 이르는 물줄기가 있다

고 생각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두 지도를 단순

하게 대조하면,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물줄기의 방

향과 「강희 황여전람도」에 표시된 물줄기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는 자북을 도

북으로 한 것이고,45) 「강희 황여전람도」의 경선은 진

북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를 「강희 

황여전람도」와 대조하자면, 「강희 황여전람도」백두

산 부분의 경선을 기준으로 「목극등 지도」를 왼쪽(서

쪽)으로 자편각 만큼(대략 8°52′~8°54′ 정도)46) 기

울여야 하고, 나아가 「강희 황여전람도」 백두산 부분

의 도북이 진북의 오른쪽에 있으므로,47) 「강희 황여전

람도」의 도편각(약 8°30′)만큼 더 왼쪽(서쪽)으로 기

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백두산 동사면 일대의 자

편각(서편차 8°52′~8°54′)+「강희 황여전람도」의 도

편각(동편차 8°30′)=17°22′~17°24′》이므로, 「목극

등 지도」를 17°22′~17°24′만큼 왼쪽(서쪽)으로 기울

여야 「강희 황여전람도」의 도북과 일치하게 된다. 그

럴 경우, 목극등이 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하고 「목극

등 지도」에 표시한 「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점-(복

류)-‘수출’-‘제1파’-‘제2파’와 합류-두만강」에 이르

는 물줄기는 「강희 황여전람도」에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

서 「강희 황여전람도」의 ‘Tumen Giyang Sekiyen’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처음 그린 지도에 목극등의 1712

년 답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

시된 이 물줄기는 목극등의 답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

으므로, 목극등의 두만강 수계 인식 오류 역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 지역의 수계를 정확하

게 표현하자면, 「목극등 지도」의 수계 수정(그림 6)과 

마찬가지로, 그림 8의 큰 원표시 부분과 같이 ‘Tumen 

Giyang Sekiyen’ 물줄기의 수계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목극등이 약류하를 ‘초파’와 이어져 ‘제2파’로 

들어가는 소류(‘제1파’)로 보았다면, 「강희 황여전람

도」에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

는 약류하 시작점에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렇지 않으므로, 약류하는 ‘제1파’가 아니다.48) 

②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파’는 ‘제2파’ 용

출처로부터 하류로 ‘8~9리 남짓’ 또는 ‘8~10리’ 떨

어진 지점에서 ‘제2파’와 합류하여야 한다. 「북한 지

형도」에 ‘안심수’49)로 표시된 하천의 길이가 지도상 

평면거리 대략 4㎞ 정도로, 대략 8∼9리 남짓 또는 

8~10리의 길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파’는 오늘날 

북·중 조약 지명의 ‘홍토수’, 북한 지리학자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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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康源

그림 7. 「강희 황여전람도」의 백두산 지역

주: 中國 外門出版社 影印本(2007). 작은 원 표시 부분이 원지(圓池)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로마자 표기는 필자에 의한 것이

며, 만주어 묄렌도르프 전사 방식을 따랐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Angba Šanyen Alin(大白山: 장백산: 백두산), Tumen 

Giyang Sekiyen(土門江源), Boda Šan(甫多山: 포태산), Ajige Šanyen Alin(小白山), Gen Cuin Go(乾川溝), San Ci 

Yuan(三池淵), Ajige Tumen(小土門), Dzeng Šan(甑山), Noyo Tung Šan(蘆隱東山), Hung Den Bira Ange(紅丹河口), 

Ioi Eun Ho(漁潤河), Moo Šan Hoton(茂山城).  

그림 8. 「강희 황여전람도」  백두산 지역 수계의 수정

주: 「목극등 지도」의 수계 수정과 마찬가지로, 큰 원 표시 부분에서 ‘Tu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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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수’, 「북한 지형도」의 ‘안심수’를 가리키며, 이 하

천과 합류하는 모수림하가 바로 ‘제1파’이다. 

③의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허량·박도상의 진

술에 따르면, ‘제1파’는 “가로로 나온 세류(細流)”이

다. 『비변사등록』에 “허량이 그려 온 지도가 있는데, 

이것이 작아서 살피기에 불편하여, 잘 그리는 자로 하

여금 그 지도에 따라 허량과 상의하여 고쳐 그리게 하

였고, 별단과 더불어 제출하여 살펴보시도록 준비하

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허량이 자신이 가지고 온 

지도를 앞에 두고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파’가 “산골짜기 수리쯤에서 가로로 나온 세류”라

는 것은 이 하천이 지도상 가로 방향, 곧 서-동 방향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1파’의 후보가 되는 약류하

와 모수림하 중 하천의 전체적인 형태가 동-서 방향

인 것은 모수림하이다. 약류하는 북쪽에서 남으로 흐

르는 하천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의하면, ‘제1파’는 

그보다 남쪽에 있는 ‘제2파’보다 흐름이 가늘다. 반면 

오늘날 정상유출 기간에 모수림하는 홍토수(안심수)

보다 유량이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화자는 ‘제1

파’를 이름 그대로 흐름이 약한 약류하(弱流河)로, 제

2파를 모수림하로 비정한다. 그러나 1712년 모수림

하·홍토수(안심수)·약류하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지에는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호수가 형성되지 않았고, 약류하의 흐름도 지금보다 

미약했을 것이다. 또한 정상유출이 진행되는 시기에 

홍토수(안심수)의 유량이 모수림하보다 컸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

로 추정된다. 

지금이나 당시나 모수림하와 홍토수(안심수)는 눈

석임이나 비가 오는 계절에만 지표유출이 일어나는 

계절하천 내지 임시하천이다. 두 하천 모두 양력 5월

~9월 사이에 정상유출이 이루어지는데, 융설수나 빗

물이 부석층으로 스며들어 복류하다가 솟아나는 용

출수가 지표유출의 근원이 된다. 두 하천 모두 양력 

10월~4월까지는 고갈된다(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 

1992, 백두산 수문).50) 쌍목봉에서부터 시작하는 모

수림하의 집수구역은 홍토수(안심수)보다 작다. 북

한의 지리학자들이 「대연지봉과 무두봉 사이에서 발

원-도망강(망류 및 지표유출과 복류의 반복)-신무

성-신무성수-복류-안신무수-복류-홍토수(안심

수)-모수림하 합류점-약류하 합류점」에 이르는 하

천을 두만강 원류(正源)로 보고 있듯이, 홍토수(안심

수)의 집수구역은 모수림하보다 크다. 따라서 복류수

의 용출량과 눈석임이나 강우시 지표유출량은 원래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컸을 것이다. 

허량·박도상이 경계표지물 종점 부근에 대해 “수

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1712년 모수림하나 홍토수(안심수) 주변

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삼림이 상당히 침

투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모수림하의 집수구역 

대부분에 이미 삼림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모

수림하의 유량은 1712년이나 현재나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712년 당시 홍토수(안심수) 

구간 위쪽(대연지봉·무두봉 사이-안신무수 구간)에

는 삼림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류수의 용출량

과 눈석임이나 강우시 지표유출량은 지금보다 컸을 

것이다. 이후 「대연지봉·무두봉 사이-안신무수」 구

간에 삼림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유물건곡’이 형성되

었으며, “복류수의 대부분이 산천수(용수천) 쪽으로”

(백두산총서, 1992, 수문) 흐르게 되었다. 을유감계

(1885년)와 정해감계(1887년) 시기에 이르면, 홍토수

(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물 흐름이 확연하게 가늘게 

되었다. 때문에 이중하는 홍토산수(홍토수) 원류(正

源)를 오늘날 모수림하로 불리는 물줄기로 보았던 것

이다. 현재는 신무성이라는 취락이 발달했으며,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토수(안심수) 하류에는 

북한군 병영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복류량이 

감소했으며, 최종적으로 용출량이 줄어들었다. 따라

서 1712년 당시에는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보다 

유량이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가능한 일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1파’가 모수림하라는 

결론에 다가설 수 있다. 모수림하가 ‘제1파’라는 보다 

확실한 결론은 ‘제2파’를 비정하면서 얻을 수 있다. 

(3) 제2파

‘제2파’가 홍토수(안심수)라는 점은 앞서 ‘제1파’를 

비정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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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발원지로부터 ‘제2파’ 합

류점까지 ‘8~9리 남짓’ 또는 ‘8~10리’여야 하고, ② 

용출하는 발원지가 있으며, ③ ‘제2파’ 용출처는 ‘초

파’와 ‘10리 남짓’ 떨어져 있어야 하고, ④ ‘제1파’가 

유입되어야 하며, ⑤ ‘초파’로부터 다른 물을 거치지 

않고 곧장 원두(源頭: 발원지) 아래 4∼5리 지점에 도

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그 용출처가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배치 방향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①의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에 나

타난 약류하의 길이는 약 3㎞이다. 모수림하가 홍토

수(안심수)와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모수림하 발원

지까지의 하천 길이는 약 3.2㎞이다. 「북한 지형도」

에서 모수림하의 하도는 쌍목봉 방향으로 상류가 더 

길게 그려져 있지만, 필자가 직접 우중에 답사한 바

에 따르면, ‘유물건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강

우에도 불구하고 지표유출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

서 모수림하의 발원지는 그림 9, 12, 15, 16에 표시된 

지점이다. 홍토수(안심수)가 모수림하와 합류하는 지

점으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의 하천 길이

는 대략 4㎞이다. ‘제2파’의 길이가 ‘8~9리 남짓’ 또는 

‘8~10리’라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만약 약류하가 

‘제1파’라면,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

까지의 하도 길이는 대략 6.2㎞이므로, 이는 ‘제2파’

의 길이가 ‘8~9리 남짓’ 또는 ‘8~10리’라고 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의 길이로 보아 홍토수

(안심수)가 ‘제2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의 조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북한 지형도」 

상에 표시된 홍토수(안심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

선이 점선으로 변한다. 점선의 상류 끝 지점의 좌표는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

이다. 이 지점에 용출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글 어스(Google Earth)를 통해 이 지점으로부터 약 

100m 서쪽에 건물이 확인되는데, 이 건물의 거주자

들이 사용하는 수원지가 바로 홍토수(안심수)의 용출

처, 곧 ‘제2파’의 용출처일 것이다. 

③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파’ 용출처는 ‘초

파’와 10리 남짓 떨어져 있어야 한다. 홍토수(안심수)

의 용출처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까지의 지도상 직

선거리가 약 4.1㎞ 정도로 대략 ‘10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모

수림하 발원지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약 4.6㎞, 

모수림하와 홍토수(안심수) 합류점까지의 직선거리

는 약 6㎞로서 ‘10리’를 크게 벗어난다. ④의 조건은 

1712년 당시 제1파가 제2파에 합류한다고 하였는데, 

모수림하가 홍토수(안심수)에 합류한다. 

⑤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극등은 초파로부

터 다른 물을 거치지 않고, “제2파 물 흐름이 시작되

는 곳으로부터 아래로 4~5리 되는 지점에 곧장 이르

렀다.”고 하였다. 목극등이 제2파 시작점 아래 4~5리 

지점에 도착했다가 다시 4~5리를 내려가 ‘제1파’가 

‘제2파’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제2파’

의 길이는 8~10리 정도이다. 이는 “제2파 용출처를 

버리고 제1파와 제2파의 합류점에 경계표지물을 설

치하는 것은 8~9리 남짓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제2파의 길이에 부합하

는 하천은 홍토수(안심수)이다. 모수림하 발원지로부

터 약류하 합류점까지의 하도 길이는 대략 6.2㎞이기 

때문에, 모수림하를 ‘제2파’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추론을 진행해보

기로 한다. 첫째, 만약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림

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파’이며, 

목극등이 초파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남쪽을 지나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4~5리(대략 2㎞ 전후) 지점

을 건넜다면, 이 경우 목극등은 두만강을 따라 내려가

기 위해 모수림하를 한 번 더 건너야 한다. 이것은 ‘제

2파’를 한 번 건넌 것으로 표시된 그의 지도와 일치하

지 않는다. 

둘째, 만약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림하 발원지

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파’이며, 목극등이 

초파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남쪽을 지나 약류하 합

류점으로부터 상류 4~5리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 경

우 목극등은 홍토수(안심수)를 지나지 않을 수 없으

며, 역시 모수림하를 두 번 건너야 한다. 이 또한 ‘제2

파’를 한 번 건넌 것으로 표시된 그의 지도와 일치하

지 않는다. 

셋째, 만약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림하 발원지

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파’이며, 목극등이 

초파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북쪽을 지나 모수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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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로부터 4~5리 지점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 또

한 홍토수(안심수)를 지나지 않을 수 없으며, 목극등

이 ‘초파’로부터 ‘제2파’ 중간으로 “곧장 왔다(直到)”

는 것과도 다르다. 또한 이 경로를 지나는 동안 ‘초파’

(무명수2)와 약류하 사이의 분수령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명수2와 약류하(원지)가 이

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목극등 지도」 및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만약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림하 발원지

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제2파’이며, 목극등이 

무명수2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북쪽을 지나 약류하 

합류점으로부터 4~5리 지점(적봉의 약간 서쪽)에 이

르렀다면, 이 역시 무명수2와 약류하 사이의 분수령

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 중 

이 네 번째 추론이 그나마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

림하가 ‘제2파’라는 주장에 근접한다. 그러나 허량·

박도상의 진술에 ‘초파’로부터 ‘제2파’ 원두(용출처) 

아래 4∼5리 지점에 “곧장(똑바로) 왔다.”51) 했으므로, 

모수림하 발원지를 북쪽으로 빙 돌아 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약류하 합류점 사이에 이르렀을 가

능성은 거의 없다. 

다섯 번째, 만약 약류하가 ‘제1파’이고, 모수림하 

발원지로부터 약류하 합류점까지가 하도 길이 8~10

리의 ‘제2파’이며, 홍토수(안심수)의 수량이 매우 작

거나 없었고, 목극등이 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모수

림하 발원지와 약류하 합류점 사이의 중간(양쪽에서 

4~5리 지점)에 곧장 이르렀다면, 이는 「목극등 지도」

와 달리 제2파를 건너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목

극등 지도」에 표시된 물줄기 및 동선과 부합하지 않

는다. 

이상의 추론을 통해, 목극등이나 허량·박도상 및 

홍치중이 약류하를 ‘제1파’로, 모수림하를 ‘제2파’로 

보았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

수림하를 ‘제1파’로 홍토수(안심수)를 ‘제2파’로 보

았다.

1712년 5월 19일 목극등은 ‘초파’(무명수2) 수출

처 부근을 지나면서, 초파가 장산령에서 장홍령을 거

그림 9. 「일제 지형도」의 두만강 최상류 수계와 목극등의 경로

주: 실선은 목극등이 지나간 경로의 개념적 표현이다. 한편, 「일제 지형도」에는 오늘날의 약류하가 ‘紅土水’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간도협약 이래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도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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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북쪽으로 달리는 산줄기에 막혀 북쪽으로 흐를 가

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홍토수(안심수) 용출

처 아래 4~5리 지점에 이르렀고, 이후 물줄기를 따

라 4~5리를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한 물줄기가 합쳐

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전에 본 초파가 흘러와 합치

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다시 물줄기를 따라갔으

나 흐름이 미약했을 약류하는 보지 못했거나 주의하

지 않았다.

⑥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홍치중과 허량·박

도상의 언급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홍토수(안심수)

가 ‘제2파’라는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도화선 도로

변 토퇴군’의 방향(그림 15, 16 참조)이다. ‘도화선 도

로변 토퇴군’의 동쪽 절반이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이어졌던 목책

은 홍토수(안심수)에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제2파’가 신무성수-안신무

수의 하류 최후 용출처로부터 지표유출이 시작되는, 

북·중 조약지명의 ‘홍토수,’ 「북한 지형도」의 ‘안심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파 용출처’가 경계표지

물의 종점이므로, 경계표지물 종점의 위치는 대략 북

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다. 

(4) 제3파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제3파’는 송태선

(宋太善)이 찾아낸 것이고,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

지 않았다.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1일 기록에 “송

태선 등이 말한 세 물줄기가 솟아난다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다. 또한 박종의 「백두산유록」 5월 20일 기

록에도 “갑산 엽부(獵夫) 송태선”이라는 표현이 있다. 

조선 조정은 임진정계의 준비를 위하여, 1712년 3

월 6일 북병사 장한상(張漢相)과 남병사 윤각(尹慤)

에게 명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의 수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52) 4월 7일 그들이 그린 지도가 조정에 도착

하였는데, 윤각의 보고는 의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장한상의 보고는 두만강의 실제와 어긋났다고 보았

다.53)

접반사 박권은 「북정일기」에서 5월 3일 인차외만

호 이중창(李重昌)과 혜산첨사 정사의(鄭思義)가 두

만강과 압록강의 수원을 조사한 후 와서 인사하였다

고 하였는데, 인차외만호와 혜산첨사는 갑산부 소속

이었으므로, “갑산 사냥꾼” 송태선을 길잡이로 삼아 

수원을 조사한 것이다. 5월 15일 함경감사 이선부가 

“다시 혜산 첨사로 하여금 두만강원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강원은 백두산 산꼭대기 중간에서 나와 거

의 80~90리 흐름이 끊어졌다가 감토봉(甘土峰) 아래 

1식(息: 30리) 정도 되는 곳에 이르러 비로소 땅 구

멍 속에서 모두 3파가 용출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합

니다.”54)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급보하였는데, 이는 인

차외만호 이중창과 혜산첨사 정사의 그리고 갑산 사

냥꾼 송태선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허

량·박도상이 말한 ‘제3파’는 송태선이 발견했다고 했

으므로, 이선부의 이 보고에 묘사된 물줄기가 ‘제3파’

라고 할 수 있다. 

홍치중의 상소에는 ‘제3파’를 북우후 김사정(金嗣

鼎) 등이 추후로 살펴본 것이라고 했는데, 박권의 「북

정일기」 5월 8일자에 “북우후 김사정이 두만강 원류

를 조사할 때 걸어가는 것을 꺼려 군관으로 하여금 대

행케 하고, 또한 칭병하고 인사도 오지 않았다. 감사

가 북우후를 잡아들여 곤장 20대를 쳤다.”55)는 기록

이 있다. 따라서 홍치중이 ‘제3파’에 대해 “북우후 김

사정 등이 ‘추후’로 살펴본 것”이라고 한 것은 장한상

의 ‘제4파’ 조사 시도에 뒤이어서 살펴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점으로 보아 김사정의 ‘제3파’ 조사는 인

차외만호 이중창과 혜산첨사 정사의·갑산사냥꾼 송

태선 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조사와 동일한 사건이다. 

김사정이 태만했기 때문에, 허량·박도상과 김지남은 

사냥꾼 송태선이 찾은 것으로 보았고, 홍치중은 조사 

임무 계선상 송태선의 상관인 북우후 김사정을 언급

한 것이다. 이렇듯 허량·박도상이 말하는 ‘제3파’와 

홍치중이 말하는 ‘제3파’는 발견의 경위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천이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 상에서 볼 때, 홍치중과 허

량·박도상은 ‘제3파’를 각각 다른 물줄기로 보고 있

음이 분명하다. 홍치중은 「목극등 지도」에 ‘제3파’가 

그려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후술하겠

지만, 이것은 그가 대홍단수를 ‘제4파’로 보고 있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두만강 상류로부터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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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선부의 보고에서 언급된 하천은 감토봉 아

래 1식(30리) 정도 되는 곳에서 땅 속에서 솟아나야 

하고, 3파(派)가 용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

족시키는 하천은 산천수(용수천: 유건봉의 ‘大浪河’)

이다. 산천수의 발원지는 쌍목봉으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약 12∼13㎞ 떨어져 있다. 따라서 ‘1식(30리)’

에 부합한다. 유건봉의 지도(그림 10)에는 석을수에 

합류하는 대랑하(大浪河)가 3개의 샘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석을수에 가장 가까운 북쪽 하

천이 산천수이다. 따라서 이선부의 급보에서 ‘3파(三

派)’는 허량·박도상, 홍치중 등이 말하는 ‘제1파’, ‘제

2파’, ‘제3파’가 아니라, 3개의 땅 구멍에서 나와서 산

천수(용수천: 대랑하)를 이루는 각각의 물줄기를 말

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산천수’라는 지명은 아마도 ‘三

泉水(삼천수)’를 중국어 발음, 곧 “싼취엔-수이(싼

췐-수)”로 읽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 개

의 샘에서 하천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영했을 것이다. 

때로 이 하천을 ‘용수천’이라 표시한 북한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한자로 “湧水川(또는 湧水泉)”이

라고 표기할 것이다. 모두 산천수 발원지의 ‘용출’이

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지명이다. 현재는 두만강 본류

와의 합류 지점에 댐을 막아 산천어(山川魚) 양식장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하천은 유량이 석을수보다 크

지만, 길이는 석을수보다 작다.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랑하)

이며, 홍치중은 자신이 북우후 김사정이 발견한 것으

로 알고 있는 ‘제3파’를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두만

강 상류 세 번째 물줄기, 곧 석을수로 착각하였다. 

(5) 제4파

‘제4파’에 대해 허량·박도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제1파’와 ‘제2파’의 합류점으로부터 

20리를 내려가 지숙했다고 하였다. 「목극등 지도」의 

두만강 상류 물줄기 중 위로부터 두 번째 물줄기와 세 

번째 물줄기 사이의 두만강 본류 서남안에 표시된 지

숙지점이 그곳이다.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목극등 

지도」에 ‘제3파’(산천수: 용수천)가 그려지지 않았으

므로, 이 지도의 이 세 번째 물줄기가 바로 허량·박

그림 10. 유건봉의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岡志略)』에 실린 지도

주: 필자가 산천수(용수천)로 비정하는 ‘大浪河’의 발원(원 표시 부분)이 3개의 샘으로 표시되어 있다.  



- 744 -

李康源

도상이 말하는 ‘제4파’이다. ‘제1파’(모수림하)와 ‘제2

파’(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석을수의 두만강 

본류 합류점까지의 거리는 하도를 따라 대략 11㎞ 정

도이다. 목극등 일행이 두만강 하도에 바짝 붙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내려가다가, 석을수에 못 미친 지

점에서 지숙하였을 것이므로, 5월 19일 제1파(모수림

하)와 제2파(홍토수(안심수)) 합류점으로부터 이 지숙

지점까지의 거리는 11㎞에 미치지 못하는 대략 8~9

㎞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숙지점 남쪽에 있는 물줄

기는 석을수(石乙水)이다.

한편, 홍치중은 “제4파는 북병사 장한상이 맨 처음 

가서 살펴보다가 빙설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곳”이라

고 하였다. 앞서의 『숙종실록』 38년(1712) 4월 7일 

기록에 따르면, “장한상의 보고는 두만강의 실제 상

황과 어긋났다.” 여기서 실제상황과 어긋났다는 것은 

장한상이 조사한 물줄기보다 더 북쪽의 물줄기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홍치

중이 말한 ‘장한상이 조사한 제4파’는 산천수 아래의 

석을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박권의 「북정일기」 

5월 13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윤강(서두수)에서 유숙하였다.…주인 원익

성…말하기를, “북병사(장한상)가 올린 지도 중에 

이른바 두만강은 곧 대홍단수이고, 두만강이 아닙

니다. 하나의 큰 물줄기가 백두산에서 흘러나와서 

남증산의 북쪽으로 조금 아래에서 합쳐지는 것이 

곧 진짜 두만강인데, 이 강을 상세히 아는 자는 주

민 채진귀와 한치익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

여 이 날 밤에 글을 써서 감사에게 보고하였다.56) 

이 기록에 따르면, 홍치중이 언급한 ‘제4파’는 대홍

단수이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은 「목극등 지도」에 

‘제3파’(산천수: 용수천)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고, 

‘제4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목극등 지

도」의 대홍단수 바로 위쪽 물줄기, 곧 석을수를 ‘제4

파’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익성이 말하는 ‘남

증산의 북쪽으로 조금 아래에서 합쳐지는 물’은 석을

수이다.

(6) 제1파·제2파·제3파·제4파 비정의 소결

이상의 논의를 수계를 수정한 「목극등 지도」에 대

입하면 그림 11과 같다. 홍치중, 허량·박도상이 언급

한 ‘초파’는 A를 말하며, 필자가 ‘무명수2’라고 부르는 

물줄기를 가리킨다. ‘제1파’는 B 물줄기로서, 모수림

하를 가리키며, ‘제2파’는 C 물줄기로서, 홍토수(안심

수)를 가리킨다.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제3파’(산천

수: 용수천)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따

라서 그들의 ‘제4파’는 D 물줄기이며, 석을수이다. 반

면 홍치중의 ‘제3파’는 D 물줄기, 곧 석을수이며, ‘제4

파’는 E 물줄기, 곧 대홍단수이다.

한편, 조선측이 발견한 두만강 최상류 물줄기가 가

장 남쪽의 대홍단수, 그보다 북쪽의 산천수(용수천: 

대랑하), 다시 그보다 북쪽의 홍토수(안심수) 및 모수

림하로 바뀌는 것은 탐사의 시기와 관련된다. 장한상

은 음력 3월 중순, 김사정과 송태선은 5월 초순, 박도

상과 갑산사람은 5월 19일에 각각 자신들이 발견한 

물줄기에 도달하였고, 그것들을 각각 두만강의 최상

류로 보았다. 남쪽에서부터 북쪽 순으로 눈이 녹으므

로, 여름이 가까울수록 두만강 최상류의 발견은 북쪽

으로 진전되었던 것이다.

(7)  단류처~용출처 사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파

허량·박도상은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

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 용출처로부

터 남증산(南甑山)까지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소류가 

4~5파”라고 하였다. 이 대목의 서술 스케일로 보자

면, ‘5~6파’가 황화송전자로부터 ‘제2파’(홍토수(안심

수)) 용출처 사이에 있는 사을수(斜乙水) 및 동붕수 

수계의 물줄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적이다. 그러나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의 진술을 읽

어보면, 그 전체 내용이 경계표지물의 종점 구역, 곧 

동붕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와 두만강 상류 

구역(모수림하, 홍토수(안심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홍치중의 공사지침에 따라, 무

명수2 수출처 못 미친 지점, 즉 그 직전의 어느 지점

까지는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했으므로, 

“5~6파”는 무명수2 수출처 동쪽에 있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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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를 다른 방식으

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류처’는 말 그대로 ‘물 흐름이 끊어진 곳’

이이며, ‘용출처’는 ‘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임진정계 

관련 기록에서 ‘단류처’가 언급되는 대목은 이 곳 외

에 두 곳이 더 있다. 하나는 『숙종실록』 38년(1712) 6

월 3일자에 기록된 박권·이선부의 치계(급보)에서 목

극등이 산도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수원의 단

류처(斷流處)가 이처럼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 표지

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으로 한계를 정함이 어떻겠는가?”라고 

한 대목에 나오는 ‘단류처’이다. 여기서 ‘단류처’는 문

맥상 ‘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 으로부터 ‘수출’ 지점(무

명수2의 수출처 해발고도 약 1,340m) 까지를 말한다

(그림 11의 ‘목극등의 단류처’). 

다른 하나는 홍치중이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와 관

련하여,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

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

할 것 없이 단류처(斷流處)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경

계표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 먼저 정계비를 

세운 곳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부터 아래

로 내려가되,…이른바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

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라고 한 대목에 나오는 ‘단

류처’이다. 이 ‘단류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초파’(무명수2) 수출

처까지를 ‘단류처’로 보는 것인데, 이는 홍치중과 허

량·박도상이 목극등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황화송

전자 부근으로 보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림 11

의 ‘단류처1’). 둘째, ‘초파’(무명수2)와 ‘제1파’(모수림

하) 발원지 사이의 ‘단류처’이다. 목극등은 ‘초파’(무명

수2)와 ‘제1파’(모수림하)가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1712년 8월 초에 조선측 실무자들이 경계표지물 설

치를 위해 조사해보니, ‘초파’(무명수2)와 ‘제1파’(모

수림하)가 끊어져 있었다. 이 구간은 기록에 명시적

으로 ‘단류처(斷流處)’라는 용어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림 11. 수계 수정 「목극등 지도」에 표시한 수파(水派)

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의거하여 표시한 것이다. a-초파 수출처, A-초파(무명수2), B-제1파(모수림하), C-제2파(홍토수

(안심수)), D-제4파(석을수), E-대홍단수, F-광평구, M1-증산(남증산), M2-대로은동산(노은동산). 제3파는 「목극등 지

도」에 그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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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상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단류처’로 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단류처’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 사이를 가리킨다(그림 11의 ‘단류처2’). 

‘단류처’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홍치중이 

언급한 ‘단류처’는 ‘황화송전자~초파(무명수2) 수출

처’ 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합리

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의 ‘단류처’를 

택하건, 홍치중이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

하고 돌아가기로 한다.”고 했으므로,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를 거쳐 무명수2 수출처」로 설치해 내려

오는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무명수2 수출처에 연결

하지 않고 그 직전에서 정지하라고 했다는 것에는 변

함이 없다.

문제는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단류처로부터 용출

처까지의 사이에 소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

파이다.”에서 ‘단류처’와 ‘용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점

이다. 이들이 언급한 ‘단류처’에 대해, 홍치중의 ‘단류

처’와 마찬가지로, ‘황화송전자~무명수2 수출처’로 

보는 것과 ‘무명수2~모수림하 발원지’로 보는 것,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들이 진술에서 언급한 ‘용출처’들

은 ‘초파’(무명수2) 수출처와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 두 가지 의미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57) 곧 이

들은 ‘수출처’와 ‘용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용출처’로 

지칭하고 있다. 홍치중이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

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한다.”라고 한 것을 허량·박

도상은 “(홍치중이)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잠시 공사

를 멈추라.”고 말했다고 했으므로, 허량·박도상이 이 

대목에서 언급한 ‘용출처’는 홍치중이 언급한 ‘수출처’

와 같다. 곧 ‘초파’(무명수2) 수출처를 가리킨다. 

그런데,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소류

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5~6파이며,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증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

이 4~5파”라는 대목의 ‘용출처’는 문맥상 ‘제2파’(홍

토수(안심수))용출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따

라서 이 언급 중의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

이”는 ‘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 

또는 ‘무명수2와 모수림하 발원지 사이의 최소간격

(‘단류처2’)~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결국, 무명수2 수출처, 홍토수(안심수) 용

출처, 모수림하 발원지와 그로부터 최소간격에 있는 

무명수2 하도를 잇는 4각형 내의 구역을 의미한다(그

림 12 참조).

허량·박도상에 따르면, 이 구간은 “수목이 하늘에 

닿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며, “소류가 혼잡

그림 12. 단류처~용출처 사이에서 북으로 향하는 소류 5~6파의 위치

주: Google Earth(2007)에 표시함. 도화선 도로 중간의 작은 사각형은 암거 및 소형 교량의 위치이며, 이것들을 통과하는 물

줄기가 허량·박도상이 말하는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파’로 추정된다. 분수계는 「북한 지형도」에 근거하여 표시하였다.



- 747 -

임진정계시 두만강 상류 수계 인식과 경계표지물의 종점

한 곳”이다. 이곳에 북쪽으로 향하는 5~6 갈래의 작

은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형도」나 

「일제 지형도」(1933년)에는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답사과정에서 이 구간에 수목이 울창하고, 

하도가 망류(網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

화선 도로의 ‘무명수2 다리’로부터 모수림하 발원지 

근처에 이르는 구간에서 도로 밑에 놓인 암거(暗渠) 

내지 소형 교량이 6개임을 발견하였다.58) 도화선 도

로 밑에 암거 내지 소형 교량이 있다는 것은 도로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작은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말한 “5~6파의 작은 

물줄기”와 대략 일치한다. 

이 물줄기들은 폭우나 눈석임 시기에만 관찰되며, 

평소에는 물 흐름이 거의 없이 드문드문 분포하는 습

지처럼 보였다. 그 중 송화강·두만강 사이의 분수계 

서북쪽에 있는 암거의 숫자는 2개였다. 이 물줄기들

은 분수계 서북쪽에 있으므로 송화강 유역에 속한다. 

필자의 답사 중 강도 높은 강우로 인해서인지 비교적 

뚜렷한 물줄기가 이루어졌다. 분수계 동남쪽에 있는 

물줄기들도 북류하지만 매우 낮은 분수령에 막혀있

으며, 강도 높은 강우시기에는 비교적 뚜렷한 물줄기

가 이루어졌지만, 모수림하나 약류하 또는 홍토수(안

심수)에 이어지지도 않으며, 최종적으로 부석층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허량·박도상은 이 “5∼6파”를 언급한 후, “훗날 차

사원이 잘못 알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책을 설치

한다면, 앞날에 걱정이 없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

다. 이는 훗날 차사원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 5~6파 

중에 북류하여 송화강 수계에 속하는 것에 목책을 연

결한다면, “저들의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될 것

이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류

하다가 분수령에 막혀 부석층으로 사라지는 물줄기

에다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초

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물줄기가 뚜렷하고 

동류(자북기준)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

한 ‘홍토수(안심수)’에 목책을 연결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허량·박도상이 언급한 “단류처로부터 

용출처까지의 사이에 북쪽으로 향하는 소류 5~6파”

는 황화송전자로부터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사이에 있는 사을수(斜乙水) 및 동붕수 수계의 물줄

기들로 볼 수도 있지만, ‘초파’(무명수2)와 ‘제2파’(홍

토수(안심수)) 사이를 흐르는 5∼6개의 희미한 물줄

기로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8)  용출처~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

는 소류 4〜5파

허량·박도상은 “용출처로부터 남증산(南甑山)까

지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소류가 4~5파”라고 하였다. 

여기서 용출처는 자신들이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제2

파’ 용출처, 곧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말하며, 남증

산은 오늘날 대홍단군의 증산(甑山)을 말한다.59)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북한 지형도」는 증산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따

라서 「일제 지형도」(1933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데, 이 지도에는 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부터 증산

에 이르는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8개의 하천표

시가 있다(그림 13). 

이 하천들 중 물 흐름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는 

③ 산천수(용수천), ④ 석을수(상도랑수: 上トラン

ス), ⑤ 적개골수(무포수: 하도랑수(下トランス)). 그

리고 증산 북북서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⑦과 ⑧이 

있다. 이 5개의 물줄기들이 『백두산총서』의 『백두산 

지도첩』에 수록된 「자연지도」(그림 14)에 표시되었

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들의 물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

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4~5파’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제1파·

제2파는 목극등 차관의 지도에 들어가 있고, 제3파

는 감영에서 어전에 올린 지도에 첨가되었으며, 긴

요치 않은 소류 2~3파는 지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고 한 것에서 ‘긴요치 않은 소류 2~3파’가 허량·박도

상이 말하는 두만강의 최상류 구역, 곧 제2파와 제3

파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은 「일제 지

형도」의 ①과 ②일 것이다. 여기에 ③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3파’)와 ④ 석을수(허량·박도상의 

‘제4파’)를 합하면, 4개의 물줄기가 된다. 이 경우 이 

물줄기들이 허량·박도상이 ‘제2파’(홍토수(안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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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처∼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고 한 

‘4~5파’일 것이다. 

둘째, ‘긴요치 않은 소류 2~3파’가 「목극등 지도」

에 표시된 석을수(허량·박도상의 ‘제4파’) 이하에서 

두만강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2~3파’는 

석을수 이하에서 물줄기가 비교적 뚜렷한 ⑤, ⑦, ⑧

일 것이다. 이 경우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

남증산 사이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고 한 ‘4~5파’는 

③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3파’)와 ④ 석을

수(허량·박도상의 ‘제4파’로 추정), ⑤ 적개골수(무포

수) 및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⑦과 ⑧ 등 5개 물줄기

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추정 중 두 번째 추정이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한다. 허량·박도상은 각각 거산찰방

과 나난만호였으므로, 목극등의 답사 수행 후 북병영

(경성)에서 각각 북청과 나난(삼수군(현 김정숙군))의 

임지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북병영이 있는 경성으

로 가서 홍치중과 함께 무산부를 거쳐 8월 초 백두산

그림 14. 백두산 지역 「자연지도」(부분)에 표시된 두만강 상류 물줄기

주: 백두산총서편찬위원회(1994)   

그림 13. 「일제 지형도」의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남증산 사이 물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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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갔으며, 공사 종결 후 다시 무산부를 거쳐 북병영

으로 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이때 이들은 5월 

목극등의 답사 때와 같이 두만강 대안의 경로를 이용

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지형상의 이유60)로 남증산(증

산)의 남쪽을 경유해야만 했다. 이들이 돌아갈 때는 

1712년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끝난 시점인 음력 9

월 말(양력 10월 말)이었다. 백두산 지구의 증산 이북 

두만강 최상류 지류들 중, 산천수(‘제3파’)·석을수(‘제

4파’)·적개골수(무포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

은 ⑦과 ⑧의 물줄기들을 제외한 작은 물줄기들은 10

월~4월 사이에 고갈되며, 언급한 물줄기들도 이 기

간에는 눈에 덮여서 물줄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허량·박도상은 양력 10월 말에 제2파(홍토

수(안심수)) 용출처로부터 남증산(증산) 남쪽을 거쳐 

돌아갔으므로, 비교적 뚜렷한 이들 물줄기들만을 보

았을 것이다. 

따라서 허량·박도상이 “용출처로부터 아래로 남증

산까지 소류가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5파”라

고 언급한 물줄기는 산천수(‘제3파’: ③), 석을수(‘제4

파’: ④), 적개골수(무포수: 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

지 않은 ⑦과 ⑧의 물줄기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임진정계시 언급된 두만강 

상류 수계를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에 대응하여 확정

하였다.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종점, 곧 두만강 상

류 목책의 종점은 제2파 용출처에 연결되었고, 제2파 

용출처는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용출처의 좌표는 구글 어스를 통해 대

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로 추정되

었다. 이러한 결론은 이중하와 이화자의 주장과 다르

다. 그들은 두만강 상류 방향 경계표지물을 발견·재

발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계표지물(목책)의 종점

이 모수림하 발원지라고 주장하였다.

5)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둘러싼 홍치중과 허량·

박도상 사이의 견해 차이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은 경계표지물 설치와 관련

하여, 그것이 백두산정계비로부터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황화송전자에 이르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두만

강 상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

치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만강 상류 

수계 중 ‘제1파’, ‘제2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

다. 그러나 경계표지물 종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1) 홍치중의 견해

홍치중의 상소와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1712년 8월 초 홍치중은 ‘초파’(무명수2)와 ‘제1파’(모

수림하)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

소와 진술을 분석해보면, 경계표지물의 종점에 관해

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첫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

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초파’(무명수2) 수출처에 

연결시키고 공사를 종료하는 방식.

둘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

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초파(무명수2) 수출처-

무명수2 동남안-제1파(모수림하) 발원지」로 연결하

는 방식.

셋째,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을 거쳐 설치

해서 내려올 경계표지물을 「제2파(홍토수(안심수)) 

발원지」로 연결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홍치중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방식은 “초파 수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한다면, 하류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

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둘째 방

식은 ‘초파’(무명수2)와 ‘제1파’(모수림하)가 단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셋째 방식은 목극

등이 지목한 물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조선의 

영토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홍치중은 “이미 잘못 짚은 강원은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류

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단류처 이상은 진실로 마

땅히 경계표지물 설치 범위 중에 있어야 하니,…이른

바 수출처 못미처, 잠시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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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강원을 변경하는 것은 조정의 계획이 정해지기

를 서서히 기다리라.”고 하였다.

홍치중의 입장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표현하

면, “목극등의 뜻에 따르자면, 정계비로부터 단류처 

이상, 곧 ‘초파’(무명수2) 수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물줄기가 ‘제1파’(모수림

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그럴 수 없다. 정계비로

부터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설치하되, 그것도 목

극등이 지목한 ‘초파’(무명수2) 수출처 못미처, 그 직

전에 잠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과 같다. 

(2) 허량·박도상의 견해

홍치중은 1712년 8월 초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초

기에 백두산에 가서 전체적인 공사지침을 주고 곧 바

로 경성 북병영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9월 말까지 경

계표지물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허량·박도상은 정

계비로부터 경계표지물을 설치해 내려왔고, ‘강원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조정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경계표지물(목책)

을 설치하였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는 “(홍치중이) 비석을 세운 

곳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하되, 용출처에 이르러서는

(용출처 부분은) 잠시 공사를 멈추라고 말했다.”61)고 

하였다. 여기서 ‘용출처’는, 앞서 언급했듯이, ‘초파’

(무명수2) 수출처를 말한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은 

당시 ‘제1파’(모수림하)보다 유량이 많았던 ‘제2파’(홍

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두만강의 원류로 확신하였으

며,62) 그곳에 경계표지물(목책)을 연결하였다. 특히 

박도상은 당시 갑산출신 길잡이63) 등과 함께 5월 19

일 두만강 용출처를 찾아 먼저 가서 목극등을 기다린 

적이 있다.64) 따라서 백두산 일대의 지형에 밝은 갑산 

출신 길잡이 등 사냥꾼들의 견해에 따라 ‘제2파’(홍토

수(안심수))를 두만강의 원류로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허량·박도상이 ‘제2파’(홍토수(안심수))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은 갑산 출신 길잡이가 그것을 두

만강원으로 본 것과 맥락이 달랐을 것이다. 박도상은 

지표유출이든 복류든 「정계비-흑석구-황화송전자-

복류-제2파」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있다고 보고, 그

러한 맥락에서 ‘제2파’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 같다. 반

면 갑산 출신 길잡이는 「대연지봉과 무두봉 사이에

서 발원-도망강(망류 및 지표유출과 복류의 반복)-

신무성-신무성수-복류-안신무수-복류-홍토수(안

심수)」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두만강원으로 본 것 같

다. 갑산 ‘사냥꾼’ 김애순으로 추정되는 ‘갑산 출신 길

잡이’는 백두산 지형에 밝았을 것이므로, 오늘날 북

한 지리학자들이 두만강원으로 보는 물줄기와 같은 

맥락에서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를 두만강원 

용출처로 보았을 것이다. 

허량·박도상은 “영문(營門: 鏡城의 북병영)을 오

가는 동안에 반드시 열흘 내지 한 달을 쓰게 되므로, 

사세로 보아 기다리기 어렵고, 고립된 변경의 피로한 

백성들이 4~5일 길에 여러 차례 역사에 동원되어 폐

해가 적지 않으며,” 어차피 목극등이 지목한 물줄기

가 오류이므로, 그보다 남쪽에 있는 ‘제2파’(홍토수

(안심수)) 용출처에 경계표지물(목책)을 연결하는 것

이 두 번 일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따르면, “(1712년 8월 초부

터 9월 말까지) 정계비로부터 25리 구간은 목책을 하

거나 돌을 쌓았고, 흑석구 하도의 지표유출이 있는 5

리 및 건천 20여 리 구간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내의 흔적이 분명하므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

았으며, 또 그 아래로 두만강 상류 홍토수(안심수) 용

출처까지 40여 리는 목책을 설치하되, 그 중간의 5~6

리는 나무와 돌이 없었고 토질이 강해서 흙으로 돈대

를 쌓았다.”

목극등의 자문에 “물이 없는 곳(無水之地)”에 경계

표지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1712년의 공사

에서는 물이 있거나 내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경계표

지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2015년 필자가 확인한 경

계표지물은 이러한 1712년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에 이어 실행된 1713년의 보강공사가 더해진 결과이

다. 1713년 공사에서는 물이 있는 곳이나 내의 흔적

이 있는 곳 모두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였다(이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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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와 조·청의 태도

1)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에 의한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의 차이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필자가 복원한 임진정계 경

계표지물의 분포는 그림 15 및 16과 같다. 이 그림들

을 통해 경계표지물 설치가 목극등의 요구와 일치하

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극등은 「백두산정계비-흑석구 동남안-‘입지암

류’ 시작지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처, 해발고도 1,340m)」의 

경로를 따라 ‘물이 없는 곳(無水之地)’에 경계표지물

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무명수2’ 수출처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동북류하다가 모수림하를 거쳐 

홍토수(안심수)와 합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

았다. 

반면, 1712∼1713년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은 「백두산정계비-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

근-무명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

졌다. 특히 흑석구 동남안 경계표지물이 목극등이 가

리킨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지나 황화송전자까지 이

어졌고, 그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 「목책-

토퇴-목책」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목극등의 요구와 

큰 차이점이다. 물론 목극등의 요구가 없었던 무명수

2 수출처로부터 홍토수(안심무수) 용출처에 이르는 

구간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도 목극등의 요구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목극등의 수계 인식이 

오류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참작의 사유가 있다. 

만약 목극등의 요구대로 경계표지물이 무명수2 수출

처까지만 설치되었다면, 그 역시 또 다른 유형의 ‘간

도영유권’ 주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무명수2는 

「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오호츠크 해 

남단 타타르 해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712년 홍치중, 허량·박도상은 오늘날 「대각봉 밀

영(해발고도 1,980m)~황화송전자」 구간은 “5리에 

걸쳐 물이 나왔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내의 

그림 15. 「북한 지형도」에 표시한 목극등의 수계 인식과 1712〜1713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

주: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의 위치를 필자의 이전 논문들(이강원, 2016, 608; 2017, 99)보다 약간 서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이

전 논문에서 「북한 지형도」에 좌표 값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홍토수(안심수)의 모수림하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방향으

로 대략 4㎞ 정도,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 지점”이라는 점은 앞서의 논문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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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

았다.”65) 그리고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상

류 제2파(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지는 「목책-

토퇴-목책」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황화송전자 부

근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도계와 나

침반을 가지고 온 목극등이 황화송전자 부근 마지막 

토퇴(1,390m)에서 복류(伏流)하기 시작하는 물이 40

여 리 떨어진 무명수2 수출처(1,340m)에서 ‘수출(水

出)’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목극등은 

1712년 5월 12일 자신이 이의복과 함께 대각봉 북북

동 흑석구 하도(1,840m)에서 마지막으로 본 물이 동

쪽으로 복류하여 무명수2 수출구(1,340m)에서 나온

다고 생각했다.

한편, 목극등의 경계표지물 설치 요구 구간과 조선

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분포의 차이는 「강희 황여전

람도」(그림 7)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 지도에 ‘Tu-

men Giyang Sekiyen’으로 표시된 물줄기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한 경계표지물 분포(이강원, 2016, 607)

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목극등 지도」와 

제소남의 『수도제강』을 참조하자면, 그림 15와 16에 

표시된 목극등의 두만강원 물줄기 인식과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분포 중 전자가 후자에 비해 「강

희 황여전람도」에 표시된 ‘Tumen Giyang Sekiyen’ 

물줄기에 비교적 가깝다는 점도 목극등의 요구와 조

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가 달랐다는 한 근거가 

된다.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논의와 결과만 놓고 본다면, 

허량·박도상, 나아가 조선측은 「백두산정계비-흑석

구 하도-황화송전자 부근-홍토수(안심수)」를 두만

강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의 경계

표지물 설치공사는 목극등의 요구와 다른 것이었다. 

2)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결과에 대한 조선정부와 

목극등의 태도

(1) 조선정부의 태도

조선 조정은 완료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목극

등의 요구와 달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홍치중의 상소

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홍치중이나 조선 조정

이 목극등의 요구와 달리 진행되었다고 생각한 부분

은 ‘초파’ 수출처로부터 ‘제2파’ 용출처에 이르는 구

간, 곧 무명수2 수출구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

에 이르는 구간이었다. 그 이상의 구간은 목극등의 요

구와 일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 경계표지물

(목책)을 홍토수(안심수) 용출처에 연결한 것과 관련

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1713년 1월 하순 허량·박

도상이 비변사로 불려와 진술하였다. 조선 조정은 허

량·박도상의 진술내용에 대해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하였다. 3월 15일 이선부가 백

그림 16. 「일제 지형도」에 표시한 목극등의 수계 인식과 1712〜1713년 경계표지물 설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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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경계표지물 설치의 실상이 허량·박도상의 진술

과 같다 보고하자, 조선 조정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

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 결과를 인정하였다.66) 1713

년 4월 10일 조선 조정은 1712년 경계표지물을 설치

한 곳에 고산·심곡을 막론하고 모두 돌을 쌓고 목책

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지만,67) 이것은 경계표지물에 

대한 일종의 ‘보강공사’였으며, 경계표지물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흉년으로 인해 9월 

19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이강원, 2017, 100).68) 

당시 보강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표유출

이 있는 흑석구 ‘수출처 5리’ 구간(대각봉 밀영(흑석

구 하도 해발고도 1,980m)~‘입지암류’ 시작지점(흑

석구 하도 1,840m)) 동남안에 석퇴 설치, ② 그 아래 

건천 20여 리(‘입지암류’ 시작지점~황화송전자 부근

(해발고도 1,390m)) 동남안에 토퇴 설치, ③ 1712년

에 설치된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5~6리에 이어지는 

5리 정도의 토퇴(‘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의 후반부 약 

2.1㎞ 정도). ④ 이외에도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 토퇴 시작지점에 이르는 목책 구간 

중간에 먼 간격으로 토퇴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

다. 

1712년에 설치된 석퇴·토퇴에 비해 1713년에 설

치된 그것들이 규모가 작거나 간격이 먼 것은, 경계표

지물 설치 재료(돌과 흙)의 많고 적음도 영향을 주었

겠지만, 흉년으로 인해 인력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상

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목극등의 태도

한편, 조선 조정은 목극등의 요구와 달리 경계표지

물이 설치된 두만강 상류 구간에 대해 목극등에게 어

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1712년 11월 5

일, 논의 끝에 사신을 통해 목극등에게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시작했다고만 전언하기로 하였고,”69) 실

제 진행된 공사결과는 전달하지 않기로 하였다. 1713

년 3월 15일, 연경에서 보내 온 사신의 보고에 “목극

등이 다시 조사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70)고 한 것에 

따르면, 목극등은 자신의 정계가 옳으며, 조선측이 자

신의 의도대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진행할 것으

로 믿고 있었다. 

1713년 5월 칙사로 한양에 온 목극등은 경계표지

물 공사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 

조정 역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에 대해 침묵하며 조

용히 넘어갔다. 1713년 8~9월 경계표지물 보강공사

가 진행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목극등과 소통

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이강원, 2017, 100). 

6. 결론: 임진정계 연구결과의 총결 

필자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목극등 지도」에 표

시된 ‘입지암류’ 시작 지점, ‘수출’ 등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였고,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분포에 대해 검

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진정계 당시 두만강 

상류 수계와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비정하였다. 그간

의 연구와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통해 임진정

계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자 한다. 

(1) 각종 위치의 확정

①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백두산 정상 동남쪽 「북

한 지형도」의 해발고도 2,383m, 「일제 지형도」의 해

발고도 2,320m, 대략 북위 41°59′24.34″, 동경 128°

05′57.48″ 지점이다. 정계비에 이어져 설치된 경계표

지물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기 때문에, 정계비는 설치 

이후 이동되지 않았다.

② 임진정계 외교문서 자문의 ‘석봉암류(石縫暗

流)’와 정문의 ‘암복잠류(暗伏潛流)’, 「목극등 지도」

의 ‘입지암류(入地暗流)’는 같은 의미이며, 그 시작지

점은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 

m 지점,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

26.00″ 지점이다.

③ 1713년 흑석구 동남안에 설치된 토퇴의 종점은 

대략 북위 42°04′20.09″, 동경 128°16′08.42″이다. 

정계비로부터 흑석구 하도를 따라 대략 23㎞ 떨어진 

지점이며, 이곳으로부터 하류(동북쪽)로 약 1.5㎞ 떨

어진 지점에 습지성 초지 황화송전자가 있다. 

④ 흑석구 마지막 토퇴로부터 두만강 상류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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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 경계표지물(「목책-토퇴-목책」) 중 토퇴

는 ‘동붕수 다리’ 부근으로부터 동붕수 동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 사이에 분포하며, 그 분포 길이는 약 

4.2㎞이다. 

⑤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수출’의 위치는 동붕

수 동남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의 수출처(水出處: 

seepage zone)를 말하며, 해발고도 약 1,340m, 대략 

북위 42°01′30.36″, 동경 128°21′33.62″ 지점이다. 

⑥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홍치중의 상소에 언급된 

‘초파’는 동붕수 동쪽 두 번째 지류(무명수2)를 말하

며, ‘제1파’는 모수림하, ‘제2파’는 홍토수(안심수)이

다. 허량·박도상의 ‘제3파’는 산천수(용수천: 대랑하)

를 가리킨다. 이 ‘제3파’는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

지 않았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에 그려진 두만강 상

류의 북쪽으로부터 3번째 물줄기(곧 ‘대홍단수’ 북쪽

의 물줄기)가 허량·박도상의 ‘제4파’이며, 석을수이

다. 홍치중의 ‘제3파’는 석을수이며, ‘제4파’는 대홍단

수이다. 홍치중은 산천수(용수천: 허량·박도상의 ‘제

3파’)가 「목극등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⑦ “단류처와 용출처 사이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소

류 5∼6 갈래”는 황화송전자로부터 무명수2 수출처에 

이르는 구간에서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몇 개의 물줄

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화선 도

로의 ‘무명수2 다리’로부터 동쪽에 있는 5∼6개의 암

거를 지나는 물줄기로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고 생각한다. “용출처에서 남증산까지 두만강으로 들

어가는 소류 4∼5갈래”는 홍토수(안심수)로부터 증산

에 이르는 사이에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물줄기 

중 산천수(용수천), 석을수, 적개골수(무포수) 그리고 

증산 북북서에서 두만강에 유입되는, 이름이 알려지

지 않은 2개의 물줄기로 추정된다. 

⑧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종점은 ‘제2파 용출처’

이며, 따라서 홍토수(안심수)의 용출처이다. 위치는 

모수림하와 이 하천의 합류점으로부터 상류방향 약 

4㎞ 지점으로, 좌표는 대략 북위 42°00′26.80″ 동경 

128°23′58.44″이다.

(2) 임진정계 결과와 한·중 국경 논의

임진정계는 조·청 양국 모두 국경이 「압록강-백두

산-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였다. 그중에서도 

백두산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목극등은 「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점(대각봉 북

북동 흑석구 하도 약 1,840m 지점)-‘수출’(무명수2 

수출처, 해발고도 1,340m)-무명수2-모수림하-두

만강-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것을 두만강 원류로 보았으며,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입지암류’ 시작지

점-‘수출’」 구간 중 ‘물이 없는 곳’에 경계표지물 설치

를 요구했다. 그는 ‘수출’(무명수2 수출처)로부터 동

북류하는 물줄기가 모수림하가 되어 홍토수(안심수)

와 합류한 후 바다까지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출’ 이하에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만강 상류에 목극등이 인식한 것과 같은 하

천은 없으며, 따라서 그가 요구한 경계표지물의 경로

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반면, 1712∼1713년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

은 「정계비-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근-무명

수2 수출처-홍토수(안심수) 용출처」로 이어졌다. 경

계표지물이 대각봉 북북동의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훨씬 벗어나 황화송전자까지 설치되었고, 그로부터 

홍토수(안심수) 용출처까지 「목책-토퇴-목책」이 설

치되었다는 점은 목극등의 요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초 목극등이 요구하지 않았던 「무명수2 수출처-

홍토수(안심수) 용출처」 구간에 경계표지물을 설치

한 것도 그의 요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조선측

은 자신들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을 따라 두만강이 이

어진다고 보았다. 조선측의 경계표지물 설치는 목극

등의 수계 인식 오류에 또 다른 오류를 덧칠한 것이었

다. 조선측 임진정계 참여자들 중 길잡이 사냥꾼들을 

제외한 홍치중, 허량·박도상 등의 두만강 상류 수계

에 대한 인식 역시 오류였다. 

나아가 경계표지물 설치 과정에서나 그 결과를 놓

고도 조선측과 청측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상호검증

이 없었다. 임진정계의 실상이 이러하므로, 임진정계

를 근거로 중국과의 국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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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중국과의 국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백

두산 지역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계는 송화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 압록강과 두만강이 

모두 천지와 지질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임

진정계 이전에 양국이 모두 송화강·압록강·두만강

이 천지에서 발원 내지 유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양국이 공히 백두산 천지에 대

해 신성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출

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1962~1964년의 북·중 국경조약은 임진정계, 을

유감계, 정해감계 그리고 간도협약에서의 국경논의 

내지 국경획정보다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을유감계에서 북·중 국경조약에 이르

는 국경논의 내지 국경획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

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

1) ‘紅丹水’는 「목극등 지도」에는 ‘大紅丹水’로, 「일제 지형

도」에는 ‘小紅湍水’로 표시되어 있다. 홍단수·대홍단수·

소홍단수는 실제로 하나의 물줄기이다. 김지남의 『북정록』 

5월 12일자에 따르면, “이른바 홍단수는 사태봉 밑에서 발

원하며, 굽어 돌고 돌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의 행로에서 같은 물줄기를 세 번 건넜다. 물 흐름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커지므로 소·중·대의 명칭이 있다(所

謂紅丹水, 源出沙汰峯底, 繞回旋曲流, 入於豆滿江者, 

今日之行, 三過一水, 而水勢漸大於下流, 故有小中大之

稱).” 

2) 朴權, 「北征日記」 5월 19일: 夕, 見李宣傳官書, 有曰, 立

碑處東流之水, 末皎西流, 摠管以爲此非豆滿江源流, 更

向加察峯下湧出之水, 與半使監司相議處之云.

3) 이 사본이 바로 「목극등 지도」이다. 

4) 『숙종실록』 38년(1712) 6월 3일: 接伴使朴權, 咸鏡監司

李善溥馳啓曰, 摠管自白山下來,…摠管以爲, 爾國知路

人言, 東流之水, 斷流後百餘里, 始爲湧出云, 今吾所得

水源, 與此言相符.…差員, 軍官, 譯官輩, 所言亦如摠管

之言. 摠管又指示山圖曰, 水源斷流處, 若是其糢糊不明, 

苟無立標, 則彼此有難考據, 以木柵定限何如, 臣等答曰, 

木柵則其處樹木, 或有或無, 毋寧隨其便否, 或築土或聚

石或設柵, 而不敢擅便. 當稟于朝廷, 隨便始役, 而大國

人來檢則好矣. 摠管曰, 大國人不必來看, 擧行與否, 每

年節使便, 通于俺處, 以爲轉奏之地, 而設標後, 每年巡

審, 在所不已. 且言, 山圖一本, 歸奏皇上, 一本當送國王

前云.

5) 『同文彙考』 原編 48권(疆界), 康熙 51年 5月 28日: 勅使

問議立柵便否咨: 奉旨査邊大人穆等, 移咨朝鮮接伴使·

觀察使. 爲査邊事, 我親至白山, 審視鴨綠土門兩江, 俱

從白山根底發源, 東西兩邊分流, 原定江北爲大國之境, 

江南爲朝鮮之境, 歷年已久, 不議外, 在兩江發源分水嶺

之中立碑, 從土門江之源, 順流而下, 審視, 流至數十里, 

不見水痕, 從石縫暗流, 至百里, 方現巨水, 流於茂山, 兩

岸草稀地平, 人不知邊界, 所以往返越境結舍, 路徑交雜, 

故此於接伴觀察同商議, 於茂山惠山相近, 此無水之地, 

如何設立堅守, 使衆人知有邊界, 不敢越境生事, 庶可以

副皇帝軫念生民之至意, 且你我兩邊無事, 爲此, 相議咨

送. 康熙五十一年五月二十八日. 김지남의 『북정록』, 5월 

28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6) 『同文彙考』 原編 48권(疆界), 康熙 51年 5月 28日: 設柵

便宜呈文: 朝鮮國接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 咸慶道觀察

使李善溥等, 謹呈.…而又慮土門江源暗伏潛流有欠明白, 

旣以圖本親自指示…. 日者, 閤下以設柵便宜, 俯賜詢問, 

職等, 以木柵非長久之計, 或築土或聚石或樹柵, 趂農歇

始役之意,… 仰稟. 康熙五十一年六月初二日. 朝鮮國接

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 咸慶道觀察使李善溥. 김지남의 

『북정록』, 6월 2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7) 『숙종실록』 38년(1712) 7월 20일: 領議政徐宗泰…宗泰

曰, 白山定界, 永杜犯越之患, 兩國俱甚便利, 此事宜有

陳謝之擧, 上從之.…又因宗泰所白, 北路定界處, 土築·

木柵設標事, 命本道農隙, 使守令·邊將, 隨便爲之.

8)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0월 10일(472책, 탈초본 

25책): 領議政李濡所啓, 咸鏡監司李善溥啓本中, 以白山

立本處, 旣已設柵, 立標, 前頭節使時, 傳言于穆差爲言, 

蓋穆差入去時, 立碑以下設標, 後使往來時, 傳通於渠云

矣.今番使行時, 使譯輩, 以此傳言, 何如. 上曰, 彼旣有此

言, 則今番使行時, 使之傳言, 可也.

9) 이 논문의 뒤에 인용한 홍치중의 상소 참조.

10)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473책, 탈초본 

25책): 引見時, 領議政李濡所啓, 白頭山定界立標處設築

一款, 因咸鏡監司狀啓, 以其完役之意, 今番使行時, 傳

言于穆克登事, 前已稟定矣. 聞朴權之言, 則以三百名之

軍, 未久完築云者, 似涉太速, 其間或不無不能着實之事, 

今若以已爲完役傳言, 而日後彼人, 或有更爲看審之擧, 

不無不實之慮, 姑以始役爲言, 不必言其完役之意云, 其

言誠然, 依此更爲分付於使行, 何如, 上曰, 以三百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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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卽速完役云者, 予亦有所未審矣, 今姑以始役傳言之

說, 實爲得當, 依所達分付, 築役不無不能着實之慮, 問

于本道, 可也.

11)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0일(474책, 탈초본 

25책): 咸鏡監司狀啓, 以白頭山定界立標事, 有前後不察

之失, 惶恐待罪事. 傳于李德英曰, 勿待罪事, 回諭.

12) 『숙종실록』 38년(1712) 6월 9일.

13)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월 26일: …洪致中爲北

評事…. 

14)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4월 16일: …下直, 北評

事洪致中, 加德僉使鄭善綱…. 

15)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7일: …兼文學洪

致中, 牌不進, 罷職傳旨, 傳曰, 只推勿罷….

16)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27일: 都政. 兵批…

洪致中爲副司直.

17)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2월 6일: 겸문학 홍치중

(洪致中)이 상소하였다. 그 대강은 체직시켜주셔서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백두산 경계표지

물 설치 시의 곡절을 아뢰니 임금께서 살펴주십사 하는 것

이다. 임금께 올리니, 답하시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고, 너는 사

직하지 말고 갔다 오너라.” 하셨다(兼文學洪致中上疏, 大

槪, 冀蒙恩遞, 俾伸至情, 兼陳白山設標時委折, 以備睿察

事. 入啓, 答曰, 省疏具悉, 疏辭令廟堂稟處, 爾其勿辭往

來焉).

18)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時, 咸鏡監司李善溥, 

以白頭山設標, 幾盡完役之意, 啓聞. 兼文學洪致中, 曾

以北評事, 往審於設標之初, 上疏陳其委折曰, 臣在北關

時, 審白頭山設標處矣. 夫水出白山之東眞長山之內, 合

而爲豆滿江者, 凡四派, 其最南第四派, 卽北兵使張漢相

最先往審, 而阻氷雪不得前進處也. 其北第三泒, 卽北虞

候金嗣鼎等追後所看審者也. 其北第二派, 卽羅暖萬戶

朴道常以淸差時道路差員, 隨往尋得者也. 其最北第一

泒, 則水源稍短, 而與第二派相去最近, 故下流入於第二

派, 而爲豆江之最初源流者也. 至於淸差所指以爲, 江源

入地伏流, 還爲湧出之水, 則在第一派之北十數里外, 沙

峰之下, 當初淸差自白山而下, 遍尋水源之際, 行到此地, 

駐馬而言曰, 此卽土門之源也, 不復窮其下流, 由陸而行, 

及到第二派, 見第一派之來合曰, 其水果合於此, 其爲土

門之源, 明的無疑, 以此定爲境界云. 此其衆水源派定界

曲折之大略也. 

19)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臣率諸差使員, 到淸

差所謂江源還入之處, 監役差員皆以爲, 此水雖摠管所定

江源, 而伊時事急, 不及遍尋其下流, 今當立標, 不可不

一見云. 臣使許朴(居山察訪許樑, 羅暖萬戶朴道常)兩差

員, 同往審見, 還告曰, 順流而行幾至三十里, 此水下流, 

又與北來他水合, 漸向東北而去, 不屬於豆滿江, 必欲窮

尋, 則勢將深入胡地, 如或逢着彼人, 事涉不便, 未免徑

還云.

20)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蓋淸差只見水出處及

第一派二派合流處而已, 未嘗逐水而下, 窮探去處, 故不

知渠所見之水, 則流向別處去, 中間別有所謂第一派, 來

合於二派, 而誤認以渠所見者, 流入於豆江, 此固出於輕

率之致. 

21)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旣知江源果誤, 而諉

以淸差所定, 直爲設標於此水, 則下流旣入彼地, 不知去

向, 而疆界之限, 更無依據, 不無日後難處之憂. 故臣與

諸差員, 相議以爲, 旣誤之江源, 雖不可擅自變通, 而勿

論下流之如何, 斷流處以上, 則固當在設標之中, 先自立

碑處始役, 自上而下, 無木而有石, 則築石作墩, 有木而

無石, 則斫木設柵, 而今日朝令, 初非一擧卒役之意, 毋

求速完, 惟務堅牢, 未及所謂水出處, 姑爲停役而歸, 則

江源變通, 徐待朝家定議, 以爲明年繼役時進退之地未晩

云, 則差員輩 皆以爲可矣. 

22)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臣追聞樑等, 急於彌

縫, 不待朝令, 直以木柵屬之第二派水源. 夫木柵所止

之處, 卽地界之所由分也. 兩國定界, 何等重大, 而乃以

一二差員之意, 擅定疆域於朝廷所不知之水, 此則宜加懲

治, 以重疆事, 而江源一款 亦令廟堂, 從長善處.

23)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4일: 司啓辭, 歲前次

對時, 以豆滿江源更審事仰稟, 則以文官堂上姑勿差遣, 

先使本道監·兵使, 從便送人, 詳審其水源歸處, 明白啓

聞, 且待差員拿來査問後, 商議處之, 可也, 爲敎矣. 今當

以此發關本道, 而第念, 當初水派之審定, 及今番設標時, 

覺其差誤之狀, 固當査問於差員而後, 分付本道, 更審其

虛實, 則不待査問於差員, 經(徑)先分付本道, 使之更審, 

似違先後之序, 且此亦非目前緊急之事, 姑徐發關, 以侍

差員拿來, 觀其供辭, 而稟旨分付, 何如, 答曰, 允.

24)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월 5일(475책, 탈초본 

25책): (비변사낭청이) 또 아뢰기를, 「작년 말 정무 보고할 

때, 두만강원을 다시 조사하는 일에 대해 여쭈오니, “문관

당상은 당분간 파견하지 말고, 먼저 본도(함경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사람을 보내서 그 수원의 바른 

곳을 자세히 살피게 하여 분명하게 보고토록 할 것이며, 또 

차원을 잡아다가 조사한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

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숙종실록 12월 7일의 기록을 말

함). 지금 이와 같이 본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 수파(水派)를 살펴서 정한 것과 이번에 경계표지물 

설치할 때 그 착오를 깨달은 상황을 순서대로 생각하니, 마

땅히 차원을 조사하여야 하며, 곧바로 먼저 본도에 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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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앞뒤 순서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목전의 긴급한 일도 아니니, 우선 공문 발

송은 서서히 하고, 차원이 잡혀오기를 기다려 그 진술내용

을 살펴보고서 품지하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 말씀하셨다.(又啓曰, 辭歲前次對時, 以

豆滿江源更審事仰稟, 則以文官堂上姑勿差遣, 先使本道

監·兵使, 從便送人, 詳審其水源端處, 明白啓聞, 且待差

員拿來査問後, 商議處之, 可也, 爲敎矣. 今當以此發關

本道, 而第念, 當初水派之審定, 及今番設標時, 覺其差

誤之狀, 固當査問於差員, 徑先分付本道, 使之更審, 似

違前後之序, 且此亦非目前緊急之事. 姑徐發關, 以待差

員拿來, 觀其供辭而稟旨分付, 何如, 傳曰, 允.)

25) 『비변사등록』 1713년 1월 20일: 司啓辭, 白山設標處, 

水派錯誤虛實, 待差員拿來査問, 觀其拱辭而處之之意, 

曾已定奪矣. 其時差員, 前居山察訪許樑, 羅暖萬戶朴道

常等, 未及拿來, 因赦蒙宥, 自備局, 招問後稟處, 何如, 

答曰, 允.

26)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司啓辭, 前居

山察訪許樑·前羅暖萬戶朴道常等處, 謹依前所稟定, 自

本司招問, 則其所對如此, 故別單書入, 且樑有所畫來地

圖, 而以其窄小, 不便省察, 使善畫者, 按其圖本, 與樑同

議改畫, 竝與別單入啓, 以備乙覽矣.

27)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觀其所對, 則

其擅自設標第二派之事, 費辭分疏, 穆差所定伏流復出之

水, 明其不入豆江, 而北流, 引孫佑齊·韓致益·月伊·順

全等而爲證, 前夏穆差審定水源時, 初不詳察其所謂初派

之不來合第一派事, 則謂之以所幹各異, 初不尋見初派下

流云, 而其所自明之辭, 有難遽信, 令本道, 査問於佑齊·

致益·月伊·順全及前夏同行人趙台相等, 而狀聞其所供

後參互彼此同異虛實, 而徐而更審其水派去處之當否, 稟

定, 何如, 答曰, 允.

28)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前居山察訪許

樑·前羅暖萬戶朴道常處問啓: 白等, 矣徒等, 以豆滿江

源流設標定界, 差使員進去, 則所當一依前夏穆克登所指

畫地形設標是遣, 穆差所定水源, 雖有所差誤, 此非差員

所可變通, 故評事旣令先自立碑處始役, 自上以下, 未及

水出處, 姑爲停役, 徐待朝家議定, 則爲差員者, 亦當依

評事所言擧行是去乙, 矣徒等, 何以任意彌縫, 捨置第一

派水源, 擅自設柵於第二派水源是喩. 

29)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定界設標, 何

等重大, 而矣徒等之不以此言于道臣以爲啓聞處置之地, 

而如是擅行者, 事極可駭哛不喩, 前夏穆差, 自白頭山沿

流定界之時, 矣徒等, 與之終始同行, 則穆差之以伏流復

出之水, 指定爲入於第一派, 不復致疑於其水之別向東北

去, 全不審察者, 雖其疎謬所致, 矣徒等, 初不詳審, 任其

謬定, 不請窮尋是如可, 今於設標之際, 始覺其誤, 矇矓之

責, 亦所難免是在如中, 上項伏流復出之水, 初何以定其

爲入於第一派, 而今何以知其別向東北去是旀, 此水雖向

東北去, 亦或迤回眞長山來, 合於豆滿江者是喩. 

30)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此水去處, 明

白辨別而後, 方可斷定彼我境界, 矣徒等, 前旣與穆差同

行, 今又順流往審者, 至於三十里, 則同山川形勢, 可以

詳知是沙除良, 當初不爲窮尋, 以致誤定緣由, 到今亦不

可隱諱是置. 矣徒等, 雖値赦今(令), 得免拿問, 此事關係

不輕, 査問矣徒等處後, 朝家有處置之道. 

31)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故自本司招問

事, 傳敎敎是置. 問目內辭緣一一詳陳, 亦推問敎是臥乎

在亦. 

32)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矣身, 於上年

四月淸差之行, 以人馬糧資及彼人卜馱差員, 自厚州至白

頭山, 領率隨往是白如乎.

33)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大槪白頭山圖

形言之, 則穆差所指小流爲第一派, 道路差使員朴道常及

甲山人等, 所指水源湧出, 卽今設標處爲第二派, 宋太先

所指湧出處爲第三派, 一派二派則入於穆差圖本中, 三派

則添入於監營進御圖本中, 不緊小流二三派, 則不入圖本

中是白在果. 

34)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當初穆差, 自

白山下來時, 朴道常及甲山指路人等, 先送于豆江湧出

處, 使之等待是白遣, 穆差亦爲追往爲白如可, 未及湧出

處十餘里, 見一小流, 駐馬指示曰, 見此山勢, 則此水應

爲流入於豆江是如, 泛然言及, 而直到第二派源頭之下

四五里地, 穆差乃曰, 此水元派分明, 吾不必往見其發源

處是如乙仍于, 軍官趙台相一人兺, 往見發源處是白乎

旀, 穆差一行, 沿流而下, 未過四五里, 又見小流之自北來

者曰, 前所見初流之水, 來入於此是如爲白遣, 又轉二十

里下止宿之時, 穆差招致 我國諸人, 出示山圖曰, 以初派

之水設柵, 則此於爾國所謂湧出處加遠十餘里, 爾國之多

得地方爲幸是如, 云云乙仍于, 從行諸人, 擧以爲喜, 信

之無疑, 中間八九里, 不復看審是白遣, 仍爲沿流而下過

盧隱東山, 來會於魚潤江使臣待候處, 而定界一款, 矣身, 

則元非己任, 未有面陳其曲折於使臣之事是白如乎.

35)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八月初, 巡察

使因備局關, 又差白山設標差員是白去乙, 馳往鏡城府, 

與北評事, 率役軍往赴役所是白如乎, 矣身, 以爲向者, 

穆差審定水源之時, 矣身, 以夫馬差員, 雖爲隨往, 所幹

各異兺不喩, 領率人馬糧資及彼人卜馱, 在後看檢酬應不

暇乙仍于, 初不尋見穆差所指初派之下流是白在如中, 令

當設柵之日, 不可不詳審始役是白乎等以. 稟告評事, 與

其帶行將校孫佑齊及羅暖萬戶朴道常茂山人韓致益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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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往尋到三十餘里, 則水勢漸大, 向北而去, 不入於豆滿

江是白乎旀, 同往來三十里之間, 有彼人行跡, 故孫佑齊

慮其或與彼人相遇, 不欲進去, 每每落後 爲白乎旀, 韓致

益段置, 亦以爲渠, 以邊上生長之人, 詳知彼此地形, 此

水明是北流, 不入於豆滿江, 如或入於豆滿江, 則日後渠

當被虛罔之罪是如爲白乎旀, 穆差所謂小流來合處, 又爲

看審, 則乃是山谷間數里許橫出者是白去乙, 以此辭緣回

告評事, 則評事以爲此水旣誤, 則自立碑處始役, 而至於

湧出處, 姑爲停役, 以待稟定後處之宜當是如爲白乎旀. 

評事先歸之際, 韓致益及甲山人姓不記月伊稱名人, 看審

水勢, 而回報於評事是白遣, 其後矣身, 亦與兩人, 更爲

看審水勢. 

36)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而月伊及馬頭

順全等歸行, 則南甑山越邊, 無來合豆江之水是白乎旀, 

當初彼我人, 沿流而下, 自卽今設標處, 下至大紅丹水二

日半程, 則自穆差所指初派處, 與卽今設標處之間, 微有

起岸, 仍作眞長山, 逶迤而下至茂山是白乎矣, 其間自彼

地元無他水之來合者是白乎旀.

37)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自穆差所指初

派, 至卽今設標處, 相距大約十里許是白乎旀, 評事所謂

第一派, 卽穆差所指小流來合處, 而與卽今設標處相距不

過數里是白如乎, 穆差所指之水, 旣爲錯誤, 朴道常及甲

山人等所指第二派, 源流分明, 少無可疑之端, 則此處立

標之外, 更無他道是白乎旀, 評事所謂第一派, 元是自山

谷間數里許, 橫出細流, 則決不可以此指爲湧出處, 而必

若移就木柵於此水, 則棄源流分明之上流, 而迤下八九里

之許, 始爲設標, 亦涉不當是白乎旀.

38)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且自斷流處, 

至湧出處之間, 小流向北者五六派, 而自湧出處, 下至南

甑山, 小流入于豆滿江者四五派是白如乎, 樹木參天, 咫

尺不辯(辨)之處, 小流如是混雜是白乎所, 矣身, 無識淺

慮, 若使日後差使員誤知, 而設柵於北流之水, 則恐不無

前頭之虞是白乎旀, 營門往復之際, 必費旬月, 勢難等待

是白乎旀, 絶塞疲氓, 四五日程屢次動役, 其弊不些, 一從

形便, 姑先設標, 馳進營門, 詳陳實狀, 似無所防是白乎

乙可. 

39)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與諸差使員

等相議後, 自立碑下二十五里段, 或木柵, 或累石是白遣, 

其下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段, 山高谷深, 川痕分明

之故, 不爲設標是白乎旀, 又於其下至湧出處四十餘里良

中, 皆爲設柵是白乎矣, 其間五六里則旣無木石 土品且

强乙仍于, 只設土墩爲白有如乎. 前後實狀, 不過如斯是

白乎等以, 具由仰達爲白齊. 

40)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월 28일: 前羅暖萬戶朴

道常問啓. 矣身, 上年四月淸差之行, 以道路差使員, 先

行引路, 進往白頭山是白遣, 上年八月分, 又差設標處監

役差使員, 與許樑同爲看役乙仍于, 問啓辭緣, 與許樑所

供, 少無異同是白乎等以, 不爲煩達是白齊. 

41) 『숙종실록』 38년(1712) 12월 7일: …備局以此啓奏, 且

進其所進圖本, 仍覆奏曰, 自明之辭, 有難遽信, 令本道, 

査問於佑齊等各人及趙台相處, 而狀聞以其所供參互彼

此同異, 而徐稟其更審當否. 上允之. 이 내용은 비변사의 

1713년 1월 28일 보고가 『숙종실록』 편찬과정에서 1712

년 12월 7일자에 삽입된 것이다.

42) 「북한 지형도」 상의 방향과 이론상 도자각 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차이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43) 金魯奎, 『大韓北輿要選』, 白頭圖本攷, 李義復記事: 백

두산 앞에 종이나 가마솥을 엎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작

은 산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차봉’이라 한다(白山前有金

星一小山諺傳可次峰也).

44) 「강희 황여전람도」에 약류하 상류가 원지 북쪽으로 뻗어 

있는 것은 유건봉의 지도(그림 9)와 「일제 지형도」에서도 

확인된다.

45) 따라서 도자각 편차가 0°이다.

46) 자북의 위치는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1712년 당시의 자

편각을 적용해야겠지만, 현재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1977

년 러시아에 의해 측정된 「북한 지형도」의 자편각을 이용

하였다. 「북한 지형도」에 의하면, 백두산 정상부에서 원지

(圓池)에 이르는 구간의 자편각은 8°52′~8°54′ 정도이다. 

한편, 오늘날 북경의 자편각은 5°50′정도로 측정된다.

47) 「강희 황여전람도」는 북경을 지나는 경선상에서만 진북

과 도북이 일치한다. 이 경선의 서쪽에서는 도북이 진북의 

왼쪽(서쪽)에 있고, 동쪽에서는 도북이 진북의 오른쪽(동

쪽)에 있다.

48) 「강희 황여전람도」에는 제3파(산천수(용수천, 대랑하))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목극등 지도」에 제3파가 그려지

지 않았다는 허량·박도상의 진술과 합치한다. 한편, 제소

남(齊召南)의 『수도제강(水道提綱)』에 “토문강원은 장백

산 정상의 동쪽 기슭에서 나오는데, ‘투먼써친(土門色禽)’

이라 하며, 숨은 듯 보일 듯 수십 리를 동류하고, 꺾여서 또 

수십 리를 동북류며, 한 물이 서북으로부터, 두 개의 근원

이 합쳐진 한 물이 남으로부터 와서 함께 합치는데, 장백

산 줄기를 끼고 있다. 백여 리를 동남류하여, 두 개의 근원

이 합쳐진 한 물이 서남으로부터 와서 합친다. (토문강원

에서 여기까지의) 물줄기 남쪽이 곧 조선국이다.…(土門

江源, 出長白山頂之東麓, 曰土門色禽, 東流若隱若見數

十里, 折東北流又數十里, 有一水自西北, 一水合二源自

西南, 來竝會, 俱長白之峰也. 東南流百餘里, 有一水合

二源, 自西南來, 水南卽朝鮮國…)”라고 하였다. 이는 「황

여전람도」를 보면서 물줄기를 기술한 것인데, 처음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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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부터 온 물”은 약류하이고, 첫 번째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남으로부터 와서 함께 합친다.”고 한 것은 

홍토수(안심수)이다. 「일제 지형도」에 오늘날 홍토수(안심

수)로 불리는 하천은 두 개의 근원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근원이 합쳐진 한 물이 서남으로부

터 와서 합친다.”고 한 것은 석을수이다. 「일제 지형도」에 

석을수 역시 두 개의 근원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한

편, 「강희 황여전람도」의 조선도 수록 경위에 대해서는 장

상훈(2006)과 김기혁(2015)을 참조할 수 있다.

49) 「북한 지형도」의 안신무수와 안심수는 복류로 연결되는 

하나의 하천이라는 점은 북한 지리학자들의 조사에서 밝혀

져 있다. 

50) 두만강의 연중 정상유출은 약류하 합류점 이하에서 이루

어진다. 

51) 「숙종실록」, 38년 5월 15일: 허량·박도상의 진술 중 “…

則此水應爲流入於豆江, 泛然言及, 而直到第二派源頭之

下四五里地,…”

52) 『숙종실록』 38년(1712) 3월 6일.

53) 『숙종실록』 38년(1712) 4월 7일.

54) 『숙종실록』 38년(1712) 5월 15일: 善溥又馳啓曰, 更令

惠山僉使, 詳審豆滿江源, 則江源出自白頭山顚中間, 斷

流幾八九十里, 至甘土峰下一息許, 始自土穴中湧出凡三

派, 而爲豆滿江云.

55) 박권의 「북정일기」 5월 8일: …北虞候金嗣鼎, 豆江源看

審時, 殫(憚)於徒步, 使軍官代行, 又稱病不卽來現, 故監

司拿入虞候, 決棍二十度….

56) 박권, 「북정일기」 5월 13일: …留宿魚潤江…主人元益成

入謁, 話間偶及豆江源流, 則以爲北兵使啓聞地圖中, 所

謂豆江卽大紅丹水, 非豆江也. 有一大水, 源出白山, 合

流於南甑山北邊稍下者, 乃眞豆江, 而詳知此水者, 土人

蔡震龜·韓致益云. 故是也, 裁書報于監司…. 김지남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채진귀, 한량(閑良) 한치익”이라 기

록하였다.

57) 허량·박도상은 ‘제1파’(모수림하)에 대해서는 “세류이니, 

결코 이를 용출처라고 지목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58) 그 중 1개는 공사중이어서 암거인지 분명치 않았다.

59) 남증산에 대응하는 ‘북증산’은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청산(靑山)의 증봉산(甑峰山)을 말한다. 모두 떡시루를 엎

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60) 필자의 답사 결과 증산 북쪽의 두만강 남안은 경사가 매

우 급하고 절벽구간이 있어서 도보로 지나기 어렵다. 때문

에 목극등은 1712년 5월 20일 두만강의 이 구간을 지날 때 

대안(對岸)의 경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1) 이 문장에서 “至於湧出處, 姑爲停役”은 “용출처까지 연

결하고 잠시 공사를 멈춘다.”가 아니라, “용출처에 다 와서

는(또는 용출처 부분은) 잠시 공사를 멈춘다.”는 의미이다. 

62) 그들은 홍치중이 ‘제1파’(모수림하)에 경계표지물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63) 혜산진에서부터 목극등 일행과 합류한 것이 확인되는 갑

산 사냥꾼 김애순(金愛順)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종의 「백

두산유록」 5월 20일 기록에 따르면, 임진정계 당시 길잡이

로는 무산 사냥꾼 한치익(韓致益), 갑산 사냥꾼 송태선(宋

太善)도 있었다.그러나 허량·박도상이 “송태선이 용출처

라고 가리킨 것은 제3파”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갑산 

출신 길 안내인(甲山指路人)’이 송태선일 가능성은 없다. 

만약 ‘갑산 출신 길 안내인(甲山指路人)’이 송태선이었다

면, 이 부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이다.

64) 그러나 목극등은 이들이 기다리는 용출처에 이르지 않고, 

용출처 하류 4∼5리 지점에서 물줄기를 따라 모수림하와의 

합류점에 이르고, 이후 두만강을 따라 내려갔다.

65) 허량·박도상의 진술 중 “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段, 

山高谷深, 川痕分明之故, 不爲設標.” 이 구간에는 1713

년 보강공사를 통해 석퇴(석둔)와 토퇴가 설치되었다.

66) 『숙종실록』 39년(1713) 3월 15일: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셨다.…(영의정) 이유가 또 함경도 감사 이

선부의 장계로써 나아가 아뢰기를, 「백산(백두산)에다 경

계표지물을 설치하는 일은 일찍이 허량 등에게 사문한 뒤

에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했는데, 이제 이 장계를 

살펴보건대, 허량의 말과 같으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습

니다. 또 사신의 장계 중에, “목차가 전언하기를, ‘이제 다

시 살펴볼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경

계표지물을 세우는 일도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고, 백성을 

혹시라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더욱 서둘러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전일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임금이 그대로 따랐

다(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李濡…濡又以咸鏡監司李

善溥狀啓進奏曰, 白山設標事, 曾於許樑等(卽其時蓋員, 

事見上.) 査問後, 使道臣更覈矣, 今此狀啓, 與樑言一般, 

不必更審, 且使臣狀啓中以爲, 穆差傳言, 今無更審之事, 

須勿爲慮, 而立標亦俟農隙, 毋或傷民云, 尤不必趁速了

當, 使從日前設標處, 徐徐完役似宜矣.…從之.).

67) 『숙종실록』 39년(1713) 4월 10일: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셨다.…영의정 이유가… 또 백두산의 정계

한 곳에 고산·심곡을 막론하고 모두 돌을 쌓고 목책을 세

워서 뒷날의 걱정이 없게 할 것을 청하였다.…모두 그대로 

따랐다(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李濡…又請白頭山定

界處, 勿論高山深谷, 皆令累石立柵, 俾無後慮.… 竝從

之.).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4월 10일: 이유가 계

하기를, “근자에 돌아온 사신을 만나실 때, 정사 김창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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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경계가 나뉘는 곳이 산이 높고 물이 깊어 혹은 

돌을 쌓고 혹은 목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경계 방어가 전혀 

없어서는 불가하니,…(결)…도신에게 분부하실 것’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묘당에 품처하도록 명하여…(결)…이미 실

상을 사문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조사할 일이 없으니, 비록 

산이 높고 물이 깊을지라도, 피차의 지형이 분명한 곳은 혹

은 돌을 쌓고 혹은 목책을 세워, 뒷날 말꼬리를 잡고 서로 

싸우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로써 본

도(함경도) 감사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라.” 하셨다(李濡

所啓, 頃者回還使臣引見時, 正使金昌集, 以白頭山分界

處, 雖山高水深, 或累石, 或立柵, 不可全無防限 (缺) 分

付道臣事, 陳達, 有令廟堂稟處 (缺) 旣已査問實狀, 今無

更覈之事, 雖山高水深, 彼此地形分明之處, 或累石, 或

設柵, 俾無日後執言相爭之弊, 宜當, 以此申飭本道監司

處, 何如, 上曰, 依爲之.).

68) 『숙종실록』 39년(1713) 9월 19일: 비변사의 보고 내용에 

근거하여, 백두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흉년 때문에 잠시 

정지하였다(因備局啓辭, 白頭山設柵之役, 以凶歲姑停).

69)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1월 5일: 앞서의 인용 

참조.

70) 『숙종실록』 39년(1713) 3월 15일: …또 사신의 장계 중

에, “목차가 전언하기를,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 없으니 모

름지기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경계표지물을 세우는 일도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고, 백성을 혹시라도 상하는 일이 없

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且使臣狀啓中以爲, 

穆差傳言, 今無更審之事, 須勿爲慮, 而立標亦俟農隙, 

毋或傷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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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밀양시 상남면 전방에는 밀양강과 낙동강의 운반물질에 의해 형성된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다. 자연제방

과 배후습지로 구성된 이곳 충적지는 범람수와 내수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침수지로 남아 있다가 韓末에 황무지 

탈취를 의도한 일본 근대자본에 의해 개간이 추진된 역사의 현장이었다. <토지가옥증명규칙>(1906)과 <국유미

간지이용법>(1907)이 침탈의 정당성을 부여한 가운데 밭, 논, 노전, 초지가 혼재했던 상남저습지는 1904년부터 

松下定次郞 주도로 개발되는데, 배수에 이어 용두연에 보를 막아 취수한 뒤 용두산 터널과 밀양강 하상에 매립

한 잠관을 통해 관개수를 유도함으로써 개간지는 옥토로 변모한다. 개량된 상남면 북부의 경지는 1909년에 설립

한 밀양수리조합 구역으로 편입·관리되며, 중부 및 남부도 역대 수리(토지개량·농지개량)조합이 설치한 제방, 

배수로, 승수로, 갑문, 배수장, 양수장, 용수로에 의거해 개발된다. 개간한 토지는 밭작물 재배에 할애된 고지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논으로 활용되며, 산기슭 전통촌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 평야 중

간에는 개간촌이 조성되었다. 수리조합 구역 내 토지는 지주에의 종속이 강화된 계약소작제로 운영되었다.

주요어 :  개간촌, 밀양강, 밀양수리조합, 상남들, 松下定次郞, 용두보

Abstract : The Sangnam Plains at the confluence of Milyang and Nakdong Rivers had remained for a delayed 
period of time as swampland overflowed periodically by rivers and rainwater. The wetlands began to be re-
claimed by colonial agriculturalists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Matsushida Sadajiro who set to develop 
the northern part of the swampland in Sangnam myeon in 1904 with the help of embankment, drainage 
ditches, Yongdu dam and irrigation canals. The improved land was then organized into Milyang Irrigation 
Fraternity. Other watering associations tamed the middle and southern parts of the land at various times. 
Most of the drained land was utilized as paddy with the exception of a portion of dry fields for the cultiva-
tion of small grains. New outposts manned by Japanese peasants were established on the plains in order to 
manage the agrarian land distant from the native villages at the foot of mountains. The exploitive taxation 
for watering deprived local yeoman of land ownership while Japanese landlords forced peasants to sign un-
equal contracts. The Sangnam Plains turned out to be the place of colonial exploitation instead of mastery of 
engineering.

Key Words : reclamation village, Milyang River, Milyang Irrigation Fraternity, Sangnam Plains, Matsushida 
Sadajiro, Yongdu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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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1. 서론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은 일찍이 密陽平野로 알

려진 곡창을 동쪽 전방에 둔 지역으로서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국가하천 밀양강 하류 서안에 해당한다. 후

빙기 해수면 상승이 둔화되는 6,000년 BP부터 두 하

천이 싣고 온 모래, 실트, 점토가 쌓여 이루어진 충적

지형으로서 성인은 주기적인 하천의 범람이었다. 실

제로 이곳은 경지개발을 앞둔 20세기 초까지 상습적

인 침수지로 남아 있었다. 낙동강 하류지역에 해당하

여 장마에 막대한 양의 물이 상류로부터 흘러들뿐더

러 남해의 바닷물이 거슬러 오를 때면 영향이 삼랑진

까지 미쳤던 까닭에 강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도

를 넘쳤던 것이다. 산지와 평지에 내린 내수까지 더해

지면 물에 잠기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처

럼 범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옥한 토지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홍수가 비켜가기를 고대하

며 지대가 다소 높은 곳은 밭, 저지대는 논으로 조방

적으로 활용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무엇보다 옥토로 

일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닿지 

않았다. 

생태환경과 농촌경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 농업자본의 진출이 본격화하는 한

말, 정확히 러일전쟁 직후이다.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

을 확보한 일제는 자국민의 부동산 소유 범위를 개항

장 인근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때까지 자연상태

로 이용되던 소위 황무지 또는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는데, 상남면의 저습

지는 정확히 그 전환점에 해당하는 1904년에 경부철

도 건설에 관여해온 일본인 사업가 주도의 개간국면

을 맞는다. 급변하는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상황은 자본의 욕망을 자극하였고, 제국주의의 한반

도 침탈이 노골화되는 시류에 편승하여 가칭 상남저

습지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그간 경지개발사 분야에서 해만과 도서를 배경으

로 펼쳐진 간척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조차가 큰 서·남해안의 경우 고려중엽 이래 간석지 

개간이 꾸준히 진행된 사실이 규명되었다. 강과 바다

가 만나는 연해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으

며, 하천유역의 개간사례는 1970년대 이래 충적지형

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밀양시 상남면의 평야

는 지형학적으로 범람원으로 분류되지만 낙동강하구

댐이 축조되기 전에는 하루 두 차례 반복되는 밀물의 

영향 때문에 갈대가 무성한 하해혼성지로 존재하였

다. 상남저습지는 내륙 깊숙이 잠입한 연해지역과 하

천유역이 교차하는 중간지대에서 진행된 특수한 개

간 사례인 셈이다. 

저습지로부터 농경지로의 경관변화는 인간의지에 

의한 자연정복의 은유를 함축하는 동시에 장소와 생

활양식의 사회사적 변동을 내포하는데, 상남면의 경

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정복까지 더해짐으

로써 경관해석은 문화정치의 관점을 요구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1904년으로 소급되는 상남면

의 대규모 토지개발 113년 역사 가운데 식민지시기

에 초점을 두고 개간의 경과와 함께 수리관개·토지

이용·취락의 역사지리적 변화를 형태와 과정에 입

각해 비판적으로 복원해보았다. 하천변 저습지 개간

의 정치경제 및 제도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역

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원용하였으며, 당대 작성된 일

차문서와 여러 기관이 펴낸 이차문헌, 특히 국가기록

원이 보유한 수리조합 관련 서류철은 사업의 진행과

정을 체계적으로 짚어가는 데 유효하였다. 수차례의 

현지답사에서 획득한 자료는 논지를 수립하는 근거

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로 복원해 제시하 

였다. 

2. 상남저습지의 형성과 범람환경

농촌의 경제활동에 직결된 충적지는 1970년대 중

반 이전에는 지형으로보다는 평야 또는 들이라는 보

편적인 명명으로 이해되었다. 성인에 대한 판단도 피

상적이어서 명확히 하·해성 충적토로 구성된 부분과 

복합평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준평원의 침식평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해수면을 향해 하방침식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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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방침식으로 전환되어 하곡이 확장되고 그렇게 

형성된 하상의 기반암 위에 운반물질이 엷게 덮였을 

것이라는 가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수면 변동이 하

천하류의 지형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곡해였다. 다행히 층서분석을 위한 시추가 진

전되면서 충적층 두께가 가정한 것보다 훨씬 두텁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함께 빙기에 파인 하곡이 순차

적으로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해명될 수 있었다(Rus-

sell, 1957, 417-418). 하천 하류의 충적지형이 해수

면변동에 의한 하곡의 침식과 매립으로 형성·발달한

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빙기에 하곡이 깊게 파인 다음 빙하가 물러남에 따라 

1만 7,000년 BP부터 해수가 밀려와 만입이 형성되

고, 해면이 현 수준에 도달한 6,000년 BP이래 본격적

으로 하천의 운반물질로 메워졌다는 것이다(權赫在, 

1974; 曺華龍 등, 1987). 

낙동강 하류의 범람원 또한 빙기의 침식곡이 후빙

기 해진에 의해 익곡으로 전환되고 해수면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점차 하천의 운반물질로 매립·형

성되었다는 사실은 시추자료에 근거해 밀양강 중·

하류 일대의 침식 및 퇴적환경을 고찰한 연구(황상일 

등, 2009, 23-26)를 통해 재확인된다. 분석에 따르면 

주빙하기후의 해수면 하강국면에서 밀양강과 낙동강

이 합류하는 지점의 하상은 하방침식과 두부침식으

로 지하 30m까지 낮아진다. 빙기가 끝나갈 무렵 기

후가 온난해지면서 기계적 풍화작용이 둔화되고 식

생피복이 양호해져 물질공급은 줄어든 반면, 강우량 

증가에 따라 밀양강의 침식력이 회복되어 기저역층 

일부가 개석됨으로써 하곡은 깊어졌다고 한다. 이때 

낙동과 밀양 양 강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면서 모래를 

포함한 자갈층이 퇴적되고 해수면이 현 수준으로 고

정된 이후에는 밀양강에서 모래와 실트, 낙동강으로

부터 세립물질이 공급되어 범람원이 모식적으로 발

달한 것으로 추론되었다. 

밀양시내에서 남쪽으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약 

0.74‰의 완만한 하상을 흐르는 밀양강 우안의 상남

평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 역시 최종빙기에 형

성된 침식곡이 후빙기 해진과 더불어 낙동강과 밀양

강의 운반물질로 매립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孫

壽英, 1992). 표고 7~8m의 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로부터 지하 31m의 기반암 위로 20m 두께의 충적층

을 확인하였는데, 풍화대, 역층(2.5m), 자갈과 모래의 

호층(4m), 유기질 실트(3.7m), 매립층(60cm) 순이었

다. 퇴적물 분석을 위해 하상 9개, 평야 28개 지점을 

선정한 다음 인위적 교란을 피해 50cm이상의 깊이에

서 시료를 채취해 입도를 검토한 결과, 밀양강이 낙

동강으로 유입하는 지점은 양 하천 기원의 모래와 실

트가 혼재하였다. 밀양강 하구에서 6km지점의 평촌

리 일대가 가장 세립이었고 그로부터 상류로 갈수록 

평균입경은 커지며 하류 방면으로도 이례적으로 조

립화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홍수시 낙동강물이 밀양

강 하도로 역류하면서 형성한 자연제방과 관련된다

고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촌리는 밀양강과 낙동

강 양 방향의 물질공급이 평형을 이루는 경계로 비정

되었다. 

상남저습지의 형성 원인과 과정은 이처럼 水文과 

범람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밀양강은 유역면

적 1,421.3㎢, 유로연장 101.5km, 하천연장(청도천 

합류점~낙동강 합류점) 33.2km, 하폭 610m, 홍수

량 6,930㎥/sec 규모의 국가하천으로서 과거에는 凝

川과 南川으로 불렸으며 지금도 현지주민에게는 ‘남

천강’이 친숙한 이름이다. 경사는 동창천과 운문천 합

류점에서 유천까지 1/720, 이하 단장천 합류점까지 

1/520, 이하 낙동강 합류점까지 1/2,000로서 구간마

다 차이가 있다(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02, 

236; 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24). 울산 두서면

의 백운산(984m)과 고헌산(1,026m) 사이에서 발원

하여 동창천이 되고 유천에서 청도천을 받아들이며 

밀양시내 인근에 용평하중도와 삼문동 포인트바를 

형성한 다음, 영남루 아래로 크게 ‘乙’字를 그리며 곡

류한 뒤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다 삼랑리에서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물이 불었을 때에는 일시 삼문

동 동단의 미앤더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직선상의 유

로를 따랐다. 1920년 무렵 밀양강의 폭은 영남루 아

래에서 평수시 72m, 평균 162m 내외였고, 홍수위는 

밀양부근에서 3.9m, 낙동강 역류구간에서 4.5~7.5m 

수준이었으며,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범람수

는 평균 2,160m 폭을 보였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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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25-126). 

감조구간으로서 조석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

은 것도 밀양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낙동강의 하

상구배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가운데 가장 완만하여 

약 1.5m의 미약한 조차에도 조수는 한때 하구에서 

약 80km 떨어진 창녕 부곡면의 臨‘海’津까지 미쳤다

(權赫在, 1986, 68). 『경상도지리지』(1432)와 『경상

도속찬지리지』(1469)에는 밀양읍치 남쪽 5리 지점의 

耳倉에서 세곡을 싣고 凝川과 海陽江(낙동강)의 뱃

길로 상주까지 12일 소강한 뒤 새재(草岾)를 넘어 경

원창(뒤에 가흥창)에 납부하였던 조세 수송로가 상세

히 소개되어 있다. 조선 초기까지도 밀양강물이 깊어 

조수의 왕래를 이용하면 손쉽게 세곡선을 띄울 수 있

었던 정황을 말해주며, 적재지점은 귀창나루(耳倉津) 

자리인 지금의 南浦里로 추정된다. 20세기 초반 낙

동강 철교 아래서 측정된 간만의 차이는 최대 60cm 

내외, 조수의 영향을 받는 밀양강의 평수로는 126~ 

270m의 폭을 가졌다. 결국 하류에 빈발하던 홍수는 

집중호우, 낙동강의 역류, 밀물이 겹쳤을 때 커지며 

그때마다 상남평야는 일시 거대 호수로 돌변하였다

(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93, 96-97, 100, 125; 

그림 1). 

조석의 흐름이 감지되던 밀양강 하류 약 5.9km 구

간은 침수가 잦은 초생지로서 현지의 갈대는 선박으

로 철도역까지 운반되어 부산방면으로 팔려나갔다

(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62). 이처럼 갈대가 

밀생함에도 토층하부에서 토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남저습지의 범람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시

사점을 전한다. 토탄은 갈대, 부들과, 쑥속 등의 식물

유체가 항시 물에 잠겨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고 기후

가 냉량하여 박테리아의 분해가 억제되는 환경에서 

잘 형성되는데(曺華龍, 1990, 109-110, 126), 이곳

은 조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뜻이다. 장마와 집중호우

에 습지환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갈수기에는 연

중 호소로 유지되는 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에 

노출됨으로써 식물유체의 분해가 비교적 활발히 진

행되었던 것이다. 

이례적인 홍수가 있었던 1856년과 1885년의 밀

그림 1. 낙동강 하류 을축년(1925) 홍수의 범람구역

자료: 朝鮮總督府, 1926, 大正十四年 朝鮮の洪水



- 767 -

밀양강 하류의 저습지 개간

양강 및 낙동강 수위 기록과 1915년부터 체계적으

로 집계된 관측치는 일제강점기에 습지개간을 위한 

참고로 활용되었다. 밀양강 용평리 관측소의 수위는 

1925년의 5.6m를 최고로 1922년 5m, 1919년 4.4m, 

1885년 4.1m의 순서를 보였으며, 낙동강 삼랑리 수

위표에서는 최고치인 1885년의 10.7m 이하 1934년 

10.2m, 1925년 9.4m, 1920년 8.1m, 1921년 7.2m, 

1916년 7.2m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朝鮮總督

府, 1926, 53-54; 표 1). 하구로부터 49km 떨어진 

삼랑리의 1935년 관측치에서는 조수의 영향을 다소

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 사리의 고조 및 저조 평균수

위 1.53m와 0.92m 사이에 0.61m의 차이가 나타나

고 조금의 고조 평균수위 1.01m에 비해 저조의 그것

은 0.83m로서 0.18m의 편차가 있었던 것이다(朝鮮

總督府內務局, 1938, 206; 朝鮮總督府, 1937, 205). 

조수 영향권에 놓인 삼랑리 이하 관측소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수위는 집중호우와 사리의 고조가 겹칠 때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5년에 한 차례 빈도로 

발생하는 밀양강 하류의 홍수는 단장천 수량이 최대

에 도달하면서 시작하여 청도천 최대수량과 함께 정

점에 달하는데, 남포리를 기준으로 상류는 밀양강의 

증수, 하류는 낙동강의 역류가 홍수를 조장하는 주요 

동인이었다. 저습지의 침수기간은 길면 1주, 큰 홍수

에는 10일 이상에 걸치기 때문에 농작에 커다란 위협

이 아닐 수 없었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42 

-143). 

역대로 밀양 일대에서는 병진년(1856), 을유년

(1885), 을축년(1925), 갑술년(1934) 홍수가 컸던 것

으로 기억된다. 고종 22년(1885) 홍수의 경우 밀양강 

하류는 15일간 물에 잠겼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논 

230ha, 밭 600ha, 기타 1,000ha 등 총 1,830ha의 토

지에 미쳤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30-133, 

143). 미증유의 을축년 홍수에 밀양관측소의 수위는 

5.6m에 이르렀고 양수표의 영점이 해발 11.4m에 맞

춰졌던 점을 감안해 양자를 보합하면 해발 17m까지 

물이 들이쳤다고 하겠으며, 영점 -0.518m의 삼랑리

관측소는 갑술년에 수위가 해발 9.702m까지 이르렀

다. 1924년과 1997년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표 1. 홍수위표

양수표 영점표고 관측 1885 19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4

수산 0.847m ’16 10 7.45 5.31 6.36 6.33 7.61 6.88 7 6.09 7 8.90 9.32

밀양 11.4m ’17 4.05 3.45 3.38 4.39 3.36 2.55 5.03 2.48 2.44 5.60

삼랑진 -0.518m ’15 10.7 7.15 5.35 6.48 6.36 8.09 7.21 6.68 5.54 7.41 9.36 10.22

원동 -0.803m ’15 8.94 6.52 6.31 6.05 5.72 4.63 6.1 7.64 8.56

자료: 朝鮮總督府, 1926, 朝鮮の洪水; 朝鮮總督府內務局, 1938, 朝鮮河川調査年報.

그림 2. 鵲遷과 작천협곡 

경부선 철도 부설로 접근이 불가했던 ‘까치베랑길’ 가운데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견고한 돌로 노면을 관리한 흔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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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결과 상남저습지 일대의 해발고도는 탕천촌 

앞 7.6m, 외산리 밀양강변 6.8m, 평촌리 밀양강변 

5.1m, 동산리 낙동강변 5m, 연금리 전방의 논 4.7m, 

평촌리 앞들 3.3m로 확인되었다. 밀양과 삼랑리 관

측소의 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범람을 피할 수 없

는 수준으로서 실제로 제방이 터진 1925년에 상남저

습지는 거의 전체가 물에 잠겼다(朝鮮總督府, 1926, 

55-58; 1937, 326).1)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은 명확하였다. 강우량이 다

른 하천유역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님에도 

하천의 구배가 완만하고 유로는 좁고 길며 연안의 토

지 또한 고도가 낮은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범람수의 소통을 방해하는 밀양 작원관~양산 

물금 간 협곡의 상황은 심각하였다(朝鮮總督官房土

木部, 1920, 95-96). 이곳은 천태산(632m)과 무척

산(702.5m) 사이를 낙동강이 횡류하는 16km 남짓의 

좁은 골짜기로서 과거에는 험준한 鵲院棧路, 즉 鵲

遷이 지났다. 遷이란 물가의 돌길(水邊石路)을 일컫

는 고어로서2) 벼랑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벼루’ 또는 

경상·전라·강원방언 ‘비리’, ‘비루’, ‘베루’, ‘베랑’으로 

불리는데(그림 2), 이곳 鵲遷峽谷에서는 하폭이 급격

히 좁아져 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정체됨으로써 증

수기에는 상류 쪽 수위가 현저히 상승하였고 그 여파

가 상남저습지까지 미쳤다. 이처럼 밀양강 범람수, 낙

동강의 역류수, 배후산지에서 흘러내린 내수는 상남

면에 심각한 수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이들이 싣고 온 

모래, 실트, 점토는 주기적으로 저습지를 북돋고 비옥

도를 증진하여 개간을 유도하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상남저습지의 개간

개간을 앞둔 상남면의 토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

는 면적이 넓었다. 때문에 촌락은 산기슭에 바짝 기

대어 들어섰으며 주민은 산간계곡의 전답, 산복이하 

완사면에 조성한 밭, 습지의 불안전한 밭과 논에 의

거해 생활하였다. 개인 또는 마을 차원의 저습지 개

간이 시도되었겠지만 규모는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관건은 방수와 배수였다. 대대적인 경지개발을 생

각한다면 삼랑리 매봉산(283.9m)과 대안의 작약산

(377.8m)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들어오

는 낙동강물과 삼문동을 감싸는 미앤더의 목 부분을 

가로질러 거세게 밀려오는 밀양강물을 막아낼 수 있

는 견고한 제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 평야에 고이는 

빗물과 배후산지에서 습지로 흘러내리는 내수가 효

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했다. 

막대한 재원을 요하는 대규모 개간이 불가능한 상

황에서 주민들은 일찍부터 주변에 비해 고도가 높은

데다 물 빠짐과 보수력이 좋은 양토로 구성된 자연제

방을 밭과 상전으로 개발하였지만 촌락에서 멀어 조

방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간·비료 집약

적 영농은 농가 인근의 토지에 국한된다. 그런 의미에

서 <密陽府地圖>(1872)의 영남루 아래 栗林과 마암

산 동쪽 長林이 주목되는데, 裨補藪인 동시에 주민이 

개간한 소규모 경지와 마을을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3). 軍用秘圖

(1899) 단계에서도 치소 주변의 논을 제외하면 읍성

이하 낙동강 합류점까지 밀양강(南川·大江川) 연변

의 상남저습지는 밭, 잡종지, 갈밭이 우세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평야 가운데를 사행하는 지천까지 확인

된다. 그리고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1906)에 따

르면 ‘밀양천’ 하류 좌·우안에 각각 310ha와 225ha

의 砂地가 있었고 낙동강 유입부에 점토질 草生地가 

넓게 펼쳐졌으며 침수면적은 대략 4,000ha에 이르렀

다.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에는 아직 미경지로 남아 있

는 상남저습지 남부와 대조적으로 북부는 이미 논으

로 개발되어 있다(農商務省, 1906, 221, 240). 대규

모 개간이 시작되었음을 처음으로 알리는 의미심장

한 자료라 하겠다. 

개간이전 잦은 범람으로 유동성이 컸던 저습지 상

황은 中樞院調査資料로 편찬된 <錦江及洛東江沿岸 

泥生浦落慣習調査報告書> 가운데 밀양군 참사 金

贊奎·李宜貞, 서기 金晞淵이 작성한 기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 토지상황의 변화와 소유권 처분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요컨대 홍수 전후의 변동사

항으로는 하천보다 높은 토지가 무너지는 浦落,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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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함락하는 反川 또는 成川, 토사의 퇴적으로 

땅이 생겨나는 泥生, 포락된 곳에 다시 땅이 생겨나

는 還生, 모래로 덮이는 覆沙 등이 있었다. 성천포락

의 피해를 입은 토지는 면세되고 복사의 경우 今災로

서 당해의 결세가 면제되었으며, 사라지고 새로 생긴 

땅은 지역 특유의 소유권 조정 관습에 따라 처분되었

다.3) 그러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 듯한

데, 상남면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을 통해 확인된다. 

일례로, 1900년 무렵 내장원경 임시서리 李容翊은 

황실 부속 상남면 陳達員과 孤山員4) 24字 규모의 포

락니생처에 감관 겸 봉세관을 파견하여 병작제에 입

각해 소작료를 수납하도록 하고 밀양군수 앞으로 훈

령을 내려 거납할 경우 작인을 징계하라 훈령을 내린 

일이 있다. 민종호, 민봉호, 민명언 세 명이 사적으로 

도조를 수취한 것이 빌미였는데,5) 외산리와 동산리의 

민씨 일가가 관례에 따라 취득해 개간한 토지를 내장

원이 황실의 권위를 동원해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짐

작된다. 

개간과 소유권 분쟁의 흔적은 勳洞 金判書家의 입

안처인 예림리 運禮坪에서도 확인된다. 19세기 후반

에 지역 내 논의를 거쳐 개발이 모색된 禮林藪 인근

의 토지로서 한때 향리가 암암리에 탈취하려던 정황

이 암행어사에게 발각되어 엄정한 관리가 촉구된 곳

이기도 하다. 경계를 정해 숲은 水口를 여미고 홍수

를 막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그 바깥 하천변 개간

지는 1결에 8냥씩 납세하도록 조처된 상황에서6) 내

장원은 재실재산 확충을 위해 예림수 편입 계획을 밀

양군수에게 전하고 전답 면적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

시한다.7) 이후 내장원 莊園課長이 해당 토지가 ‘여주 

김참판댁’ 사패지임을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다행히 

원 소유자의 권리는 회복된 듯하다. 

마을을 은폐하는 풍수의 상징적 기능에 더하여 상

남저습지 주변의 旣墾地를 홍수로부터 보호해준 예

림수가 바로 <밀양부지도>의 長林으로서 『신증동국

그림 3. 밀양부지도(1872)·군용비도(1899)·농상무성지도(1906)의 상남저습지 

그림 4. ‘무너미’ 하중도 일대와 상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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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승람』(1530)에는 運禮藪로 소개된다(그림 4). 運

禮村에 조성된 숲의 의미라 하겠으며, 밀려드는 밀양

강물로부터 마을 앞 1만여 頃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

해 풀과 나무를 심었다는 유래가 『邑誌』(1832)에 전

한다. 가슴높이 직경 140cm 규모의 아름드리 팽나

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등으로 구성된 혼

효림이 길게 뻗어난 형태의 수해방비림이었던 것이

다(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8, 150). 조성 시기는 

정확히 비정할 수 없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교

정·증보하기 전의 원본인 『동국여지승람』(1481)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숲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15세기 말까지 소급되는 셈이다. 품질이 우수해 전국

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密栗’의 주산지였던 栗林(南

林) 또한 비보와 방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8) 

밤나무 숲이 자리했던 삼문동은 과거 沙門洞으로 불

렸으며 『密州誌』에는 水越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는데, 밀양강물이 불었을 때 곡류하는 원 유로

를 따르는 대신 하도를 흘러넘치는 ‘무너미’였다. 범

람으로 민가와 전답에 초래될 피해를 대비해 율림을 

조성한 것이다. 

인조 9년(1631)에는 홍수 시 용두산과 율림 사이 

저지를 샛강 삼아 삼문동은 물론 가곡동과 상남평

으로 들이닥치는 격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밀양부사 

李必榮이 도백에게 청원하여 인근 7개 고을의 군졸

을 동원해 제방을 축조하였지만 채 1년을 넘기지 못

했다. 현종 9년(1668)과 숙종 원년(1675)에도 길이 

1,400척, 너비 24척, 높이 20척 규모의 堰을 수·개축

하여 수세를 완화시키려 했으나 허사였다.9) 그런 가

운데 율림마저 순조 4년(1804)에 전답으로 개간된다. 

7년 뒤 작물을 재배하기에 토질이 마땅치 않고, 진상

용 최상품 밤의 수확 이상으로 급류를 막아 아래쪽 경

지를 보호하는 역할이 막중했다는 이유에서 숲으로

의 환원이 거론되지만 만시지탄이었다.10) 율림이 원

상을 회복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융희 2

년(1908)에 측량된 <府內面 水月飛洞 栗林基址原

圖>에는 砂地가 넓게 펼쳐져 있고 잔존한 숲 중간에 

민가와 농경지 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로 일

본인 이름까지 올라 있다. 지적도 명칭도 율림 ‘옛터’

였다(전봉희 등, 2012 참조). 

한편, 20세기 초까지 명맥을 유지한 운례수는 상남

저습지의 전면적인 개발 앞에서 훼손되며, 1904년부

터 개간의 기초공사를 수행한 松下定次郞과 1905년

에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일본인 이주촌을 조성한 湯

淺凡平 두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松下는 1909년경 

밀양강을 따라 제방을 축조하기 시작한 인물이고, 湯

淺은 숲이 자리했던 강변 광활한 면적의 밭과 대지의 

소유자로 1912년 지적도와 토지조사부에 이름을 올

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沙門洞 南林을 개간한다는 

명분으로 수백 기의 분묘를 파헤친 장본인이었다.11) 

전통 숲의 파괴는 상남들 개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

에 다가올 토지침탈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일대 사

건이었다. 

저습지 개간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은 경상남도관

찰사 趙民熙가 밀양군수 李載益이 전해온 용두산 훼

손문제를 의정부 參政大臣 앞으로 보고한 1906년 문

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12)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

로 龍頭淵 인근에 보를 막고 龍頭山에 도수터널을 

뚫어 상남면으로 인수하려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이었다. 생동하는 용이 물을 헤치고 머리를 드러

낸 형상의 용두산은, 밀양읍치 동쪽을 병풍처럼 둘러

친 좌청룡이자 상류 7개 고을의 물이 머무는 영남좌

도의 수구이며 기우제단이 설치된 신령한 산이었기 

때문이다. 1905년 봄 金贊奎 등이 밀양강물을 이용

해 예림리와 기산리 앞들을 개발할 요량으로 開梁引

水 허가를 얻어 京釜鐵道 사업 시행자였던 松下에게 

양도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신성한 산에 터널을 

뚫는 데 대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시공자측

은 기차에 급수하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것이며 남는 

물로 관개하여 개답하는 데 불과하다고 현혹하면서 

경부선 공사에 동원된 인부를 시켜 수로개착을 시작

하였다. 이미 관의 허가가 내려졌고 외세의 압력이 거

세진 상황인지라 현지주민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

데, 金連俊 외 5인의 소장 작성자들이 느끼기에 경지

개발은 단지 소수의 이익을 위할 뿐 정작 고을의 흥망

은 수구의 虛實과 병풍의 緊歇에 달렸는데도 용두산

에 구멍을 뚫어 용맥이 훼손되면 생기는 흩어지고 기

우제의 영험 또한 기대할 수 없을 터였다. 이에 김찬

규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사업을 중단시켜 또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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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예상되는 산 남쪽 양지바른 곳에 안치된 수백 기

의 무덤과 터전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사업추진 주체의 조력자인 김찬

규는 기산리 태생으로서 밀양군 참사와 상남면장을 

역임한 뒤 1920년대 중반 밀양수리조합장으로 활동

한 인물이다.13) 면장재직 당시 松下의 구상에 공감하

고 청원하여 사업허가를 대신 얻어낸 듯한데, 山泉齋

에서 전통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풍수지리적으

로 신성한 용두산에 터널을 굴착하는 안은 본인이 아

닌 밀양의 유력자로 부상한 松下定次郞이 수립한 것

으로 사료된다. 松下는 지역민의 반발을 우려해 현지

의 유지를 전면에 내세워 절차를 밟았던 것 같다. 오

카야마 현에서 태어난 그는 1904년 경부선 계획이 발

표되자 밀양으로 건너와 밀양철교를 완성하고 馬山

線(삼랑진~마산) 공사에도 관여하였다. 토목사업으

로 축적한 자본을 수리사업에 투자하였고 <수리조합

조례>(1906) 공포와 함께 자신의 농지개량 관련 사업

을 조합조직으로 개정·추진하기 위해 1909년에 密

陽水利組合을 설립, 조합장에 취임하여 1917년까지 

사무를 총괄하였다(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1928, 

16).14) 1912년 자료에 따르면 松下는 상남면에만 논 

87필 46.7ha, 밭 3필 5.1ha, 대지 4필 1.7ha를 합해 

53.5ha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가곡동 밀양역 인근에

도 사택과 수리조합 건물을 포함해 개인소유의 전답

을 두고 있었으며(그림 5), 지역의 부호로 성장함에 

따라 공공연히 ‘松下의 밀양’이 언급될 정도였다. 

松下의 행보는 국유미간지 개간과 수리조합에 의

한 식민지 대자본 축적의 전형을 대변한다. 일제의 한

반도 식민화 전략은 防備, 外政, 財政, 交通, 通信, 

拓殖 등 제 방면의 <對韓施設綱領>으로 구체화되며, 

척식과 관련해서는 자국의 식량 및 원료 문제를 해결

하고 일본인 이민을 도모할 수 있는 관유황무지 경

영에 관심을 쏟는다(外務省 編, 1958, 351-356).15) 

1904년에 개간과 관개 업무를 주도한 御供院을 폐지

하고16) 1906년에는 궁내부와 궁가의 황무지 개간에 

관한 인·허가권까지 박탈하여 황실의 영향력을 약

화시키는 한편,17) <土地家屋證明規則>(1906)을 제

정하여 외국인이 일본 이사관을 경유해 국내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한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명의로 <國有未墾地利用法>과 <施行細則>

을 공포하여 미간지의 대여, 무상부여, 불하, 대여권

상속 등 개간허가에 관한 전권을 통감부 농상공부에 

귀속시킨다.18) 

상남면의 미간지 개간 허가 사례를 보면, 부산거주 

和田淸太郞의 경우 1909년 2월에 금동과 평촌리의 

그림 5. 가곡동 松下定次郞 소유의 토지(1912)와 동상

밀양역 인근에 사택(宅)과 수리조합(水) 등 松下 소유의 자산이 몰려 있다. 사진은 구 사택과 1930년당시 밀양수조 사무소이

며 松下의 동상은 해방 후 철거된다(釜山日報 1939.8.31, 5면;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archive.history.go.kr)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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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06ha를 貸與받아 1916년 12월 말까지 개발하

고자 했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1912년 7월부로 

황무지 전체에 대한 이용권이 취소된다. 松下도 수리

조합장 자격으로 금동 소재 초생지 52ha를 1914년 

12월말까지 논으로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1909년 7월

에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19) 이처럼 일본인은 자본력

과 지배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발동해 실제 개발여부

와 무관하게 이용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미간지를 선

점하였다. 사업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부여되기도 하

지만 착수조차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간 현지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개간하여 소

유할 수 있었던 ‘민유 이외의 原野, 荒蕪地, 草生地, 

沼澤地, 干潟地’ 등은 국유미간지로 분류, 철저히 장

악됨으로써 일제가 토지를 대량으로 탈취하는 수단

으로 악용된다. 개간 청원자에게 대여료와 함께 각종 

서류와 도면을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허가를 통제하

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를 인정해줄 구체적인 문기와 

납세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유지 또한 국유

지로 강제 편입하였다(金載勳, 1983; 朝鮮總督府殖

産局, 1922, 33). 소규모 국유미간지(3ha 이하)는 저

항과 반발을 우려해 구관에 따르도록 예외조항을 마

련하였지만 이마저도 1911년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누락된다. 

미간지 개간, 토지매입, 대출상환 불능에 따른 담

보 압류 등의 방법으로 일본인 자본가와 韓國興業

(1904), 密陽銀行(1907), 東洋拓殖(1908) 등의 은

행·회사에 의해 탈취된 상남들의 개발, 운영, 생산

성 증대에는 치수 및 관개가 절대적이었다(朝鮮總

督府殖産局, 1922, 23-26; 金載勳, 1983, 12; 宋圭

振, 1991, 43-45 참조). 수리조합을 위한 일련의 제

도적 조처가 취해진 이유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1890

년에 수리조합조례가 정해지고 1899년에 경지정리

법이 공포되며 1909년에 수리조합법이 제정된 바 있

다(金載勳, 1983, 22). 국내에서는 탁지부령으로 <水

利組合條例>(1906.3.26)를 제정해 官報에 공포하고, 

조합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1908년 7월 9일 서류작성 

방법을 <水利組合設立要領·水利組合模範規約>에 

예시해 배포하며, 일체의 규정을 <朝鮮水利組合令> 

(1917.7.17)으로 정리한다.20) 관개개선과 수해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한

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수리조합은 국유미간지 개

간의 토대인 동시에 민유지를 조합구역으로 편입한 

뒤 과중한 조합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세 지주로부

터 토지를 탈취하는 장치로도 작동하였다. 

<그림 3>의 1906년 지도에 논으로 표시된 상남평 

북부는 松下定次郞의 수리사업으로 개발, 뒤에 密

陽水利組合 구역으로 편입된 곳이다. 조합설립의 경

과는 『朝鮮産業指針』(1915)과 국가기록원의 수리

조합서류철을 통해 상세히 살필 수 있는데, 수해로부

터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만이 밭으로 이용될 뿐 대부

분 미개발 상태였던 비옥한 충적지를 개량하고자 松

下는 용두연에서 시작하여 용두산을 관통하는 길이 

324m의 터널(松下隧道)(폭 2.1m×높이 1.8m), 가곡

동 導水路, 밀양강 하상에 매립한 木管(길이 235m

×직경 1.1m)을 차례로 지나온 밀양강물을 예림리의 

석재 사이펀(높이 5.1m×사방 4.2m)으로 인수한 다

음 상남들로 배급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1904년에 시

작된 공사는 이듬해 홍수로 구조물이 파손되는 불상

사를 겪었음에도 1906년 11월 무렵에는 토대를 다지

게 되며 취수한 물이 통수함을 지나 농지에 처음으로 

닿게 된 것은 1907년의 일이다. 관개수는 밀양강변에

서 남쪽으로 약 4km에 걸쳐 용수간선(폭 2.1m×깊이 

1.5m)과 다수의 지선으로 구성된 수로망을 타고 풍

족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大橋淸三郞 등, 1915, 663 

-666).21) 

경지개발의 기틀을 다진 松下는 수리조합 설립을 

염두에 두고 후속 행보에 나서 1908년 12월 24일 ‘日

韓協同’水利組合 정관을 인가받는데, 일본인에 대해 

아직은 적대적인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

에서 한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선택하였다(李

勳求, 1932, 33). 사업구역 제1구인 가곡동에 조합사

무소를 두고 25년에 걸쳐 2~10구에 해당하는 예림

동, 운하동, 운내동, 당촌동, 기산동, 우곡동, 이연동, 

용연동, 금동의 황무지까지 전답으로 개발할 계획이

었다. 그는 발기인과 함께 1909년 1월 15일 조합설

립을 청원해 2월 15일에 허가를 얻는다. 4월 6일에는 

‘密陽’水利組合 규약에 대한 탁지부대신의 인가가 내

려지는데, 중간에 설립위원 및 총대 회의에서 조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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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결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2일에는 조합

장 松下定次郞, 이사 山崎胤義, 평의원 湯淺凡平, 

近藤寬彛, 平城埼太郞, 野瀨廣吉, 金贊奎, 申機均, 

孫瑾鉉, 朴晋永, 朴秀翰, 矢吹啓太郞 등의 임원이 

선임된다.22) 

조합설립 후 ‘수리를 도모하기 위한 疏鑿·開拓·

植林, 수해예방 차원의 사방과 제방축조, 기타 수리

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이 계획된다. 구체

적으로 지대가 가장 낮아 4년에 한 해만 수확이 가능

한 130ha, 저지로서 3년에 한 번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130ha, 밭을 포함하며 2년에 한 번 수확이 가

능한 240ha, 지반이 높아 4년 중 3년간 경영할 수 있

는 50ha 등 550ha의 토지를 대상으로 제방, 배수로, 

산기슭 배수구(승수로), 갑문 등의 방수 및 배수 설

비 공사를 1909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에 마

무리하였다.23) 그러나 준공 직후인 1910년 7월 16

일 경 장맛비로 밀양강이 범람하여 예림동 일대 신축

제방이 파손되었으며 낙동강의 역류까지 가세해 19

일까지 침수가 지속됨으로써 조합구역 600ha 가운

데 500ha 가까이 피해를 보았다.24) 1911년 8월에 재

차 발생한 홍수로 제방 여러 곳이 터져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평의원회는 15년 상환 조건

으로 경상농공은행으로부터 10만 엔을 대부받아 3만 

4,000엔으로 松下의 수리사업 일체를 매수하고, 나머

지 6만 5,000여 엔으로 12월부터 약 5.4km에 이르는 

제방(높이 6m×하폭 27m×상폭 1.8m)의 복구와 개

축공사를 실시하였다. 제방 양측에는 갈대, 띠, 버들 

등의 속성 초목을 식재하여 대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듬 해 6월 공사 마무리와 함께 조합구역도 

743ha로 늘었다(慶尙南道, 1922, 72; 朝鮮總督府殖

産局, 1922, 9).25) 

그런 가운데 1916년 9월 9일에는 밀양수조 관할구

역 동쪽과 남쪽의 토지 262ha를 개발하기 위해 上南

水利組合이 설립된다. 예림리, 기산리, 연금리, 평촌

리 외곽지역으로서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진 것

은 조합장 湯淺凡平이었고 사무소는 예림리에 두었

다. 기간설비 공사는 당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실시되었고, 경부선 밀양철교 인근에서 취입된 농업

용수는 밀양수조의 도수로와 나란한 목관(길이 225m

×직경 90cm)으로 밀양강을 잠류한 다음 예림리로 

분출하여 조합구역으로 인수되었다. 그러나 상남수

조는 관개설비가 불충분하여 개답 예정면적 262ha 

가운데 50ha만을 달성했을 뿐이고 홍수 대비 방수시

설 또한 부실하여 한해와 수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유지관리를 위한 부채도 1926년 6월 당시 8만 엔에 

이를 만큼 여건은 좋지 못했다(朝鮮總督府殖産局, 

1922, 10).26) 한편, 상남면 남단 외산리 일부는 下南

水利組合 구역으로 편입·개발된다. 동양척식 부산지

점 지배인이었던 大和田眞治 외 7인이 공동으로 청

원하여 1923년 12월 25일에 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하남면 수산, 백산, 명례, 파서, 대사, 양동, 귀명 등 7

리, 초동면 김포, 검암 등 2리, 상남면 외산리 일부에 

분포하는 1,057ha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설립된

다. 사무소는 수산리에 자리하였고 조합구역에 대한 

공사는 1925년 7월에 대체로 마무리된 듯하다.27) 

1925년은 미증유의 ‘乙丑年 홍수’가 있었던 해로 

기억된다. 한 해 두 차례 범람을 겪은 밀양수조와 상

남수조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다. 7월에 잠관 

입구 주변 180m가 하상으로 변하였고 연장 540m

의 예림제방 세 곳이 무너져 경지가 침수되고 현지인

과 일본인 가옥 다수가 유실 또는 붕괴되었다. 9월 7

일 미명에 불어나기 시작한 밀양강 수위는 이전보다 

높았고 무너진 제방으로 격류가 유입하면서 파손구

간이 확대되어 피해는 가중되었다. 전후 거듭된 홍수

로 시설물이 철저하게 파괴됨에 따라 특히 적자재정

에 허덕이던 상남수조는 파산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에 조합원 379인의 밀양수조와 85인의 상남

수조를 대표한 김찬규와 宗吉寬太는 평의회 결의로 

1926년 4월 16일 합병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1927

년 3월 8일에 흡수·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28) 사실 

양 지구는 인접함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된 까닭에 공

사와 유지관리에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어 총독부

와 경상남도가 나서 여러 차례 합병을 종용해온 터

였다. 피해복구를 앞두고 양 조합은 상의를 거쳐 잦

은 수해로 개량이 여의치 않은 190ha를 제외한 상

남구역의 밭 20.8ha, 논 53ha, 대지 0.12ha, 잡종지 

2.9ha 가운데 65ha만을 밀양수조의 蒙利面積 713ha

에 흡수하기로 한다. 통합 후 밀양면 가곡동, 상남면 



- 774 -

홍금수

예림·기산·연금리의 경지를 관할할 조합의 명칭으

로 密陽水利組合을 존치하고 가곡동 사무소 또한 그

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신 밀양수조의 면적은 밭 

109ha, 논 693.8ha, 대지 7.7ha, 잡종지 2.9ha를 합

한 813ha로서 이 중에서 관개의 혜택을 보는 경지는 

778.8ha였다.29) 조합장은 김찬규, 神代市藏(1930~ 

1935.3.24), 金義鏞(1935.3.25~1935.6.17), 古川淸

春(1935.6.18~해방 전) 등 松下 인사로 채워진다(阿

部薰, 1935, 182; 中村資良, 1940, 778).30) 

밀양수조 남쪽 연금리와 평촌리의 저습지는 일찍

이 和田淸太郞이 106ha의 개발을 의도했으나 착수

하지 못해 1912년에 대여가 취소된 일이 있다. 1912

년 지적도에는 晩山과 그 북쪽의 구릉지를 연결해 저

지의 논과 갈밭을 둘러친 馬山堤가 확인되는데, 주

체와 시기는 미상이나 수리조합에 앞서 개간이 시도

된 흔적이라 하겠다(朝鮮總督府, 1911). 이들 일체와 

마산리의 상습 침수지를 추가해 개발을 주도한 것은 

1931년 3월 31일 인가된 第二密陽水利組合이었다

(그림 6).31) 밭에 육도를 재배하지만 수확이 불안정하

고 논은 확실한 수원이 없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며 

저지는 내수의 정체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상남면장 

申鉉悳은 1927년 8월 7일 상남소학교에서 토지 3ha 

이상을 소유한 지주 26명과 회합, 제2밀양수조 발기

회를 열고 창립위원 11명을 선출함으로써 광범위에 

걸친 개발의 단초를 마련한다.32) 

개발에 대한 열망에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미루어

온 수리조합 계획은 국비로 진행된 낙동강 개수사업

의 일환으로 1930년부터 밀양강 연안을 따라 제방축

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는데, 그해 6월 신

현덕을 포함한 11인의 창립위원을 대표해 朝鮮興業

(주)33) 삼랑진관리소장 下村忠이 제2밀양수조 창립

위원장 자격으로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이듬해 승인

을 얻는다. 신현덕의 역할은 현지 주민의 반발을 무마

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데 국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

며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下村忠은 평촌리에 사무

소를 마련한다.34) 기간설비 공사는 1931년 11월에 착

수, 1932년 6월에 완료되며 후속작업으로 진행된 開

畓도 연내에 마무리된다.35) 세부적으로 평탄화, 갈아

엎기, 논두렁 조성 등의 기본공사와 함께 부대작업

으로 도로 6조 8.8km의 개수가 추진되었다. 연금리

(57.4ha), 마산리(93.3ha), 평촌리(331.7ha) 소재 밭 

355.1ha, 잡종지 100.3ha, 임야 26.9ha에 도랑 5.5ha

를 합한 487.8ha 가운데 수로, 도로, 택지, 지반이 높

아 관개가 어려운 제척지 등 41ha를 제외한 나머지 

446.8ha를 개량하고 그 중에서 이미 논으로 개간된 

28.6ha 외에 418.2ha를 논으로 조성하였던 것이다. 

관개는 밀양강변에 양수장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확

보하고 54×36m 크기의 필지 표준구 사이로 난 용수

지선 61조 19.1km로 운반·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남들 남단 낙동강변의 외산리 경지는 1940년대 

전반에 개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지명총람』에 

吳農場으로 소개된 곳으로서 ‘일정 때 오태환이 제

방을 쌓고 농장으로 개간하였다.’고 한다(한글학회, 

1980, 55). 구 등기부등본에는 1940년 2월 20일 매

매가 성사되어 6월 19일에 이전이 결정되고 취득자

는 동래군 철마면 와여리의 吳泰煥이었던 것으로 기

그림 6. 상남평의 개간 추이

1924년 지형도 위에 시기별 개간 진전 상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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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다. 고종 21년(1884) ‘철마 오부자’로 불리

는 대지주 가문에서 출생하여 1948년 사망할 때까지 

민족자본 계열의 금융기관에 관여한 사업가이자 교

육자였다(김동철·강재순, 1996; 차철욱, 2001; 김동

철, 2001). 추측컨대, 오태환은 1910년대 말부터 시

작된 호경기에 자본을 증식한 뒤 1920년대 말의 불경

기와 설립요건을 자본금 200만 엔 이상으로 상향 조

정한 <개정 銀行令>(1928.12.24)의 여파로 소자본의 

민족 계열 금융기관이 타격을 입자 회수한 자본을 외

산리의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법인 龜山學園(현 東萊

學園)에 투자한 것 같다. 개발은 조방적으로 이용되

던 자연제방의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을 것으로 보며,36) 1956년 지형도에도 동일 지역

은 논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방 후 6·25 동란중인 1952년 3월 10일에는 三

南水利組合이 결성된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500여 

ha를 개발해 1만 여 석의 미곡을 증산할 요량으로 문

이호와 조중환이 주도한 조합으로서 당해 사업비로 

계상된 12억 원의 정부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

이었다. 그러나 삼남수조는 출범 6개월만인 9월 30일

에 제2밀양수조와 함께 密城水利組合으로 통합된 듯

한데, 신설 조합의 몽리면적(1,003.7ha)이 제2밀양수

조의 450ha에 삼남수조의 553.7ha를 더한 수치와 같

았기 때문이다. 통합과 함께 삼남수조 구역은 밀성수

조 南地區로 명명되었다(그림 7)).37) 이후 밀성수조는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8)의 1郡 

1組合 원칙에 따라 1961년 12월 13일 인가된 密陽

土地改良組合 밀성지구로 재편되며, 남지구는 1968

년 8월 7일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1973년 4월 25

일부터 密陽農地改良組合 확장지구로 관리된다(농

업진흥공사, 1974, 258-259; 農地改良組合聯合會, 

1981, 520-521). 

남산리와 조음리 일대 산간 계곡에서 흘러나온 상

남천은 현재 낙동강으로 들어가지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까지는 외산리를 동서로 가로질러 밀

양강으로 유입하였다. 갈대가 무성했던 산기슭의 하

천변 상습침수지는 사업가 柳麒鉉이 매입·개발한다. 

오태환 이후 사적으로 개간에 나선 또 다른 사례인 것

이다. 해당지역 일부 필지의 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

면 잡종지, 임야, 구거로 구성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 

현지인, 일본인, 동양척식, 조선흥업 사이에서 이루

어졌으며, 해방 후 1959년에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의 정광호가 호주상속으로 취득하고 이를 1973년 3

월 31일 같은 주소지의 유기현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

인된다. 비닐 제품을 제작하는 성형제조업에 종사하

여 부를 축적한 유기현은 저습지를 매입하여 1975년

에 일차 공사를 마친다.38) 그러나 시기별 지형도 비교

를 통해 개발지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해를 입었고 

미루어온 복구공사는 1980년대 중반 농지개량조합이 

소속 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유기환의 경지 약 20ha를 둘러싼 제방은 원 

밀양농조 하남지구의 용·배수로 둑과 지방하천 관할 

주체인 밀양시가 상남천을 개수할 때 쌓은 둑이다. 

마지막 남은 상남면 동남단의 낙동강과 밀양강 합

류지점은 1970년대 후반 밀양농조 확장지구로 개발

되어 1983년 6월 경지정리에 의한 환지를 종료한다. 

4. 개간지의 수리관개와 토지이용

1) 치수 및 관개 체계

상남평야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에는 낙동강 하류

의 수문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치수계

획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공

그림 7. 밀성수리조합 남지구 제방 공사 

자료: 大韓水利組合聯合會, 1959, 韓國의 水利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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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교롭게도 밀양수조와 상남수조를 비롯해 낙동강 연

안의 수리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1925년의 대

홍수였다. 재해복구를 겸해 거시적이고 단계적인 치

수방안을 강구하는 전기가 된 것인데(池田泰治郞, 

1925),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식림 및 사방공사, 

유로이동을 막고 수심을 유지하여 수운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한 준설, 삼랑진~물금 사이 약 16km에 달

하는 협착부의 굴착과 가옥 이전, 제방축조, 南江放

水路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80-183, 188-189; 朝鮮總督府, 1937, 327, 

333).39) 그러나 홍수에 대한 인위적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이 최근의 일임을 감안하면40) 치수대책은 

현지 상황에 맞게 마련되어야 했으며, 상남저습지의 

경우 하천범람과 아울러 배수의 현안을 동시에 고민

해야 했다. 

사실 하천변 비옥한 충적지의 개발이 지체되고 오

랫동안 갈대와 수초가 무성한 습지로 남았던 배경

에는 잦은 범람과 불량한 배수가 있었다(八尋生男, 

1911). 갈밭에서 신탄, 사료, 비료, 지붕재료를 얻어 

생활하던 관행, 그리고 피수를 위해 산지에 연해 자리 

잡은 농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지를 오가며 영농해

야 하는 제약도 경지개발을 지체시킨 원인의 하나였

다. 그러나 상남저습지의 개간을 위한 선결과제는 빈

번한 침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장치로서 제방

을 축조하고 경지에 고인 물을 밀양강과 낙동강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일이었다. 

外水와 內水 모두를 고려한 방책이 요구되었던 것 

이다. 

삼문동의 율림과 예림리의 운례수는 비보를 겸한 

전통방식의 수해방비책이었지만 저습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는 걸림돌이었다. 결국 운례수

는 밀양수조가 쌓은 상폭 0.9~1.8m, 연장 5,400m 

규모의 제방으로 대체되는데, 1909년 6월에 탁지부

대신이 인가한 2만 엔의 起債는 제방성토(4만 2,900

㎡), 제방부지 및 채토지(7만 2,600㎡) 매입, 배수갑

문 건립, 承水路 개착, 배수로 및 도로 조성 등을 추

진하는 원천이었다. 1911년 6월에는 식산은행으로부

터 14만 엔의 거액을 차입하여 방수, 배수, 관개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으며,41) 그해 8월 홍수에 

무너진 제방은 평균 높이 6m, 상폭 1.8m, 하폭 27m 

규모로 견고하게 개축되었다. 제방 양 사면에 띠와 강 

버들 같은 속성 초목을 식재하였으며 그로부터 획득

한 잡풀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추가될 수 있었다(朝鮮

總督官房土木部, 1920, 177; 大橋淸三郞 등, 1915, 

861). 이후 1916년 7월 홍수에 부분적으로 침하 및 

파손된 제방 2,160m 구간은 이듬해 보강되었고,42) 

1920년 7월에 훼손된 2,700m 구간도 복구작업을 거

쳤다. 대체로 제방의 높이를 올리고 폭을 넓히는 보

강공사였다. 이례적이었던 1925년 수해에 원형이 크

게 훼손된 예림리 1호 제방은 원 위치에 복구하는 것

이 어려워 뒤로 물려 신설하고 중앙의 남북방향 2호 

제방은 상남수조로부터 편입한 구역을 아우르도록 

3,600m 길이로 축조하되 높이는 을축년 홍수 위에서 

60~90cm 여유를 두도록 설계하였다.43) 

그림 8. 승수로·배수로·연금천 배수갑문

배후산지에서 경지로 유입되는 내수를 통제하기 위해 산기슭을 따라 등고선 방향으로 승수로를 조성하였다. 승수로와 평지의 

배수로에 모여든 물은 갑문을 거쳐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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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는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훨씬 복잡

한 작업이었다. 충적지는 하안에서 배후산지로 가면

서 경사가 완만해지므로 홍수가 발생하면 산지 인근

의 저지가 먼저 침수되고 하천 방향으로 서서히 범위

를 넓혀 가는데, 일반적으로 밀양강물이 줄어들 즈음 

작천협곡에 막힌 낙동강물이 역류해옴으로써 상남들

의 침수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강우까지 재개된다

면 수위조절은 더욱 난망해진다(八尋生男, 1913a; 

1913b). 자연상태의 소하천 유로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수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본류인 밀양

강과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즉시 기능이 마비

되기 때문이다. 제방을 사이에 둔 하천과 경지의 수위

차를 이용해 배수문을 여닫는 방법도 하천수위가 장

시간 높게 유지되어 내수의 저류가 길어진다면 제대

로 작동할 수 없다. 게다가 배후산지에서 흘러내린 물

을 모아 배출하는 승수로가 구비 내지 정비되지 않

아 다량의 흙탕물이 일시에 평지로 쏟아지기 다반사

였다. 이처럼 한계를 내포한 상남들의 배수는 기본적

으로 중앙 저지의 자연유로와 지구 남단에 설치한 갑

문을 활용하는 한편, 산야의 경계지점에 승수로를 조

성하여 경지에 내리는 빗물의 4배에 달하는 배후산지

의 내수를 모아 적절한 지점으로 유도해 배출하는 방

식이었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77; 八尋生

男, 1914; 그림 8). 1917년에 1.8㎞ 구간에 걸쳐 승수

로의 폭을 7.2m로 확장하는 개축공사가 실시되었고 

1925년 홍수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는 1926년 4

월 초순에 이루어진다.44) 

저습지 개간은 방수 및 배수 설비와 함께 토대를 

갖추고 수도작에 필수한 충분한 양의 관개용수를 확

보함으로써 완결된다. 상남들에서는 용두보가 핵심

에 있었다(그림 9). 용두산 북록에 막은 일명 松下洑

에서 취수된 관개수는 사이펀(siphon) 원리에 따라 

분출점과의 고도차에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에 추

동되어 이동하는데, 324m의 터널 통과 후 한 갈래

가 駕谷用水支線을 거쳐 31.5ha의 경지로 유도되

고 나머지는 도수로를 따르다가 잠관을 통해 밀양강

을 건넌 다음 密陽用水幹線에 실려 619.3ha의 들녘

에 주입되었다. 상남수조의 관개수는 경부선 밀양철

교 인근에서 취수되어 밀양수조의 것과 평행하게 상

류쪽 조금 떨어진 지점에 묻은 잠관(직경 90cm×연

그림 9. 용두보와 관개체계

1926년 촬영된 용두보는 밀양강을 가로질러 석재를 쌓아둔 형태의 것이었다. 밀양수조 한일 양측을 대표하는 설립자 金贊奎

(우)와 松下定次郞(좌)의 희귀 사진이 보인다. 용두산 터널을 빠져나온 용수는 수조에 일시 고였다가 밀양강 너머 밀양용수간

선을 타고 경지까지 운반된다(釜山日報 1926.7.20, 2면 4-7단; 密陽水利組合災害復舊工事設計書(1933, CJA00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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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70m)을 거쳐 밀양강을 잠류하였다(朝鮮總督府, 

1926, 62).45) 

용두보의 수량은 비교적 풍부했지만 돌을 쌓아 

56m 길이로 축조한 조잡한 구조 때문에 누수가 심했

다. 을축년 대홍수에는 도수로 180m가 파손되고 잠

관 입구가 밀양강 중간에 곧추설 정도로 파손되었으

며(朝鮮總督府, 1926, 61-62), 조합지구 곳곳이 매

몰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겪었다. 상남수조의 경우 취

입부에서 말단까지 용수로 거의 전체가 토사로 매몰

되거나 흔적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잠관 입구는 하

상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훼손되어 복구를 기대할 

수 없었다.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치수설비는 용두보 

아래 乙字형으로 곡류하는 밀양강 본류 목 부분을 종

단하는 삼문동 샛강의 보이다. 평수에 4.5km의 원 유

로를 따르던 강물이 홍수에는 2.1km의 지천으로 밀

어닥쳐 가곡동과 삼문동에 수해를 유발한 것은 물론 

예림리 하안으로 직행하여 상남들을 보호하는 제방

을 파손하는 일이 잦았다. 샛강의 보는 수세를 완화하

는 일종의 조정보로서 『읍지』에 堰, 일제강점기 문헌

에는 密陽洗堰 또는 密陽洑로 소개된다. 인조 9년 이

래 여러 차례 치폐가 반복되었고 가깝게는 1919년 수

해를 겪고 난 뒤인 1924년에 연장 117m 규모로 축조

되었지만, 용재의 부식이 진행된 상황에서 맞은 1925

년 7월 홍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재차 유실된다

(朝鮮總督府, 1926, 61-63). 밀양 일대에 기록된 일 

최대강우량은 바로 그 달 11일의 176mm였는데,46) 

이로 인해 12일 오전 9시 경 밀양보가 허물어져 샛강

의 급류가 밀어닥친 결과 대안의 예림리 제방 216m, 

하안 288m, 탕천촌 아래 제방 90m가 파손되었다. 

밀양수조의 用水, 防水, 排水 등 제반 설비의 복구

공사는 조합장 김찬규 주도 아래 용두보·잠관·용수

로·수문을 개축하여 수원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무

너진 제방을 보강하며, 배수로·승수구·갑문 등의 시

설을 복원 및 확장하는 데 맞추어 시행하였다. 상남수

조 통합 후 신규로 편입한 65ha에 대한 관개는 전적

으로 밀양용수로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용두보의 누

수를 줄이는 한편 수로를 확대하고 제수문을 설치해 

물의 배급을 조절하기로 하였다. 용두보와 취수문 작

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난공사로서 수위가 낮아

지는 1926년 10월 착수하여 12월 말에 마무리되며 

신축 용두보는 높이 1.2m, 연장 56m 규모였다. 잠

관 복구는 그에 앞선 1926년 2월 시작되어 6월에 통

수식을 보게 되며 두께 15cm, 지름 135cm, 길이 3m

의 콘크리트 관 70개가 소요되었다(朝鮮總督府土地

改良部, 1928, 29). 333m에 걸친 돌망태(蛇籠)와 연

장 77m의 수제공 두 곳에 대한 호안공사도 이루어졌

다.47) 

때마침 1927년 11월에는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10개년 개수사업이 시작된다. 밀양일대에서는 침수

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駕谷堤·三門里堤·城內堤를 

축조하고, 읍내와 삼문리를 연결하던 배다리(船橋)

를 철근콘크리트로 교체하며, 밀양보와 용수로 등 훼

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예정되었다. 밀양수조 구역

에 대해서는 밀양강 하상의 토사를 굴착해 예림리 산

록에서 마산리까지 이어지는 제방 9,700m를 수·개

축 및 신축하고 배수를 위해 갑문 2개소를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 호안공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

었다(朝鮮總督府, 1937, 329-330). 조합 차원에서는 

하천수의 유입을 대비해 갑문을 닫았을 때 약 100ha

의 저지에 고일 내수를 처리하기 위해 승수로를 30m 

정도 연장·확대하고 배수문(폭 1.8m×높이 2.1m×4

련)의 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1932년

에 완료한다. 또한 제2밀양수조의 양배수장에서 밀양

수조 구역의 배수를 함께 담당하는 방안과 함께48) 누

수가 심한 목재의 잠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자는 논

의가 있었는데, 이미 1926년에 복구를 마친 곳을 제

외한 273m 구간에 대해 1932년 4월까지 철근콘크리

트 흄 관(Hume pipe 내경 1.37m×길이 2.4m)으로 

대체한다는 복안이었다.49)

그럼에도 설비의 피해와 복구는 반복된다. 1933

년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내린 459mm의 호우

에 예림리의 배수갑문과 제방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

생하고 승수로가 매몰·붕괴되며 용수간선과 배수로

가 파손되었다.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강우

에도 용두보 56m가 유실되고 용수간선 108m가 붕

괴되었으며 상승수로 414m가 매몰되었다. 하승수로

는 파열 83m, 붕괴 196m, 매몰 840m의 피해를 입

었다.50) 설비는 파손 즉시 복구되었지만 배후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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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입되는 내수의 피해가 작지 않았던 만큼 예

방차원의 조처도 필요해 1935년에는 평촌, 마산, 동

산, 외산, 조음 등 5개 리에서 사방사업이 추진된다.51) 

예림리에서 마산리로 이어지는 제방 바깥쪽 사면에

는 1936년 3월 말까지 30cm 간격의 버드나무 군락 2

만 7,250㎡를 조성하였다.52) 1938년 무렵 밀양수조

는 호안공사와 9.7㎞의 제방 개수를 거쳐 안정화되었

으며, 갑문을 비롯한 다양한 치수설비가 구비될 수 있

었다(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8, 149). 핵심설비

인 용두보(높이 1.2m×길이 56m)는 초당 1.98㎥의 

용수를 취입해 공급해오다 1950년대에는 높이 1.8m, 

길이 82m, 취수량 2㎥로 제원을 달리하고, 1970년 

자료에는 연장이 146m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1977년에는 높이가 3m, 길이가 154m로 바뀐다(朝

鮮總督府土地改良部, 1928, 29; 大韓水利組合聯合

會, 1959, 137, 438-439; 농업진흥공사 1971, 157; 

1978, 483). 지금은 높이 0.7m, 마루폭 1.5m, 길이 

140m, 몽리면적 592ha 규모의 주수원공으로 관리되

고 있다.53) 

연금리, 평촌리, 마산리의 경지를 관할구역으로 가

진 제2밀양수조의 제방은 1925년 홍수위보다 3m 정

도 여유를 두어 안전을 기하였다. 전체적으로 표고가 

낮아 침수에 취약한 지구의 특성상 배수에 만전을 기

해야 했는데, 집수면적 1,051ha 가운데 584.5ha의 물

은 서·중앙·동 배수로를 거쳐 종점에 설치한 중앙배

수갑문(폭 1.8m×높이 1.8m×4련)을 통해 제방 바깥

으로 배출하였다. 갑문 폐쇄 후의 내수는 기계배수로 

처리하되 일 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이례적이었던 

1925년 7월 11일의 176mm 다음으로 많았던 1916

년 7월 23일의 89.3mm를 이틀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중앙배수로와 서배수로의 물은 중앙배

수갑문으로 통과시키며 이 가운데 1련은 기계배수에 

이용하였다. 밀양수조의 승수로에서 배출된 물과 지

구 서부의 산지인근 466.5ha로 유입되는 내수는 북·

서 승수로를 통해 지구 내 저지로 유도한 다음 배수갑

문을 통해 밀양강으로 배출하였다.54) 

관개는 100마력의 중유기와 구경 66cm의 펌프를 

가동해 양정 5.4m 높이로 초당 0.78㎥의 밀양강물

을 양수해 450ha를 관개하는 방식으로서 양수장은 

마산리 晩山 동쪽의 제방 끝 지점에 조성하였다. 밀

양강에서 양수장 수조에 이르는 도수로는 바닥 넓이 

10.8m, 연장 639m 규모로서 배수로를 겸하도록 설

계하였다. 관개수는 밀양강에서 제방까지 길이 360m

의 수로로 인수한 다음 갑문을 열어 제방 안쪽으로 유

도하고 계속해서 양수장까지 송수한다. 배수는 역으

로 중앙 및 서 배수로 종점에서 시작하여 갑문과 수로

를 거쳐 밀양강으로 방출하는 형태였다. 용·배수 겸

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로 바닥을 수평으로 유지하

여 양 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용수로는 양수장

에서 시작하여 지구 동부의 제방에 연해 북쪽으로 달

려 북승수로 배수갑문(2.7m×3.6m×2련)까지 이어

지는 간선 1조(4.2km)와 지선 8조(11.4km)로 구성

된다. 특별히 밀양수조에서 관개하고 남은 물은 북승

수로를 잠관으로 횡단하는 309.6m의 連絡水路를 매

개로 지구 내 5호 용수지선으로 유도하여 재활용하

였다.55) 1933년 6월말~7월초의 수해를 겪은 뒤에는 

250마력의 원동기 1대와 200마력짜리 2대를 보강하

여 양수 및 배수능력을 향상시켰다(朝鮮總督府農林

局, 1932, 36-37; 1937, 32-33).56) 제2밀양수조는 

1952년 9월 30일을 기해 密城水利組合으로 계승되

며 300마력 전동기 1대, 250마력 3대, 150마력 1대 

등 총 5대의 원동기를 가동해 1,003.7ha의 면적을 관

개하고자 하였다. 몽리면적이 크게 증대된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명한 삼남수조 구역을 통합하였기 

때문이다(大韓水利組合聯合會, 1956, 442-443; 大

韓水利組合聯合會, 1962, 146-147).57) 

1981년 밀양군 통계연보에는 상남면의 농지개량

조합 몽리면적이 919ha 규모인 것으로 보고된다. 南

山池에 의해 관개되는 면 서부의 남산리와 조음리

의 103ha를 제외하면 밀양강변 상남들의 몽리면적은 

816ha로 계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때 1990

년 시점의 상남들 몽리면적은 1,591ha로서 1995년

과 2000년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밀양군, 1982, 

178-179; 1991, 112; 밀양시, 1996, 79; 2001, 104). 

현재 상남들의 수리관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하는 취입보(용두보), 유도보, 예림(2004년)·외산

(1984)·금동(1950)·연금(1950)·평촌(1950) 양수장, 

밀성(2017)·광탄(1986)·확장(2008) 양배수장,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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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남들의 관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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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밀양(1992)·외산(1971) 배수장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밀양시가 관리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농지를 개간한 유기현의 설비가 보조기능

을 수행한다(그림 10). 밀양시는 밀양보를 두고 홍수

유출을 조정하는 한편 2004년에는 고무재질의 수중

2보(높이 2.5m×길이 226m)를 설치해 상남들 용수

공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촌락 배후의 농경지를 대상

으로 한 몽리면적 2~3ha의 기산지(1943년), 인산지

(1945), 이연지(1946), 내금지, 배죽지 등을 주 수원

으로 관할하고 있다(한글학회, 1980, 51, 53-54). 

2) 토지이용

고종 22년(1885) 대홍수에 밀양강 하류의 논 

230ha, 밭 600ha, 기타 1,000ha가 15일간 침수되었

다(朝鮮總督官房土木部, 1920, 130, 133). 수치를 

통해 저습지는 논보다는 밭으로 이용되었고 기타로 

분류된 토지 대부분을 잡종지로 인정할 경우 아직은 

미개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물에 잠기던 

토지 하부는 ‘굴게’라 불리는 유기질 점토로 두텁게 

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들과, 갈대 등 향쑥속

(Artemisia) 식물유체가 섞인 분해가 불완전한 퇴적

상을 말한다(權赫在, 1986, 70; 曺華龍, 1990, 109, 

126). 민물과 짠물이 섞인 汽水가 드나들며 갈대가 

밀생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 듯하며, 밀양강에 바다

를 오가는 은어가 풍족했다는 기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田中愼一, 2003; 경상도속찬지리지). 

김해 일대 7,100ha의 광활한 蘆田에 필적할 수는 없

지만 밀양강 하류의 갈밭도 비교적 넓었고 1911년 무

렵 민유노전 10a에서 상등의 갈대 64束과 하등 22속

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갈대는 손가락 굵기

로 1.8~3m 정도 자라난 음력 7~8월에 채취하는데, 

질이 우수한 眞木은 돗자리와 갈삿갓(雨笠)의 원료가 

되고 茅良은 담장 및 지붕 재료로 쓰이며 질이 떨어

지는 秋木은 연료로 베어냈다(福岡榮太郞, 1912). 

물 빠짐이 좋은 밀양강 연안 사질양토의 자연제방

은 땅콩재배에 적합하였다. 다른 곡물의 적응이 어려

운 토질에서 재배되며 수확 후 남은 줄기는 퇴비로 

순환되는 이점이 있었다. 10a 당 수확량은 300~600

근으로서 많은 편이고 품종도 1912년부터 伏莖種에

서 대립의 立莖種으로 대체되었다. 밀양 일대 곡물상

이 매입한 2등품 이하의 땅콩은 부산과 마산의 과자

점에 판매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은 대부분 일본 코

베의 商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부는 영

국, 홍콩, 캐나다, 호주로 반출되었다. 1ha 당 종자, 

제초, 정지, 비료, 파종, 수확, 타락, 선별, 건조, 소작

료 명목의 지출 81엔 70전과 1·2등품 판매를 통한 

180엔의 수입을 보합하면 98엔 30전의 수익을 낳는 

유리한 구조였다(八尋生男, 1911; 南多平, 1913). 밀

양은 또한 잠업의 최적지로서 따뜻한 기후, 저렴한 토

지, 풍부한 노동력, 편리한 교통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주기적인 범람으로 비옥도가 증

진된 사질양토의 미경지는 뽕나무 식재에 더없이 좋

은 환경이었다. 단장, 천화산외, 부북, 부내, 하동, 하

남 등의 유망지 이상으로 상남면의 잠업은 규모가 크

고 활발했다고 한다. 蠶種은 春蠶(又昔·靑熟·小石

九), 夏蠶(新屋), 秋蠶(白龍)으로 분화되고 뽕나무도 

早桑(市平), 中桑(魯桑), 晩桑(十文字)의 차이가 있

었는데, 누에의 掃立(부화)은 춘잠 4월 28일~5월 23

일, 추잠 7월 20일경 시작되며 하잠종은 농번기와 겹

쳐 거의 사육하지 않았다(平野愛之助, 1914). 

상남면의 평야로 禮林野, 藪田坪, 運禮野, 眞木

坪, 耳倉坪, 岐山野, 点一坪, 雨谷野, 柯藪坪, 伊淵

野, 大良坪, 金洞野, 嶺南坪, 廣灘坪, 平村野, 大坪

野, 馬山野, 島嶝坪, 仁山野, 石津野, 東山野, 狐

里坪, 陳建坪 등의 이름이 확인되지만(朝鮮總督府, 

1911) 대체로 촌락 인근에 자리하며 외곽의 드넓은 

상습 침수지는 오랫동안 초생지로 유지되었다. 피수

를 위해 농가가 산지 가까이 입지한 까닭에 경지로부

터 거리가 멀어져 집약적인 이용이 어려웠으며 일상

생활과 촌락경제에서 차지하는 갈대밭의 중요성도 

작지 않아 개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았다. 배수

를 통해 습지환경을 개선하고 관개의 혜택을 더한다

면 생산성 높은 논으로 개량할 수 있는 후보지는 도처

에 있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배수

작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이 부담이었는데, 농민 대

다수를 구성한 단기계약의 소작농은 높은 비용을 감

수할만한 여력이 없어 적극성을 띠기 어려웠다(八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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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男, 1911; Phillips & Clout, 1970). 

밀양수조 설립을 추진할 무렵 松下는 제방설치를 

전후한 논밭의 수확량 변화를 예상하면서 기존의 토

지이용에 관한 중요한 암시를 내비친다. 그에 따르면 

지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습하기 때문에 논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으며 4년에 한 번, 그것도 10a 당 8두 7

승의 저조한 실적에 그치는 정도였다. 저지는 3년에 

한 차례 1석 1두 6승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조

금 높은 곳은 밭을 포함하며 2년에 한 차례 1석 7두 5

승 정도의 수확을 올렸는데, 밭에서는 보리 1석, 콩 4

두가 평균적으로 생산되었다. 가장 높은 지대에서는 

4년에 3년 비율로 농사가 가능하였고 생산량 또한 2

석 6두 7승으로 다른 곳보다 우세하였으며, 밭작물로 

보리 2석과 콩 6두의 추가적인 생산을 기대할 수 있

는 정도였다고 한다.58) 

제2밀양수조가 설립되기 전의 토지이용은 밀양수

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연금리, 평촌리, 마산리 

일대의 토지 504.5ha는 대개 평탄한 범람지로서 필

지의 형상과 면적은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논 

1.95a, 밭 6.2a, 잡종지 4.9a 수준이었다. 논에서 表作

으로 논벼, 裏作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밭에서는 겨

울작물로 보리, 여름작물로 육도를 얻었지만 지반이 

낮아 범람수와 내수에 의한 피해를 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수확량은 등락이 심했다. 평촌리는 6.3ha에

서 논벼 33석, 45ha에서 밭벼 135석, 142.1ha에서 보

리 1,564석을 생산하였으며, 마산리의 경우 31ha에

서 191석의 논벼, 2.5ha에서 13석의 밭벼, 70.9ha에

서 732석의 보리를 거두었다. 잡종지에서는 여러 단

의 蘆草를 취득하였다.59) 

상남면 미경지 개발의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결

정권은 일본인 권력층과 자본가에 있었다. 한반도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일본 식민자본의 동향은 밀양

에서는 松下의 방수·배수·관개사업으로 구체화되며 

상남면 식민을 위한 막후의 미동도 감지되는데, 1908

년 3월에 한국으로의 이주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오

카야마 현 유지가 결성한 韓國農業獎勵組合이 한 예

이다. 그해 10월 12일로 예정된 밀양역전 사무소 낙

성식에 참석하고 토지의 매입과 농장운영을 타진하

기 위해 방한한 이사장 藤原, 이사 水田, 간사 高見

에 따르면, 동서 약 3.93km, 남북 11.8km의 상남면 

저평지 일대에서는 논벼, 밭벼, 보리, 밀, 조, 콩, 팥, 

대마, 담배, 고추, 마늘, 배추, 무, 오이, 호박, 연, 파, 

우엉,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동향

인 松下가 그때까지 300ha의 토지개발에 성공한 것

을 높게 평가하면서 범람만 제어한다면 충적지를 미

답으로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토지 매매가는 농가로부터의 거리, 비옥도, 수·한

해 등에 따라 다르고 밀양강 양안은 뽕나무 식재에 적

합하지만 아직 양잠이 부업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라

는 추가적인 사실도 전한다. 동 조합은 나아가 오카야

마 현 농민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예림리 우곡에서 

高宮, 農場の光, 日の出, 石白, 出雲, 早神力 등 일

본품종과 多多租, 趙同知, 倭平 등 재래품종을 시험 

재배하여 출수일, 성숙일, 나락·현미의 양, 짚의 길이 

등을 비교한 결과, 일본종은 낱알이 크고 수확이 많았

던 農場の光, 재래종은 倭平이 우세하였던 결과를 도

출하였다(田中愼一, 2003). 

1912년의 『土地調査簿』에 집계된 상남면의 토

지 5,820.9ha는 전(3,176.9ha), 답(1,440.5ha), 잡종

지(900.7ha), 대지(131.7ha), 임야(106.5ha), 분묘

(62.5ha), 지소(1.6ha), 구거(0.5ha)로 이용되었다. 산

간계곡의 남산리와 조음리를 제외한 평야부 7개 리의 

토지는 전 3,078.5ha(55.5%), 답 1,285.1ha(23.2%), 

잡종지 900.6ha(16.2%), 대지 119.5ha(2.2%), 임

그림 11. 상남면의 지적(1912)

자료: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2, 土地調査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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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106.1ha(1.9%), 분묘 57.5ha(1%), 지소 1.6ha 

(0.03%), 구거 0.5ha(0.01%) 등 총 5,549.4ha 규모

였다. 논 면적은 밀양수조 관내 예림리(782.4ha), 기

산리(243.4ha), 연금리(181.7ha)에서 넓게 나타났

으며, 수해로부터 안전한 조음리(86.5ha)와 남산리

(68.9ha)는 아직 개량을 기다리고 있는 평야부 마산

리(35.4ha), 동산리(33.5ha), 평촌리(6.4ha), 외산리

(2.4ha)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잡종지는 예

림리(451.7ha), 외산리(129.8ha), 동산리(119.9ha), 

평촌리(97.8ha), 마산리 (63.6ha), 연금리(37.8ha) 순

이었다(그림 11). 

경지운영 및 농업개량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전

문가의 연석회의를 통해 정보가 교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농장, 수리조합, 동척 부산지점, 총독

부 농무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된 

1925년 6월의 회의에서는 녹비, 퇴비, 콩깻묵의 시비 

표준을 정하고 장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종래 상

남면에서는 분뇨, 목회, 양자를 섞은 분회, 짚과 잡초

를 축사에 깔아 만든 퇴비 등을 논밭에 뿌렸는데, 松

下가 밀양수리조합장 자격으로 참석한 부산회의에서

는 질소고정에 탁월한 자운영과 콩 재배면적을 늘리

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가의 화학비료 대신 생초 

100관에 콩깻묵 1枚에 상당하는 유기질 비료성분이 

담겨 토질개량에 효과적이었던 자운영이 장려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1930년 당시 상남면 약 600ha의 면

적에서 자운영이 재배되었고 밀양수조 지구는 10a 당 

대두 300관, 자운영 800관의 수확을 올린 것으로 보

고되었다(朝鮮農會, 1925).60) 

개간지의 토지이용은 수도작에 맞추어졌고 이는 

벼 수확량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밀양수조와 상남수

조가 통합하여 출범한 신 밀양수리조합의 1927년 수

도 재배면적은 699.9ha로 시작한다. 몽리면적 778ha

의 90%에 해당하는 몫이며 이로부터 2만 9,803석의 

벼가 산출되었다. 밭은 81.2ha에 불과하였으며 산출

된 작물은 2,565석 규모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한해

와 수해로 수도 재배면적은 한결같지 않아 1928년에

는 701.5ha로 늘었다가 가뭄이 있었던 1929년에는 

699.2ha로 조금 줄었고 수확도 2만 7,482석으로 동

반 감소한다. 1931년에는 696.6ha로 늘었지만 수확

은 오히려 2만 2,992석으로 줄었고, 1932년의 경우 

695ha로서 근소하게 줄었음에도 수확은 3만 671석

으로 증가한다. 1933년 수해의 영향은 이듬해 통계

에 반영되는데, 재배면적 712.4ha에서 실 수확면적은 

613.7ha에 불과하였으며 수확량도 1만 9,639석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935년 이후 1940년까지의 재배

면적은 1936년의 717.6ha에서 1939년의 726.6ha까

지 다양하였고, 수확량 또한 1936년의 2만 5,201석에

서 1935년의 3만 1,819석까지 차이가 있었다(朝鮮總

督府土地改良部, 1927~1929; 朝鮮總督府農林局, 

1930~1940).61) 

해방 이후 1950년대 전반의 상황은 통계로 정리되

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1954년부터 1963년까지 

밀양수조(밀양토조 밀양지구)의 몽리면적은 791.7ha

로 조금 늘고 수도 수확면적은 696~711ha 선을 유

지하며, 수확량은 1959년의 7,435석을 예외로 한다

면 대체로 1만 3,000석 전후였다. 중간에 775.5ha로 

감소한 몽리면적은 1978년부터 728.4ha로 재차 줄

어 1980년대로 진입하는데, 미곡 자급도가 높아지면

서 상품작물로의 전환이 모색된 결과로 보인다. 1961

년에서 1980년까지의 미곡 재배면적은 1964년의 

611ha에서 1978년의 728.4ha까지 차이가 작지 않

으며 18년 평균치인 700ha 선에서 등락을 반복한다. 

1963년 이후의 생산량 통계는 톤으로 단위를 달리하

며 1968년의 2,163톤에서 1971년의 3,835.9톤까지 

다양하였는데, 백미 144kg을 1석으로 환산하면 각

각 1만 5,020.8석과 2만 6,659석에 해당한다(大韓水

利組合聯合會, 1957~1962; 土地改良組合聯合會, 

1962~1969; 농업진흥공사, 1970~1989). 

제2밀양수조와 그 뒤를 계승한 밀성수조의 몽리면

적, 작부면적, 수확량 추이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맥

락에 부응하며 변화를 거쳤다.62) 상남평에 해당하는 

밀양수조와 밀성수조 관할구역은 밀양토조의 밀양지

구와 밀성지구로 관리된 후 시기별로 7~28개 지구

로 구성을 달리한 밀양농조 단계에서는 밀양, 밀성, 

확장, 상남지구로 운영되지만, 아쉽게도 1980년 이

후 지구단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상남평만의 토지

이용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는 없다. 대신 상남면 전

체를 대상으로 최근까지의 지목별 면적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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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어림해볼 수 있었는데, 특히 논, 밭, 잡종지, 

구거와 관련된 수치는 농업적 토지이용 추이를 살피

는 데 유효하였다. 먼저, 논은 1980년의 1,833.2ha

에서 1990년 1,830ha, 2000년 1,722.8ha, 2010년 

1,609.9ha, 2015년 1,595.3ha로 점차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난다. 1912년의 논 면적이 1,440.5ha이었

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간 꾸준히 증가해오다 1980

년대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상남면 수리(토지개량·농지개량)조합의 작부면

적이 1933년 1,125.9ha, 1935년 1,140.9ha, 1940년 

1,153.5ha, 1954년 1,120.5ha, 1960년 1,130.2ha, 

1970년 1,461.9ha, 1980년 1,474.3ha로서 6.25 전후

복구 시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린 점이 

대신 말해준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30~1940; 大

韓水利組合聯合會, 1957~1962; 土地改良組合聯

合會, 1962~1969; 농업진흥공사, 1970~1989; 밀양

군, 1980~1995; 밀양시, 1995~2015). 

밭은 1980년 699.9ha, 1990년 676.2ha, 2000년 

647.4ha, 2010년 629.3ha, 2015년 622.9ha의 추이

를 보인다. 농업 이외의 토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지만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의 면적이 3,176.9ha에 달했고 수리조합 설

립을 계기로 논으로 대폭 변환된 사실을 감안하면 축

소 폭은 상남수조가 결성된 1916년, 밀양수조와 상남

수조가 통합한 1927년, 제2밀양수조가 창립된 1931

년, 밀성수조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1960년 직후에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습지개간이 진행되면서 형

태변화가 심했던 것은 잡종지도 다르지 않다. 황무지 

상태의 토지가 밭과 논으로 개발된 것인데, 1912년 

900.7ha에 달했던 것이 1980년에는 24.2ha로 크게 

줄었다. 이후 1990년 25.4ha, 2000년 37.3ha, 2010

년 37.1ha, 2015년 43.3ha의 규모로 근소하지만 증

가국면으로 전환되며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수리관개의 가시적 흔적으로 볼 수 있

는 구거는 1912년에 0.46ha에 불과했으나 조합구역

의 정비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1980년에 431ha의 규모를 보였고 1990년에 438.2ha

까지 상승한 뒤 용·배수로의 효율화로 인해 2000년 

217.7ha, 2010년 215.5ha로 줄었으며, 2015년 최근

에는 217.5ha로 미약하게 늘어난 상황이다(밀양군, 

1980~1995; 밀양시, 1995~2015). 

저습지 개간을 통해 획득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지정리가 함께 진행되었다. 제2밀양수조의 필

지 표준구가 54m×36m 크기였음을 상기하면 일제

강점기에도 수로망 사이의 필지는 어느 정도 규칙성

을 띤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시 정리된 면적을 수치

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입수 가능한 통계를 보면 밀

양농조 밀양지구의 경지정리 면적은 1973년 109ha, 

1974년 673.6ha, 1977년 682.5ha로 늘었고, 밀성

지구는 1977년 162.8ha, 1980년 363.2ha로 확대

되었다. 1986년의 지형도에는 이미 상남평야 전체

가 경지정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진흥공사, 

1974~1989; 농어촌진흥공사, 1990~1999). 아울러 

농업시장 개방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미곡수요가 감

소하면서 상남들에서는 배추, 무, 고추, 깻잎, 딸기, 

참외 등 시설 원예작물과 약용작물인 맥문동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5. 상남들의 취락 

효종 3년(1652)에 申翊全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東江遺集』 「密陽志」에 ‘府南은 運禮里, 古谷, 北

谷, 伊冬音里, 舊金洞, 白足里, 馬山里, 東山里, 召

音村, 無量院, 仇朴村, 西田里, 破西幕, 柏山村, 覓

禮里, 揮影藪, 守山縣, 貴命洞, 谷良洞, 牛巖, 祀堂

洞, 守良洞을 거느린다.’고 적혀 있다. 문집에 수록된 

촌락으로 미루어 상남면은 하남면과 함께 府南面으

로 편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府南亦一府大里 

且士族攸處 而以多陳浦田 游民多來輳’한다는 추가

적인 기록 또한 유의할 만한데, 사대부가 거주하는 곳

인 동시에 개간할 수 있는 갯밭(浦田)이 넓어 유민의 

정착이 활발했음을 전하기 때문이다.63) 『여지도서』

(1760년대)에 수록된 <密陽府之地圖>에는 부남면이 

初洞·二洞·三洞面으로 삼분되며 이 가운데 府南初

洞面은 같은 책 坊里條에 上南面으로 대체된다. 지

명으로 현재의 상남면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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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변 상남평을 전방에 둔 마을에는 昌寧曺氏, 

坡平尹氏, 慶州李氏, 驪陽陳氏, 晉陽河氏, 密城孫

氏, 密陽朴氏, 廣州安氏, 驪興閔氏, 平山申氏, 達城

徐氏, 曲阜孔氏, 高靈金氏, 盆城裵氏 등의 성씨가 

집거하였다(표 2). 입향처를 떠나지 않고 터전으로 지

켜오거나 타지로부터 뒤늦게 합류한 성씨였다. 유력

집단은 우곡 龍雲齋, 기산 山泉齋, 연금 履惕齋·樂

賜亭·靜觀堂, 마산 裕遠堂, 동산 迎暘齋 등의 재숙 

및 강학공간을 마련해 가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과

시하는 한편 학맥 형성의 근거로 삼았다(密陽誌編纂

委員會, 1987, 605, 609; 密州徵信錄). 상류층 자제

의 교육과 상호부조를 위한 면 차원의 契 운영도 확

인된다. 1876년에 결성된 上南面 大洞興學契가 한 

예로서 私塾의 제술과 강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고 흉년의 구휼을 목적으로 매 호 2전을 갹출하여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동에서 선정한 임원이 이식하

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金漢睦, 1912). 

상남저습지의 개간을 전후해 취락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된다. 일제 농업자본 주도로 제방과 각

종 치수설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반복되는 홍수를 피

해 산기슭이나 계곡 안쪽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촌락과 별도로 들녘 한 가운데 신촌이 형성된 점

이 주목된다. 주민의 구성과 권력관계도 확연히 달라

지는데, 일본인 지주와 이주농민이 터를 잡고 세를 불

리면서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사회적 분화가 극명해

진 것이다. 상남면 소속 자연촌의 구체상은 ｢密陽志｢

(1652), 『호구총수』(1789), 『읍지』(1832), 『조선지지

자료』(1911),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慶尙

南道地誌調書』(1914), 『密州誌』(1931년경), 『密州

徵信錄』(1936), 『밀양군지명조사철』(1960년대), 『통

계연보』(1976; 1991)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살펴볼 수 

있다. 

예림리에는 運禮(雲內), 禮林, 堂村(雲外), 雲下, 

兩林間, 湯淺村(東村)이 소속되어 있었다. 운례촌 앞

에는 1만경에 달하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凝川(南川) 강변을 따라 운례

수가 조성되었다. 운례를 대신해 禮林이 지역의 상징

성을 담보한 지명으로 부상한 데에는 1634년에 영남

사림파의 宗祖 金宗直(1431~1492)을 배향한 德城

書院이 옮겨와 1637년에 禮林書院으로 개칭, 1670

년에 사액된 사정이 있었다. 吉再와 金叔滋를 계승

해 학문을 정립하고 金宏弼·鄭汝昌·金馹孫에게 전

표 2. 상남평 주요 성씨의 始居 및 集居 

성씨 입향조 입향시기 시거지 집거지

昌寧 曺氏 曺昱先 성종 이연 이연; 무안면 영안동

坡平 尹氏 尹 弘 광해 우곡 우곡

慶州 李氏 李山壽 숙종 우곡 우곡; 삼랑진읍 임천리

驪陽 陳氏 陳大坤 영조 경술(1730) 평촌 평촌

晉陽 河氏 河應三 1926 평촌리 대흥동 평촌리 대흥동

密城 孫氏 孫競訓 고려 태조 밀 성 남정촌 내금; 밀양읍 교동, 내이동...

密陽 朴氏 朴 陟 공민왕 신축(1361) 하남읍 귀명동 연금; 하남읍 우암리...

廣州 安氏 安億壽 단종 부내면 삽포리 기산; 부북면 전사포리, 청운리...

驪興 閔氏 閔 除 세조 부북면 제대리 동산; 상동면 매화리...

平山 申氏 申承濬 성종 부내면 삽포리 예림; 부북면 사포리...

達城 徐氏 徐貴生 선조 초동면 덕산리 우곡; 초동면 덕산리 

曲阜 孔氏 孔興平 영조 초동면 덕산리 평촌; 초동면 덕산리 

高靈 金氏 金誠愚 고종 산내면 임고리 예림; 부북면 운전리 

盆城 裵氏 裵翊焌 고종 무안면 성덕리 외산리 오산

자료: 密陽誌編纂委員會, 1987, 密陽誌, 6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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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묘명현 趙光祖와 金安國

을 매개로 李彦迪·李滉·曺植으로 대표되는 16세

기 영남학파로까지 학맥을 이어준 대유학자의 명성

이 예림리를 전면으로 이끈 것이다(여지도서; 읍지; 

李樹健, 1979; 그림 12). 마을 전방의 밀양강 구간은 

屛川江으로 불렸으며 가곡동을 오가는 屛川津과 禮

林酒幕이 운영되었다(朝鮮總督府, 1911). 1916년에 

상남수조 사무소, 1918년에 警察駐在所가 설립되고 

1936년에는 架橋를 대신해 禮林橋가 놓이면서 밀양

역으로의 이동이 쉬워진다.64) 

湯淺村과 양림간은 일본의 이주농민에 의해 형성

된 촌락이다. 양철마, 泰野村으로도 불린 탕천촌은 

히로시마 현의 湯淺凡平65)이 설립한 마을로서 거주

민은 참나무들(眞木坪)에 인접하여 참나무징(人)으

로 불렸다. 湯淺은 1903년에 한반도로 건너와 삼랑

진에 머물다가 1905년 무렵 비옥한 상남저습지 대부

분이 미개발인 상태에 주목하고 3,000여 ha의 토지

를 구입한 다음 사택을 지어 정착하였다. 마을과 경지

로 물이 넘치는 것을 대비해 높이 105cm 남짓의 제

방 1km를 쌓았다. 후쿠오카 현의 野瀨廣吉도 상남

면 현지 시찰을 마치고 일시 귀국한 차에 농사경영

이 유망하다는 점을 홍보하여 동향민의 이주를 촉진

하는데, 실제로 1905년 4호(4명)에 불과했던 탕천촌

은 1906년 13호, 1907년 20여 호, 1908년 35여 호, 

1909년 50여 호, 1910년 70여 호, 1911년 90여 호로 

성장하며, 이주의 성격도 가솔을 대동한 영구이주로 

전환된다. 1915년 7월 무렵 전체 97호(471명) 가운데 

후쿠오카 현민이 82호(404명)로 최대였고, 오이타 현 

3호, 히로시마 현 3호, 돗토리 현 3호, 오카야마 현 2

호, 시마네 현 2호, 에히메 현 1호, 나라 현 1호가 뒤

를 이었다(大橋淸三郞 등, 1915, 854-859).66) 

탕천촌이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松下의 수리사업과 밀양수조의 설립이 있었다. 홍수

를 막아줄 제방이 축조되어 저습지 개간이 진전되고 

관개수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게 되

면서 경기변동에도 토지가격은 대체로 상향선을 그

렸다. 탕천촌민은 대부분 자신의 농지와 대지주의 소

작지를 경작하는 자·소작농으로서 도작과 담배농사

에 종사하였고 보리·콩·채소를 재배하는 한편 양잠

을 부업으로 경영하면서 호당 2~3인의 조선인 농업

그림 12. 예림서원과 예림리(1912)

전통취락인 예림, 운례, 당촌은 배후산지에 연해 자리하며 제방 안쪽 평지에 들어선 湯淺村은 일본인 이주촌이다. 논 중간에 

전통 수리시설(池)의 흔적이 확인된다. 1680년의 화재로 전소되어 예림리에서 부북면 후사포리로 이건된 ‘예림’서원과 배향인

물인 김종직의 제대리 소재 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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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이주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

운데 단기 또는 중장기 계약노동자로서 일인 소유의 

토지에서 사역당하는 현지인의 수는 늘어갔다. ‘왜

식 풍속과 언어를 배우려는 현지인이 많아지고 일본

품종, 正條植, 경지정리 등의 새로운 영농방식이 확

산되고 있다.’는 일인 측의 판단은(大橋淸三郞 등, 

1915, 861-865) 고용관계가 일상화하면서 초기의 갈

등국면이 해소되고 종속관계가 굳어져 감을 방증한

다. 삼문동의 율림을 탈취해 개간하는 과정에서 군민

의 묘역을 파헤치고 그것도 모자라 예림리 운례수 부

지까지 차지한 장본인이 湯淺凡平이었던 만큼 탕천

촌은 식민자본에 의한 상남면 침탈의 전위였던 셈이

다. 

기산리의 본촌인 岐山은 『읍지』(1832)에 ‘箕’山

으로 기재되어 키 형상의 산세를 표현한 지명이었

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의 자연촌으로 古谷, 雨

谷(푹실), 千年村(大成洞), 廣灘, 厚生村을 포함한

다. 古魯谷과 古老室로 달리 표기되는 고곡은 15세

기 중반을 넘어서까지 助火院이 운영된 교통요지였

다.67) 면사무소 소재지 우곡은 행정기능을 수행해오

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역대 상남면장은 김찬규(1915

년 경), 陳一度(1920~1921), 閔享植(1922~1924), 

申鉉悳(1925~1931), 閔享植(1932~1939), 若松伸

(1940~1945) 등으로서 패망을 앞둔 시점을 제외하

면 지역 내 유지가 담당하였다. 습지개간과 함께 평야 

한 복판에 들어선 천년촌은 대다수 주민의 출신지역

을 반영해 福岡村으로 불렸고 짐일등이라는 이칭을 

가졌으며 해방 후에는 대성동으로 개칭되었다. 광탄

은 밀양강 건너 하동면 임천리로 가는 나루 인근의 소

촌이었고 그 남쪽의 후생촌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무렵 조성한 일본군 비행장 자리에 6.25 피난

민 구호를 위한 國民厚生住宅으로 설립한 촌락이었

다(그림 13).68) 평야 중간에 들어선 난민촌은 1973년

에 시행된 농지개량조합의 경지정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금리는 伊冬音(伊淵), 舊金洞(內金), 金洞驛(外

金), 米谷(四美谷), 龍淵(晚林) 등의 자연촌을 두고 

있다. 이동음(이담)은 과거 諸·孫·尹 세 성씨가 세거

한 部曲에서 출발하며, 구금동은 일명 金山으로 불리

다 내금으로 지명을 달리해 오늘에 이르는데 원 伊冬

音驛 터로 추정된다. 『경상도지리지』에 소개된 伊冬

音 新驛은 노변인근으로 역이 이전되었음을 시사하

며 15세기 후반부터 기록에 등장하는 금동역에 해당

할 것으로 본다. 금동이 안금동(內金)과 밖금동(外金)

으로 분화된 정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大馬 1필, 中

馬 2필, 卜馬 8필이 비치된 금동역에서는 驛吏 245

명, 驛奴 13명, 驛婢 8명이 우역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인근에는 주막이 운영되었다(경상도지리지; 경상

도속찬지리지; 여지도서; 密陽誌編纂委員會, 1987, 

160; 朝鮮總督府, 1911). 일제강점기 연금리의 제2

밀양수조 사무소는 밀성수조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상삼지소로 이어진다. 

평촌리는 너른 갈대밭을 앞에 둔 골짜기 안쪽의 촌

락으로서 대밭골(竹田谷), 밧마, 大興洞으로 구성된

다. 개간촌인 대흥동은 1930년 경 제방공사에 동원된 

인부의 숙식을 위해 마련한 가건물이 출발점이 되는

데, 제2밀양수조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며 공사가 마

무리 된 후 인력 상당수가 소작인으로 현지에 정착한

다. 상남면 중간 위치를 점하는 평촌리에는 1938년

그림 13. 상남면 촌락의 입지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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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금리로 이전되기까지 제2밀양수조 사무소가 위

치하였고 1970년대에는 5·10일 주기의 정기시장이 

열렸다(金成勳 등, 1977, 407). 마산리에는 공무수행

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馬山院과 無量院의 유서 깊은 

취락을 포함해 갓골과 느리미(晩山)가 자리한다. 마

산원은 임진왜란 뒤 금동역이 이전해옴으로써 馬山

驛으로 기능을 이어가며 『읍지』에 ‘金洞驛 一名馬

山’이라 한 것은 저간의 사정을 일러준다. 무량원은 

무오사화에 김종직이 弔義帝文을 이유로 剖棺斬屍

의 참변을 당한 현장으로서 上川으로도 불린다. 동산

리는 東山, 白足(쥭), 仁山, 洗川, 堂谷, 매나골로 

구성된다. 雲幕鄕 옛 터였던 쥭은 금동역이 마산원

으로 이전되기 전 잠시 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69) 인

산에는 1927년에 公立普通學校가 설립되었고 지금

의 상남초등학교로 이어진다. 밀양강이 낙동강 본류

와 합류하는 외산리는 外山, 吳山, 魚隱洞, 소쿠리굼 

등의 마을을 관내에 두고 있으며, 남단 일부에는 하남

제방이 축조되어 일찍부터 개발의 혜택이 미쳤다. 오

산은 오산벌에 둘러싸인 ‘똥뫼’로서 원지명은 鰲山이

었다. 자라 형상의 산 주위로는 물을 피해 가옥이 밀

집하였다. 

상남들을 앞에 둔 취락은 이처럼 역사가 오랜 전통

촌에서 저습지 개발 후 성립된 개간촌과 6.25 난민 정

착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후생촌까지 다양하였

다. 전통마을은 수해를 의식해 산지지향이 강하고 자

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까닭에 밀도가 높은 반면, 제방 

축조와 함께 평지로 진출한 개간촌은 분산도가 다소 

높고 필지구획에서 규칙성도 드러난다. 취락 내부의 

변용은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할 것으로 보는데, 일

본 농업자본의 침투에 의한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라

는 공통의 흐름에 놓인다. 침탈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912년 토지조사부에서 湯淺凡平, 松下定次郞, 한

국흥업(주), 동양척식(주), 밀양수조 등 유력자와 주

요 기관 소유의 토지를 분석하였고, 전수조사는 아니

었지만 그런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 중심인물과 기관은 예림리 토지 전체

의 2%(62.4ha), 외산리의 5.4%(23ha), 기산리의 

14.2%(57.6ha), 평촌리의 17.2%(83.2ha), 동산리의 

22.3%(85.8ha), 마산리의 23.4%(72.7ha), 연금리의 

28.6%(121ha)까지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음리

와 남산리를 제외한 7개 리 평균 16.2%로서 결코 작

지 않은 비중이었다. 다수의 군소 일본인 지주와 기관 

소유의 토지까지 계산한다면 비율은 훨씬 커질 터였

다. 1939년에 밀양수조의 43%에 해당하는 332ha가 

일본인 소유였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70) 실상

은 1927년에 밀양수조 답사기를 게재한 일간지의 표

현대로 ‘강안의 옥야 8할’을 소유하고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71) 연 30엔 이상

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총대 

130인 가운데 현지인은 30여 명에 불과했고, 총대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 정수 10인 중 일본인이 7인을 점

하였던 사실과도 부합한다. 과중한 조합비, 속칭 ‘수

세’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현지 농민이 소유지를 방

매한 것도 토지집중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1930년 무렵 부재지주 643명과 현지의 지주 2호를 

제외한 상남면의 농가 1,702호는 지주 겸 자작 10호, 

자작 79호, 자·소작 404호, 소작 1,209호로 구성되었

다. 일대에서는 전통적으로 打租法에 입각해 지주와 

작인이 수확을 반분하였으며, 지주는 공과금을 부담

하고 소작인은 비료대를 지불하는 대신 짚을 취하였

다.72) 수리조합 설립 직후에도 수확이 불규칙하여 잠

정적으로 看坪과 타조에 의거하였지만 구역이 정비

되어 소출이 일정해짐에 따라 定租法으로 전환하여 

지주 60%, 소작인 40%의 분배가 이루어졌다(朝鮮農

會, 1925). 1927년 무렵 밀양수조의 소작료가 10a 당 

최고 4석, 최하 1석, 평균 2석 5두였고, 1909년부터 

1926년까지의 수확량이 최고 4석 6두, 최저 4석, 평

균 4석 3두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작료는 58% 수준이

었다. 타조법에 비해 약 8% 이상의 추가징수가 이루

어진 셈인데, ‘소수의 악한 지주가 조합비 부담을 구

실로 소작인에게 과도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이 암

암리에 자행되었던 것이다.73) 

수리조합의 수익구조는 총독부의 농업정책과 연동

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1922~1931년, 1937~1945

년 두 기간은 産米增殖計劃과 朝鮮增米計劃의 여

파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미곡증산을 위

한 경종법 개선과 토지개량의 핵심사업을 주도한 것

이 바로 수리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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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촉발된 昭和공황에 따라 1931년 가을부터 국

내 미곡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리조합은 재

정적 타격을 입고 조합비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주의 미납과 체납이 속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

리조합은 ‘농촌의 중대한 사회문제’이자 ‘농촌경제의 

암’으로 비춰졌다(李勳求, 1932, 32-34; 李榮薰 등, 

1992, 1-8). 압박에 당면한 상남면의 수리조합에서

도 영세농민의 토지상실과 정액의 소작료를 납부해

야 하는 소작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자영농과 소작인의 희생위에 배를 불린 것은 

식민지 농업자본으로서 근대농법과 임노동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영보다는 평년작이라 해도 20%의 고수

익을 올릴 수 있는 소작제에 기생하였다. 철저한 계

약에 의해 지주권에 대한 예속을 강화한 점에서 토

착 소작제와 차이가 있었다. 소작료 납부기일의 엄

수, 소작미의 품질·운반·포장 등의 책임 이행, 개량

품종 도입, 비료주입, 거주제한, 연대보증, 어용 소작

인조합 가입 등 작인의 의무를 명기한 소작계약을 매

개로 통제를 강화하면서 축적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다(裵英淳, 1983, 201-202, 207-212). 실제로 한국

흥업의 소작계약증서에는 소작료와 공과금을 소작인

이 부담하고 풍흉에 무관하게 지정된 기간과 장소에 

납부하며 체납한 소작료와 공과금 및 기타 손해에 대

한 변상을 2명의 보증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허가 없이 지목을 변경하고 소작을 게을리 

할 때에는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있었다(田中卯三, 

1913). 

일본인 농업자본과 수리조합이 주도한 상남면 개

간은 일면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농지

로 개발되기 전 습지에서 돗자리와 지붕 재료 및 사

료로 사용할 갈대와 토탄을 얻고, 산란과 부화를 위해 

모여든 어류와 조류를 포획하며, 광활한 수초지를 목

축에 활용한 잉글랜드 와시 灣의 펜랜드(The Fens)

와 마찬가지로(Darby, 1983, 60-61), 상남저습지는 

쓸모없는 진구렁이나 극복해야 할 부정적 환경이 아

닌 생활의 원천이었다. 수리조합 운영에 따른 간접적

인 피해도 발생한다. 일례로 낙동강 역류수가 습지 전

역으로 퍼지던 과거에 비해 밀양수조의 제방이 축조

되면서 조합구역 바깥 미개발지에 전답을 두고 있던 

농민에게 수해가 가중된 일이 있었다. 서부 산지에서 

흘러내린 물을 배수하기 위한 승수로의 출구까지 그

곳으로 열려 이중의 피해가 초래되었다. 문제를 밀양

수조에 진정해도 시설보완은 물론 해결을 위한 논의

조차 일체 없었다. 여파는 밀양강물을 음용하던 읍내 

2만 여 주민에게도 미쳤다. 상남들로 다량의 관개수

가 송수됨으로써 한발에 극심한 식수문제가 야기되

었던 것이다. 1927년 6월에는 두 달 동안 계속된 가

뭄으로 강물이 마르고 심하게 혼탁해져 민심이 흉흉

하였다.74) 일본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취락은 내·외적 동인에 영향을 받으며 양적으로 

변모하였다. 저습지 개간이 일차로 마무리된 직후인 

1907년의 상남면은 1,657호 7,112명 규모였고 1916

년 4월 조사 시점에는 9,186명으로 늘어난다. 예림리

가 1,846명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산리(1,479), 

연금리(1,263), 동산리(1,074), 마산리(786), 평촌리

(734), 외산리(725), 조음리(689), 남산리(590) 순이

었다. 이주 일본인으로 구성된 탕천촌은 342명 규

모였다. 패망직전인 1944년의 호구는 2,946호 1만 

4,836명으로 보고되며 미군정 체제인 1946에 파악

된 인구는 1만 9,667명이었다.75) 1960년에 3,858호 2

만 1,952명을 기록한 상남면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이촌향도 국면을 맞으며 1976년에는 1만 8,410명

까지 감소하는데, 예림리 5,341명, 평촌리 2,423명, 

기산리 2,322명, 외산리 2,042명, 동산리 1,918명, 

연금리 1,908명, 마산리 1,106명, 조음리 740명, 남

산리 610명의 분포를 보였다. 개간촌의 규모는 양림

간 1,154명, 동촌(탕천촌) 543명, 대흥동 497명, 대성

동 411명 순이었다. 상남면은 2015년에는 4,308호에 

9,923명이 거주하는 취락으로 바뀌어 있었다(內務部

統計局, 1960; 밀양군, 1976; 밀양시, 2016). 그 사이 

농촌경관은 반듯한 필지, 현대식 수리시설, 포장도로, 

양옥으로 대체되는 한편, 농토에서는 경운기, 트랙

터, 이앙기, 파종기, 탈곡기, 바인더, 콤바인, 양수기, 

분무기 등의 농기계·기구가 바쁘게 움직이는 변화가 

있었다. 미곡 중심의 작물구성도 고등채소, 시설작물, 

약초 등으로 다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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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6. 결론

밀양시는 하남읍, 상남면, 부북면, 초동면 등지에 

넓은 평야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밀양시내와 낙동강 

사이 상남면 전방에는 한때 密陽平野로 불리던 곡창

이 펼쳐진다. 해수면이 안정된 직후부터 밀양강과 낙

동강의 운반물질이 쌓여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를 이

룬 범람원으로서 1904년에 시작된 개간 과정을 거쳐 

현재 관개면적 1,590ha 규모의 농경지로 탈바꿈한 

곳이다. 개발이 있기 전 상남면은 장마철마다 작천협

곡과 남해로부터 거슬러 올라온 밀물에 가로막힌 밀

양강물, 낙동강 역류수, 배후산지에서 흘러내린 내수 

등이 고여 다른 지역에 비해 습지가 넓었다. 주민들은 

저습한 환경을 주체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데,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환경에 서식하던 갈대는 

연료, 사료, 공예품 원료, 지붕재료로 긴요하였고, 자

연제방을 포함해 지대가 다소 높은 곳에는 밭이나 상

전을 조성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저지대에서는 4년에 

1~3회 벼를 수확하였다. 예림리 주민들은 마을과 토

지를 보호하기 위해 밀양강변을 따라 마을 숲인 운례

수를 조성하였다. 

전국의 하천변 미개발지는 러일전쟁의 지정학적 

격변을 거친 직후 제정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국

유미간지이용법>에 탄력을 받아 식민자본의 탈취 대

상으로 부상한다. 상남저습지는 일본인 사업가 松下

定次郞이 현지 유력자 金贊奎의 협조를 얻어 1904년

부터 개발을 준비하며 개답을 통한 미곡의 생산을 염

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수리관개에 달려 

있었다. 松下는 위치에너지에 추동되는 사이펀 원리

에 착안하여 용두연에 보(龍頭洑·松下洑)를 막아 수

원으로 삼고, 풍수상 지역 내 성산으로 인식된 용두산

에 뚫은 터널과 밀양강 바닥에 매설한 잠관으로 관개

수를 유도한 다음 최종적으로 상남면 개간지에 주입

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고안하였다.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얻어낸 성과였다. 

개간을 마친 상남면 북부의 평야는 1909년에 설립

된 밀양수조 구역으로 편입된다. 자국의 식량문제 해

결을 위해 총독부는 경종법개선과 토지개량을 수행

한 수리조합의 설립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에 관여한

다. 수리조합은 법과 통치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강력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상남면 중부의 저습지 개

간을 주도한 것은 상남, 제2밀양 등 역대 수리조합이

었고, 남부도 민족자본가에 의해 개발된 일부를 제외

하면 대부분은 하남수조, 밀성수조, 밀양토조, 밀양농

조 체제에서 완결된다.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하천

수의 범람을 막아낼 제방을 높고 두텁게 구축하고 양 

사면에 초목을 심어 강화하였다. 배수는 저습지 개간

의 핵심으로서 배수로, 갑문, 배수장과 함께 배후산지

에서 흘러내리는 내수 처리를 위한 승수로 체계를 갖

추었다. 농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용두보를 활용해 확

보하고 밀양수조에서 관개한 다음 배출한 여수를 일

부 재활용하거나 밀양강물을 양수해 충당하였다. 확

보한 농지는 주로 논으로 활용되었고 기존의 밭 일부

도 개답을 위한 추가 작업을 거쳤다. 개간지에서는 이

모작으로 일본산 신품종 벼와 보리를 재배하였고 육

도, 콩, 연초, 자운영의 산출도 적지 않았다. 

상남저습지의 전통촌락은 피수를 위해 종남산 줄

기가 남북으로 달리는 서부 산지에 기대어 형성되었

고, 경지개발과 함께 제방이 축조됨으로써 평야 한복

판에는 湯淺村을 필두로 양림간, 천년촌, 대흥동 등

의 개간촌이 새로 조성된다. 개간을 계기로 토지소유 

구조에서 일본인 지주와 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주농민과 현지인 사이의 사회적 차별은 점차 심해

진다. 토지 일체를 소작에 붙이는 대지주와 일부를 자

작하고 나머지를 소작시키는 소수의 대농을 제외하

면 경작의 주체는 자·소작농과 다수의 순 소작농이

었는데, 일인 농민은 현지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해 영

농에 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옥하고 관개수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경부선 밀양역을 둔 

상남평야의 농업생산관계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외적 강제가 관철되는 강화된 지주제의 한 형태

인 계약소작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과도한 조합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영세지주는 토지를 잃고 소

작인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습지에서 경지로의 상남면 경관변화의 이

면에는 일본 근대자본에 의한 황무지 침탈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지만, 松下定次郞의 후손을 찾아 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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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하류의 저습지 개간

옥토로 일군 그의 공적을 기리자는 일각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식민지 과거에 대한 현지인의 기억이 하나

가 아님을 알게 된다. 망각의 역사는 환경에서도 재현

된다. 상남저습지의 다양하고 복잡했던 생태환경은 

방수와 배수를 거쳐 개간된 뒤 단일작물 지향의 단조

로운 경관으로 재구성됨으로써, 파괴적인 범람에 완

충작용을 수행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기능하

며 삶의 터전으로 존속한 과거의 역할을 더 이상 이어

갈 수 없게 된다. 남해 조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낙동

강 하구의 수문과 둑, 증수의 주원인이었던 남강의 물

을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방수로, 밀양강 상류의 댐으

로 인해 홍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진 상남평야

가 지난날 철마다 물에 잠기던 저습지였던 사실을 기

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주

1) 1925년 7월 9일 오전 9시경 밀양수리조합 구역으로 물이 

직접 들이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924년에 막은 密陽

洑 36m가 유실됨으로써 강물이 제방을 넘어 맹렬한 기세

로 湯淺村으로 밀려든 것이 화근이었다. 12일 오전 9시 경 

보 147m 정도가 파손됨으로써 밀양역 일대는 물바다로 변

했고, 예림리 제방 세 곳 600m가량 무너진 데다 낙동강 역

류까지 가세하면서 제방 내부 전역이 침수되었다. 15일에 

다시 제방 하단 100m가 절개되고 18일 전후의 홍수에 밀

양강이 급격히 불어 재차 범람이 초래됨으로써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인접한 상남수리조합 구역은 제방을 갖

추지 못해 불어난 물에 3m나 잠겼다(朝鮮總督府, 1926, 

61-62). 

2) 島潭行程記 入峽記 卷上, 癸未四月 十三日壬子. 작천은 

서울-동래 간 영남로 구간 가운데 문경의 串甲遷과 쌍벽

을 이루는 전략적 요충으로서 행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鵲院과 통행단속을 위한 鵲院關이 세워졌다. 

3) 성천포락의 피해를 당한 지주는 맞은편 또는 하류 2km 이

내에 이생지가 새로 생길 경우 타인의 포락지가 아니라면 

취득할 권한을 가지며, 신생지 면적이 손실 부분에 비해 넓

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전부 차지할 수 있었다. 성천포

락지의 소유주가 여럿일 때에는 취득한 이생지의 명의도 

유실된 토지의 면적과 토질에 비례해 분할되었다. 포락을 

보상할만한 이생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 생길 때까지 

기다릴 권한을 文記로 보장받는다. 즉, 포락지를 전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자리에 이생지가 생겨도 타인이 허

가 없이 자의적으로 갈대를 심거나 개간하여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설사 강행하더라도 

포락지주의 요청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다. 피해 토

지가 없이 땅이 새로 생겼을 때에는 먼저 점유해 개간하는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포락 후 이생지를 취득한 뒤 기존의 

포락지에 재차 이생지가 형성되었다 해도 상류 또는 맞은

편에 피해를 당한 지주가 달리 없다면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도 무방하였다. 

4) 員은 契(도리)와 같이 坪의 의미를 가진다(度支部, 1909, 

土地調査參考書, 4). 

5) 訓令照會存案 第12冊 訓令 第4號, 1900.10.1; 第14冊 訓

令 第5號, 1900.12.21 

6) <密陽上南面運禮坪收稅完文>(1885)

7) 訓令照會存案 第2冊 訓令 第1號, 1899.9.4; 第8冊 訓令 

第2號, 1900.6.18

8) 新增東國輿地勝覽 密陽都護府 山川條·土産條; 邑誌 密

陽府 林藪條. 일대는 龍頭山과 馬巖의 두 마리 용이 舞鳳

山의 여의주 하나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라 하여 율림 내에 

造山을 장치하고 乾堤를 조성하여 양자를 갈라놓음으로써 

싸움을 중재하였다고 한다. 

9) 邑誌 密陽府 山川條; 密州舊誌 龍頭山祈雨淵條(密陽誌

編纂委員會, 1987, 570에서 재인용)

10) 純祖實錄 卷14, 11年 辛未 3月 戊寅條

11) 梅泉野錄 卷6, 1910年 庚戌, “湯淺凡平의 南林墓地 간

척”. 湯淺凡平이 1909년 1월 삼문동 말오들(末吾員)의 

황무지 38ha를 貸與했을 때의 일을 일컫는 듯하다(官報 

4298호, 1909.2.11; 4316호, 1909.3.4; 朝鮮總督府官報 

842호, 1915.5.26; 1282호, 1916.11.11). 

12) 各司謄錄 觀察道去來案 2, 報告 第一號(1906.6.16)

13) 密州誌; 泥生浦落ニ關スル調査聽取書(1912) ‘密陽ニ於

ケル調査’ 密陽郡 參事 金贊奎·金宜貞 書記 金晞淵; 朝

鮮總督府官報 826호 1915.5.7; 號外 1915.10.31; 釜山日

報 1939.8.31, 5면 3-9단). 

14) 釜山日報 1917.7.15, 6면 2-3단. 일본인회 회장으로 활

동한 松下는 1919년 12월 가곡동에 금융신탁업체 密陽

財興(株)을 설립하며(中村資良, 1921), 1920년 3월 19일

에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송진리, 영산면 신제리 147ha

의 개발을 위해 都泉水利組合 허가를 얻는다(都泉水利組

合設立許可申請書附組合規約·事業計劃書(국가기록원 

CJA0006568); 朝鮮總督府官報 2284호 1920.3.25; 釜山

日報 1926.7.20, 2면 5-6단).

15) <對韓方針幷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1904.5.31); 駐

韓日本公使館記錄 22, 未耕地經營 韓國農事調査ノ件

(1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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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제국은 1899년 宮內府 內藏司에 水輪課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1902년에 水輪院으로 위상을 강

화하며, 일제의 간섭으로 수륜원 업무가 1904년에 農商

工部로 이속되자 御供院을 신설해 대응한다. 이 무렵 長

森藤吉郞은 <韓國荒蕪地拓殖案>을 제출해 전국의 황무

지를 어공원에 편입시킨 다음 50년 간 개척권을 위임해

줄 것을 청원하며, 개간을 빙자해 국토를 강탈하려는 저의

를 간파한 언론과 지식인의 저항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

하는 대신 어공원의 폐지를 관철시킨다(布達 제45호 宮內

府官制改正(1899.1.23); 宮內府所屬內藏司水輪課章程

(1899.2.7); 布達 제80호 宮內府官制改正(1902.4.11); 水

輪院章程附規則(1902.11.19); 奏本 前水輪院 前平式院

을 農商工部로 前管理署를 內部로 移屬시키되 그 冗官을 

減下하는 件(1904.2.3); 布達 제115호 宮內府官制改正

(1904.5.19); 布達 제121호 宮內府官制改正(1904.7.30); 

尹炳奭, 1964). 

17) 宮內府令 제4호 土地開墾에 관한 件(1906.7.27)

18) 勅令 제65호 土地家屋證明規則(1906.10.27); 法律 제

4호 國有未墾地利用法(1907.7.4); 農商工部令 제50호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1907.7.6); 官通牒 제202

호 三町步ヲ超エサル國有未墾地ニ關スル職權委任ノ件

(1911.7.5); 朝鮮總督府令 제81호 國有未墾地利用法施

行規則(1911.6.29); 朝鮮總督府訓令 제4호 森林山野及

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1912.2.3) 

19) 朝鮮總督府官報 382호 1911.12.5; 570호 1912.7.20; 官

報 4450호 1909.8.9; 朝鮮總督府官報 348호 1911.10.24

20) 水利組合條例(官報 3418호, 1906.4.4), 水利組合設立

要領·水利組合模範規約(CJA0006533), 朝鮮水利組合令

(朝鮮總督府官報 1486호, 1917.7.17)

21) 密陽水利組合事業及成績(1915, CJA0006539); 釜山日

報 1926.7.20, 2면 4-7단; 東亞日報 1927.8.30, 5면; 釜

山日報 1939.8.31, 5면 3-9단

22) 密陽水利組合關係書 密陽水利組合設立認可件·密陽

水利組合規約認可件(1909~1910, CJA0006527)

23) 皇城新聞 1909.8.13, 3면 2단; 東亞日報 1927.8.30, 5면 

24) 密陽水利組合關係書 水害報告書·復命書(1909~1910) 

25) 密陽水利組合事業及成績(1915)

26) 密陽上南水利組合合倂書類綴 上南水利組合規約

(1926, CJA0006737); 密陽上南水利組合水害復舊合倂

事業計劃·水利組合合倂認可申請(1927, CJA0006736); 

朝鮮總督府官報 1234호, 1916.9.12; 1337호, 1917.1.22; 

2471호, 1920.11. 5

27) 下南水利組合認可申請書·下南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22, CJA0006639); 土地改良事業設計書及圖面送付件

(1937, CJA0009541)

28) 朝鮮總督府官報 4090호, 1926.4.10; 57호, 1927.3.11; 

東亞日報 1927.8.30, 5면 

29) 密陽上南水利組合合倂書類綴 密陽上南水利組合合倂

ノ件·密陽及上南水利組合合倂認可申請ノ件(1926); 密

陽上南水利組合水害復舊合倂事業計劃·密陽及上南水

利組合合倂並水害復舊工事施行認可申請ノ件·水利組

合合倂認可申請(1927) 

30) 釜山日報 1935.6.18, 3면 6-7단 

31) 朝鮮總督府官報 1274호, 1931.4.8

32) 東亞日報 1927.8.15, 4면 

33) 東京에 본사를 둔 한국흥업은 澁澤榮一이 주도하여 

1904년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13년에 자본금을 300만 

엔으로 증액하고 사명을 朝鮮興業(주)으로 개칭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 황주, 목포, 대전, 경산, 삼랑진, 부산의 

논 4,000ha, 밭 9,800ha, 잡종지 700ha를 경영하였다(阿

部薰, 1935, 69; 中村資良, 1940, 641; 澁澤榮一傳記資

料刊行會, 1957, 589-594; 李培鎔, 1989).

34) 筒井嘉平 체제인 1938년에 사무소는 연금리로 이전된다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17). 

35) 第二密陽水利組合設置認可申請ノ件 · 第二密陽水

利組合設置認可ノ件 ·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31, CJA0013594); 第二密陽水利組合災害復舊工事認

可書(1934, CJA0008847)

36) 해당 토지는 오태환이 사망하기 직전인 1947년에 매도되

며, 제방건설과 수해에 따른 지목변환을 거쳐 1983년에는 

밀양농조 확장지구로 편입되어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를 마

무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였다. 

37) 東亞日報 1952.4.24, 2면 7-8단; 1953.5.16, 2면 6-8

단; 京鄕新聞 1957.6.11, 3면 1-2단

38) 제보: 柳麒鉉(1937년 생,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603-1)

39) 남조선민보 1948.12.19, 2면 2단

40) 남강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방수로는 1969년에 완

공된다(건설부, 1973, 297; 産業基地開發公社, 1982, 

7-12). 밀물을 유발하여 범람상황을 악화시키는 해수차단 

조처도 순차적으로 취해지는데, 김해수리조합이 1934년에 

건설한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에 이어(朝鮮總督府, 1937, 

328) 낙동강하구댐이 준공된 1987년에 완전한 통제가 가

능해진다. 밀양강 상류 동창천의 운문댐과 단장천의 밀양

댐도 1996년과 2001년에 완공된다. 

41) 密陽水利組合關係書 密陽水利組合起債認可案(1909); 

東亞日報 1927.8.31, 5면

42) 東亞日報 1927.8.30, 5면

43) 密陽江護岸災害復舊工事(1926, CJA0013007); 東亞日

報 1927.8.30, 5면

44) 東亞日報 1927.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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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密陽水利組合 密陽江用水潛管改築工事計畫說明書

(1932, CJA0007950)

46) 密陽水利組合改良工事施行認可申請ノ件(1928, 

CJA0007070)

47) 密陽上南水利組合合倂書類綴 密陽上南水利組合合倂

ノ件·密陽及上南水利組合合倂認可申請ノ件(1926); 密

陽上南水利組合水害復舊合倂事業計劃·密陽及上南水

利組合合倂並水害復舊工事施行認可申請ノ件·水利組

合合倂認可申請(1927); 東亞日報 1927.8.30, 5면; 密陽

江護岸災害復舊工事(1926, CJA0013007)

48) 密陽水利組合改良工事施行認可申請ノ件(1928); 密陽

水利組合災害復舊工事認可書(1934, CJA0008846)

49) 密陽水利組合 密陽江用水潛管改築工事計畫說明書

(1931)

50) 密陽水利組合災害復舊工事認可書(1934)

51) 朝鮮總督府官報 2394호, 1935.1.8

52) 密陽水利組合附近堤防 柳枝植栽工事設計書(1935, 

CJA0014899)

53) 그밖에 배수와 양수를 위한 설비가 확충되는데, 1950

년대부터 1970년까지 200마력의 디젤엔진 2대와 구경 

10cm의 펌프가 마산배수장에 구비되었으며, 예림양수장

에 100마력의 전동기와 구경 6cm의 펌프, 연금양수장에 

20마력 전동기와 구경 2cm의 펌프가 설치된다. 1971년에

는 365마력의 디젤엔진 3대, 구경 10cm의 펌프가 마산양

배수장에 추가되었다. 1977년 통계에는 깊이 46m에서 하

루 2,497㎥를 채수하여 25.1ha를 관개할 수 있는 관정 6기

도 확인된다(농업진흥공사, 1978). 

54) 第二密陽水利組合設置認可申請ノ件·第二密陽水利組

合設置認可ノ件·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1931) 

55)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1931)

56) 第二密陽水利組合災害復舊工事認可書(1934) 

57) 밀성수조는 정비가 일단락된 1961년에 밀양토지개량

조합 밀성지구로 재편되며 전동기는 300마력과 150마력 

각각 1대와 20마력 2대를 구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1968년까지 추가된 전동기는 마산 양배수장(300마력, 150

마력), 7호 양수장(20마력), 9호 양수장(20마력), 1호 양배

수장(250마력), 보조양수장(30마력)에 비치된다. 1973년 

무렵에는 밀양농조 밀성지구가 몽리면적 427ha의 밀성지

구와 380.5ha의 확장지구로 분리된다. 밀성지구의 경우 마

산 양배수장, 7호 및 9호 양수장에 더하여 365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마산배수장이 추가되며, 확장지구는 1

호 양배수장이 확장양배수장, 보조양수장이 동산양수장

으로 명칭을 달리해 운영되었다. 1984년 자료에서는 밀성

지구와 확장지구가 몽리면적 817.7ha의 상남지구로 편성

을 달리하고 30마력의 확장 제2양배수장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土地改良組合聯合會, 1962, 146-147; 1965, 

128-129; 1968, 156-157; 농업진흥공사, 1971, 270-

271; 1974, 430-431; 1981, 490-491; 1985, 466-467). 

58) 밀양수조의 몽리면적은 1906년의 55ha에서 1907년에는 

240ha로 늘었으며, 논 10a 당 수확은 2석 5두에서 4석 6

두, 수익은 13엔 75전에서 26엔 22전으로 상승하였다. 몽

리면적은 1908년 325ha, 1911년 410ha, 1914년 510ha, 

1919년 600ha, 1926년 680ha로 해를 거듭하면서 늘었다. 

대홍수가 있었던 1925년을 제외하면 10a 당 수확은 최소 

4석에서 최대 4석 6두로 그다지 변동은 없었지만, 수익구

조는 작황과 미곡시장 상황을 반영해 다소간 등락이 있었

는데, 전반적으로 1918년 이전에는 25~46엔 수준이었고 

이례적인 1919년의 99엔을 제외하면 이후로는 54~75엔 

수준이었다(密陽水利組合關係書 密陽水利組合起債認可

案(1909); 東亞日報 1927.8.30, 5면).

59) 朝鮮新聞 1931.5.13;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31)

60) 朝鮮新聞 1931.5.13;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31)

61) 1930년 무렵 밀양수조는 새로운 농법에 의거해 볍씨를 

鹽水로 선별하고 正條植을 채택하였으며 녹비를 적극 활

용하였다. 벼 품종은 穀良都, 早神力 등의 개량종이 우세

하였다(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31). 

62) 제2밀양수조의 기본구상은 504.5ha에 대한 공사를 통해 

수리시설 부지 54.5ha를 제외한 450ha를 개량하고 이 가

운데 418ha를 개답하는 데 있었다.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몽리면적은 450ha 규모였고 작부

면적은 1932년의 394ha에서 1938년의 445.1ha에 걸쳐 있

다. 수확량은 1934년의 1만 4,623석이 최소로서 수해 때문

에 작부면적 434.7ha 가운데 403.7ha에서만 수확이 가능

하였다. 반면 1939년에는 442.1ha에서 2만 2,687석의 소

출이 있었다. 기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이 적합했던 것이다

(第二密陽水利組合開畓工事認可圖(1932), CJA0008235; 

朝鮮總督府土地改良部, 1927~1929; 朝鮮總督府農林

局, 1930~1940). 제2밀양수조는 1952년에 출범한 밀성

수조 북지구로 편입되며 1950년대 후반까지 수확면적 

430ha에서 5,967~7,967석의 미곡을 산출한다. 1953년에 

시작된 남지구 공사가 1960년에 마무리되면서 밀양토조 

밀성지구의 몽리면적은 1972년까지 980.7~1,003.7ha로 

상향된다. 작부면적은 432~770.1ha로서 기대에 다소 못 

미쳤는데, 충분한 양의 관개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

닐까 한다. 1961년의 수확량은 8,373석, 1962년은 7,926

석이었다. 다음해부터 수확량은 톤으로 집계되며 작부면적

이 432ha로 좁았던 1963년의 1,199톤에서 761.1ha로 넓

었던 1971년의 4,160.7톤까지 편차가 컸다. 197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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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구가 밀양농조 확장지구로 분리됨에 따라 밀성지구의 

몽리면적은 427ha로 축소되며 작부면적도 동반 감소한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의 수확량은 최소 1,104.4톤, 최대 

2,202.3톤, 평균 1,644.6톤이었다. 같은 기간 확장지구의 

몽리면적은 333.1~380.5ha, 수확량은 732.8~1,598.9톤 

사이로서 7년 평균치는 1,220.4톤이었다(大韓水利組合聯

合會, 1957~1962; 土地改良組合聯合會, 1962~1969; 농

업진흥공사, 1970~1989). 

63) 慶尙南道地誌調書;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

(1931)

64) 嶠南誌(鄭源鎬 著, 1940); 밀양군지명조사철

65) 湯淺凡平은 1907년에 밀양읍의 密陽銀行(合)과 상남수

조의 창립자이다(釜山日報 1917.7.15, 6면 5-6단; 中村

資良, 1923; 1939). 

66) 농가는 2km 범위에 걸쳐 4개 부락으로 산재하였다. 촌내

에 湯淺村消防組와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禮林後樂

貯金組合이 결성되며,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위생위원, 

의사, 산파를 두었다. 전염병 발발 시 밀양군의 避病院을 

이용하였고, 종교생활은 부내면 大谷派 本願寺의 포교소

가 실시하는 출장설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架橋 건너 

삼문동 密陽尋常小學校로 통학하던 아동은 1911년 4월부

터 湯淺이 기부한 부지에 密陽學校組合이 설립한 密陽公

立尋常小學校에서 교육을 받는다. 폭이 90cm에 불과하여 

농번기와 수확기에 우마의 통행이 어려웠던 협소한 도로는 

1915년에 180cm로 확장된다(大橋淸三郞 등, 1915, 854-

863). 

67) 慶尙道續撰地理誌 院宇條

68) 東亞日報 1951.9.11, 2면 6-7단; 1951.11.25, 2면 

5-7단; 1951.12.9, 2면 12단; 1952.2.10, 2면 9-10단; 

1952.3.8, 2면 3-10단; 1952.3.25, 2면 8-9단; 1952.4.14, 

1면 9-11단

69) 雲幕鄕 屬號白足在府南25里(輿地圖書); 金洞驛 古稱

伊冬音驛 壬亂後 移白足又移馬山(密州徵信錄) 

70) 釜山日報 1939.8.31, 5면 3-9단

71) 東亞日報 1927.8.31, 5면. 농가의 수지는 수확한 정곡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과 조합비·지세·공과금·운영비 등

의 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1909년 밀양수조 설립 당시 9엔 

40전의 수익은 1913년에 27엔 90전으로 증가하고 1914년

에 11엔 80전으로 일시 감소하였다가 상승국면으로 전환

되어 1919년에는 일본 내 미곡소동으로 무려 81엔 30전으

로 폭등한다. 1920년에 39엔 9전으로 조정을 거쳐 대홍수

가 있었던 1925년을 제외하면 1926년까지 45엔 34전에서 

61엔 9전의 이익이 창출된다. 그러나 동시에 조합비는 평

균 2엔 70전(1909~1919년)에서 3엔 51전(1920~1926년), 

지세 및 공과금도 1909년의 80전에서 1917년 1엔 50전, 

1918년부터 1923년까지 2엔, 1926년 2엔 50전으로 상승

한다. 운영비는 최저 6엔에서 최고 13엔 사이였다. 게다가 

조합은 1925년 홍수를 계기로 복구를 위한 기채의 연부상

환에 충당할 특별조합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금

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때까지 긴축을 감내해야 했고 그

에 따른 부담은 영세농과 소작농에게 전가된다.

72) 第二密陽水利組合事業計劃書(1931)

73) 東亞日報 1927.8.31, 5면

74) 東亞日報 1927.8.31, 5면; 1927.6.30, 4면 

75) 政府財政顧問本部, 1907, 韓國戶口表; 慶尙南道地誌

調書(1916); 朝鮮總督府, 1944, 人口調査緊急報告; 保

健厚生部 生政局, 1946, 南朝鮮地域及性別現住人口. 일

본인 지주가 남기고 떠난 토지는 적산으로 분류·관리되

다 농지개혁을 거쳐 현지 농민에게 불하되며 그 대략적 상

황은 1955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밀양수조에

서 1.5~2ha 이상을 경영한 농민은 6명에 불과하였고 조합

원 1,862명의 56.2%인 1,047명이 50a 이하의 경작자로 파

악되었으며 인접한 밀성수리조합원의 경우도 1,991명의 

75.3%인 1,500명이 50a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였다(大韓

水利組合聯合會, 1956, 5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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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 나타난 지역의 의미와 지역

지리 내용 조직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의 외적 여건은 배당된 시수 감축, 통합 교육과정 요구 

등으로 인해 점점 불리해졌다. 둘째,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 내용은 지역지리의 비중

이 약 100~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지역학습과 세계 지

역학습이 별도로 구성되었고, 일관된 논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지역을 먼저 학습하기도 하였고, 소규모 

지역을 먼저 학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구와 취락이라는 고정

된 학습 내용을 배우도록 하였다. 셋째,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은 계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조

직되었다. 그 결과 지역지리 비중은 급감하였고 지역은 사례 수준에서 취급되었다. 그리고 지역 간 상호작용과 

지역 변화가 주제나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나 지역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못했다.

주요어 :  지리교육과정, 지역지리, 지역학습내용, 내용조직방법, 지역적 방법, 지역-주제 방법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meaning of region and the structure of contents in 
Korean middle school geography curriculum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2015 version of the national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geography education in the whole 
period has had to cope with difficulties from outside such as the reduction of assigned credit hours and pres-
sures such as integrated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Second, from the period between Syllabus and the 7th 
National Curriculum, regional geography took the majority part of the whole geography education ranging 
from 70 to 100 percent. Also, in this period, Korea and other regions were separated in the curriculum and 
there was no systematic consideration for priority of learning between large regions such as continents and 
small regions such as states. The contents of learning were typical such as natural environment, resources and 
industry, and population and settlement regardless of the scale of region. Third, after the revision of the na-
tional curriculum in 2007, the curriculum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mes of systematic geography not to 
regions. As a result, regions became less important and were considered as specific cases. Interactions between 
regions and regional changes were included only in context of topics and issues and became marginalized. 

Key Words : geography curriculum, regional geography, contents of regional study, method of contents 
organization, regional method, region-them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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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에서 지역(region)은 지리학

의 연구 대상이자 지리교육의 학습 대상으로 학문 정

체성과 교과 정체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등은 지리학의 가장 기본

적이고 오래된 탐구 질문이고, 지역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인 지역적 방법은 오랫동안 지리교육 내용 선정

의 준거이자 내용 구성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1950년대 개성기술적(idiographic) 지역지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1960~70년대 법칙정립적(nomo-

thetic) 계통지리학이 체계화됨에 따라 지역지리학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라고 간

주되었다. 계통지리학에서는 지리학의 기본 개념, 원

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리학의 구조를 과

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고, 많은 지리학자들은 지

리학의 실체적 개념 구조를 확인하거나 지리학의 고

유성을 드러내면서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이 높

은 기본 개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Guelke 

(1977)는 법칙정립적 계통지리학이 공간적 패턴의 일

반 법칙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지역 연구를 간과했

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계통지리학에서 추구하였던 

공간 개념을 생명력이 없는 텅 빈 추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개성기술적 지역지리학의 쇠퇴로 인하여 지

리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상실되었

다고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지리학의 관심이 지역지리학에서 

계통지리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리교

육 내용으로서 지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지역

적 방법뿐만 아니라 계통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나아

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리를 

왜 배워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서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지

식 중심의 내용 조직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

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리 

주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지리교육계에서는 지리적 통찰력과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지리 주제와 쟁점 중심으로 내

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한편 그러한 조직이 지리 정체성을 약

화시키기 때문에 지역지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에 개정된 영국의 지리교육

과정에서도 “학교 지리교육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지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심

승희·권정화, 2013). 최근 우리나라 지리교육계에서

는 지리 주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이 지리적 사고력과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

을 기르는데 적합하지만,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약화

시키고 통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지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역지리를 재조명한다는 의미는 지역지리 중심으

로 회귀하거나 지역지리에 계통적 주제를 어떻게 결

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성격이 과거에 비해 매우 역동

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정 주제를 통해 특정 지역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층적이며, 지리학습의 방향

과 의미 또한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

리 주제와 쟁점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

장과 지리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역지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없다. 다양한 공

간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지리 현상과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도 지리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지리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변화된 지역 개념에 기반 하여 지리교육

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리적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 조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1차 연구

로서 우리나라의 지역지리 내용 조직의 변천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면서 교육과정 개

정 시기마다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단원 구성을 둘러

싼 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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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지역 학습 내용과 그 조직 방법의 변화

육과정 개정 시기별 지리 시수 및 대단원 내용 체계의 

변화를 정리한 후,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교육과

정까지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 내용 중 지역지리가 차

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학습 내용과 그 

조직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지리 비중은 단원명과 내용 성격에 비추어 지

역지리 성격의 단원인지 그 여부를 판단한 후 산출한

다. 지역지리는 대륙별, 문화권별, 경제발전 수준 등 

어떤 기준을 사용하였건 간에, 그리고 대륙, 국가, 지

역 등 어떤 스케일에서든지 특정 지역의 지역성 이해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지역지리로 분류하였다. 

지역지리 내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역 간 관계로 

다시 분류되었다. 그리고 ‘향토 생활’이나 ‘지역과 사

회 탐구’ 단원 등은 지역이 아닌 지도 읽기와 지리 방

법론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리 단원에서 제외

하였다. 

지역 학습 내용과 그 조직 방법의 특징과 문제점은 

지역적 방법에 의해 중학교 지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조직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집중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

학교 지리 내용은 계통적 주제와 지역을 결합하는 방

식으로 조직되어 지역지리 단원인지 아닌지 그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중학교 지리 내용은 내용 조직 방식의 변화에 따른 지

역 개념과 학습 내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 한다.   

2. 중학교 지리 시수 및  

대단원 내용 체계의 변화

1) 중학교 편제와 시수 변화

교수요목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의 중학교 지

리교육은 비록 사회과교육과정으로 일부로 운영되

기는 했지만 비교적 독립된 시수를 배당받았다. 교수

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과는 매 

학년마다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가르치도록 천(川)

자형으로 조직되었다. 교수요목기때 지리는 매 학년

에서 주당 2시간씩 가르치도록 배당되었고(홍웅선, 

1992, 39),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매주 1학년 때 1시

간씩, 2학년 때 2시간씩, 3학년 때 1시간씩으로 가르

치도록 되었다(문교부, 1954). 

제2차 교육과정과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교

육과정의 편제가 1학년에 지리, 2학년에 역사, 3학년

에 일반사회를 가르치도록 중학교 삼(三)자형으로 조

직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지리는 1학년 때만 주

당 3~4시간씩(문교부, 1963), 3차 교육과정에서 지

리는 1학년 때 3시간씩 가르치도록 되었다(문교부, 

1973). 

제4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 학문 영역 간 통합 요

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중학교 지리에 배당된 시수는 

감축되었고, 독립성도 줄었다. 제4차~제7차 교육과

정까지 각 학년마다 2~3개 학문 영역이 묶여 배치되

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지리는 1학년에서 일반사

회와 묶여 주당 3시간, 2학년에서 세계사와 묶여 주

당 2~3시간씩 배당되었다(문교부, 1981). 제5차 교

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주당 3시간씩 지리와 세계사

를, 3학년에 주당 2~3시간씩 일반사회와 지리를 가

르치도록 되었다(문교부, 1987). 제6차 교육과정에서

는 매 학년 지리를 학습하도록 편성되었으나 학문영

역 간 통합 요구가 강해졌다. 1학년에서는 세계사와 

묶여 주당 3시간이, 2학년은 세계사, 일반사회와 함

께 주당 2시간이, 3학년은 일반사회와 묶여 주당 2시

간씩 배당되었다(교육부, 1992). 제7차 교육과정에서

는 1학년과 3학년에서 배우도록 하였는데, 1학년에서

는 세계사와 묶여 주당 3시간이, 3학년에서는 일반사

회와 함께 주당 2시간이 배당되었다(교육부, 1997).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세계사가 국사와 함께 

「역사」과목으로 독립함에 따라 중학교 사회과교육과

정은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만 구성되었다. 지리

는 일반사회와 묶여 1학년과 3학년에서 주당 3시간

씩 가르치도록 편성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

년군제와 교과군제가 도입되어 지리를 몇 학년에서 

어느 정도 가르치라고 제시되지 않았고, 중학교 1~3

학년에서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이 5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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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눠서 가르치라고 명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사회과에 주어진 510시간을 사

회, 역사, 도덕이 1/3씩 나누고, 사회에 할당된 170시

간을 일반사회와 나눈다면 중학교 3년 동안 지리에 

배당된 총 시수는 85시간에 불과했다. 표 1은 교육과

정 개정 시기별로 중학교 사회과 편제와 배당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2) 지리 단원 체계와 시수 변화

교수요목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은 모두 지역지리로 구성되었다. 교수요목

기는 1학년의 「이웃나라 생활」, 2학년의 「먼 나라 생

활」, 3학년의 「우리나라 생활」이라는 과목으로 구성

되었고, 이들 과목에 각각 주당 2시간씩 배당되었다

(강창숙, 2017). 제1차 교육과정도 대단원이 모두 지

역지리로 조직되었는데, ‘우리나라’, ‘아시아 여러 지

역’,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태평양’ 등 대단

원 수로 보면 한국지리보다 세계지리 비중이 높았다. 

제2차~제4차 교육과정은 계통지리로 분류되는 지

역탐구방법 관련 단원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지리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당시 단원 체계는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탐구방법→우리나라 여러 지

방→우리나라 전체 지역→세계 여러 지역→세계 전

체 지역→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로 도식화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대단원 6개 중 5개

가 지역지리 관련 단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지리

와 세계지리 관련 단원이 각각 2개씩이고, 우리나라

와 세계의 관계 관련 단원 1개였다. 제3차~제4차 교

육과정은 계통적 방법에 의해 조직된 단원 비중이 증

가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지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제2차~제4차 교육과정과 달리, 

1학년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러 지역을 학습하고, 

3학년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 지역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지리

를 학습한 후 계통지리를 학습하도록 한 제6차~제7

차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

다. 제6차~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을 학습한 후 계통지리를 배우도록 조직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리 11개의 대단원 중에

표 1.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중학교 사회과에 배당된 수업 시수 및 편제  

교수 

요목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3년간 주당 

평균 지리 

시수⁎

2 1.3 1~1.3 1 0.8~1 0.8~1 1.3 0.9 1 0.8 0.8

사회과 

편제  특성

매 학년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을 모

두 배우는 川자형

지리, 역사, 일반사

회 영역 중 각 학년

에 한 영역만 배우

는 三자형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중 각 학년에 

2~3영역씩 배치

중학교 지리교과서 사라짐

사회( 지

리와 일

반사회)/

역사 

 사회(역사 포함)/

도덕

⁎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사회과 시수 중 지리 영역이 차지하는 시수(지리영역의 대단원 수를 전체 대단원 수로 나눠 그에 비

례하여 시수 계산)를 산출하여 34주로 나눈 후 다시 3개 년도로 나눈 시수임.  

그림 1. 제2차~제4차 교육과정 중학교 지리 단원 체계

지역

탐구방법
⇨ ⇨ ⇨ ⇨ ⇨

우리나라

여러 지방

우리나라

전체 지역

세계 

여러 지역

세계 

전체 지역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



- 801 -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의 지역 학습 내용과 그 조직 방법의 변화

서 지역지리 관련 단원은 8개, 계통지리 관련 단원은 

3개였다. 지역지리 중 한국지리 단원 3개, 세계지리 

단원은 4개였으며,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계를 다룬 

단원은 1개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10개의 대단원으

로 조직되었는데, 지역지리 7개, 계통지리 3개로 제6

차 교육과정에 비해 지역지리 비중이 약간 줄었고, 지

역지리 내에서 세계지리 비중도 감소하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지리 내용은 계통

적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래서 지리 

11개의 대단원 중 계통지리 단원 9개, 지역지리 단원 

2개로 지역지리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2개의 지역

지리 단원에서는 계통지리 중심의 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접경지역,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다뤘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도 계통지

리학의 주요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

문에 지역지리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난 단원은 많지 

않았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계통적 주제 

중심의 단원에서 다루기 힘든 지역을 다룬 단원뿐만 

아니라, 기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후 각 지역의 

기후 특성과 생활 모습을 다룬 단원도 있었다. 

정리하면 교수요목기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가 차지하는 비중

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했던 제3차 교육과정과 계

통지리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2007 개정 교

육과정 시기에 지역지리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교수요목기부터 제2차 교육과정까지는 지역적 방법

에 의해 조직되었다면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

육과정까지 지역지리 비중이 약 60~80% 정도를 유

지하다가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

여 10~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까지 지역지리 단원과 계통지리 단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지역지

리와 계통지리의 구분이 어려워졌고, 지역 개념도 지

역 간 경계가 좀 더 느슨해진 유연한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 

3. 한국 지역학습 내용과  

조직 방법의 특징과 문제점

1) 내용 조직 방법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가 남아 있지 

그림 2. 제5차~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지리 단원 체계

그림 3.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의 지역지리 비중 변화

지역

탐구방법
제5차

제6차~

제7차

⇨

⇩ ⇩ ⇩ ⇩

⇨ ⇨ ⇨ ⇨
우리나라

여러 지방

세계 

여러 지역

우리나라

전체 지역

세계 

전체 지역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

지역

탐구방법
⇨ ⇨ ⇨ ⇨

우리나라

여러 지방

세계 

여러 지역
계통지리 주제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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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중학교 지리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를 알

기 어렵지만 선행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규모에

서 위치, 자연 특색, 인구와 취락, 경제활동의 전형, 

사회와 정치의 개관 등을 이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

였고(홍웅선, 1992), 각 지방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

게 다루지 않았다.2)

내용 체계에 대한 교육과정 문서가 남아 있는 제1

차~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 지역지리 내용 조

직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제1차~제5차 교육과

정은 지역적 방법으로 조직되었고, 제6~제7차 교육

과정은 지역-주제 방법으로 조직되었다. 지역적 방

법으로 조직된 제1차~제5차 교육과정도 넓은 지역에

서 좁은 지역으로 줌아웃(zoom-out)하는 방식과 좁

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줌인(zoom-in)하는 방

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은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줌

아웃하는 방식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 전체 규모에서 자연환경, 산업, 인구와 취락 

등을 배운 후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우리나라 각 지방은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되었고, 다시 중부지방은 충청, 경

기, 강원지역으로, 남부지방은 영남, 호남, 제주도로, 

북부지방은 관서, 황해, 관북지방으로 세분되었다. 교

육과정에서는 세분된 각 지방에서 학습할 내용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줌인하는 방식으로 

지역학습 내용이 조직된 교육과정은 제2차~제3차 교

육과정을 들 수 있다. 이들 시기의 교육과정은 우리나

라 각 지역의 생활을 먼저 배운 후 우리나라 전체 지

역을 배우도록 조직되었다. 각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

여 명시하지 않은 채 각 지역의 위치, 자연환경 특색, 

자원 개발과 산업, 교역, 취락과 인구 등의 학습 내용

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다룬 ‘우리나라

의 자연과 생활’ 단원의 내용도 자연환경 특색, 인구, 

자원과 산업, 교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제5차 교육과정도 줌인하는 방식으로 조직

되었다. 제2차~제3차 교육과정이 각 지역을 명시하

지 않고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면, 제4차~제5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각 지방을 중

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각 지방의 자연환경·인문환경과 생활 특색 간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한 후 우리나라 전체 규모에서 자

연 환경, 자원과 산업, 교통, 무역 및 관광 산업, 인구

와 취락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줌인 방식이든, 줌아웃 방식이든 지역적 방법으로 

조직된 제1차~제5차 교육과정까지 지역학습 내용 조

직의 특징은 지역이 매번 바뀌어도, 그리고 지역 규모

가 달라져도 각 지역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기본적

으로 자연환경(기후와 지형), 자원과 산업, 인구, 취락 

등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빠짐

없이 다루고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내

용 조직은 교수 자료가 많고 내용 조직이 용이하며 완

전한 범위를 갖췄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지역에 관련되는 사실들을 지역이

라는 틀에 의해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

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지역은 지형과 

기후가 중심이 되는 자연 환경, 산업과 도시가 중심이 

되는 인문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모아 놓는 바

구니 역할을 할 뿐이다(조성욱, 2005, 354). 또한 이

러한 방식의 내용 조직의 문제점은 지역만 바뀔 뿐 일

정한 틀을 가지고 내용이 서술되기 때문에 백과사전

표 2. 중학교 한국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 조직 방식 

유형
지역적 방법

지역-주제 방법
줌아웃(zoom-out) 방식 줌인(zoom-in)

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 제2차~제5차 교육과정 제6차~제7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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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버리기 쉽고 학습자가 흥미나 지리적 상상력

을 갖고 지역을 탐구하기보다는 암기 식으로 학습하

기 쉽다는데 있다. 류재명(1998)은 큰 규모의 지역을 

다룰 때나 그 지역을 몇 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다

룰 때나 학습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역을 굳

이 구분하여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학습 대상 지역 규모가 달라지면 학습 주제도 

지역 규모에 적합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적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지역지리 내용은 지역-

주제 방법으로 조직되었다. 지역-주제 방법은 지역

을 범주화한 후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활동이 조직되는 것이다. 지역 인식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단위로

서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그 내

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간

주할 수 있는 공통 속성 내지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

는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권정화, 

2001). 그래서 지역-주제 방법은 각 지역의 동질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즉 

지역의 속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리 주제를 통해 

학습하도록 조직하는 방법이다. 

지역-주제 방법으로 조직된 제6차~제7차 교육과

정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규모를 세분화한 

후 가장 하위 지역별로 학습 주제를 제시하였다. 단원 

조직을 보면 제1차~제5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우리나

라 전체 규모의 학습 단원을 없애고, 중부지방, 남부

지방, 북부지방을 대단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중

부지방은 수도권, 관동지방, 대전권으로, 남부지방은 

호남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로, 북부지방은 관서지방

과 관북지방으로 세분하고 ‘인구·사회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이나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관

동지방’ 등 주제를 제시하였다.  

제6차~제7차 지역-주제 방법에 따른 지역학습 내

용 조직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과 세계 간 상호작용

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받았다. 2007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계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국지리 관련 내용을 세계지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그리고 지역보다는 주제를 중

심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통합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을 다루는 지역지리 단원은 대

폭 축소되었다. 

2) 지역 구분과 학습 내용의 문제점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의 지역은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1차로 중부 

지역적 방법: 제1차~ 제5차 교육과정 지역+주제 방법: 제6차~제7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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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학교 한국 지역지리 내용 조직 방식



- 804 -

박선미

지방, 남부 지방, 북부 지방으로 구분된 후, 2차로 중

부지방은 수도권, 충청권, 관동지방으로, 남부지방은 

호남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로, 북부지방은 관북지방, 

관서지방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지역학습은 우리

나라 규모와 제2차 구분된 지역 규모에서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이렇게 경직된 지역 구분과 학습 내용 제

시는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것이 특정 지역 변화

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류재명, 

1998). 

문제는 이러한 학습 내용과 지역 구분 방법이 초·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제

1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북부지방

과 남부지방으로 구분하여 학습한 후 우리나라의 자

연환경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우리

나라 전체 지역과 세분한 하위 지역에 대하여 학습하

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있다면 초

등학교에서는 학습 내용이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국

한되었다면, 중학교에서는 산업, 인구와 취락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학교의 지역 구분이 초등학교보다 한 

단계 더 세분되었다는 점이다.   

제2차~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우리

나라 전체와 각 지방의 특색을 학습하고, 중학교에서

도 우리나라 여러 지역과 전체 지역을 학습하도록 하

였다. 제2차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지리Ⅰ」에서

도 우리나라 전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학습한 후 

각 지역의 특색을 배우도록 하였다. 즉, 제2차 교육과

정의 경우 지역이나 주제의 차이 없이 전체 지역과 하

위 지역에 대한 학습을 초·중·고등학교에서 3차례나 

반복하도록 조직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구분 기준을 달리함으

로써, 제5차 교육과정은 학습 지역의 규모를 달리함

으로써 지역학습의 학교급별 차별화를 꾀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리교육의 

학교급별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초등학교의 경우 우

리나라 지역을 평야지역, 산간지역, 해안·도서 지역 

등 지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학습한 후 우리나라 전

체를 학습하도록 조직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중부지

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세분하여 각 지방의 생활

을 배운 후 우리나라의 전체를 학습하도록 조직하는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역 구분 방법을 달리하였

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을 학습하

도록 한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지역을 한 

단계 더 세분하여 접근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를 학습한 후 수도권, 태백산

지역, 남동지역, 남서지역, 북부지방으로 구분하여 배

우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4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나라 지역학습은 

지역의 규모를 달리하거나 지역 구분 기준을 달리하

는 방식으로 학교급별 내용을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 일단 지역이 구분되면 

다루는 내용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지역의 규모나 

학교급별로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학습 내용은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초·중·고등학

교에서 반복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대하여 권정화

(2001)는 학교급별로 다루는 지역과 내용 수준을 학

생들의 지역 인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계열화할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류재명(2002)도 학교급별로 지

역의 스케일을 달리하고, 지역 스케일에 따라 주제의 

상세성이나 구체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학습 계열성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6차~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지역 구

분 기준을 달리했고, 공통의 지역 학습 내용뿐만 아니

라 지역별로 학습 주제를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차별화를 꾀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학교는 우리나라를 수도권, 강 유역, 산간지역, 해안·

도서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중학교에서 중부지방, 남

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 「공통

사회」는 서울~인천지역, 군산~장항지역, 영남북부 

산지지역, 평양~남포지역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넓은 지역을, 

중학교에서는 좀 더 좁은 지역을 학습하도록 지역의 

규모를 달리하였고, 지역별로 별도의 주제를 제시하

는 방식으로 학교급별로 학습 내용을 차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제가 자연환경, 산업, 인

구, 도시 등 공통의 학습 내용에 부가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습 내용 반복이라는 문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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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남아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중 초

등학교 6학년 ‘아름다운 우리 국토’ 단원에서만 우리

나라의 위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다뤘고, 중학교

나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학습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

회가 없었다.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은 계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통합하는 방식으

로 조직되면서 우리나라 지역을 탐구하는 학습 단원

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공통필수과목인 「사

회」에서는 우리나라 지역학습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2009개정~2015 개정과정도 초등학교에서만 우리나

라 지역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공통

필수과목이 없어지면서 한국지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지역을 배울 기회

가 없었다. 즉,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우리나

라 지역을 반복하여 학습하도록 조직된 점이 문제였

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중등학교에서 우

리나라 지역을 배울 기회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문

제였다. 

4. 세계 지역학습 내용과 조직방법의 

특징과 문제점

1) 내용 조직 방법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

에서 다루는 세계 지역은 대륙별로 구분되었다. 그리

고 세계 지역은 어떠한 단위지역도 더 작은 단위지역

으로 세분될 수 있고, 부분 지역들의 합이 총체적인 

지역이라는 가정 하에 하위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조직 방법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까지 세계 지역학습의 내용 조직을 위한 문법처

럼 사용되었다.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지리에서 배우는 세계는 우

리나라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웃나라와 먼 나라로 

구분되었다. 실제로 이웃나라는 아시아 대륙을, 먼 나

라는 아시아 대륙을 제외한 다른 대륙을 의미했기 때

문에 대륙별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의 중

학교 세계 지역학습은 이웃나라인 아시아를 먼저 배

우고 먼 나라인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

카 대륙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이웃나라인 아시

아는 다시 동부 아시아, 남부 아시아, 서남아시아, 서

북아시아로 구분되었고, 동부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

으로 다시 세분되었다. 먼 나라는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양극지방으로 구

분되었다(홍웅선, 1992).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태평양 지역으로 구분한 후 교수요목기

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는 동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

남아시아로 세분하고, 유럽과 아프리카는 서구 및 남

구유럽, 소련 및 동구유럽, 아프리카로 구분하며, 아

메리카와 태평양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라틴아메리

카,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세분된 지역을 또 다시 세분한 수준인 국가나 소규모 

지역을 명시하였다. 

Herbertson(1905)은 지역이란 지표공간의 한 조

각이므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개

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내지 경계를 설정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지역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 지역을 구성하는 지표의 부분 공간들이 어

떠한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는 단위 지역의 개체성이 파악되는 수준에서 

지역성을 탐구하고, 이들 단위 지역의 지역성을 결합

하면 상위 수준의 지역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일단 개체성이 잘 드러나는 수준에서 

지역을 구분한 다음, 각 지역을 설명하여 나가고자 하

였다. 각각의 단위 지역이 모여 더 큰 지역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켜 ‘모자이크’라고 표현하였는데, 모자

이크 방식은 부분의 합이 곧 전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역지리 내용 조직의 주요 근거였

다(권정화, 2001).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주로 대륙별로 구분하고, 아시아 대륙을 

다시 동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으로 다

시 세분한다. 그리고 세분된 지역을 또 다시 세분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나누어 해당 지역을 학습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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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모자이크 방식의 문제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이해

의 합이 더 큰 규모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규모 지역에 대한 이해는 소규모에 대한 이해를 합

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

소를 독립적으로 이해한 후 그것을 합하면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

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박선미, 2004, 138).   

제2차~제5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과는 달

리 세계 여러 지역과 세계 전체 지역으로 지역 규모를 

달리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세계 전체 지역

에서는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종과 문화, 인구와 

취락 등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 조직은 세계 전체 지

역과 여러 지역의 학습 순서에 따라 넓은 지역에서 좁

은 지역으로 줌아웃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줌인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2차~제3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지역을 배운 후, 세계 전체 지역을 학습하도록 

하는 줌인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세계 여러 지역을 대륙의 하위 지역(예: 동부 아시아)

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세계 전

체 규모에서 자연 환경, 인류 집단(민족, 인구), 자원, 

교역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또한 대

륙 수준에서 각 지역의 생활을 학습한 후, 세계 전체 

수준에서 자연 환경, 자원과 산업, 인류 집단을 배우

도록 조직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대륙별로 하

위 지역을 세분하여 학습하도록 한 후, 세계 전체의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종과 문화, 인구와 취락을 

배우도록 하였다. 반면, 제4차 교육과정은 넓은 지역

에서 좁은 지역으로 줌아웃하는 방식에 따라 세계 전

체의 자연 환경, 자원과 산업 활동, 인종과 종교, 인구

와 도시를 먼저 배운 후, 대륙별로 하위 지역의 지역

성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줌인 방식 혹은 줌 아웃 방식이든지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폐쇄적 단위로 

간주하고, 지역 특성을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구

와 취락 등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스케일에 상관

없이 지역 학습 내용은 비슷해졌다. 그러나 전체에 대

한 인식은 부분에 대한 인식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학습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한

다. 소규모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과 관점은 대규

모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제6차~제7차 교육과정은 지역에 따라 학습 내용을 

달리하는 방식인 지역-주제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

였다. 지리 주제는 자연지리, 인문지리 등 계통지리에

서의 학문적 연구물이 실생활과 접목된 것으로, 예를 

들면 ‘자연 환경과 인간의 적응’, ‘자원과 산업 발달’, 

‘문화의 기원과 전파’, ‘취락 체계의 형성과 도시화’ 등

을 들 수 있다(Walter & Bernard, 1973, 21-23). 지

역-주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리적 현상 중 어떤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어떤 지리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가장 드러내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야 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다고 해도 지

역에 대한 이해가 훼손되지 않는다.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세계 전체 

지역을 다뤘던 단원이 사라졌다. 대륙별로 대단원이 

구성되었고, 각 대륙은 3~4개의 하위 지역으로 세분

되었다. 그리고 하위 지역별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

로 발전하는 중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급속

하게 발전하는 동남아시아 등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 

조직은 특정 주제를 통하여 지역성을 파악하기 때문

에 지역 학습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고, 전통적 지역

적 방법이 지닌 정태적이고 백과사전식 내용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지역-주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특

정 지역의 지리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특정 지역성이 드러나는 지역

의 공간적 스케일을 어느 수준에서 범주화해야 하는

가?”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세계 지역에 대한 내

용을 조직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지역도 너무 많

고, 지역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은 지역을 보

는 눈이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증명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은 단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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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

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해

된다. 

지역의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그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 전종한(2015)은 동

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를 별도의 구분할 

때의 지리 주제와 이들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

을 때의 지리 주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동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를 별도 지역으

로 구분한다면 동부 아시아의 경우 새로운 경제성장 

지역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벼농사와 플

랜테이션이라는 주제를 통해, 남부아시아를 인구와 

식량 문제라는 주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다면 몬순 기후지역이

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몬순기후와 생활모습’이라

는 주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6차~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지역

을 동일한 스케일로 구분하여 지역-주제를 1:1로 매

칭시키는 방식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를 다룰 수 있다는 지역-주제 방법이 갖는 장점을 살

리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을 폐쇄된 공간 단위로 간

주하여 여전히 특정 지역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초점

을 맞췄기 때문에 산업의 공간적 이동, 난민, 환경변

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적 이해와 다양성 등과 같

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지역 간 연계

(links)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주제를 충분히 고려하

지 못했다. 

한편, 세계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 조직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키

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1차 

교육과정을 보면 서구 및 남구 유럽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의 우월성과 진보된 근대 산업에 관한  내용을, 

미국 및 캐나다에 대해서는 경이적으로 발달한 근대 

공업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반면,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불리한 자연 환경과 미개 민족의 생활양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

는 주제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을 학습하도록 한 제6

차-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북서부 유럽은 

일찍 이룬 산업화에,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이슬람 문화에, 남부아시아는 종교와 인구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

념을 형성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 조직

되었다(박선미·우선영,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세계 지역학습을 위한 전

통적 지역 구분 틀은 해체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

정의 중학교 지리는 지역지리 중심의 단원 구성을 대

폭 줄이고 기후학, 지형학, 문화지리학, 인구지리학, 

도시지리학 등 계통지리학의 학문적 추세를 반영하

면서도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지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리 개념과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였

다. 그러나 지리학의 계통적 개념이나 주제를 중심으

로 조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가 잘 드러나는 지

역을 선정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계통지리와 지역

지리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강조하였고,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박선미, 2016).

2) 지역 구분과 학습 내용의 문제점 

지역은 경계가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

기보다는 기준 지표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역

의 경계 설정도 달라진다. 따라서 지역의 공통성과 유

사성에 착안하여 지역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

느 수준에서 지역을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지역 중심으로 지리교육 내용을 조직하고자 할 때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대륙을 기준으로 세계를 구분하였

다. 중학교 세계 지역학습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학

습과 마찬가지로 세계 전체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을 이해하도록 하고, 대륙별로 하위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파악하도록 조직되었다. 

세계지역은 우리나라 지역보다 지역 규모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처럼 대규모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지역 

간 상호작용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직될 수 

있다. 한편 소규모의 지역이나 거점 국가 수준으로 지

역을 구분한다면 지역 특성을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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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할 수 있다. 조성욱(2005)은 세계를 대규모 지역

으로 구분하면 같은 범주에 속한 수많은 지역들의 공

통점을 중심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일반

적이고 피상적이기 쉬운 반면, 국가 수준의 소규모 지

역으로 구분하면 지역성을 탐구하는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 전이력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다

고 하였다. 그렇지만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지역학습

은 지역규모 뿐만 아니라 학습해야 하는 지역의 수나 

학습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역적 방법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단원을 조직한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세

계의 지역학습 단위를 소규모(국가 수준, 예; 인도), 

중규모(대륙의 하위지역 수준, 예; 남부아시아), 대규

모(대륙 수준, 예; 아시아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규모 수준에서 학습 내용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습 내용을 국가 단위에

서 제시한 시기는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이었

고, 대륙 수준에서 제시한 시기는 제3차 교육과정이

었으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모두 중규모 수준에서 제

시되었다.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역 수는 많았다.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까지 세계 전체 규

모에서는 학습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이 이하의 지역 

규모에서는 학습 지역만 제시되고 학습 내용이 제시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지역을 구분하는 기

준을 달리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교수요목기와 제3차 교육과정은 주로 초등학교에

서는 기후를 기준으로, 중학교에서는 대륙을 기준으

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였다. 먼저 교

수요목기의 중학교 지리에서 배우는 세계는 대륙별 

주요 국가 수준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다면, 초등학교

에서는 기후와 지형을 기준으로 세계를 한대지방, 열

대지방, 산간지방, 해양도서 지역으로 구분한 후 열대

지방의 경우 사하라 사막을, 산간지방의 경우 스위스

를, 해양도서 지방의 경우 하와이를 중심으로 학습하

도록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도 중학교에서는 대륙별

로 각 지역의 생활을 학습한 후 세계 전체 수준에서 

자연 환경, 자원과 산업, 인류 집단을 배우도록 한 반

면, 초등학교에서는 기후를 기준으로 열대지방, 사막

과 초원, 한대지방에 대해 배운 후 대륙별로 학습하도

록 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제1차~제2차 교육과정, 제4차~제5차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세계 전체 지역학습과 우리나

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에

서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였다. 

이처럼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까지 학교급

별 차별화를 통한 학습 내용 반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역이 점진적으

로 분화된다든지, 포괄성이 높아진다든지 등 지역 구

분이나 내용 조직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공

간인지발달이나 지리학의 구조에 따른 논리적 근거

도 분명하지 않았다. 

제6차~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세계의 전

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나

라를 학습한 후 중학교에서 대륙별로 하위 지역을 배

우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세계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우리나

라와 교류가 많은 나라를 학습한 후, 중학교에서 대륙

별로 하위 지역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6차 교

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표 3. 중학교 세계 지역학습을 위한 지역 구분 수준  

지역학습단위 소규모 지역: 국가 단위
중규모 지역: 대륙의 하위 지역

(예: 동부 아시아 등) 
대규모 지역(대륙 수준)

해당 교육과정

•교수요목기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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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스케일을 달리함으로써 세계 지역학습 내

용을 구분하였다는 점은 이전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제6차~제7차 교육과정은 지역-주제 방식

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학교급별 학습 내용 자체도 

약간씩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지역을 구분한 후 각 지역

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학습하도록 하는 중학교 

세계 지역학습의 전통적인 내용조직 틀은 해체되었

다. 대단원은 계통지리학의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해당 개념이나 주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 사례를 통해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중 지역지리 성격이 강한 「극

한지역에서의 생활」이나 「인간거주에 유리한 지역」 

단원은 기후를 기준으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불

리한 지역으로 구분한 후, 불리한 지역을 열대우림 지

역, 건조 지역, 툰드라 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

리고 이들 지역의 생활양식과 변화 양상을 학습하도

록 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단원도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논의하도록 한 후 열대우림 기후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 서안해양성 기후지역, 건조 기후지역, 툰드라 

기후지역으로 구분하여 기후 특징과 생활모습의 다

양성을 학습하도록 조직되었다. 

5. 지역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조직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는 별도의 대단

원을 만들어 지역 간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제2차 교

육과정에서 ‘세계와 우리나라’라는 지역 간 상호작용

을 다룬 대단원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 단원은 세계정

세, 국제 연합 및 민주 우방과의 관계, 국토 통일 문제 

등을 다뤘다. 제3차 교육과정은 지역 간 상호작용을 

다룬 대단원이 없었고, 제4차 교육과정의 ‘지역 간의 

상호 의존과 세계 속의 한국’ 단원과 제5차 교육과정

의 ‘발전하는 우리나라와 미래 사회’ 단원은 상호 의

존성이 증가된 세계에 초점을 맞췄다.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공

동 문제나 갈등과 분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은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인’에서 지역 간 

상호작용 내용으로 인종·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을 

다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지구촌 사회와 한국’단원

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

용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원, 환경 등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과 협력 내용이 계통지리 단원으로 흡수

되었다. 그리고 지역 간 상호작용이 국가 수준이 아

닌 소규모 지역 수준에서 다뤄지기 시작하였고, 상호

작용으로 인한 지역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

할’ 단원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세계 속의 우리나

라’ 단원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각 지역이 

지닌 경쟁력, 통일의 필요성, 지구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서 지역 간 상호작용은 별도의 대단원으로 다뤄지기

도 했지만 문화 접촉과 변용,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

화와 경제활동,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 영토·영해 갈

등, 세계화와 인구 이동 등 대부분 단원의 내용 조직

에 반영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지역 개념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지역 개념과 

차이가 났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일정한 경계와 고

정된 스케일의 폐쇄적 영역으로서의 지역을 상정하

였다면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지역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역 학습대신 세계화로 인한 지역 

간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공간 변화 및 지역 변화를 

추동한 동인과 지역 간 다층적 권력 관계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리학의 전통적 지식

보다 GMO, 로컬푸드 등 학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적극적

으로 도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여 빈곤이나 분쟁 

발생 요인, 공간적 불평등 기제 등의 내용을 비중 있

게 다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나라-세계, 

상위지역-하위지역, 중심-주변이라는 이원적 대립 

구조가 깨지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경계의 넘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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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좀 더 자유로운 개방적 공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 

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

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과정에 나타난 지역지리 

학습 내용과 그 조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해방 이

후 교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지리교육의 외적 여건은 배당된 시수 감축, 통합 교

육과정 요구 등으로 인해 점점 불리해졌다. 해방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중학교 지리교육은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

정교육과정 이전까지 지리교육은 지역지리와 계통지

리의 양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지

리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중학교 지역학습은 지

역 특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 지역학습과 세

계 지역학습을 별도로 구성하여 자연환경, 위치, 자

원과 산업, 인구와 취락 등을 전체 지역 규모와 하위 

지역 규모에서도 배우도록 하였다. 학교급별로 자연

환경(기후, 지형 등)에 따라 구분된 지역을 먼저 배우

기도, 혹은 대륙이나 위치에 따라 구분된 지역을 먼

저 배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지역을 먼저 학습

하기도 하였고, 소규모 지역을 먼저 학습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지역학습은 일관된 계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육과정 시기마다 다르게 조직되었다. 그

렇지만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인구와 취락이라는 기

본적인 학습요소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부분 반복적

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방식의 지역지리의 내용조직 

방식으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통

적 지역학습 틀이 해체되었고 계통지리학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 결과 지역지리 비중은 급감

하였고 지역은 사례 수준에서 취급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은 주제나 쟁점을 중

심으로 지역 간 상호작용과 지역 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나 지역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한 채 쟁점과 

주제 이면에 숨겨져 있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주제와 쟁점 중심으로 지리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

은 일반사회와 통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지역지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복귀해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학교 지리교육과

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일

어나는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리 정체성과 그 동인을 포착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환

경, 산업, 인구 등의 주제와 특정 지역의 결합으로 설

계된 과거 지역지리로의 복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199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 규

모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네트워

크, 다층적 공간에서의 거버넌스 시스템, 문화적 혼종

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지역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변모하기

도 하고 쇠퇴·침체지역으로 전락하기도 하면서 새로

운 경관과 정체성을 보인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

역 정체성을 파악하고 다중적인 관계와 변동 요인을 

해석하는 것은 지리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되 

었다. 

지리교육계도 경계 설정에 바탕을 둔 폐쇄적 단위

로서 기존 지역 개념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연결되

고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지역 개념으로 지역성을 파

악하고, 복잡한 세계의 다층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내용을 조

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역학습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이자 생활 터전으로서 지역이 전면으

로 부각되면서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층적 공간 구

조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공간 구조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동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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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를 검토하되, 다수준 모형의 틀을 이용하여 비교 절차를 진

행하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광주광역시의 최근 2년간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전부를 사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합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 아

파트보다 약 2.7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후 인과관계적 추론을 위해 경향점수 매칭 기법을 활용하여 관리

면적 등 특징이 서로 유사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한 쌍씩 매칭하였다. 매칭된 축소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여전히 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분양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비 수준의 차이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 경과연수 등 물리적 요인의 차이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업

무 효율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매칭시 단지 규모, 경과연수, 난방방

식 등 물리적 요인의 차이는 적절히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관

리 물량은 수십만 호에 이른다. 반면 분양 아파트는 개별 호마다 관리비 집행에 관심이 많은 개별 소유자가 존재

하며, 관리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

의 입주민이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결과가 임대 아파트 관리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임대 아파트, 관리비, 다수준 모형, 경향점수 매칭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management cost of lease apartments was higher than that 
of ownership ones. We compared the management cost of lease apartments with that of ownership ones 
through a multilevel modeling framework. The input data is monthly management cost of 2-year perio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ch was collected from a government-operating apartmen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original full data, the coefficient on the management cost of lease apartments was 2.7 
times higher than that of ownership ones. We reduced the full data into a matched data through a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in order to make a causal inference about the management cost. The result was 
that the coefficient on lease apartments was still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ownership ones.
We suggested that the higher cost of lease apartments could be due to th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manag-
ing agents, not the physical differences, such as the size of apartment complex and property age. Since we 
matched the input data based on the apartment complex size, property age, and heating system, it could be 
argued that the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apartments were properly controlled. In general, lease apart-
ments are managed by a government enterprise and it is responsible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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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로·박기호

1. 서론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2000년 이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의 주택정책도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유지관리

의 고도화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으로 바뀌었고, 주택

정책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국민의 주거

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2015

년 6월 제정되기도 하였다. 주거기본법은 소득 수준

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을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 

2022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주거급여 제

공, 주거복지 상담 등 보편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광

범위하게 수립되어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이러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의 주된 정책도구로,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꾸준

히 공급함에 따라 그 재고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

다(표 1). 특히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공적임대주

택의 확대 공급(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공급 및 공

공지원 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대상으

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주거지원이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국정기획

자문위원회, 2017).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 주거형태로 임대 주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 주

택의 건물 유형은 대부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임

대 아파트 정책은 그간 공급에 주력하다보니 기 공급

된 임대 아파트의 유지관리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임대 아파트의 관리

비가 인근의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주

장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리

업무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10.5.)에 따르면, 평

균 연수 5년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16

년 경과한 아파트보다 높게 나와 여러 모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임대주

택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

행되는 만큼, 이들이 입주 후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간 관리비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2015

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도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가 

공공임대아파트 4개 단지에 불과해 일반화하는데 무

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단정적 결론을 

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단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

대 아파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입주민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사업, 즉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임대 아파트는 이제 우리 사회에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 임대 및 분

양 아파트의 관리비를 실증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실증 비교를 통해 임

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높은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정책과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

행되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실제 높다면 그 원인을 짚어보고 임대 아파

트의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관리업무의 효

units. On the other hand, ownership apartments are managed by each vigilant resident. Therefore, the dif-
ference in operational efficiency between two types of apartments seems to be inevitable. It is irony that low-
income residents in lease apartments bear higher burden of management cost. It is time to rethink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lease apartments and enhance its operational efficiency.

Key Words : Lease apartment, Management cost, Multilevel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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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제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임대 아파트 제도에 대한 연구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입주자가 느끼는 주거 쾌적성 등을 분석한 것으로 임

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성별, 연령, 소

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통 이하’인 것으

로 나타나 임대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연구(배장오·전영일, 2014)에

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입주자 주거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사례 중심의 연구도 풍부

하다. 예를 들어 최유진·권대중(2017)은 분양 아파트 

수준의 내부 품질 및 단지 환경의 조성, 외부인 통제 

및 방범 시스템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경

우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임대 아파트라는 건물의 입지가 주변 분

양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임대 아파트 입주

자와 분양 아파트 입주자 사이의 갈등 등 사회적 혼합

(social mix)을 다룬 연구 흐름을 들 수 있다.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과 가까이 인접할수록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

이 있다는 보고(문장혁 외, 2006)부터 공공임대주택

을 입지시킬 때 주변에 양호한 교통, 교육, 문화시설 

건설을 병행할 경우 주변 분양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김정훈, 2013)까지 다

양한 편이다. 반면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입주

자 사이의 갈등도 자주 거론되는 주제인데, 임대 아파

트 입주자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사회

적 약자인 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거주공간 제

공은 위축심리, 차별, 사회적 낙인, 소외감,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고 지역의 계층화, 인근 주민과의 생활 

갈등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김준형 외, 2005; 장한

수·박태원, 2017). 이러한 사회적 배제 현상은 다시 

슬럼화, 낙인화 과정을 거쳐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므로 임대주택 입주

자를 배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분

야 연구의 일관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관리비 분석 등 관리비 결정요인을 검토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련된 요인(세대수, 관

리면적, 동수 등), 건물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 요인

(복도 유형,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등), 관리방식(자

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여부), 그리고 노후도(경과연

수) 등을 관리비 수준 형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결론으로 보인다(허재완·이정연, 

2011 등). 본 연구에서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의 관리비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관리비 결정요

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2) 아파트 관리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관리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 성격상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많은데, 

황미라(2013)는 전국의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표 1. 임대 아파트 재고 추이(단위: 호)

연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체 1,311,369 1,399,227 1,459,513 1,487,421 1,616,221 1,708,716 1,937,685 2,273,362

공공부문 864,685 924,455 1,019,195 1,038,135 1,124,620 1,176,840 1,257,461 1,357,701

출처: 국가통계포털, 임대주택 재고현황(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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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로·박기호

비를 분석하였고, 관리방식, 복도 유형, 난방방식, 동

수, 경과연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주요 결

정요인으로 보았다. 김선주·김행종(2014)은 서울 소

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검토한 결과, 세대수, 

관리면적, 최고층수, 난방방식, 경과연수, 승강기수 

등이 관리비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

다. 이창로·박기호(2017)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적 특

징을 관리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국내 관리비 선행연구의 경우 난

방방식이나 경과연수 등 주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요인에 초점을 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반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외국의 연구사례는 많지 

않은데, 일부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l-Haran and Horner(2002)는 영국의 스코틀

랜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택의 관리비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으며, 관리서비스에 대해 임차인이 갖는 

기대수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대시설 수선, 에

너지 사용료 등이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li et al.(2010)은 말레이시아

의 주택 관리비를 살펴보았고, 임차인이 갖는 기대수

준, 건물이나 시설물 공사의 지연 정도, 건축자재, 관

리서비스 수준, 경과연수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

았다.

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 건물제도는 한국, 싱가포

르 등 협소한 땅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 주로 

발달하였으며,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 이러한 구분소

유 건물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연구 실적 자체가 적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임대 아파

트인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주거서비스에 대하여 갖

는 기대수준이 관리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해외의 두 연

구사례 모두 실기(失期)한 수선유지 공사를 관리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시설물 보수 주

기에 맞춘 적시 공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국

내 선행연구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자체의 결정요인

을 파악하려 한 것이 대부분이고 본 연구에서처럼 임

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를 명시적으로 비

교한 시도는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

3. 임대 및 분양 아파트 관리비 비교

1) 데이터 구득 및 기초 통계량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관리정

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록된 관리비 정

보를 활용하였다. 사례 지역으로 광주광역시를 선정

하였으며, 2016년 12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

템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아파트 703개 단지 중 약 

10%에 해당하는 70개 단지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1). 관리비 정보는 월 단위로 등록 

표 2. 70개 단지(표본) 기초 통계량

구분 최소 1사분위 중위수 평균 3사분위 최대

월 관리비(원/㎡) 341 946 1,359 1,496 1,772 5,739

세대수 153 281 435 552 707 1,956

관리면적(㎡) 4,029 20,080 31,060 40,340 53,530 134,300

경과연수(년) 1 8 18 16 23 39

난방방식 개별난방 58단지 중앙난방 5단지 지역난방 7단지

임대 및 분양 여부 임대 아파트 8단지(평균 관리비: 1,924원/㎡) 분양 아파트 62단지(평균 관리비: 1,279원/㎡)

주: 관리면적(㎡)은 세대 전용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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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4개월간의 월 관리비 자료를 사용

하였다2). 다음 표는 70개 단지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상기 표를 보면 평균적 월 관리비는 1,400원/㎡ 내

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약 400~500세대 규모로 구성

되고 16~18년 정도 경과된 아파트가 광주광역시의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임을 알 수 있다. 난방방식은 개

별난방이 가장 많으며(58단지, 약 83%), 임대 아파트

가 8단지로 전체 표본 70개 단지 중 약 11%를 차지하

고 있다.

분석에 사용한 상기 자료는 70개 단지에 대한 24개

월 간의 관리비 관측치로 전형적인 종단자료(longi-

tudinal data)이며, 총 1,652개의 관측치로 구성되어 

있다3). 종단자료는 포섭구조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 자료 역시 24번 반복 측정된 월 관리비는 자신

이 속한 아파트 단지에 포섭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다수준 모형을 통한 관리비 비교

표 2의 자료에서 월 관리비는 보다 상위 수준인 아

파트 단지에 포함되는 위계를 가지며, 이와 같은 계

층적 구조의 데이터에 대해 단일 오차항을 가정한 회

귀분석 등은 적절하지 않다. 월 관리비 수준 및 보다 

상위 수준인 아파트 단지에 따라 상이한 오차항 분산

(error variance)을 가정하는 것이 데이터의 구조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

다.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자료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월 관리비에 미치는 요인들을 다른 수준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단지에 속한 관찰치

가 적다하더라도 다른 단지에 속한 개별 관찰치의 정

보를 일부 빌려 올 수 있다는 점(partial pooling) 등 

모형 적합과 결과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이

점을 갖게 된다. 사실 사회과학자료는 어떠한 측면에

서이든 계층적 구조를 갖기 마련이며(학생-학급, 주

민-인근지역 등), 다수준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

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통적인 단일 수준 

모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구득 가능한 항

목을 바탕으로 하여 관리면적과 경과연수를 설명변

수로 선정하였다. 측정연도(2015년, 2016년), 난방방

식, 복도유형 등은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4). 이러한 물리적 요인 

외에 아파트 관리비는 여름철 전기사용료, 겨울철 난

방비 등 계절적 주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시간 변

수(월 더미)를 모형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초점인 임대 및 분양 아파트 간의 

관리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여

부를 나타내는 더미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모형

의 전체적 구성은 자료의 포섭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월 관리비를 하위수준으로, 아파트 단지를 상위수준

으로 한 2수준 모형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단

지의 물리적 요인과 계절적 주기, 자료의 포섭구조 등 

관리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기본적 요인

들은 모두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모형의 구성 내용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Yi~Normal(μ,σ) (1)

μ= α+αAPT[i]+b_monthMONTH+b_ageAGE+

b_areaAREA+b_typeTYPE

위 식에서 Yi는 월 관리비(단위: 1,000원/㎡)를 나

타내며, 이러한 월 관리비는 평균 μ, 표준편차 σ를 모

수로 하는 정규 확률분포로부터 발생함을 보여준다. 

평균 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설명변수를 동원하

였다.

α: 상수항

αAPT[i]: Yi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계수

b_month: 월 더미(MONTH)에 대한 계수

b_age: 경과연수(AGE)에 대한 계수

b_area: 관리면적(AREA)에 대한 계수

b_type: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여부(TYPE)에 대한 계수

위 식에서 αAPT[i]는 24개월 간 반복 측정된 관리비

가 보다 상위(아파트 단지)의 분포로부터 생성된 모

수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위계구조를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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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확률(prior) 및 초사전확률

(hyper-prior)을 지정하였다.

αAPT[i]~Normal(0,σAPT)
5) (2)

σAPT~Half Cauchy(0,1)

1수준의 오차항 분산을 나타내는 식(1)의 σ와 2

수준(아파트 단지)의 오차항 분산을 나타내는 식(2)

의 σAPT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관리비 변동을 일으키

는 요인이 어느 수준에서 보다 큰지 가늠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분석은 다수준 모형의 틀 안에서 수월하

게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수준 모

형을 베이지안(Bayesian) 추론방법의 일종인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앨고리듬6)을 활용하

여 적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n_eff는 유효 샘플수(number of effective samples), 

즉 독립된 샘플수를 의미한다. Rhat(Gelman-Rubin 

convergence statistic)은 모형이 의도한 사후확률분

포에 수렴하였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샘플링 초기에

는 그 값이 매우 크지만 일단 수렴상태에 도달하면 

1.0에 가까워진다. n_eff의 경우 개별 모수당 샘플수

가 대부분 100개를 상회하며, Rhat 값 대부분 1.00에 

가까워 사후확률분포에 모두 수렴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표 3의 결과를 기초로 추론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을 보면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기본적 월 관리

비 수준이 α=0.98, 즉 980원/㎡이며, 이러한 기본적 

관리비 수준은 αAPT[1]에서부터 αAPT[70]에 이르기까

지 70개 단지에 따라 조금씩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5번째 단지인 αAPT[65]의 

계수값은 1.05인 바, 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수준

은 980원+1,050원=2,03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계절적 주기를 나타내는 표 3의 b_

month 계수 크기는 그림 1 좌측에서 그래프로 표현하

였는데, 겨울철에 가장 높고 8월에 잠시 높아지는 등 

표 3. 모형 적합 결과

Parameters Mean n_eff Rhat Parameters Mean n_eff Rhat

α 0.98 538 1.00 b_month[1] 0.99 203 1.01

αAPT[1] -0.66 301 1.01 b_month[2] 0.97 203 1.01

αAPT[2] -0.47 194 1.01 b_month[3] 0.83 203 1.01

αAPT[3] -0.22 192 1.00 b_month[4] 0.72 203 1.01

αAPT[4] -0.52 217 1.00 b_month[5] 0.53 203 1.01

αAPT[5] -0.03 246 1.00 b_month[6] 0.43 203 1.01

αAPT[6] 0.00 246 1.00 b_month[7] 0.43 203 1.01

αAPT[7] -0.29 238 1.00 b_month[8] 0.49 203 1.01

αAPT[8] 0.17 244 1.00 b_month[9] 0.42 203 1.01

... ... ... ... b_month[10] 0.41 203 1.01

αAPT[63] -0.15 184 1.01 b_month[11] 0.51 203 1.01

αAPT[64] 1.04 196 1.01 b_month[12] 0.57 203 1.01

αAPT[65] 1.05 209 1.01 b_age -0.02 160 1.01

αAPT[66] 0.37 198 1.01 b_area -0.02 183 1.01

αAPT[67] -0.20 199 1.01 b_type[1] 0.85 587 1.00

αAPT[68] 0.09 211 1.01 b_type[2] 0.31 584 1.00

αAPT[69] 0.25 194 1.01 σ 0.39 2,263 1.00

αAPT[70] -0.06 264 1.00 σAPT 0.56 1,996 1.00

주: b_type[1]은 임대 아파트, b_type[2]는 분양 아파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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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대와 일치한다. b_age는 -0.02로서 신축 이

후 경과연수가 늘어날수록 관리비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7). b_area 역시 -0.02로서 관리면적

이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관리비 단가가 떨

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월 관리비 수준(1수준)

에서의 변동성 σ와 아파트 단지 수준(2수준)에서의 

변동성 αAPT를 비교하면 아파트 단지 수준에서의 변

동성이 평균적으로 약 1.4배(=0.56/0.39) 높아 단일

수준이 아닌 2수준 모형을 구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우측은 MCMC 앨고리듬 

적합 과정에서 산출된 σAPT/σ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약 1.4배 정도 비율이 전형적이며, 대부분 시뮬레이

션에서 1.00을 상회하고 있어 월 관리비 수준보다 아

파트 단지 수준의 변동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b_type[1]은 임대 아파트를 나타내는데, 

분양 아파트인 b_type[2]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7배 

높게(=0.85/0.31) 산출되었다. 즉 분양 아파트에 비

해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이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임대 아파트의 관리 효

율성이 분양 아파트보다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

다. 그 이유는 절을 달리하여 설명한다.

3)  인과관계적 추론을 위한 처리집단과 통제집

단의 매칭

임대 아파트이므로 분양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

싸다는 추론, 즉 인과관계적 추론(causal inference)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결과에 모

형 설정 오류(model mis-specification)가 없거나 

그 오류의 정도가 경미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

시한 모형에 설정 오류가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하다

고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 관리비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들, 예를 들어 조경공간·

놀이터·어린이집·헬쓰센터 등 아파트 단지마다 시

설 수준이 다른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방법 등이 설명

변수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데이터 확보 또는 측정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변수들(경과연수, 관리면

적, 임대 또는 분양 아파트 여부)만 모형 구성에 동원

되었다. 또한 모형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암묵적 

가정들, 예를 들어 설명변수의 가산성(additivity)이

라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형(linearity)

이라는 가정, 모형의 오차항이 공간적 및 시간적으

로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 없다는 가정 등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의 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지 않 

았다8).

그림 1. 계수 크기의 비교

b_month σAPT

σ
의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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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형에 투입한 데이터의 분포가 균형(bal-

ance)을 이루고 있고 분포의 중첩(overlap in distri-

butions)이 적정한 수준에서 보장될 경우, 연구자는 

모형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추론에 필요

한 증거들을 직접 찾아낼 수 있다(Gelman and Hill, 

2007: 199-210). 즉 모형 설정 오류의 정도에 확신

이 없더라도 데이터 분포의 균형과 중첩이 확보될 경

우 확언적 추론(confirmative inference), 즉 인과관

계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모형에 동원된 설명변수 값

의 분포가 처리집단(treatment group) 및 통제집단

(control group) 간에(여기에서는 임대 아파트와 분

양 아파트) 상이할 때,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한다. 처

리집단에는 존재하는 설명변수 값 범위가 통제집단

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데이터 

분포의 적정한 중첩이 확보되지 못한다. 그림 2의 좌

측은 앞 절의 모형에서 활용한 설명변수 중 관리면적

에 대한 분포 현황을 보여 주는데, 균형과 중첩이 적

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우측 그림은 별도

의 작업을 통해 균형과 중첩을 증진시킨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수준을 y라 하고, 처리집단(여기

에서는 임대 아파트)이 y에 미치는 효과를 θ라 가정하

자. 또한 y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설명변수가 관리면

적 x이고, 이 둘 간의 진정한 관계를 표현하는 모형(즉 

설정 오류가 없는 모형)이 다음과 같은 2차항 모형이

라고 하자9).

처리집단(임대 아파트):

yi=α+β1xi+β2xi
2+θ+errori

통제집단(분양 아파트):

yi=α+β1xi+β2xi
2+errori

분양 아파트 대비 임대 아파트인 사실이 관리비 수

준에 미치는 영향력 추정치 θ̂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θ̂ =ȳ1-ȳ 0-β1(x̄1-x̄0)-β2(x̄1
2-x̄0

2)

ȳ 1, ȳ 0는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의 평균 관리

비, x̄ 1, x̄ 0는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의 평균 관

리면적, 그리고 x̄1
2, x̄ 0

2는 평균 관리면적의 제곱을 나

타낸다. 설명변수 x를 무시할 경우, 즉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의 단순 관리비 평균 차이인 ȳ 1-ȳ 0를 

그림 2.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간 관리면적 분포 비교

주: (좌) 균형과 중첩 미흡, (우) 균형과 중첩의 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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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으로 추정하게 되면 β1(x̄1-x̄0)+β2(x̄1
2-x̄0

2)만큼 편의

가 발생한다. 편의의 크기는 관리면적 x가 임대 아파

트 및 분양 아파트 간 얼마나 분포 차이가 있는지, 그

리고 β1,β2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지만 관리면적 x의 

분포가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간 차이가 적을수

록 편의는 작아진다.

마지막으로 관리면적 x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1차항 활용에 그쳤다면(즉 모형 설정 오류

가 있는 경우) β2(x̄1
2-x̄ 0

2)만큼 여전히 편의가 발생한

다. 마찬가지로 관리면적 x의 분포가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간 차이가 적을수록 (x̄ 1
2-x̄ 0

2)의 값도 작

아지고, 따라서 모형을 1차항이 아닌 2차항으로 구성

해야 하는, 즉 설정 오류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4) 경향점수 매칭을 통한 관리비 비교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를 확언

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투입한 데이터(설

명변수)의 균형과 분포 중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

ing)을 통해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 간 설명변수 

값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중첩이 되도록 조정하였

다. 경향점수는 여러 설명변수, 예를 들어 관리면적과 

경과연수를 고려하였을 때 분양 아파트가 처리집단

인 임대 아파트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하며, 특정 분양 

아파트의 관리면적 및 경과연수가 임대 아파트의 그

것과 비슷하다면 임대 아파트로 분류될 확률, 즉 경향

점수는 높아진다.

경향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

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경향

점수를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종속변

수는 임대 아파트 여부가 되며, 설명변수로는 관리면

적, 경과연수 그리고 난방방식을 사용하였다. 임대 아

파트 1개 단지에 대해 해당 단지와 관리면적, 경과연

수, 그리고 난방방식이 유사한, 그래서 경향점수 값이 

가장 유사한 분양 아파트 1개 단지를 매칭하였으며, 

다음 표는 매칭 결과를 보여 준다.

다음 그림은 매칭 전후에 따른 설명변수, 즉 관리면

적, 경과연수 및 난방방식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관

리면적은 앞에 그림 2 참조). 관리면적뿐 아니라 경과

연수, 난방방식 등의 분포가 임대 아파트 및 분양 아

파트 간 큰 차이가 없게, 즉 균형과 중첩이 보장되도

록 매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이러한 매칭 데이터에 기초하여 MCMC 앨

고리듬을 활용하여 적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n_eff 

및 Rhat 값 모두 의도한 사후확률분포로 적정하게 수

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해석은 표 3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의 논의는 생략하고 본 연구의 초점인 

임대 및 분양 아파트 계수만 살펴보기로 한다. 매칭 

데이터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분양 아파

트 대비 임대 아파트의 계수는 약 2.7배 높게 산출되

었다. 매칭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용한 

경우 그 비율은 2.5배(=0.72/0.29)로 산출되었다. 즉 

이전 분석에 비하여 절대적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임

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왜 분양 아파트보다 

관리비 수준이 일관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 

원인이 관리면적, 경과연수, 난방방식 같은 물리적 요

인에 기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확언

적 추론을 위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매칭시 이

러한 물리적 요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 아파트의 높은 관리비 수준은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관리방식, 즉 행

위주체의 업무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공공기관

이 관리하며, 실제 관리업무의 수행은 외부 민간기업

표 4. 데이터 매칭 결과

구분
임대 아파트

(처리집단)

분양 아파트

(통제집단)
합계

매칭 전 8 단지 62 단지 70단지(n=1,652)

매칭 후 8 단지 8 단지 16 단지(n=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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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을 주는 것이 통상이다. 반면 분양 아파트는 

입주민이 구성한 의사결정기구, 즉 입주자대표회의

가 관리하며 실제 업무의 수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수행하거나(자치관리), 외부 민간기업에 위탁하

기도 한다(위탁관리).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공급 

계약방식에서부터 승강기 교체와 같은 공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 관리비 줄이기”에 대한 유인이 

크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방식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

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전체 전기요금 중에

서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단

일계약 또는 종합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승강기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간단한 유지업무만 승강기업체에서 

수행하는 단순보수 계약과, 부품의 교체, 예방정비 등 

대부분의 승강기 관리업무를 승강기업체에서 담당하

는 책임보수 계약방식이 있다. 해당 단지의 승강기 고

장률,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수준 등에 따라 단순보수 

또는 책임보수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들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이러한 계약방식

의 선택에 관심이 매우 높다.

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는 관리비 

절감에 노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 한 개 호마다 주인이 존재하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임대 아파트는 수만 또는 수십만 호를 공공기관 

내 1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서 내 담

당 인력도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관리업

무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며 업무 개선을 기

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

표회의의 성향에 따라, 관리업체가 5,000원의 식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하여 해당 관리업체의 징

계,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세세한 항목까지 비용 

집행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반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세부 항목까지 들여다 볼 인력이나 시간적 여

① 경과연수 분포(좌: 매칭 전, 우: 매칭 후)

② 난방방식 분포

구분 임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매칭 전) 분양 아파트(매칭 후)

개별난방 4 단지(50%) 54 단지(87%) 4 단지(50%)

개별난방 이외 4 단지(50%) 8 단지(13%) 4 단지(50%)

그림 3. 경과연수 및 난방방식의 매칭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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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 아파

트보다 높게 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실패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실패란 용어는 매우 다양

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어 단순하고 일관되게 설명

할 수는 없으나, 시장실패와 대(對)를 이루는 개념으

로 볼 경우 정부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

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주체의 관료화와 X-비

효율성(X-inefficiency), 정부정책의 형식주의, 파생

된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등으로 인해 정

부활동이 민간에 비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짐

을 의미한다.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경우 정부

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갖는 고유의 

문제점이 부가되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

뜨린다. 공공기관 고유의 문제점이란 재산권과 소유

자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소유구조의 문제(흔히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지칭되는 이유), 도덕적 해이

로 대표되는 본인(정부) - 대리인(경영자) 문제, 공기

업 경영자가 소비자를 따르지 않고 정부를 따르는 행

태 등을 의미한다(곽채기, 2003; 최유진 2016).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 아파

트보다 높다는 주장 내지는 가설에 대해 실증적 분석

을 수행하였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광주광

역시의 최근 2개년 간 관리비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

료의 포섭 구조를 반영한 2수준 모형을 적용하여 양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을 비교하였다. 설명변수의 균

형이나 중첩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70개 단

표 5. 모형 적합 결과(매칭 데이터 기준)

Parameters Mean n_eff Rhat Parameters Mean n_eff Rhat

α 1.32 403 1.00 b_month[1] 0.79 397 1.00

αAPT[1] -0.18 496 1.00 b_month[2] 0.74 397 1.00

αAPT[2] 0.32 507 1.00 b_month[3] 0.54 397 1.00

αAPT[3] -0.21 514 1.00 b_month[4] 0.30 397 1.00

αAPT[4] -0.15 658 1.00 b_month[5] -0.04 397 1.00

αAPT[5] 0.24 332 1.00 b_month[6] -0.25 397 1.00

αAPT[6] -0.17 605 1.00 b_month[7] -0.30 397 1.00

αAPT[7] -0.20 886 1.00 b_month[8] -0.21 397 1.00

αAPT[8] -0.08 667 1.00 b_month[9] -0.27 397 1.00

αAPT[9] 1.97 317 1.00 b_month[10] -0.26 397 1.00

αAPT[10] 0.99 448 1.00 b_month[11] -0.04 397 1.00

αAPT[11] -0.71 682 1.00 b_month[12] 0.08 397 1.00

αAPT[12] -0.14 493 1.00 b_age -0.02 334 1.00

αAPT[13] -1.19 668 1.00 b_area -0.02 436 1.00

αAPT[14] -0.44 595 1.00 b_type[1] 0.72 642 1.00

αAPT[15] -0.04 401 1.00 b_type[2] 0.29 628 1.00

αAPT[16] 0.00 406 1.00 σ 0.54 3,127 1.00

- - - - σAPT 0.84 2,080 1.00

주: b_type[1]은 임대 아파트, b_type[2]는 분양 아파트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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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계

수가 분양 아파트보다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확언 또는 인과관계적 추론을 위해 경향점수 매

칭을 통해 설명변수의 균형과 중첩을 확보한 후(16개 

단지) 동일한 2수준 모형을 적용한 결과, 역시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계수가 분양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관리면적

이나 경과연수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상이하여 관리

비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관리업

무 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

였다. 확언적 추론을 위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매칭시 관리면적, 경과연수, 난방방식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였으므로 물리적 요인의 차이는 어

느 정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임대 아파트는 공공기

관이 대량의 아파트 호수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인 반

면, 분양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개개의 입주민이 각자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셈이다. 

따라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가 사회적 취약 계

층을 배려해 공급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이 입주 후 부담하는 관리비가 인근의 분양 

아파트보다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결과가 임대 아파트 관리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제고시키고,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실험자료가 아닌 관찰자료(observational data)

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회귀모형을 통해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까

지 제시하려는 경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되는 모든 교란변수(confounding covariate)가 모형

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란변수 값의 분포가 처

리집단 및 통제집단 간 중첩과 균형이 보장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관찰자료의 경우 충족되기 어

려우며, 실제로 회귀모형을 통해 인과관계의 존재를 

밝힌 연구사례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회귀모형 대신 

자료의 층화(subclassification), 매칭, 도구변수(in-

strumental variable)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매칭의 기법을, 그 중에서 경향점

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모형을 포함한 이러

한 대안들은 모두 교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함인데, 이

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란변수가 성공적

으로 통제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이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라는 한 개 도시

에 대해, 그리고 최근 2개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분

석을 수행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자료의 공간 및 시

간상 제약에 의해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광범위하고 풍부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후

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비 정보를 총 47개 항목으

로 세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난방비 기재 누

락,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항목의 입력 오류 등이 자주 발견

되었다. 이러한 결측이나 오기가 비교적 적은 지역은 대전, 

충남, 광주 등이었고, 이 지역 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임

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 아파트보다 높다는 관리사무

소장의 의견 제출이 빈번했던 곳은 광주였으며, 이러한 사

유로 광주를 사례지역으로 정하였다. 아파트 단지 표본은 

703개 단지 목록을 기준으로 70개 단지를 무작위 추출하

였고, 추출한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24개월간의 관리비 자

료를 추적 수집하였다. 표본비율 10%는 사회과학 연구에

서 낮은 비율은 아니며, 광주 지역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입주민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을 크게 세 가지(공용관리비, 개별 세대의 

에너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

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에게 

부과하지만, 임대 아파트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

켜 비교하기에 부적당하다.

3) 1,680(70×24)개이어야 하나, 일부 단지에 결측치가 있어 

최종 관찰치는 1,652개임.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상 관리면적, 경과

연수, 관리방식, 난방방식, 복도유형, 측정 시점, 세대수, 

임대 및 분양 여부 정도가 대체로 빠짐없이 값이 채워져 있

는 항목이었고, 이외에 건물구조, 전기계약방식, 공사·용

역 입찰방식, 경비원 수, 청소원 수, 승강기 대수, 주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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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CCTV수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 입력값이 누

락되어 있거나 값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500세대 규모 단지에 배치된 경비원수가 56

명). 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자료를 등록

만 하면 될 뿐, 등록된 자료의 논리적 오류, 입력의 성실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사전확률은 정규분포의 형태로, 초사전확률은 반코쉬 분

포(half-cauchy distribution)의 형태로 지정하였다.  Half 

Cauchy(0,1)은 location=0, scale=1의 모수값을 갖는 반

코쉬 분포를 의미하며 표준편차의 사전확률분포를 지정하

는데 자주 사용된다.

6)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같은 전

통적 모수 추정방법이 아닌 베이지안 추론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첫째, 베이지안 추론방법을 사용할 경우 추정한 모

수의 불확실성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여부에 따른 

계수의 크기 및 불확실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므

로 베이지안 추론방법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모형의 모수를 실제로 추정하는 MCMC 앨고리듬

에는 Metropolis-Hastings algorithm, Gibbs sampling, 

Hamiltonian Monte Carlo(HMC)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수 추정이 효율적(efficient)일 뿐 아니라, 본 

연구처럼 모수의 수가 상당히 많아도(총 89개) 비교적 수

월하게 수렴 능력을 보이는 HMC를 활용하였다. 최우추

정법의 경우 자료의 수에 비해 모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지면 자유도가 급격하게 소모되어 모형 적합 자체가 어려

울 수 있다. HMC 관련 자세한 사항은 McElreath(2016), 

Papaspiliopoulos et al.(2007)를 참조하기 바라며, 국내의 

경우 이창로․박기호(2017)가 HMC를 적용하여 대전지역의 

관리비를 분석한 바 있다. 앞에 연구는 관리비 결정요인을 

파악한 것인 반면, 본 연구는 경향 점수 매칭 기법을 활용

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 비교에 초점

을 두었다.

7) 신축 이후 경과연수가 늘어날수록 관리비가 하락하는 것

은 얼핏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관리인원, 경비원 등을 여유 있게 배치하지만 이

후 시간이 흐를수록 최적 인력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차츰 

인력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신축 이후 관리비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광주광역시 현직 관리사무소장 면담 결

과). 또한 b_age의 평균 계수값은 -0.02이며, 90% 신뢰구

간 또한 -0.03~-0.01로 나타나 적어도 데이터에 의하면 

경과연수는 일관되게 관리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함을 알 수 있다.

8) 본 연구만의 한계는 아니며, 대부분의 계량적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에 대한 위배가 심각하지 않다는 전제 또는 

희망 하에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이 예는 Gelman and Hill(2007, p.200)의 예를 맥락을 달

리하여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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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4년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에 기반한 사전투표소의 설치와 운영은 유권자의 실제적인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전투표소의 입지를 체계

적으로 검토하고, 공간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투표소의 공간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투표소 입

지 대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주중, 주간의 유동인구와 직

장인구 분포를 활용한 실제적인 사전투표 수요를 반영한 투표소의 최적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적화 결

과물은 사전투표소의 공간 접근성과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동 간 투표 형평성이 개선된 공간 계획안들로 향후 선

거를 위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전면 재배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 입안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사전투표소, 편의 투표제, 공간 접근성, 공간 최적화, 최적 입지, P-median

Abstract : The early voting system started in 2014 has been paid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for increasing 
a voting rate by improving voters convenience. Improper locations of early voting polls typically based on the 
administrative unit and management cannot provide a better service for voters voting convenience actually.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exiting system of early voting in a systematic way, and attempts to 
suggest various locational solutions for early voting polls using spatial optimization techniques which maxi-
mize spatial accessibility of voting polls. Specifically, we present the optimal locations of newly sited early 
voting polls by considering actual demands of early voters based on floating population and workers distribu-
tions in Seocho and Gangnam-gu, Seoul. The major results are thought of as the enhanced spatial plans for 
providing better spatial accessibility and voting equity among different population administrative units, and 
they would be utilized as theoretical and empirical references when planning new places or replacements of 
early voting polls for further elections.

Key Words : early voting poll, convenience voting system, spatial accessibility, spatial optimization, optimal 
location, P-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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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큰 변화에 직면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

하기가 힘든 선거인이 선거일 이전 정해진 기간에 사

전에 할당된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

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는 전

체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높은 투표율을 통해 당선된 당선인의 절차적 정당성

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의 투표

율 제고 효과는 선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

였다. 도입 당시인 2013년 재·보궐 선거, 2014년 6

회 지방선거의 경우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반

등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김대년, 

2014; 윤기쁨·엄기홍, 2016), 19대 대선의 경우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지 않은 18대 대선 투표율과 비교했

을 때 고작 1.4%의 상승에 그쳐 투표율 견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재·

보궐/지방선거와 대선이 투표율 자체의 절대적 차이

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선거보

다는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진행되는 특별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itzgerald, 2005; Southwell, 2009). 우리

나라에서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효과는 2017년 치러

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헌정 사

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체 77.2% 

투표율 중 33.8%에 해당하는 26.06%의 사전투표율

을 기록하여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기여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이렇듯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방법

론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는 향후 계

속 유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한 투표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은 

투표일을 늘리거나 투표일의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늘리는 것

이 가능하다(김대년, 2014). 이와 더불어 투표 장소를 

늘리거나 투표소 위치를 재고하는 공간적 전략을 채

택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본 투표와 달리 유권

자의 거주지에 기반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전국 어

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투표소에 대

한 접근성은 유권자의 선거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공

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소에 대한 일부 근거

를 제고하고 있는데, 행정동별 1개소의 사전투표소

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은 각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행정동 간의 면적과 인구, 특히 사전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의 규모가 동질적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투표소 접근성을 보

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면적이 큰 행정동의 경

우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다른 지역 주민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동별 인구 규모 역시 서로 다

르고,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의 거주지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

소(직장, 쇼핑 장소 등)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와는 큰 차이를 보

일 수 있으며, 투표 시간에 따라 잠재적 유권자 수 역

시 매우 유동적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유동인구가 많

아 사전투표 인원 역시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버

스터미널, 기차역, 쇼핑센터, 관광지 등은 동별 1개소 

사전투표소 원칙과 달리 추가적으로 투표소가 설치

되어야 하는 중요 장소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

대 대선에서 1개 사전투표소만 설치한 인천공항의 경

우, 연휴 기간 출국 인원이 급격하게 몰리며 투표대

기시간이 1시간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고(연합뉴스, 

2017), 이와 달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사전투

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매일경제, 2017).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여 투

표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제대

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단순한 해법이 있는 투표 

시기보다 투표소의 공간 접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

민이 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투표소의 입지와 관

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투표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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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주소지에 따라 할당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를 일일이 확인한 후 투표에 나섰기 때문에 명부의 전

산화 전까지는 사전투표제 자체가 도입이 불가능했

고, 사전투표소의 입지연구 역시 2010년대에 들어서

야 시작되었다. 도심지의 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

은 지점에 사전투표소의 일종인 공통투표소를 설치

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이미란·고선규, 2016)

와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국의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사전투표소를 터미널과 

같은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한 연구(김대

년, 2014)가 있으나, 공간과학적인 차원에서 사전투

표소의 입지 변화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별, 유권자의 인구분

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사

전투표소의 입지를 결정한 현 공직선거법에 대해 고

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전투표소 입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의 입지 실태를 파악하고 유권

자의 실제적인 투표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

가적인 사전투표소의 최적 입지를 제안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정보의 효율적 처리, 분

석, 시각화가 가능한 GIS와 최적 의사결정 문제를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최적화(spatial opti-

mization)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공간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선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전투

표소의 공간적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투표자

의 편의성과 선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지적 대안

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선거 관련 정책가나 계획가

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선행 연구

선거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정계 및 학계에서

는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

구해 왔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후보

를 지지해주어야 당선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

며 반대로 낮은 투표율은 곧 당선자에 대한 사회경제

적인 편향된 지지가 의심되기 때문에 투표율은 선거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공 잣대가 되고 있다(Lijphart, 

1997). 따라서 숨어 있는 지지층 및 부동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편의 투표(conve-

nience voting) 제도가 개발되어 왔다. 투표 확률과 

관련한 기대효용모델(expected utility model)에 따

르면 투표를 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투표 행위를 위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게 된다

(Downs, 1957). 결국 유권자의 편익을 올리거나 투

표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투표 행위를 통한 개별 유권자의 편익은 매우 다양할 

수 있어 실제적인 편익 상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 투표에 드는 비용적 측면

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투표 시간, 절차적 복잡성을 줄인다거나

(Levine and Palfrey, 2007) 적절한 투표소 설치를 통

한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투표를 위한 편의성

을 높임으로써 투표 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 비

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이러한 편의 투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이미 오

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투표의 편의성이 곧 

투표율 상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Karp and 

Banducci, 2000),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들에

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이동시 차안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최대한 유권자의 편의를 존

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사전

투표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사전투표율이 증

가해 현재 투표율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의 개수 또한 증가하여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 5,300여 개소가 사전투표소

로 활용되었고, 이 중에는 학교, 역, 상업시설이 포함

된다(이미란·고선규, 2016). 유럽의 스웨덴은 1942

년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중앙집권적인 

조회시스템의 부재로 과거 한국의 부재자투표와 같

이 사전투표자가 미리 신청한 투표카드를 받아서 투

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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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격에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시민들은 자

유롭게 사전투표 여부를 택할 수 있다(김대년,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투표제뿐 아니라 부재자투

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거소투표와 같은 다른 유형

의 편의 투표 역시 시행되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본래 

군인, 경찰, 학생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인정하였

으나 2004년 이후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모든 유권자

로 확대되었다(이상신, 2014). 또한 우편을 통해 투표

지를 받아 직접 부재자 투표소를 방문해 기표하는 절

차적 복잡성이 있음에도 해외 거주자, 선상 부재자 등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장치로 

계속 활용하고 있었다. 이 부재자투표제를 대체한 것

이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 시행된 사

전투표제이다. 사전투표는 부재자명단에 등록 후 우

편을 통해 공보물과 기표지를 받아 제한된 기표소에

서 투표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해당 기간에 전

국에 설치된 임의의 사전투표소만 방문하면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일

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대선과 같은 주요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올리는데 한

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사전투표제 자체의 한계

라기보다 운영에 있어 투표 편의성을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하여 투표 비용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

한 데 기인한다.

투표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

만, 다소 해법이 어려운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전투표소의 위치 선정이다. 투표 기간 및 시간

의 조정이나 투표 절차의 간소화 역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이지만 사전투표소의 위치에 비해 결

정 과정이 단순할 수 있고, 이미 여러 논의들과 대안

들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적절한 투표소 위치 선정

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

요하다. 실제로 투표소와 유권자의 위치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투표 행위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

을 통해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학 

및 정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Downs(1957)의 기대효용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해당 지역의 투표율과 유권자의 거주지와 투표소와

의 거리,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Gimpel and Schkneht, 2003; 

Haspel and Knotts, 2005; McNulty et al., 2009; 

Brady and McNulty, 2011; Bhatti, 2012).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결과 중 하나는 유권자의 거

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으로 적절한 위치에 투표소

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투표율이 낮게 발생할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유권자와 투표소와의 물리

적 거리, 즉 공간 접근성 측면이 실제 투표율에 유의

미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

히고 있지만, 실제로 적절한 투표소의 입지에 대한 해

답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권자와 투표소의 위치적 관계는 유권자의 거주

지에 기반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본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

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은 투표 

편의성, 곧 투표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그러나 투표 제도가 국가마다 상이하고 사전투표

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이유로 일반적인 투

표제의 투표소와 관련한 연구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소의 입지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

러한 측면에서 사전투표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투표소 입지 계획, 특히 공간 최적화 접근은 매우 새

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으며, 경험적 사례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 사전투표제의 특성과 법

적 근거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3. 사전투표소 최적 입지 모델링

1) 사례 지역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강남

구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심 지역이며 각각 18개, 

22개의 행정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두 행정구는 다

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동 면적으로 가지

고 있어(<표 1>을 참고) 단일 사전투표소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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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가 넓다. 이는 <그림 1>과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 강남과 서초구의 사

전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

며 따라서 본 연구에 적절한 사례 지역이라 할 수 있

다. 실제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소 간의 평

균 거리는 각각 약 2.9km, 3.4km로 서울 전체 평균 

2.4km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은 유동인구와 직장인이 많이 분포하는 대

표적인 업무 지구인 서초대로와 테헤란로 근방 400m

에 단 한 개의 사전투표소만이 위치하는 등 현실 수

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2014년 통계청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종사자밀도의 평균은 서초구 8,312명/㎢, 

강남구 16,330명/㎢로 전체 평균 7,832명/㎢를 상회

했다. 이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일자리를 가지로 있는 

인구가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남구 역삼1동의 경우 종사자 수가 

147,358명, 종사자 밀도가 62,706명/㎢로 전체 서울

시에서 각각 2위, 4위로 많은 종사자 수와 밀도를 보

이고 있었고, 논현1·2동, 대치4동, 서초2동, 삼성1동, 

역삼2동의 7개 동이 종사자밀도 상위 20개 동 안에 

들었다.

아울러, 서초구와 강남구는 남부터미널, 고속터미

널, COEX-한국도심공항, SETEC 등의 대형 교통시

설이나 컨벤션 센터가 밀집되어 있어 매우 많은 유동

인구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는 사전투

표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강남 지역의 이러한 시설들은 단 한곳의 

표 1. 사례 지역의 행정동 면적, 종사자 밀도, 사전투표소간 거리

지역 평균 면적(㎢) 평균 종사자 밀도(명/㎢) 역내 투표소간 평균 거리(m) 투표소 개소

서초구 2.61 8,312 2,877.54 18

강남구 1.8 16,330 3,446.04 22

서울 전체 1.43 7,832 2,393.54 424

그림 1. 19대 대선 당시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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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전투표

의 접근성과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강

남과 서초 지역에 대한 신규 투표소의 입지 계획은 매

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데이터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주중 주간(06시~18시) 시

간대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생업에 종사 중이기 때문

에 투표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활동하는 장소와 가까

운 곳에 사전투표소가 많이 존재하여 투표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

에서 읍면동 당 1개의 사전투표소를 둔다는 원칙을 

통해 1개 행정동 당 최소 1개 사전투표소를 확보하고 

있지만, 투표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리적 비용을 크

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유권자가 많이 존재하

는 곳에 보다 많은 사전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와 관련 동법 같은 항에서 군부대 등 밀집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도 존재한다. 문제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 과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공간 과학에서는 공적, 사적 시설물

의 최적 입지와 관련한 여러 방법론적 토대가 개발되

어 왔다. 이들 중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최적화 기법

은 실제로 정확한 최적의 해를 도출할 수 있어 실세계 

공간 계획에 매우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공간 최적

화는 이러한 수리 최적화(mathematical optimiza-

tion)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다 복잡하고 다

양한 공간 의사결정 변수와 공간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편의 투표의 일종인 사전투표소를 추가적으로 설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전투표소의 편의성을 극

대화하는 입지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최적화 모델은 입

지 문제의 구조, 입지할 시설물의 수, 제약 조건들 등

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이건학, 2010).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사전투표소의 편의성을 구체화

한 공간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는 P-median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보통 최적

화 문제는 정의된 문제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는 단

계를 거치는데 문제에 대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들

이 핵심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목적함수는 문제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최소화 또는 최대화하고자 하는 

함수로 정의되는데 P-median 모델은 최소합 문제

(MinSum problem)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Daskin, 

1995). 즉, 수요지와 입지할 시설물 간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를 도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잠재적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적 마찰이 비용에 해당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

국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Hakimi(1965)에 의해 정의된 P-median 문제는 

특정 시설에 대해 특정 수요를 최소 비용으로 할당

할 수 있어 물류센터 입지, 상권 분석 등의 입지배분 

문제(location-allocation)나 학군, 선거구, 치안구

역 등 관할구역(districting problem) 문제 등에 폭넓

게 활용되고 있다(이건학, 2010; Baray and Cliquet, 

2013). P-median 문제의 전형적인 선형정수계획법

(integer linear programming)은 다음과 같이 공식

화될 수 있다.

목적함수: 

Maximize Z=∑
i

∑
j

hidijYij (1)

제약조건식:

∑
i
Yij=1 ∀i (2)

∑
j

Xj=P    (3)

Yij-Xj≤0 ∀i, j (4)

Xj={0,1} ∀j  (5)

Yij={0,1} ∀i, j (6)

결정 변수는 Xj는 새로운 사전투표소의 입지를 결

정하는 이진 정수로 j 지점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또 다른 결정 변수 Yij

는 수요 지점 i의 수요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j

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할당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다. 목적함수 Z는 모든 수요 지점과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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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의 가중화된 거리(hidij)를 최소화함으로써 유권자

의 사전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한다. 가중화

된 거리는 각 수요지점의 수요량에 최근린 사전투표

소의 거리를 곱한 값으로 총 가중거리는 모든 수요지

점에서 최근린 사전투표소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의

미한다. 따라서 총 가중거리가 작을수록 유권자의 총 

이동거리 또는 평균거리가 짧아져 공간적으로 효율

적인 투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약식 (2)~(6)

은 전형적인 P-median 문제의 제약 조건들로 제약

식 (2)는 모든 수요지점은 반드시 한 개의 가장 가까

운 사전투표소만을 이용하게 하며, 제약식 (3)은 사전

투표소의 설치 개수를 P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설치 

시나리오에 따른 접근성과 비용 측면을 실험할 수 있

다. 제약식 (4)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을 때에만 수

요 지점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며, 제약식 (5)와 (6)은 

이진형 결정 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P-median 문제는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NP-

Complete 문제로 알려져 있어 정확한 해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적해를 보장할 수는 없

지만 최적해에 근접한 준최적해(sub-optimal solu-

tion)를 빠르게 찾아주는 휴리스틱 방법들이 많이 개

발되어 왔다(Beasley, 1993; Rolland et al., 1997; 

Hansen et al., 1998; Resende and Werneck, 2004; 

Mladenovic et al., 2007). 이들 알고리즘 중 본 연구

에서는 P-median의 최적해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

인 휴리스틱으로 검증되어 있는 교환 알고리즘(Teitz 

and Bart, 1968)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앞서 언급한 P-median 모델을 토대로 서울시 서

초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접근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의 신규 최적 입지를 새로운 

조건들을 기반으로 탐색하였다. 이 입지 조건들은 유

권자의 투표 편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구

체적으로 행정동 간 면적과 종사자 밀도의 편차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법적 기준인 1개 행정동 당 1

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기존 사전투표

소를 모델링에 포함한다. 행정동 간 면적의 편차를 최

소화한다면 면적이 넓은 행정동 거주민이 사전투표

소에 도달하는 거리를 짧게 할 수 있고, 종사자 밀도

의 편차를 최소화한다면 투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분포하는 지역에 더 많은 사전투표소를 배치

하여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최적 입지 도출에 앞서 19대 대선에 운영된 사전투표

소의 입지를 분석하였고, 유동인구와 직장인구 데이

터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가능성이 높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추가 사전투표소의 입지를 도출하였다. 

3) 사전투표소의 수요 분포와 입지 후보지

사전투표소 입지를 위한 실제적인 수요를 산정하

기 위해 크게 서울시 2012~2015년 유동인구와 2015

년 직장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19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사전투표소 40개소를 모

델에 포함시켰다. 유동인구(floating population)는 

관찰자가 지점별 통행인구를 시간별로 측정하는 방

식으로 집계한 인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내 1,283개의 

지점에서 측정되었다. 이 중 서초구 및 강남구 자료에

서 사전투표소 운영시간인 주중 07시부터 18시까지

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동인구 자료는 해

당 지점에 방문하는 인구수를 집계할 수 있으며, 자주 

방문하는 인구의 경우 서초·강남구에 직접적으로 적

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측된 지점과 가까운 위치의 

사전투표소로 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높게 관찰되는 터미널·지하철역·대로변 등에 사전

투표소가 세워진다면, 단골로 방문하는 인원이 적더

라도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연도별 측정 지점이 충분히 다양

하지 못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동인구 관

측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일부 

무시한 난점이 있다. 이외에도 유동인구는 사전투표

소의 중요한 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이동하지 않고 건

물 안에서 업무하는 직장인구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

반으로 각 필지별로 종사자인구를 측정한 직장인구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유동인구와 직장인구를 

합산한 값을 실제 수요로 사용하였다. 직장인구 중 5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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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값을 평균하여 추출하였다. 직장인구 자료는 고정

된 위치에서 근로하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주중 주간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시간대를 감안하

면 직장인구가 많은 지점에 사전투표소가 위치해야 

더 많은 인원이 쉽고 빠르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

다. 또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10

조에 의해 선거권의 행사를 고용인이 제약할 수 없을 

뿐, 투표시간이 보장된다면 당일출근도 가능하기 때

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생활 동선

과 투표소를 최대한 가까이 하여 선거비용을 최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유동인구와 직장인구는 둘 다 서초구와 강남구 전

역에 걸쳐 있지 않고 특정 지점에 대한 관측 자료로

만 존재하고 있어 대표적인 공간 보간법인 크리깅(여

기에서는 정규 크리깅(Ordinary Kriging))을 이용하

여 결측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하였다. <그림 2>

는 추정된 유동인구와 직장인구 분포를 반경 100m의 

정육각형 그리드 공간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유동인

구 추정값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인근의 서초·역삼

동이 가장 높고, COEX-한국도심공항이 위치한 삼성

동, 한티역 인근의 대치·도곡동, 압구정역 인근의 신

사·압구정동에서 높으며 고속터미널 인근에 한해 논

현1동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세곡동, 내곡

동의 서초 및 강남구 남부 지역이 대부분 0으로 추정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동인구

를 관측한 지점이 없거나 측정된 유동인구 자체가 극

소수이기 때문이다. 직장인구 추정값은 내곡동에서 

가장 높은 추정치를 보이는데, 해당 지역에 위치한 헌

인가구단지 생산공단의 개별 직장인구가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이 그 원인이다. 두 지도에서 공통적으로 0

의 값을 보이는 최남단 지역은 자연녹지지구로서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유동인구와 직장인

구를 합친 결과를 토대로 수요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일대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압구정·신사·도곡·대치·일원·반포2동 일

대도 높은 수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인구와 직

장인구 분포를 합산한 값을 최종적인 사전투표소 수

요로 정의하였으며, 육각형 테셀레이션의 각 폴리곤 

그림 2. 사례 지역의 수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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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이드를 수요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지역

에 걸쳐 총 9,898개의 수요 지점이 생성되었다.

한편, 사전투표소의 추가 입지를 위한 후보지 선정

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준용

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시민과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되도록 1층

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종교시설은 사

전투표소 입지가 금지되며 개표소 역시 사전투표소

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 후보지 원칙에 기반하고 동시에 시설의 사용이 용

이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강

남 서초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

민센터, 보건소, 경로당, 문화센터, 구청·구의회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관, 국가기관청사, 기타 각종 공

공건물 등을 입지 후보지로 정의하였고, 그 외 남부터

미널,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 시설도 추가적으

로 정의하였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대 대선에서 사

용된 기존 40개의 사전투표소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249개의 입지 후보지가 도출되었다. <그림 3>은 

19대 대선 당시의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거리에 기

반한 보로노이 폴리곤(Voronoi polygon)으로 구획

한 서비스 구역(각 수요 지점을 최근린 사전투표소로 

할당)과 입지 후보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서초구

와 강남구의 총 40개 행정동에 각 1개소씩 40개의 사

전투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38개소가 해당 동의 주민센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 분포에 기반하고 있는 주민편의 시설을 사전

투표소로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거주민 이외의 직장

인, 유동인구와 같은 사전투표의 실제적인 유권자층

의 접근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기존 사전투표소 간 평균 거리는 <표 1>과 같이 

서초구가 약 2.9km, 강남구가 3.4km였으며 사전투

표소 간 최단거리는 방배1동 사전투표소(방배1동 주

민센터)와 방배3동 사전투표소(방배3동 주민센터) 간

의 약 500m였다. 반면 세곡동의 경우 사전투표소(세

곡동 주민센터)와 가장 근접한 사전투표소(수서동 주

민센터)와의 거리가 2km 이상으로 방배동과 약 4배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에서도 나타나

그림 3. 19대 대선 사전투표소 서비스 구역 및 입지 후보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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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세곡동 및 내곡동의 사전투표소 배후지가 각각 

7.07㎢, 14.75㎢로 평균적으로 약 1.72㎢인 다른 사

전투표소에 비해 매우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전투표소 최적 입지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투표소의 최적 신규 입지

를 위해 새로운 조건들을 전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

정동 간 면적과 종사자밀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

한 신규 사전투표소 수(p)를 정의하였다. 이는 유권자

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간 투표의 형

평성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전체 

평균 행정동 면적과 서초구·강남구의 평균 행정동 

면적을 비교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의 행정동 면적

이 약 152% 정도 더 크게 나왔다. 따라서 면적당 사

전투표소의 수가 서울시 평균과 유사하도록 기존 40

개 사전투표소에 21개의 투표소를 추가하여 총 61개

의 사전투표소 입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체 

평균 종사자밀도와 서초구·강남구의 종사자밀도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강남구가 205% 더 종사자밀도

가 높았기 때문에 면적 기준과 유사하게 총 40개 투

표소의 205%에 해당하는 82개의 사전투표소(42개 

추가) 입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사전투표소의 입지에 있어 법적인 기준도 반

영하기 위해 최소 요구 시설을 설정하였다. 법적으로 

사전투표소는 1개 행정동 당 최소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

에 사전투표소가 극도로 몰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에 사는 소수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소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대 대선 당시 사용한 사전투표소 

40개소를 그대로 고정시켜 1개 행정동에 최소 1개 사

전투표소가 입지할 수 있게 설정했고, 1개 행정동 당 

1개 사전투표소의 입지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후 

검토를 통해 최소 요구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먼저 동별 면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적 

비례 모델(P=61)의 경우 기존 40개 사전투표소와 함

께 21개의 신규 최적 입지를 도출하였고, 결과는 <그

림 4>와 같다. 신규 사전투표소는 세곡동에 3개소, 내

곡동·양재1동에 2개소, 양재2동에 1개소 등 동 면적

이 큼에도 기존 투표소의 수가 제한된 지역에 주로 입

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린 투표소에 대한 유

권자의 접근을 전제하였을 때 각 투표소의 서비스 범

위에 해당하는 투표소 당 보르노이 폴리곤의 크기는 

여전히 가장 큰 사전투표소 그룹에 속한다. 이는 서초

3동(2개소), 서초1동, 역삼1동, 대치2·4동, 압구정동 

등 유동인구와 직장인구, 즉 실제적인 수요가 많은 지

역에 신규 투표소가 입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사전

투표소가 신규 입지한 지역은 방배2동, 개포1동, 수

서동, 일원본동·1동으로 적은 수의 사전투표소로 넓

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규 사전투표소가 입지하지 않은 24개 동은 방배

동, 반포동 등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북부 지역에 밀

집되어 있었으며 도곡동 등 일부 주거기능이 집중된 

지역에서도 신규 투표소가 입지하지 않았다. 해당 지

역들은 모두 동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서

초-강남구 평균 행정동 면적인 2.16㎢에 대비해 24

개동 중 3개동(방배3동, 청담동, 개포2동)을 제외한 

21개동이 평균을 밑도는 동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1개 이상 신규 사전투표소가 입지한 지역은 16

개 중 8개 동이 평균 이상이었으며 2개 이상 입지한 4

개 동은 모두 평균 이상의 동 면적을 보였다. 따라서 

P=61 모델의 경우 행정동 간 면적 편차를 최소화하

면서 신규 사전투표소는 수요 지점과의 거리, 즉 유권

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는 최적해를 보여주고 있

다. 실제로 수요 지점과 사전투표소간의 평균 거리는 

면적 비례 모델이 538.79m로 나타나 기존 사전투표

소 분포상의 이동 거리(691.92m)를 22%만큼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사자밀도에 비례해 사전투표소의 수를 

P=82로 설정하고 40개 기존 사전투표소에 42개 신

규 사전투표소를 최적 입지한 결과는 <그림 5>와 같

다. 면적 비례 모델에서 선정한 신규 최적입지점 21

개소 중 17개소가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도 같은 

최적 입지 지점으로 선정될 정도로 두 모델의 최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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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p=82)의 최적 사전투표소 입지

그림 4. 면적 비례 모델(p=61)의 최적 사전투표소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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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면적 규모

가 큰 행정동에 실제 수요 인구 역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모델

에서 서로 다른 신규 사전투표소로 선정된 4개소 역

시 서로 인접한 후보지로 위치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

다. 대체적으로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 신규 입지

한 사전투표소들은 면적 비례 모델에서 입지하지 않

던 서초구와 강남구 북부 지역의 미서비스 지역을 채

워서 입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강에 접하는 8개동

(잠원동, 반포본동·2동·3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

동, 삼성1동)에 신규 입지한 투표소는 면적 비례 모델

에서 2개소,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 8개소로 4배

가 늘었다. 또한 면적 비례 모델에서는 신규 사전투표

소가 없던 21개 동 중 10개 동에서 새로 입지하였고, 

이 중 잠원동은 2개소가 입지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반포동 등 대표적인 업무지

구로 직장인구와 유동인구가 높게 관측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 서초1동은 면적 비례 모델에서

는 신규 사전투표소가 입지하였으나 종사자밀도 비

례 모델에서는 추가 입지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사전

투표소가 입지한 지역은 세곡동(7개소)이었고, 양재

1동(5개소), 내곡동·서초3동(4개소)이 그 뒤를 이어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도 동 면적이 큰 지역일수

록 더 많은 입지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은 유동인구가 많이 관측되

는 일부 시설에 신규 사전투표소를 명시적으로 입지

시키고 있다. 특히 시외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호남선)에 투표소가 추가 

입지되었는데 이는 19대 대선 당시 일부 KTX 역사에

만 사전투표소를 입지시킨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매일경제, 2017)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다. 또한 새로 입지한 지점 중 서초4동 주민센터의 경

우 서울고등법원 및 등기국과 300m, 서초고등학교는 

대법원 및 대검찰청과 300m 내에 위치하여 광역자치

단체급 공공기관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전투표소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다시 말해서 1개 행정동 당 1개소 규정

을 감안하지 않은 그린필드 상태의 최적 입지를 살펴

보았다. <그림 6>과 <그림 7>은 면적과 종사자밀도에 

비례한 각 모델에 대한 최적 입지안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모델 모두 최적 입지로 선정된 사전투표소의 위치

는 19대 대선 당시 사용된 기존 투표소와 상당한 불

일치를 보이고 있다. 61개의 사전투표소를 새롭게 입

지시킨 면적 비례 모델의 경우 기존 투표소 40개소 

중 7개소(약 18%)만이 동일한 최적해로 도출되었고, 

82개 사전투표소를 입지한 종사자비례 모델의 경우 

기존 40개소 중 13개소(약 33%)만 동일한 입지로 제

시되었다. 이는 유권자의 실제 수요에 따른 접근 편의

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입지는 최적의 대안이 되

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또한 기존 투표

소를 반영하지 않은 두 모델을 비교한 경우 종사자밀

도 비례 모델에서 양재천 이남의 개포동, 양재동, 일

원동, 내곡동, 세곡동 등지에서 신설된 투표소가 7개

인 반면, 유동인구와 직장인구의 합이 상대적으로 많

은 서초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압구정

동, 청담동에서는 16개소가 신설되었다. 즉 사전투표

소를 늘릴수록 직장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표소 입지가 집중적으로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하여 고속터미널(호남선), 남부

터미널은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 모두 투표소가 

입지하지만, 면적 비례 모델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는

데 이는 수요가 단순히 유동인구뿐 아니라 직장인구

의 밀집도가 동시에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OEX-한국도심공항은 모든 모델에서 최적 입지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COEX-한국도심공항과 300m가

량 떨어진 한국문화의 집이 모든 모델에서 사전투표

소 입지로 선택되었다. 또한 기존 투표소였던 삼성1

동 주민센터 역시 400m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시

설 주변부에 사전투표소가 다수 위치하여 모델이 유

동인구가 많은 특정 시설물뿐 아니라 주변의 직장인

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투표소를 감안하지 않는 그린필드 

모델 결과는 실질적인 투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해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현실의 법적 기준은 충족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기존 투표소를 고려하지 않을 

시, 61개 사전투표소 입지 모델은 세곡동·양재1동

(각 5개소), 삼성1동·서초3동·내곡동(각 3개소)에 집

중되지만 역삼1동, 도곡2동, 서초1동, 방배4동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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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 투표소를 고려하지 않은 최적 사전투표소 입지(p=82)

그림 6. 기존 투표소를 고려하지 않은 최적 사전투표소 입지(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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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사전투표소도 입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투표소의 2배에 달하는 82개소의 사전투표소를 재입

지시켜야 모든 행정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

다. <표 2>는 앞서 언급한 모든 입지 최적화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항목 중 총 가중거리와 평균 

가중거리는 9,898개 수요 지점의 가중거리의 총합과 

사전투표소 당 가중거리의 합이며, 사전투표소 당 수

요는 1개 사전투표소의 평균 수요를 보여준다. 또한 

사전투표소 당 총 이동거리와 사전투표소 당 평균 이

동거리는 개별 사전투표소 서비스권에 포함되는 수

요 지점들의 이동거리의 총합과 평균값을 나타낸다. 

입지할 사전투표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미 설치

된 투표소를 고려하지 않을수록 사전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

적으로 40개 투표소를 61개로 확대했을 경우 투표소

당 평균 이동거리가 기존 시스템보다 22% 개선되었

으며, 82개소로 확대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32% 가

량 접근성이 높아졌다. 가중거리에서도 기존 모델에 

비해 면적 비례 모델이 20%,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이 

31%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개 투

표소당 커버하는 수요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기존 

투표소를 고려하지 않은 그린필드 모델이 기존 투표

소를 고려한 신규 입지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면적 비례의 경우 약 2%, 종사자 비례의 

경우 약 3%의 접근성 개선). 결론적으로 기존 투표소

에 대한 재배치 유무에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최적 입

지 대안들은 기존 사전투표소 시스템에 비해 투표 효

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

고 있다. 

5. 결론 및 토의

사전투표제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치러

지는 일반적인 투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유권

자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전체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고, 높은 투표율에 따른 당선인

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

에 기반한 투표소의 운영은 유권자의 실제적인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전투표소의 입

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투표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사전투표소 입지 대안

을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

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주중, 주간의 유동

인구와 직장인구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사전투표 수

요를 반영한 투표소의 최적 입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표 2. 모델별 결과 비교

모델 총 가중거리(km)
사전투표소 당 평균 

가중거리(km)

사전투표소 당

수요(명)

사전투표소

총 이동거리(km)

사전투표소 당 평균 

이동거리(m)

기존 사전투표소 

서비스 구역(p=40)
3,370,264.78 288.35 101,222.78 10,007.53 691.92

면적 비례 모델

(p=61)
2,364,541.59 229.95  66,375.59  5,996.23 538.79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

(p=82)
2,130,044.42 199.8  49,376.96  5,451.25 468.94

면적 비례 모델

(그린필드 입지)
2,265,234.69 223.23  66,375.59 5,760.8 526.96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

(그린필드 입지)
2,074,071.45 195.62  49,376.96  5,323.89 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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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행정동 당 1개 투표소의 단순한 원칙을 넘어 행

정동 간 상이한 면적이나 종사자밀도를 고려한 추가 

입지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신규 투표소를 추가

할수록 넓은 면적이나 수요가 많은 행정동에 집중적

으로 입지하여, 사전투표소의 접근성과 인구 규모에 

따른 행정동 간 불균형이 개선된 공간 계획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특히 거주지의 분포에 의존하여 입지했

던 기존 모델에 비해 사전투표의 실제적인 유권자층

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사전투표소의 입지를 무시하고 전면 

재배치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에 일부 신규 투표소를 

추가하는 대안보다 전체적인 접근성이 높아지는 반

면, 수요가 많은 일부 행정동에 집중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최소 요구 시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한

편,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및 COEX-한국도심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시설의 경우 82개의 사전투

표소를 설치하는 종사자밀도 비례 모델에서는 사전

투표소가 입지하지만, 이보다 적은 61개 사전투표소

를 설치하는 면적 비례 모델에서는 기존 투표소의 존

재와 상관없이 입지 지점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어, 유

동인구뿐 아니라 최종 수요를 구성하는 직장인구 분

포도 최적해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사전투표소의 입지는 직장인구와 유동인

구가 모두 높은 서초·역삼·대치·도곡·압구정동 등 

양재천 이북의 업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내곡동, 세곡동, 양재1·2동 등 비교적 다

른 자치구에 비해 넓이가 큰 행정동이 입지하고 있는

데 이들은 모든 모델에서 동당 최소 1개소 이상의 사

전투표소가 위치하여 사전투표소의 전체적인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

되어 있지만 내곡공공주택지구·헌인가구단지 등의 

수요가 다른 수요지와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어 추

가적인 사전투표소의 입지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

다. 

본 연구는 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전투표소의 입지적 요

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투표소 접근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 입지 대안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전투표

소 입지 분석과 최적해는 서초구와 강남구에만 국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모델링의 대상을 두 자치구

의 경계를 따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사례 지역의 

결과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수요 

분포나 기존 사전투표소의 입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측면에서 측정 지점별 자료를 토대로 추

정한 투표 수요는 사례 지역 내외의 불균등한 측정 지

점 분포로 인해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다소 정확하지 

못한 추정값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사

전투표소 입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

근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전면 재배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 입안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경험

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전투표소의 입지는 수요지와 사전투표소간

의 평균적인 투표소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전체적 

차원에서 공간 접근성을 극대화하는데 분명 효과적

이지만, 이러한 입지로 인해 가장 멀리 위치하게 되는 

수요 지점은 오히려 이전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희생

을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입지 대안은 다

수의 공익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조

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수를 먼저 고려하고자 

할 때는 최적의 입지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차원의 공간적 형평성 

역시 공공 시설물 입지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지와 시설물간의 최대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대-최소 문제(MinMax problem)로 접

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P-center와 같은 입지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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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본 역사지역의 경관 형성과 변천을 주된 연구과제로 하는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당시의 지역 공간 복

원의 방법으로 고지도와 고문헌 등의 역사적 자료를 사용해 왔다. 점차 지적도, 대축척 지도의 제작과정이 기술

과 더불어 발달하였고, 기술 향상으로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등장한 고도의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보급으로 지역 공간을 복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

운 동향을 맞이하게 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방대한 지역의 정보로 더욱 세밀

한 지역 공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동향으로 거론

되는 있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도 

다이토쿠 우에노(日本東京都台東区上野) 지역을 사례로 근세 시대에 간행된 문헌 자료의 조합을 통한 복원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거 지역의 공간 복원 시도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 문화적 이해를 높임은 물론, 향후 지

리정보시스템을 교육환경에 반영함과 동시에 토지 행정 정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요어 :  일본, 역사지리학,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공간 복원, 문헌 자료

Abstract : Historical Geography has made an important role to examine the restoration and changes of Japa-
nese historical regions using historical old maps and documents. Increasingly with advances in technologi-
cal map-making procedure, cadaster, large-scale maps and aerial photographs have been used in researches. 
Especially in the 1990s, the introduction of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rought current trends. 
Accurate information of regional location as well as data on vast regions from GIS help to analyze regional 
space in detail. This study restored the map of Ueno area in Tokyo Taitoku through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iscussed as a new tool in Historical Geography. Also historical materials in Edo era 
were researched and based in conjunction with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GIS) data 
when map- restoring. The practice of regional space restoration helps enhance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
ing of a local area. Lastly the study predicts that the restoration of an area in the past is useful to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policies. 

Key Words : Japan, Historical Geography,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pace restoration, 
Historica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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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진

1. 머리말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가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되

고 있으며, 점차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유용한 매체로써 컴퓨터 이용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原田, 2002).1)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고지도, 고문헌, 그

림, 문화재 등 역사적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를 웹 사

이트상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

었다.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문서관, 자치

단체, 교육기관, 신문사가, 역사자료의 소장 형태를 

전환하는 주체적 시설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일본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주도한 

대표적인 시설기관은 국립 국회도서관과 국립 역사

민속박물관이었다. 국립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고지

도를 비롯한 문헌 자료, 미술품, 문화재 등을 디지털 

화상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하

였다. 국립 역사민속박물관은 역사와 민속에 관한 디

지털 데이터를 약 23만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역사

적 문헌 자료 일부를 전문 연구진들에 의하여 활용 가

능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디지털 아카

이브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두 기관에서 진행된 디지

털 아카이브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비의 성

과는 웹 사이트상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폭넓은 

일본의 학술연구 활용에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본의 대학교육기관에 의해서도 디지털 아카이

브 작업이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디

지털 소장자료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헌, 한

국의 고지도 등 일본 국내외 역사적 자료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방대한 역사자료

를 취급하며 그 자료를 디지털 화상으로 전환하기 위

해서는 해당 자료의 전문가, 정보학, 보존학 분야의 

연구진 참여가 요구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약 20여 년에 걸쳐 구축된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나 현재 학술연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약한 상황이며 향후 해결해 나가

야 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대두

와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에는 고도의 지리정보시

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등장

하게 되었다. 점차 지도제작 기술이 발전되고 향상되

어 지적도, 대축척 지도, 항공사진 등이 보급됨에 따

라 국토연구의 자료로 이용되어 왔는데, GIS의 등장

으로 국토연구 및 지리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동향을 

맞이하게 된다. 지역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지

역 공간의 방대한 정보처리 능력으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데이터의 가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토정책 및 학술연구에도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

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GIS의 배경과 함께 

최근 일본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복원도 제작에 있

어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Historical 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새로운 연구 동향으

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HGIS

에 의해 제작한 복원도는 일본 근세 시대의2) 실측도

가 베이스 맵으로 이용되었고, 제작한 복원도의 분석

을 통하여 당시의 지도 측량 기술의 정밀성과 오차 검

증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과거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행정, 산업, 국민 생활에 과학

을 반영하고 투영하기 위해 특별기관으로 일본학술

회의(日本学術会議)를　1949년에 설립하였다. 그 안

의 부속 단체인 지역연구 위원회(地域研究委員会)와 

지구혹성과학위원회(地球惑星科学委員会)가 합동

으로 초중고 지리교육 학습현장에서 지도에 대한 이

해능력과 GIS를 이용한 지도의 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언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이 제언의 개요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GIS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하

며, 학습현장에서의 실천적 GIS 교육으로 말미암아 

지진 재해 시 국민과 지역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전망하는 것이다.3) 이처럼 일

본 국내 연구기관은 지역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습현장에서 GIS 교육 실시와 학술 분야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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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디지털 아카이

브의 구축 목적에 착안하여, 실증적 학술연구에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 역사지리학의 HGIS에 

근거한 복원도 제작 시 공간 데이터로써 디지털 아카

이브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회, 문화, 경

제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화상 데이터에서 발췌하여 가시화

(可視化)를 시도하였다.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 

공간의 복원방법은 향후 지리교육환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 행정에서 HGIS를 사용하여 도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5)

2.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통한 

일본의 지역 공간 복원연구의 현황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에 의해 

제작된 일본 고지도인 『대일본연해여지전도 大日本

沿海輿地全図』를 HGIS의 기술로 현재 일본 지역의 

지명과 대응시켜, 과거와의 지역 공간을 비교할 수 있

게 한 전자지도가 제작되었다. 이 성과는 일본 HGIS 

연구에서 선구자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무라야마 유

지(村山祐司)에 의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일본 이바

라키현(日本茨城県)에 소재하고 있는 쓰쿠바(筑波)

대학 생명환경과학연구과 공간정보과학 분야의 무라

야마 유지 연구실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역

사지역 통계 데이터’의 구축과 정비를 시도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 일본의 GIS 교육연구 취지와 마찬가지

로 지역 공간의 사회문화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

고, 일본의 행정정책 및 교육환경에 반영하여 활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라야마 유지

에 의한 연구업적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HGIS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明治)시

대 중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 지역의 행정

구역에 관한 HGIS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그것

을 바탕으로 연대별 역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

성과는 무라야마 유지 연구실의 홈페이지에서 일반

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역사지역 통계 데이터’는 간

단한 이용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 연대별로 제작된 역사지도인 ‘행정구

역 변천 지도’와 ‘통계지도’는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

아도 되며, 디지털 데이터의 열람과 무료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역사지역 통계 데이터’의 연구성과는 

1993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학술연

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활동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무

라야마 유지 연구실에 의한 HGIS 결과물인 『대일본

연해여지전도 大日本沿海輿地全図』가 2015년에 간

행되기까지 무려 20여 년이 넘게 지속해서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의 행정구역 변천과 

인구변동, 토지면적, 토지이용에 관한 방대한 통계 데

이터를 구축하고 그 정비작업이 이루어져 일본 HGIS

를 통한 역사지도의 제작이 비로소 실현되었다. 이렇

게 장기간 지속된 무라야마 유지 연구실의 연구 활동

은 일본의 HGIS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6) 그러나 이 방대한 ‘역사지역 통계 데이터’

를 사용해 제작한 역사지도는 1889년 이후의 지역 공

간을 복원하였고, 그 이전의 일본 행정구역 즉 근세 

시대의 지리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였다. 무라야마 유지가 역사지도 및 전자지도에서 복

원한 일본 지역 공간의 범위는 거시적 스케일에 해당

하며 특히 과거 도쿄 지역의 미시적 스케일의 지역 공

간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도쿄의 과거 지역 중

에서 미시적 스케일로 제작하는 복원도는 중요한 의

의가 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대표적인 지역 공간 복원 연

구로 거론되는 사례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비 지

원을 통해 수행된 ‘교토 아트·엔터테인먼트 창성(京

都ア一ト·エンタテインメント創成)’이다. 이 공동연

구 프로젝트는 일본 교토(京都)에 소재하고 있는 리

쓰메이칸(立命館) 대학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수행된 인문학과 정보학의 융합을 시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다. 일본의 역사 도시 교토를 사례로 

하여, 유형과 무형의 일본문화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 분야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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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진

이처럼 대규모의 두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는 과

거 교토의 지리 공간정보와 문화유산을 HGIS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8년이라는 연구 수행 기간

에 의한 성과는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

에, 리쓰메이칸대학 홈페이지상에‘버추얼 교토(バ一

チャル京都)’라는 연구 프로젝트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역사 도시 교토의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를 제작한 후, 현존하

는 교토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GIS 지도상에 3차원적

으로 배치하여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이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을 당시에는 교토에 

현존하며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가 가장 많이 제작되

었다고 하는 근세 시대의 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지

도제작, 3차원적 역사 도시의 모델은 완성되지 못하

고 있었다. 다른 이공계 분야보다는 연구비용이 윤택

하지 않은 인문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이 공동연구 

프로젝트로는 드물게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었음에

도, 수많은 역사문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오랜 연

구 기간에 드는 인건비로 연구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이 막대한 연구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을 모색

하는 중 기존의 GIS 활용에 착안하게 되었다. 고도의 

GIS를 활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

표 1. 일본의 대학교육기관에 의한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기관명 명칭 디지털아카이브의자료및개요

와세다대학 도서관 고전적종합데이터베이스 ・와세다대학에는 부속 도서관이 소장하는 국보 2건과 중요문화재 5건을

早稲田大 学図書館 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포함한 약 30만 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비를  2005년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의 고대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의 문헌자료 및 중국의 문헌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선명한

화질의 디지털 화상으로 열람 가능하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이유로는 일반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

있으므로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 컬렉션 ・일본 근세시대와 근대시대의 귀중서,그림,서적,소설 등 각종 문헌자료

東京大学 附属図書館 コレクション 를 소장하고 있으며 공개하고 있다.

・한국,중국,유럽의 문헌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그중에는,우리나라의

『 조선왕조실록』 47책을 화상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대학 도서관 중에서도 경제,철학,불교,서양미술 등의

폭넓은 분야의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교토대학 부속 도서관 특수컬렉션 ・교토대학 도서관기구의 이름으로 2017년 9월 7일부터 교토대학의

京都大学 附属図書館 特殊コレクション 귀중자료를 시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국보와 중요문화재,명치유신 자료,의학자료 등 14만여 개의

귀중자료를 선명한 디지털 화상으로 볼 수 있다.

토호쿠대학 부속 도서관 토호쿠대학 디지털컬렉션 ・고지도가 약 450점,회화가  280점,각종 문헌자료 등 일본의 역사자료

東北大学 附属図書館 東北大学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를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동북대학 부속 도서관 (東北大学 附属図書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37여

개의 문고 중,카노 문고(狩野文庫)는 일본 명치(明治)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카노 코키치(狩野亨吉, 1865-1942) 의 소장서이다.철학,미술

병학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역사자료가 무려 108,000점에 이르고,

「고전의 백과」또는「에도학(江戸学)의 보고(宝庫)」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문고이다.

・카노 문고(狩野文庫)에는,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십여 개의 역사자료도

소장하고 있으며,『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조선국도 朝鮮國圖』,
『조선세도 朝鮮細圖』,『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之圖』,『조선팔도

지도 류구삼성병삼심육도지도 朝鮮八道之圖 琉球三省並三十六嶋之圖

를 카노 문고 (狩野文庫)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고 있다.

자료: 일본의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를 실시한 대학교육기관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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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교토의 3차원적 지역 공간 복원이 실

현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리쓰메

이칸대학에 의한 지역 공간의 복원 연구 사례는 일본

의 HGIS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7) 디지털 아카이브는 리쓰메이칸대학에 의한 교

토를 사례로 한 HGIS 연구 목표의 바탕이 되었다고 

밝히듯이 일찍이 일본 국내 대학교육기관에서는 디

지털 아카이브를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

었다(표 1). 뒤늦게 일본 총무성(総務省)이 국가 시설

기관이 아닌 국내 대학교육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2012년 가이드라인을 작

성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가 학술연구에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며 사회 문화적 

이해를 위해 활용방안을 향후 과제로 삼는다고 기술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 복원의 연구 

동향과 함께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도 HGIS에 대한 공

동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 역사지리학회는 정식으

로 1958년 4월 29일 발족하였고, 지금까지 일본의 과

거 지역 공간의 형성과정 및 경관 변천을 주요 연구과

제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지도와 역사적 문헌 자

료를 통한 방법으로 지역 공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 지도제작의 기술 향상으로 국토지리원(国

土地理院)의 대축척 지도와 항공사진의 이용으로 인

해 세밀한 지역의 공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GIS가 등장하

였고, 지리학 분야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GIS를 도

입한 연구가 실행되었다. 하지만 역사지리학에서의 

GIS 활용은 미약한 편이었는데, 2010년 이후 HGIS

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디지털 아카이브

와 H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연구 동향에 기인하였

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과거 지역 공간의 문화 역사적 경관과 그 변천 과

정을 더욱 명백히 밝히려는 연구 방안으로 착안하게 

되었고, 경도, 위도, 등고선 등의 지리 공간정보와 다

양한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시공간 해석법

이 최근에 제시되었다(平井松午 등, 2014). 이 연구

는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비 조성금 기반연구로 수행

되었고 일본의 역사지리학, 고고학, 정보학 분야를 주

축으로 한 15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3년간의 공동연구로 과거 지역 공간 

복원시 HGIS를 통한 방법론과 해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 근세 시대에 제작된 실측도를 

현재의 지리 공간정보와 GIS상에서 병합도 제작의 방

법과 과정을 통해 당시의 측량기술에 대한 평가 및 지

도제작에 있어서 정밀도 및 오차 검증을 검토하였다. 

둘째, 일본 근세 시대에 제작된 실측도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여 과거 지역 공간의 토지이용 구분, 토지면적, 

지역 거주자, 건물 배치, 촌락 형태를 복원하고 있다. 

그림 1~2의 출처: 平井松午 등, 2014, 近世測量絵図のGIS分析, 古今書院

그림 1. 일본 근세 시대 측량지도의 예  그림 2. HGIS에 의한 지역 공간 복원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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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 역사지리학 분야에서의 HGIS 방법론 연

구는 과거 지역 공간에 대한 사회 문화적 실태와 도시

계획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 실증

적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그림 1~2).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HGIS를 통한 

지역 공간 복원 연구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연구

지원을 통한 환경, 학술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연구

의 일반 공개 의무로 인한 연구비용의 투명성 등의 체

계적인 연구환경의 확립과 마련에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 지역 공간의 계승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진정성을 가진 학술연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헤아려

지며 일본 지역 공간 복원 연구는 실증적 관점에 비중

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과거 지역을 복원한 대표적인 사

례가 있으며, 학술진흥원의 기초학문 과제 연구비 지

원 프로그램 연구사업으로 제작된 복원도가 있다. 바

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완

성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이고 이 복원도는 조선

시대에 간행된 전도와 지리서, 민속 등의 문화 역사적

인 카테고리와의 조합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의 역사지도 제작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HGIS에 

의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에서는(김종혁, 

2013), 역사지도의 제작 시 기본도의 중요성과 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행정구역, 자연환경, 교통망, 지

명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기본도 입수와 과거와 현재 지역의 동일한 지리공간 

정보의 확보 등 지리 공간 데이터에 관하여 심층적으

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GIS를 이용한 조선시

대 교통망의 복원도 제작 시의 문제점으로 위치 정보

의 공간 값 부여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김현종, 2017). 

본 연구는 비록 국가는 다르나 일본 도쿄의 과거 도시 

지역이라는 미시적 범위를 역사지도 제작 대상으로 

채택할 때, 어떠한 공간 값을 부여하면 시공간이 일치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3.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통한 과거 지역의 공간 복원 

1) HGIS를 통한 지역 공간의 복원도 제작

HGIS를 이용한 지역 복원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공간의 문화역사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활성화에 있

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의 구축 및 정비의 목표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의 이

해와 학술연구에 활용에 있다. 이와 부합하도록 본 연

구에서는 과거 지역 공간의 복원에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의 이용과 HGIS를 통한 학술적 활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공간 복원하는 연구대상 지역으로 도

쿄 타이토쿠 우에노(東京都台東区上野) 지역을 선정

하였다(그림 3). 타이토쿠에서 서쪽의 절반 정도의 면

적이 우에노 지역이고 동쪽이 아사쿠사 지역에 해당

한다. 

일본 근세 시대의 에도(江戸) 지역은 성곽을 중심

으로 발달한 도시형태에 속하며 토지이용 구분은 크

게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사찰(寺)과 신사(寺社)가 

모여있었던 사찰지역인 지샤치(寺社地), 상인계층(町

人)들이 거주하는 쵸닌치(町人地), 무사(武士) 계급

이 거주하는 부케치(武士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 근세 시대 에도의 사찰지역에 관한 연구는, 사

찰지역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구분과 변화에 관하여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근세 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화재로써 일본 역사에 남아있는 1657년 1월 18~19

일 이틀간 에도에서 발생한 명력 대화(明暦大火)는 

사찰지역의 토지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명력 대

화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 『관영강호전도 寛永江戸全

図』와, 명력 대화 이후에 제작된 고지도 『명력강호대

회도 明暦江戸大絵図』를 비교 분석하여 사찰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와 사찰과 신사의 이동을 검토한 연구

가 있다(田中麻衣·古田悦造, 2010). 金子(1995)의 

연구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의 문화역사의 이해와 관

련한 연구로 지리서 『에도메쇼즈에 江戸名所図会』

에 수록되어 있는 656점의 삽입도를 종교, 사회, 자

연 역사 중에서 어떤 항목으로 묘사가 되었는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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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상세히 분류하였고, 각 삽입도에 그려져 있는 사

람 수를 모두 세어서 당시 사람들의 행락 행동(行楽

行動)과 지역의 특성을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古田

(2014)의 논문에서는 당시의 사찰지역은 사람들이 참

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오락(娯楽)적 성격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고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에도 

지역에서 행해진 사찰과 신사의 참배는 지배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에게 높이 인식되어 있었고, 행락

적(行楽的) 성격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선행연구에서 에도의 사찰지역 공간은 단지 사찰

과 신사가 있는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의 행락적 도시시설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

하고 있다(山本, 2005). 이상의 선행연구는 일본 역사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과

거 지역 중 사찰지역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도 기존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관점을 바탕

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HGIS를 통하여 일본 과거 

지역 공간을 복원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으로 에도에

서 대표적인 사찰지역으로 꼽히는 우에노 지역을 선

정하였다. 현재 우에노 지역은 도쿄의 중심적인 관광

지이고, 봄철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우에노 공원(上野

公園)이 있다. 그리고 주변의 아메요코(アメ横)는 재

래시장과 상점가로 붐비는 일본의 서민적인 지역 공

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 연구는 역사지리학 관점에 근거하므로 우선 복

원하는 대상 지역인 우에노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의해 에도막부(江

戸幕府)가 세워지고, 에도는 일본 전국을 실질적으

로 지배하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새로운 도시

로 탄생한 에도에는 전국 각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

의 정비, 시가지의 확대, 상수도의 건설, 토지 구분 등

의 도시건설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우에노 지역의 형성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59년 기록에 의하면, 우에노 지역은 인적이 아주 

드문 곳에 소나무와 삼나무에 에워싸여 있는 야산으

로, 이곳에는 까마귀와 그 배설물만 잔뜩 있었다고 전

해진다.8) 이렇게 황량한 곳이 에도에서 막부의 권위

를 상징하는 토에이잔 칸에지(東叡山寛永寺)를 축조

하는 장소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승려 텐카이(天

그림 3. HGIS에 의한 복원도 제작의 대상지역

출처: 그림 왼쪽은 内藤 昌, 2010, 江戸の町(下), 草思社. 

    그림 오른쪽은 타이토쿠약쇼(台東区役所) 홈페이지 www2.wagamachi-guide.com/ta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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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우에노 지역은 에도성(江戸城)의 귀문(鬼門)에 상

응하는 동북　방향에 위치하였고, 이것은 음양학(陰

陽学)의 위치 관계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또한, 큰 규모의 사찰을 건조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기록의 내용에서 파악

할 수 있듯이 우에노 지역이 산이라는 지형적 요인이 

건설 조건에 합치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에도의 새로

운 도시시설이자 종교적 공간으로 탄생하는 ‘토에이

잔 칸에지’의 축조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부각하였다. 

본래 ‘토에이잔 칸에지’는, 일본 서쪽의 천태종 사찰

인 히에이잔 엔랴쿠지를 모방하여 창건되었다. 일본 

시가현(滋賀県)에 있는 히에잔 엔랴쿠지(比叡山延暦

寺)는 1571년에 노부나가(織田信長)와의 싸움에서 

전부 소실되었다. 당시 에도 지역에는 가장 오래된 사

찰로 서민들로부터 깊은 신앙과 인기를 끌고 있었던 

아사쿠사(浅草) 지역의 센소지(浅草寺)가 있었다. 그

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로운 정치적 행정적 기

능을 갖게 된 도시 에도에 원래 거주하였던 에도 시민

의 민심을 얻어야 할 목적이 있었다. 서민들의 즐거움

으로 대변하는 참배라는 행락 행동을 반영할 새로운 

도시시설인 불교의 성지(聖地) ‘토에이잔 칸에지’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천태종의 사찰은, 피

지배자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아

사쿠사 지역의 센소지에 견줄만한 새로운 이 도시시

설은 에도막부의 취지대로 점차 행락 행동이 나타나

게 되었다. 우에노 지역의‘토에이잔 칸에지’는 피지

배자를 견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에도막부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히에잔 엔랴쿠지 이외에도 

나라(奈良)와 교토에 있는 대불(大仏)은 우에노 지역

의 대불 좌상(大仏の座像)으로 하고, 교토의 키요미

즈테라(清水寺)는 키요미즈 관음당(清水観音堂)으로 

했으며, 비와코(琵琶湖)의 치쿠부시마(竹生島)는 벤

자이텐시마(弁天島)로, 그 밖에 인왕문(仁王門), 오

중탑(五重塔)도 모방하여 축조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에노 지역의 형성 과정을 문헌 자료

를 통하여 서술하는 이유는 역사지리학의 전통적인 

지역 공간의 복원방법론이며, 복원도의 제작 시에 우

에노 지역의 공간 인지 능력으로써 작용한다.9) GIS상

에서 과거 우에노 지역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

선 현재와 과거의 지리 공간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공간의 베이스 맵

의 확보이고, 그것에 뒤이어 과거와 현재의 동일한 지

리 공간정보의 확보이다. 본 연구에서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는 지도는 근세 시대의 토지이용 구분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일본의 행정구역은 메이

지 시대인 1880년대에 들어서부터 정비되기 시작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도쿄의 과거 지역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따라

서 도쿄의 근세 시대 행정구역을 공간 데이터로 작성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역사지리학의 방법에 입각

한 토지이용 구분에 대한 정보, 지역에 관한 문헌 자

료, 고지도를 참조하면 과거 지역의 공간 데이터 작성

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역사지리학에서 사용되는‘정명(町名) 변천’이다. 정

명 변천이란, 현재 토지구획의 명칭 변화를 시대별로 

조사해 나가는 것으로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町)

은, 일본의 시(市) 혹은 구(区)를 구성하는 행정상의 

토지 단위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써 김종혁(2013)

은 위치비정(位置比定)이라 하여, 과거와 위치와 현

재의 위치를 일치시키는 일로써 개체의 공간 값을 찾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과거 지

역의 정(町)에 관한 공간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으므

로 일본 역사지리학의 정명 변천을 용어로써 사용하

였다. GIS상에서 현재와 과거의 지리 공간을 일치시

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복원도 제작의 필수적 단계로 

설명된다.

복원도에서 참조하는 자료로, 첫 번째는 근세 시대

에 제작된 고지도, 두 번째로는 근대 시대 이후의 우

에노 지역에 관한 지도, 세 번째로는 우에노 지역에 

관한 문헌 자료이다.10) 이 세 가지 복원도의 참조 자

료는 제작 초기 단계인 정명 변천을 비롯하여 병합 지

도와 과거 지역 공간데이터 작성, 에도 지역의 사회 

문화지표의 문헌 자료에서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동 

내용 발췌 시에 사용된다. 

복원도 제작에 병합 지도의 베이스 맵으로 사용



- 853 -

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할 현재의 지역 공간 데이터를 일본 국토지리원의 기

반지도정보(基盤地図情報)에서 입수하여 아크 지아

이에스(ArcGIS) 상으로 불러들였다(그림 4). 일본의 

HGIS에 관한 복원도 제작의 선행연구에서는 근세 시

대에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실측도로 베이스 맵으로 

하였고 그 범위는 거시적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쿄 우에노 지역이라는 미시적 지역 범

위를 선정하였으므로 현재의 지도와 병합하는 고지

도 또한 같은 지역의 정보가 있어야만 한다. 본 연구

의 첫 번째 참조 자료인 『에도키리에즈 江戸切絵図』 

는 도쿄의 과거 시가지의 토지이용과 사찰과 신사의 

위치, 도로, 강, 방위 등 아주 상세한 사항이 그려진 

고지도이다(그림 5). 이 고지도는 1848년~1853년에 

출판되었고, 에도 지역을 분할한 지도로, 당시 에도에 

용무차 온 무사 계급과 여행자에게 인기가 있었고 에

도 여행의 기념품으로도 애용되었다. 

『에도키리에즈 江戸切絵図』는 근세 시대의 복원도 

제작과정에서 지역 공간 데이터 작성과 동시에 문헌 

자료의 지리적 정보의 인지(認知)를 위해서는 없어서

는 안 될 고지도이고, 실측도가 아니므로 복원도 제작 

시의 베이스 맵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무

수한 컨트롤 포인트 설정에 의한 지도 병합을 가정하

여 ArcGIS상에 약 90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하였

으나, 엇갈림은 여전히 축소되지 않았다. 복원도 제작

의 단계에서 베이스 맵으로 적합한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에노 지역

에 관한 지역 자료를 재조사하여 『타이토쿠에도즈 台

東区江戸図』를 발췌하였다.11)

그런 다음 과거와 현재의 지도에 좌표를 투영시키

고 컨트롤 포인트의 설정에 들어갔다.12)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참조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우에노 지역의 화

재 기록, 행정구역 변화, 도로망 정비 등의 토지변화

의 유무 기록을 토대로 연대별 지도를 확인해 나가며 

현재 지역과 과거 지역의 동일한 지리 공간정보를 확

보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크게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에노 지역의 복원도 제작 

시와 다른 자료 활용이 요구되나,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과거 지역의 복원도 제작 방법은 같다.13)

과거와 현재의 동일한 지리 공간정보에 의한 컨트

롤 포인트의 설정으로 병합 지도가 만들어진다(그림 

6). 다음 단계에서 복원도 제작 시의 참조 자료 중 특

히 『에도키리에즈 江戸切絵図』는 과거 지역의 공간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지리

적 위치를 확인 및 참조 자료로 검증하여 폴리곤 데

출처: 그림 4 일본 국토지리원의 기반지도정보(基盤地図情報) 

    그림 5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디지털 컬렉션(日本 国立国会図書館 電子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그림 4. 지역 공간의 현재지도 그림 5. 과거지역 공간데이터작성을 위한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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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세 시대의 토지이용 내용

을 ArcGIS상에 옮겨 면지도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와 같은 범례를 채택하여, 사찰지

역인 종교적 공간, 무사 계급의 거주지역인 정치적 공

간, 쵸닌지역인 상업적 공간, 그 밖에 산림 지역으로 

구분하여 폴리곤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ArcGIS상에

서 과거 우에노 지역의 공간 데이터로 작성한 상업적 

공간의 폴리곤 데이터는 468개체, 종교적 공간의 폴

리곤 데이터는 309개체, 정치적 공간의 폴리곤 데이

터는 194개체, 그밖의 산림 지역의 폴리곤 데이터는 

94개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

한 공간 데이터는 사회 문화지표를 투영하기 위한 문

헌 자료에서 발췌한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동의 소재

지인 27개체의 폴리곤 데이터이다. 이렇게 ArcGIS상

에서 병합 지도를 만든 뒤 폴리곤 데이터에 의한 면지

도 작성으로 복원도를 완성하였다(그림 7). 

여기서 유의했던 점은 우에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지표 데이터 즉 상업 활동의 내용을 공간 데이터와 속

성 결합을 할 때, 상업적 공간의 27개체의 폴리곤 데

이터의 순서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작성된 폴리곤 데이터의 정보

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 문화적 지표 데이터와 결합하

게 되므로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와 과거의 지리 공간정보와 병합

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리 공간 확보는 우에노 지

역의 형성 배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과거 우에노 지

역은 사찰지역이었고, 그 주변에 무사들이 거주하였

던 넓은 면적의 부케야시키(武家屋敷), 산림 지역의 

지형적 요인과 관련하고 있었다. 우에노 지역과 비슷

한 공간 구조의 지역의 경우라면 동일한 지리 공간정

보의 확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교적 공간은 

과거에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구역의 변화가 적

은 지역의 경우는 동일한 지리 공간정보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뜻하며 일본 역사 도시 교토를 복원

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재해 발생

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크게 훼손된 지

역의 경우에는, 사찰지역의 복원도 제작 방법에서는 

그림 6~7의 출처: 복원도 제작 시의 참조자료로 필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6. 병합 지도 작성   그림 7. 과거 지역의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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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도쿄의 행정구역은 교토와 다

르게 메이지유신 후 끊임없이 변화한 지역으로 손꼽

히고 있고 현재까지 HGIS를 통한 근세 시대 지역 복

원의 사례가 거의 없었던 이유이다. 일본 HGIS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무라야마 유지(村山祐司)도 

도쿄의 근세 시대 지역의 복원도 제작은 메이지 시대 

토지 행정실시 이전의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하여 수행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복원도 제작 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연구대상 지역의 베이스 맵 확보이며, 과거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실측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

구를 통해 복원도 제작 시의 베이스 맵의 확보에는 일

본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내부 사업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부각되었다.

지역 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의 진

행 상황은 지역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더욱 

활성화된 지역 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 단체

의 경우에는, 지역 문화를 재조명하는 서적 및 자료

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에노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공원(公

園), 동물원(動物園), 미술관(美術館) 등 도쿄를 대표

하는 문화적 도시시설이 소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14) 

우에노 지역의 자치단체에 의해 연구사업은 근세 

시대에 축조된 종교적 시설과, 근대 시대 건설된 문화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복원도 제작 

시의 베이스 맵의 확보가 가능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

는 지역 공간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기 위

한 지역자치단체에 의한 노력으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공간에 관한 결과물의 재발견과 활용으

로 지역 공간의 지속적 연구로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HGIS를 통한 사회 문화적 공간복원

일본 국내 HGIS에 의한 연구는 근세 시대의 실측

도가 주된 연구과제 대상이었으므로 거시적인 지역 

공간 범위가 채택되었고, 미시적인 지역 공간 범위라 

할지라도 지도제작 방법론에 그치고 있으며 문헌 자

료와의 조합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본 근세 시대 지역 공간을 당시의 행동 문화가 구체적

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 자료와의 조합을 시도하

였다. 1824년 간행된 『에도카이모노히토리안나이 江

戸買物独案内』와 1848년에 간행된『에도메이부츠슈

한테비키구사 江戸名物酒飯手引草』를 과거 시대 사

회 문화적 지표로 사용하였다. 『에도카이모노히토리

안나이 江戸買物独案内』는 에도 지역의 상점과 위치 

정보, 상점의 업종, 상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의 상업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

로써, 일본 근세 시대의 지역사, 경제사, 사회사 등 역

사학 분야의 연구에서 거론되어 왔다(그림 8).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와세다(早稲

田) 대학, 고베(神戸) 대학에서 각각 디지털 아카이브

로 구축하여 웹 사이트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15

년에는 비로소 일본　국립 역사민족박물관이 구축한 

『에도카이모노히토리안나이 江戸買物独案内』에 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수록된 위치 정보

가 현재의 행정구역인 구(区)로 처리되어 있다. 이 데

이터베이스는 문자정보 기록에 그쳤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상업 활동의 수량 분석은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과거 지역 공간의 상점 위치 정보는 ‘정명 

변천’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 문헌 

자료의 방대한 지역 정보에 관한 처리가 어려워서 상

점 입지 분포의 가시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에

도메이부츠슈한테비키구사 江戸名物酒飯手引草』는 

앞서 출판된 『에도카이모노히토리안나이 江戸買物

独案内』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으며, 에도 지역의 음

식업종에 관한 위치 정보, 음식업의 업종, 상인의 이

름이 기재되어 있고,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전자도서

관에서 디지털 화상으로 2011년에 공개하고 있다(그

림 9). 

이 두 가지 문헌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상

업 활동 중 음식업종의 수량 비교를 통하여 근세 시대 

식생활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음식업종이라는 단일 

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세한 시공간적 분석은 수

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蟻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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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헌 자료에 수록된 방

대한 정보량과 지역 공간의 시공간 처리능력의 문

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HGIS를 이용하였고 일본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동시에 일본 국내 HGIS의 연구에서 

도쿄의 과거 지역 공간의 복원은 매우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 HGIS 방법론을 위해 복원도 제작과 사회 

문화적 지표의 투영을 시도하였다. 

역사지리환경을 표현한 역사지도는 시각화된 이미

지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간상의 변화를 설

명하는 경우에 매우 효율적이다(김종혁, 2013). 이러

한 지적은, 현재까지 수행된 HGIS의 가시화는 행정

적, 정치적 변화는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당시 시대

를 반영하고 있는 생활 문화의 표출이 시각화되어 설

명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제와 그 한계들을 바탕으로 과거 우

에노 지역 공간의 시각화한 복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도 지역의 모든 상업 활동이 수록된 『에도카이모

노히토리안나이 江戸買物独案内』는,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디지털 화상의 내용을 집계한 

후, 일본 국립 역사민속박물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참

조 자료를 통하여 자료 검증을 거쳤다. 그러나, 에도

의 음식업종이 수록된 문헌 자료 『에도메이부츠슈한

테비키구사 江戸名物酒飯手引草』는 작성된 데이터

베이스가 없으므로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전자도

서관의 디지털 화상을 집계한 후, 문헌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두 가지 문헌 자료의 데이터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복원도 제작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

로 문헌 자료와 고지도를 바탕으로 과거 지역의 지리 

공간정보를 조사해야 했다. ‘정명 변천’단계에서 인식

한 과거의 지리 공간정보를 토대로 우에노 지역의 상

업 활동의 업종과 소재지, 상인 이름을 엑셀 데이터로 

작성하였다. 이때 상인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문헌 자료에서 중복되는 상점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앞서 제작한 상업적 공간의 폴리곤 데이터

와 수량 검증을 거친 두 가지 문헌 자료의 엑셀 데이

터를 ArcGIS상에서 속성 정보를 결합하였다. 즉, 복

원도 상의 과거 우에노 지역에 당시의 사회 문화적 지

표를 투영하는 것이다.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동을 두 

문헌 자료에서 발췌한 결과 총 138점포에 대한 상업 

활동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72점포가 음식업종이

었으며, 이는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동의 무려 52.2％

그림 8. 『에도카이모노히토리안나이 江戸買物独案内』

그림 9. 『에도메이부츠슈한테비키구사 江戸名物酒飯手引草』

그림 8~9의 출처: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디지털 컬렉션(日本 国立国会図書館 電子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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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2). 

여기까지는 수량 비교로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나, HGIS의 가시화를 통하여 과거 지역의 공간적 분

석이 가능하게 된다. 단순하게 상업 활동을 투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공간의 업종 구분함으

로써 그 분포 입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과거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

동을 생활 관련 업종과 음식업종 관련으로 업종을 구

분하여 그 입지 분포를 통해 당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

찰할 수 있다(그림10). 

음식업종의 경우는, ‘토에이잔 칸에지’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의 아사쿠사 지역으로 뻗어 있는 북쪽과 서

쪽 길가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을 복원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생활 관련 업종의 경우는 ‘토에이잔 칸에지’에

서 중심으로 하여 남쪽에 있는 상업 공간으로 가는 길

가에 입지 분포를 하였던 사실을 가시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음식업종에 당시의 물가(物価)를 투영시

켜 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 공간과 당시 사람들의 

행동 양상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기록에 의하면 음

식업종 분류에는 일종의 코스 요리에 비유할 수 있는 

카이세키 요리(懐石料理)와 장어 요리는 당시 물가로 

일 인당 200문(文)을 지급해야 먹을 수 있는 고가의 

음식업종으로 분류된다.15) 

또, 간장을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는 한 병당 60~ 

100문, 된장은 개당 100문, 과자 종류는 개당 4~70

문, 메밀국수는 한 그릇 50문, 밥에 차를 부은 오차즈

케(茶漬け)는 20문, 초밥은 하나에 8문을 지급해야 

먹을 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의 물가를 투영시

킨 음식업종의 경우, 저렴한 음식업종이 환락가로 가

는 방향과 우에노 지역 동쪽에 있는 아사쿠사 지역으

로 가는 방향, 남쪽에 있는 쵸닌치로 향하는 도로 주

변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

표 2. 근세 시대 우에노 지역의 상업활동 

과거 우에노 지역의 상업활동
 『에도카이모노히토리안나이 

江戸買物独案内』

『에도메이부츠슈한테비키구사 

江戸名物酒飯手引草』
두 문헌 자료 상점 합계

음식업종 26점포 46점포 72점포

생활 관련 업종 66점포 - 66점포

업종 합계 92점포 46점포 138점포

자료: 과거 우에노 지역의 디지털 화상 데이터와 참조자료 및 데이터 검증으로 필자가 작성.

과거 지역 복원도 

제작 단계

1.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와 고지도

①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와 고지도를 참조하여 지명을 조사한다.

②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와 고지도를 참조하여 동일한 지리정보를 조사한다.

③ 과거 지역에 대한 베이스 맵을 입수한다.

2. 조합하는 문헌자료

④ 사회 문화적 지표를 엑셀 데이터로 작성한다.

3. ArcGIS 상

⑤ 지역 공간의 현재 지리 공간정보를 입수한다.

⑥ ArcGIS 상에서 현재와 과거의 지리 공간정보를 입수한다.

과거의 사회 문하적 지표를 

투영한 복원도 제작 단계

4. ArcGIS 상

⑦ *1을 참조하여 ArcGIS 상에서 과거 지역의 공간 데이터를 작성한다.

⑧「⑦공간 데이터」와 「④엑셀 데이터」의 속성을 결합한다.

그림 10. 지역 공간 복원도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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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비싼 음식업종으로 분류한 카이세키 요리

(懐石料理)와 장어 요리 우에노 지역의 중심적 도시

시설이었던‘토에이잔 칸에지’주변에 분포하고 있었

다. 메밀국수와 오차즈케, 초밥과 같은 저렴한 음식업

종은 당시 여행자와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소박한 먹

거리였고 과거 우에노 지역의 관광 행동과 소비 성향

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우에노 지역의 상업 활동의 

대부분이 음식업종이 있었고, ‘토에이잔 칸에지’중심

으로 주위 사찰 부근에 고급 요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

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근세 시대 후기의 일본 사찰지역에 거주하

였거나 방문하였던 사람들의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광 행동으로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과거 지역 공간을 사례로 복

원도를 제작 후 당시의 사회 문화적 지표를 투영하여 

가시화하였다(그림11). 복원도 제작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방대한 참조 자료를 통한 확인 작업

과 베이스 맵의 입수, 동일한 지리 공간정보의 확보를 

어려운 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행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 연구와 연계를 통해 충분

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시적인 공간 범

위를 점차 거시적 공간 범위로 넓혀갈 것을 향후 과제

로 남겨 두겠다.

4. 맺음말　

일본 과거 지역의 경관 형성과 변천을 연구과제로 

하는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도 당시의 지

그림 11. 과거 지역의 복원도에 사회문화지표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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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공간 복원의 방법으로 고지도와 고문서 등의 역사

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술이 발

전되고 향상되어 지적도, 대축척 지도, 항공사진 등이 

제작되고 보급되어서 지리학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GIS 등장과 함께 지리학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으

나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는 연구가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 과거의 인구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

를 중심으로 하는 HGIS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

작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HGIS에 의한 

지역복원의 방법론과 해석법이 제안되었다. 일본보

다 앞서 한국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

구진들에 의해 지역 공간 복원도가 제작되었다. 한국

의 HGIS 연구는, 행정구역과 지명 데이터의 제작에

서는 일본보다 무려 10년이나 늦은 시기에 출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도 제작은 불과 5년이라는 짧

은 기간에 성과를 이루어냈고, 한국의 문화적 카테고

리와의 조합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HGIS를 통한 지역 공간 복원 연구는 

근세 시대 제작된 고지도의 측량기술 평가와 복원 방

법론에 비중을 두는 실증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과거 일본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

는 역사자료와의 조합과 인간의 행동과 관련한 검토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도쿄는 메이지 시대 초

기까지도 화재로 인한 목조건축의 막대한 피해가 발

생하였고,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에서 나무자재의 사

용이 금지와 근대화 국가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

획, 패전 후 복구공사 등으로 시대별로 행정구역이 크

게 변모하였다. 따라서 도쿄의 과거 지역에 GIS를 적

용한 공간 연구로 어려웠고 최근 들어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자료와 복원도 제작의 신빙

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문헌 자료의 수록한 내용

을 집계한 후, 일본 국립 역사민속박물관의 데이터베

이스와 방대한 지역에 관한 참조 자료를 통하여 충분

한 자료 검증을 거쳤다. 또 본원도 제작 과정에서 가

장 큰 문제였던 베이스 맵은 재조사를 통해 입수하였

으며 정확한 지리정보 데이터로 병합 지도를 제작하

였다. 이러한 과거 지역의 복원도 제작 과정을 공개함

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계승 연구로 이

어질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일본에서는 2020년 개최

되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문화를 관광적 목적

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려는 방안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라는 기폭제를 이

용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정보 구축을 시도하고 있

으며 그것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일본 

국내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관

광자원으로써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문화

유산 등재 사업 또한 지역의 활성화와 관광 산업에 도

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적인 측면과 교육적 측면

에서 HGIS를 이용하면 지역 공간의 문화와 역사, 지

리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지속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본 연구는 향후 HGIS에 관한 다각적 연구 시점을 

공유하고자 일본에 관한 HGIS 연구 현황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사례를 실었다. 역사 깊은 우리 국토

의 지역 공간에 적용한다면, 행정은 물론 사회 문화적 

활용에 유용하리라고 기대한다. 

주

1) 일본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Archive)의 영어 표기 

그대로 채용하여 학술용어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의

미로 한국에서는 자료 전산화(資料電算化)로도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국제적으로 통용하

는 것을 우선하며, 일본 사례의 경우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

어를 채택하였으며 전반적인 지리학적 용어는 한국어 표기

를 우선으로 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근세 시대는 에도 시대(1603 

~1868년)를 뜻한다.

3)日本学術会議·地域研究委員会·地球惑星科学委員会, 

2014, “地理教育におけるオ一プンデ一タの利活用と地図

力／GIS 技能の育成 ―地域の課題を分析し地域づくリ

に参画する人材育成―, ”

4) 이 논문은 2016년 3월 일본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日本

地理学会), 2016년 5월 다이토쿠 야쿠소(台東区役所), 도

쿄대학 공간정보과학 연구센터가 주최한 CSIS DAYS 2016 

전국 공동이용 연구발표대회(全国共同利用研究発表大

会)에서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

였다.

5) 후쿠오카 하카타(福岡博多) 역의 주변 공사 시 2016년 11



- 860 -

홍명진

월 8일에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는 과거의 지역 공간 복구

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사례이다. 하카타역 주변은 근

세 시대 고지도상으로도 습지로 표기되어 있었고, 도로건

설에 앞서 토지 행정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질 사

안으로 고려된다. 

6) 무라야마 유지(村山祐司)연구실에서는, 메이지·타이쇼우 

시대 인구통계 지도정보(明治·大正期人口統計地図情報: 

1993~1997년), 행정구역 변천의 지도표시 시스템-메이지 

시대 이후의 시정촌계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지리정보시스

템의 개발(行政変遷の地図表示システム―明治期以降の

市町村界を対象といたインタ一ネットの開発―2003년), 

메이지 시대 이후의 행정구역 변천 디지털 지도(明治期以

降行政変遷デジタル地図: 2006~2007년) 이외에도 수많

은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통

계 지도제작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한 결과

물로 무라야마 유지(村山祐司)가 참여한 전자지도『디지털 

이노우즈 デジタル伊能図』가 2015년에 간행되었다.

7) 矢野桂司 등, 2011, シリ一ズ 日本文化デジタル·ビュ一

マニティ一ズ03 京都のGIS, 株式会社ナカニシヤ出版.

8) 岸井良衛, 1965, 江戸·町づくし 下巻, 青蛙房. “古くは鳥

穢野と書いて, 松や杉が茂って, 人跡が絶えたところなの

で, 飛鳥の糞ばかりであった.”

9) 歴史地理学会, 1985, 空間認知の歴史地理, 歴史地理学

紀要, 27, 古今書院.

10) 첫번째 참조 자료로『江戸切絵図』중『東都下谷絵図』, 

『今戸箕輪浅草絵図』, 『根岸谷中日暮里豊島辺図』이고, 

두번째 참조 자료는『台東区江戸図』, 「復元·情報地図」, 

「東京時代MAP 大江戸篇」이고, 세번째 참조 자료는 「江

戸·町づくし稿 下巻」, 「下谷浅草町名由来考」, 「下谷区

史」, 「台東区史 沿革」, 「台東区史 上巻」, 「台東区史 社会

文化編」이다. 

11) 台東区役所文化 産業観光部 にぎわい計画課, 2012, 上

野·浅草·隅田川 歴史散歩, 東京都台東区.　

12) 컨트롤 포인트로 설정한 동일한 지리 공간정보는, 과거 

우에노 지역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무사 계급의 거주지, 사

찰 지역, 산림 지역의 일각으로 하였다. 사찰지역의 경우, 

東叡山寛永寺, 法清寺, 善性寺, 宗延寺, 廣徳寺 등의 일

각을 컨트롤 포인트로 설정하였다.

13) 필자는 코바야시 기금(小林基金)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도쿄 니혼바시(東京都 日本橋) 지역

의 공간 복원도 제작에 대한 연구 수행 중이다.

14)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르 코르 뷔지의 건축물을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협력 요청으

로 시작되어,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려놓았다. 일본 정부는 국립 서양 미술관을 2012년에 건

축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뒤 2016년에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었다. 일본 정부와 지역행정과의 연계 활동에 

의한 단계적 추진과정은 지역 문화의 가치를 장려하는데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 

15) 渡辺信一郎, 1997, 江戸の生業事典, 東京堂出版.

16)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江戸武家地の空間変容

に関する文理統合的研究라는 연구 이름으로 보고되었다. 

건축학 분야에서 과거 무사 계급 공간을 복원한 최근의 연

구사례이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도교의 과거 지역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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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1)란 단지 인구감소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

회적 기능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급격히 확대된 과소지역

에 대해 1972년부터 관심을 가졌고, 오카야마(岡山)

시에 거주하면서 주코쿠(中國) 산지 일대를 답사하며 

이곳에 분포한 과소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

었다고 한다. 한편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

스템을 모색하고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토지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지역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해명

하기 위해 저자는 지역구조의 틀로서 이 책을 집필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2014년 출

판한 『日本經濟と過疎地域の再生(일본경제와 과소

지역의 재생)』에 대폭 내용을 추가해 재집필한 것이

다. 

이 책은 여덟 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후기가 붙

여 있다. 제1장[연구동향과 과제]에서는 지역재생, 문

화·스포츠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

역재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관련문헌을 분

권형과 생활기능 중시, 지역경제 진흥, 개성적인 도

시 만들기 등 11가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과소지역을 

생산과 생활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위치 짓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먼저 다중 공간스케

일에서 주변지역으로서의 과소지역, 도쿄권과 지방

이라는 도시와 지방의 문제, 문화의 중요성을 들었다. 

다음으로 문화·스포츠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에서 

일본의 풍토와 문화 등 여섯 가지 지역문화에 대한 내

용을 개관하기보다는 지역재생이나 문화·스포츠의 

지리학 연구동향을 서술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

한다.

제2장[국토와 인구]에서는 인구와 국내총생산의 지

역편중과 지방 농산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해 언

급하고, 공업화·도시화로 국토가 황폐해져 재해가 

심화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또 

생물다양성의 파괴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어서 2009

년 이후 인구감소기에 들어간 일본은 도쿄 대도시권

으로의 인구이동이 사회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다

고 하며 소자녀·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의 현황

에 대해 기술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가족

유형의 변화 및 사회문제, 그리고 장래인구가 감소함

에 따라 주변지역의 과소화가 심화되고, 지방도시는 

인구가 집중하나 농·산촌은 인구감소로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변모해 한계지역이 되었다고 지적했

다. 이에 주변지역의 고령자는 식료사막(구매난민)이 

되므로 이러한 지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마켓으로서 편의점이 등장했다고 한다. 또 인

구감소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이 저하되고 의

료·복지 이외에도 보육·교육 등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이른바 ‘한계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널리 분

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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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글로벌화시대와 지역경제]에서는 다국적기

업의 등장, 동서 냉전구조의 붕괴, 다극화, 정보통신

의 발달로 종래 국민경제의 틀이 무너진 것을 글로벌

화라고 하며 이로 인한 장단점을 언급했다. 한편 국

지화(localization)는 글로벌화로 나타난 지역의 독자

성, 다양성으로 지역의 자립과 매력을 창출하는 지역 

만들기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하며, 글로벌화 된 경제

에서 자립한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권역이 존재하는 중층구조를 가진 경제사회가 등장

했다고 한다. 또 초국적기업의 등장으로 국내의 고용

이나 성장의 토대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변화가 시작

되었고, 이에 따른 수요와 노동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수요를 지키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와 농·임업에서는 성장산업과 다섯 개의 전략적 분

야에 대해 기술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개성 있고 매

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의 농·임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일본경제의 상

대적 지위저하에 대해 기술한 후 대담한 금융정책, 기

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킨 성장전략으

로 ‘아베(安倍)노믹스’와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해 언

급했다. 

다음으로 도쿄의 국제경쟁력과 국토의 재편성은 

기존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가름했다. 먼저 세

계도시 도쿄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

해 도쿄의 인구·경제의 집중, 정치·행정기능의 중

앙집권형 시스템 및 국제경쟁력과 그 강화에 따른 시

민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개발,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고속교통망 정비 및 생활자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와 자녀양육, 통근통학, 지진과 수해의 재해위

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메가 지역(mega 

region)2)의 형성에 대해 도쿄와 지방과의 노동력·식

량·수자원·에너지 공급 등의 의존관계, 도쿄를 정점

으로 한 피라미드형 국토구조 및 고속교통망의 정비

에 따른 지역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제4장[지방도시의 경제와 교통]의 내용은 일본경제

지리학회 정례발표회에서 ‘콤팩트(compact)시3) 만들

기의 배경과 과제’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먼

저 도시와 지방의 격차에 대해 도쿄 一極 중심 내지

는 태평양 벨트지대의 대도시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

구감소·과소화라는 이극분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

고, 지방도시의 역할과 현상을 도시시스템으로 파악

하고, 대기업의 중추관리기능 역할에서 도쿄는 세계

도시이며 지방도시는 중계기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를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오카야마시의 일반적 현상

으로 의료·복지, 상업, 교통, 도시계획 등과 오카야마

현 남쪽에서 노동력이 집중한다는 점을 서술했다. 그

리고 1911년에 개설된 오카야마현의 가사오카(笠岡)

시와 내륙부의 야카게(矢掛)읍이나 이바라(井原)시

를 연결해 발전을 도모한 이가사(井笠) 철도는 1971

년에 폐선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소화와 자가용 자

동차의 보급, 소자녀, 고령화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데 왜 오카야마시를 대상으로, 또 폐선철도로서 이가

사 철도를 사례로 들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음으로 콤팩트 시 만들기의 배경과 과제에 대해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으로 도쿄권과 지방권의 이분된 

국토를 다극 분산형으로 바꾸도록 노력했으나 도쿄 

일극 집중형으로 나아가므로 지방도시 만들기가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야마(富山)시를 대상으

로 콤팩트 시 만들기의 구상과 배경 및 과제에서는 철

도망의 폐·신설의 변화, 풍토와 주민기질, 수자원, 시

가지의 교외화, 진즈우(神通)강 상류로부터의 이타이

이타이(痛い痛い) 공해병4)을 경험한 환경과 공생하

는 도시 만들기, 시민 서비스와 행정투자에 대해 밝히

고 오카야마시와 관련지어 검토한다고 했으나 두 도

시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실제로 콤팩트 시 만들기의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는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었으며, 과제로서 도시와 

농촌이 상호순환하고 자립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5장[주고쿠 산지의 도(縣) 경계지역에서 과소문

제와 진흥책]은 오카야마대학 연구회 연구보고서를 

가필·수정한 것으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과소의 개념과 과소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서 

분산형 취락이 분포한 주고쿠 산지의 과소와 한계취

락5)에 대해 분수령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율과 고령

화율이 높아 소멸 가능성이 높은 취락은 지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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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부의 막다른 지역에, 한계취락은 도경계지역에 

많이 분포한다고 했다. 한계취락의 유지를 위해 생애 

최소(life minimum)의 개념을 소개하고, 취락의 고

령화→한계→소멸이라는 패턴으로 나아간다고 주장

하며, 도 외부지역의 사람들을 지역부흥 협력대로 받

아들이는 사례도 소개했다. 그리고 한계취락은 농·

임업의 진흥, 생활권의 정비 등, 나아가 다른 지역과

의 관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고쿠 

산지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지역진흥에서는 철 생산의 역사와 문화, 이와

미(石見) 은광의 세계문화유산등록, 미부(壬生)의 꽃

모내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후의 관광

산업, 나기읍(奈義町) 현대미술관의 개관 등으로 방

문객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농·임업의 진흥에서는 주고쿠 산지 농업

의 특징과 경작방기지6)의 분포, 특산물 및 6차 산업

의 사례를 소개하고, 임업은 역외기업 위탁개발 등으

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기업유치보다는 사람, 물, 토

지, 자연경관 등을 포함해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 지

역자원을 발굴해 지역개성을 살리는 1차 산업부터 3

차 산업까지 다양한 형태로 산업진흥을 꽤해야 한다

고 했다. 또 농·산촌과 도시의 교류 및 교통망에서

는 거품경제 이후 에코투어로 농산촌의 체재, 도립농

업공원, 읍 전체의 田園박물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과소지역의 계단식 논의 소유주 제

도7)와 지역부흥 협력대 조직 등을 소개하는 한편으로 

한계취락, 경작방기지가 나타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등이 다

른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농촌에서 

농·임업보다는 공업, 건설업, 관광업이 유리한 산업

인데, 주고쿠 산지에서 장래발전성이 있는 관광업 진

흥책은 그 중 하나로 교통의 발달, 주 2일 휴무제 등

으로 가족중심의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

로 지역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속가능한 

자립적 로컬(里山)」 자본주의8)와 바이오매스 발전사

업에 대해 마을 산은 풍족한 자연, 문화, 공동체 등이 

존재하고 지금까지의 가치관 대신에 새로운 여유로

움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주고쿠 산지에서 시작되었

다고 한다. 그 사례로 계단식 논을 재생시키고, 삼림

자원의 재생·활용, 바이오매스 연료화와 소수력발전 

프로젝트, 숲 유치원, 생업학원 등의 과소지역 재생을 

소개했다.

제6장[낙도(離島)의 문화진흥과 관광]에서는 1970

년대 전반부터 지방의 시대가 제창되어 그 문화가 재

검토되고 또 활발해졌다고 하며, 문화의 발달과 성숙

이 건전하고 풍부한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위한 불가

결한 요인이 되었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관광의 

개념변화로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없는 자원은 새로 개발해 지속적인 방향으로 전환시

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도의 경관과 지역에 

착근된 생활양식이나 고유문화가 새로운 지역 만들

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낙도

를 사례로 아트(art) 섬을 만들고자 미술관 개관, 각종 

전시회 등 현대아트제전인 세토나이 국제예술제를 

개최해 주민과 내방자, 노인층과 젊은층, 도시와 농촌

의 교류가 진전되어 낙도가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제7장[교류·제휴를 위한 조직과 교통인프라의 정

비]의 대부분은 이시카와(石川)현 ‘노도(能登)섬의 산

업구조와 架橋문제’ 연구보고서를 가필·수정한 것으

로, 광역행정구역의 합병은 과소화·고령화로 재정기

반이 약화되어 하나의 시·읍·면에서 장래에 복지·

환경대책, 사회자본정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특히 주고쿠 지방 각 현의 경계지역은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함에 따라 ‘산림문화도시권’

을 창출해 생명력이나 약동감을 갖는 새로운 교류 존

(zone)으로서 각종 사업을 전개해 국토청의 ‘에메랄

드 시티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광역적 

교류와 연대사업이 과소화와 고령화를 해결하는 하

나의 유력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1950년에 지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지역, 

또 1970년에 여성잡지 ‘안안(An-an), ‘논노(Non-

no)’를 애독해 영향을 받은 젊은 여성들로 인해, 그리

고 노도반도의 지진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 지

역의 과소문제와 공공교통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성 

및 그 생활에 대해, 또 과소지역으로서의 노동력 문

제, 그리고 재래 철도노선과 버스노선의 폐선 및 고속

교통기관의 등장과정과 노도반도의 각종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나나오(七尾)만에 떠있는 노도 섬의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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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교문제에서는 낙도의 개발문제를 소개하고 노

도 섬에 가교를 설치함에 따라 커다란 관광거점이 되

어 관광객이 증가하는 다소의 긍정적 효과도 보이지

만 인구유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등 부정적

인 효과를 가져와 대규모 외부자본보다는 소규모의 

지역자본에 의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

로 환동해 교류에서는 동해 연안지역의 진흥, 일본경

제의 구조전환과 일극집중의 시정, 동해를 둘러싼 국

가들의 상호보완성, 일본의 국제공헌이 그 의의를 갖

는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일본과 주변국과의 과제를 제

시하며 환동해경제권에서 일본의 역할을 서술했다. 

제8장[글로컬(glocal) 지역 만들기]에서는 지역이 

가진 가치를 발견해 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 이질적

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가능한 범위에서 함

께 모임을 가짐으로 상승효과로 과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을 共立이라 하고, 이들이 만든 공동체를 ‘연결

의 공동체’라 하면서 협동·공생형 사회의 형성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소지역에서 필요한 인재확

보를 위해 대학유치나 지역 만들기 협동대원의 육성

과 더불어 지역밀착형 스포츠 단 창설이 강한 인연을 

만들고, 또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가공공장, 농촌레

스토랑이 지역재생의 3종 세트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활성화에서 지방재생으로의 시대에서는 지방

재활성화의 종합전략 기본방침으로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이주자 증가, 결혼이나 출산 등 젊은이의 희망

실현, 소자녀·고령화에 대응한 도시 만들기를 들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구전입 및 고령자의 식료, 

간병문제, 지역진흥을 위한 地産地消와 같은 공생·

순환형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자원의 재발견으로 지

역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순환형 지역 만들기를 위해 자

연 에너지의 이용이 지방재활성화라고 하고, 국제사

회나 지역사회의 장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은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 콤팩트 시 

만들기와 함께 주변 농·산촌과의 교류나 연대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하고, 공공교통의 역할과 자동차사회

의 현황을 소개하며 지역 공동체의 불모상태에서 인

간성 회복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

생방안에 대해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재생과 

자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사회와 기업 및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 글로벌화와 국토의 재편성을 설명하고, 지

방소멸과 지방재활성화에서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해 

새로운 지역편성을 하는 것을 지방재생이라고 했다. 

후기에서는 이 책이 로컬 경제지역 가운데 과소문

제가 심각한 지역의 재생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지역주권형사회로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지

역진흥을 통한 주민참가의 개성적·매력적인 지역 만

들기로 지역경제의 재생을 도모하고, 둘째 인구감소

를 맞이한 사회시스템이 도쿄 일극 집중형에서 다극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교류와 제휴로 지역재생을 겨

냥한 지역 만들기로 국토구조를 재구축하며, 셋째 지

연·혈연으로 묶어진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이나 행정, 

기업, 각종단체 등 여러 주체를 협동형으로 조직해 지

역의 풍토와 문화로 뿌리내린 다양한 생활의 지역공

동체를 재생하며, 넷째 주민생활이 가능한 취락의 기

초적인 단위로서 생활권의 정비와 충실, 다섯째 과소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세금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은 지역 만들기에 새로운 공

간단위로서 하천 유역권, 광역권을 검토하는 것이 불

가결한 지방분권형 사회의 형성이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은 먼저 과소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 과소지역의 재생전략을 대도시와 주

변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살펴보고 해당지

역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내생적 발전의 관점을 소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책의 앞부분

에 과소지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서술하고, 또 과소지

역의 지역적 분포변화를 파악해 연구대상지역을 도

출했으면 한다. 특히 관련내용에서 지방적인 설명에 

전국적인 내용을 곳곳에 서술해 내용을 단절시키고 

가지 뻗기씩 서술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또 일본에

서 과소지역이 등장한 배경으로서 도쿄의 성장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정작 과소지역의 재

생전략에 대한 내용은 5장 이후로 적은 편이어서 책

명을 오히려 ‘과소지역 형성의 배경과 재생전략’이라

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

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이어서 과소지역이 넓

어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 각 지역이 어떻게 대처해 나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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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생각한다. 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출신 지역

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재생을 일으켜가는 과정

을 보여주어 고령화, 소자녀로 인한 지방의 소멸에 대

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므

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읽으

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지방재활성화란 

지역경제나 지역사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수준

에서의 인구,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

는 것이기에(中澤, 2016, 290) 저자가 후기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지방재활성화보다는 지방의 자원을 이

용해 유역권이나 광역권을 중심으로 문화와 풍토를 

바탕으로 정비된 생활권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재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소지역 

지방재생의 내발적 발전으로 일촌일품이나 지역브랜

드 등의 산업발전에 대한 내용의 언급은 다음을 기대

해 본다.

주

1) 과소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지표는 첫째, 개개인의 생활에

서 본 과소도(통원, 구매의 측면), 둘째 주민의 공동생활에

서 본 과소도(이웃돕기 정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셋째 귀속의식에서 본 과소도(정착률 및 U턴 율), 넷째 재

정에서 본 과소도, 다섯째 지역산업에서 본 과소도이다(城

戶, 2016, 319).

2) 메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영역을 확대해 다른 도시와 연

결한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한 새로운 경제단위로서의 

넓은 지역을 말한다.

3)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시키

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가 주장되었지만 그 중에서

도 지방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로서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콤팩트 시 만들기이다. 콤팩트 시 만들기에서 가장 핵

심이 되는 것이 도시중심부, 도심시가지의 재생을 꽤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4)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 허리·무릎이 

쑤시고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되고 전신쇠약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한 병이다.

5) 65세 이상의 인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그 유지가 

곤란한 상황의 취락을 말한다.

6) 고령화와 농업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1년 이상 작물을 재배

하지 않고 다시 경작을 할 것 같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7) 5월에 모내기를 하고 9월에 추수를 하며, 볏단걸이 등의 

농 작업을 농가의 지도를 받아 행하고 그 밖의 계절에는 농

가가 논을 관리한다. 임대료는 연 3만 엔 정도로 회원에게

는 수확한 현미 약 40㎏이나 그 지방 특산품 등을 보낸다. 

이 제도는 농업체험을 통해 소유자 회원과 지역농가와의 

교류에 중점을 둔 것이다.

8)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서브시스템으로 모다니(藻谷浩介)

가 제창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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